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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흔히, 공 방송은 ‘공공서비스 방송’ 는 ‘공공이 소유하는 방송’으로 정의되고 

있다. 자는 ‘기능  차원(functional dimension)’을 강조한 것이라면 후자는 ‘구조  

차원(structural dimension)’을 시하는 개념이다. “공 방송은 공공의 이익을 해 

서비스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볼 때, 공 방송은 공공서비스 방송이 맞다. 그러나 정

확한 정의는 아니다. 공공재이며 사회  향력을 갖는 모든 방송은 소유의 방식에 

상 없이 공공서비스를 지향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공 방송을 단순히 소유의 방

식으로 정의하는 것은 방송서비스의 사회  역할을 경시한 해석이다. 공공을 표하

는 국가가 소유하지만 공공의 이익에 사하지 않을 경우, 국  는  방송으로 

비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와 같이 공 방송을 정의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여러 국가에서 사용되는 

공 방송에 한 정의를 분석해 보면 그 기 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서로 

모순되기까지 하다(Syvertsen, 1999, 5쪽). 그 이유는 공공의 이익을 구 해야 하는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로서 방송을 공히 인식하면서도, 그 사회가 공공서비스를 

가장 잘 구 하는 방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운  모델을 채택해왔기 때문

이다. 사회마다 방송이 지향해야 할 공공서비스에 한 내용에서 차이가 나는 것도 

한 원인이다. 그리하여 공 방송은 공공서비스라는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기 하여 

그 사회가 선택한 운  모델로 정의될 수 있다. 즉, 공 방송이란 공공서비스라는 기

능을 구 하기 하여 형성된 특수한 구조  보장, 즉 제도  산물로 이해되어야 한

다(최세경, 2006; Eberle, 2002; Jakubowicz, 2003).   

최근 국내에서 공 방송에 한 두 가지 쟁 이 제기되고 있다. 하나는 ‘공 방

송의 역할에 한 비 론’이다. 비 의 요지는 “민  는 상업 방송과의 차이를 느

낄 수 없다” 는 “공 방송을 유지하는 데 사회  비용이 무 크고 비효율 이다”

라는 것이다. 주로 재 공 방송의 운  모델에 문제가 있음을 지 하고 있으며 그 

안으로 공 방송의 구조개편을 언 한다. 하지만 공 방송에 한 비 론은 정권

이 공 에 한 근권을 통제하기 한 정치  수사라는 반론도 상당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의 독립성을 주장하는 세력이 뒤바 는 한국의 정치 실이 이를 증

명한다고 본다. 오히려 이러한 반론은 이미 한국 공 방송은 선진국 공 방송의 수

에 근해 있는 만큼, 턱없이 부족한 수신료의 규모에서 볼 때 혼합재원으로 운

되는 재의 다공  시스템이 최선이라는 입장을 지지한다.  



[방송통신융합시  공 방송 규제 제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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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하나는 ‘공 방송의 거 스(governance)1)에 한 이견’이다. 새 정부는 

“공 방송 KBS는 정부투자기 이기 때문에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리시스템

을 갖추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이와 같은 주장은 공 방송이 과연 구에게 

책무를 갖아야 하는가에 한 논란을 발시켰다. 먼  공 방송이 정부의 책무로부

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입장이 존재한다. 이들 입장에서 볼 때, 과거 권 주의 정부

체제 아래에서 공 방송은 권력의 시녀 지만 이제 민주주의가 정착된 만큼 정부가 

공 방송이 그 책무를 다하는가를 감독하는 것은 당연하다. 공 방송이 공공서비스

를 구 하는가를 감독하는 행  역시 국민이 정부 수반인 통령에게 임한 정치  

권한(power)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반면 민주주의를 지탱하기 한 핵심 인 공론 역으로 공 방송을 이해하는 입

장에서는 공 방송의 정치  독립성과 자율성이 공공서비스를 구 하기 한 필수 

요건으로 본다. 비록 공 방송이 정부투자기 으로서 정부의 리 상이라 할지라

도 공 방송에 한 정부의 권한은 유보(reserved power)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들은 공 방송의 제도 원리와 근거를 ‘공공성’ 개념에서 찾고 있다. 공공성을 갖

는 역을 사회 제도로 정착시키는 이유는 ‘권력의 균형화(gewaltbalancierung)’를 확

보하기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때 균형화란 정치  권력에 의한 향력의 배제

뿐만 아니라 자본이나 특수집단에 의한 향력까지 배제하여 소시민(bürger)의 이

익을 보호하기 한 구조  보장을 의미한다(이정춘, 1982). 까닭에 공 방송의 거

스는 정치  독립성과 자율성이 이미 내재화된 것으로 이해한다.      

       

이처럼 국내 공 방송 제도의 운  모델을 놓고 상반된 평가와 입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공 방송의 역할, 즉 방송이 수행해야 하는 공공서비스에 한 합의가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동안 한국 사회에서 방송이 수행해야 할 

공공서비스의 이념에 해 충분히 논의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공 방송은 권 주의 

정권의 모습을 탈각시키기 한 수단으로 ‘공공에 의한 리’만 강조되었을 뿐, 공

방송이 공공의 이익에 사하기 한 사명(remit)은 무엇인가에 해서는 충분히 고

려되지 않았다. 2000년「통합방송법」의 제정 과정에서 공공서비스 이념에 한 논

의의 기회가 있었지만 체 방송의 공익성, 자율성 그리고 독립성을 지나치게 강조

한 나머지 공 방송의 차별  역할(requirement)과 임무(obligation)는 간과 다. 그리

하여 한국 공 방송이 확보하고 있는 정치  독립성과 자율성이 소시민을 한 공공

서비스 구 을 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다른 세력을 한 허구  수사에 불과한

가에 한 논쟁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는 공공서비스 이념에 한 기능  

차원과 이를 운 할 수 있도록 제도 으로 보장하는 구조  차원이 서로 유기 으로 

1) 거 스 개념은 투명하고 효율 이며 합리 인 조직 운 을 해 구조 으로 작동하는 치(協治) 

는 통할(統轄)의 의미가 강하다. 그리하여 공 방송 지배구조의 구성, 임명방식, 권한배분, 운 메커

니즘 등을 포 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최세경, 2006,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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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돼 있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국내 공 방송 제도에 한 문제와 비 이 기능  차원과 구조  차원이 유기

으로 연결되지 못해 발생되었다는 가정은, 그 해결을 해 1990년  후반부터 제기

되는 공 방송의 기론과 그 제도  응을 살펴보아야 하는 필요성을 보여 다. 

왜냐하면 1990년  후반부터 유럽을 심으로 불거진 공 방송의 ‘정당성 기(crisis 

of identity)’ 역시 기능  차원과 구조  차원 사이의 불일치(mismatch)를 지 하면

서 비롯 기 때문이다(Harrison & Woods, 2001; Jakubowicz, 2004; Søndergaard, 

1996). 당시 상업방송, 이블  성 방송 등이 등장하면서 강조되기 시작한 시장

경쟁의 원리는, 공 방송의 운 이 비효율 이며 화되지 못했으며 그 성과

(performance) 역시 미흡하여 그 존재이유가 상실 다는 비 을 낳았다. 그러나 서구 

공 방송은 시장과의 경쟁 속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새로 정의하고 역량을 집 하며 

편성시간과 제작활동을 화하고 경 을 합리화하면서 여 히 주도  상을 유지

해 오고 있다(Nissen, 2006). 공공서비스의 기능을 충분히 이행하고 있음을 구조 으

로 증명하는 ‘책무성시스템(accountability system)2)’을 도입하고 그에 따라 공 방송

의 ‘거 스’를 능동 으로 개 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문제의식은 바로 여기에 있다. 국내 공 방송에 한 비 론과 거

스 논쟁이 기능  차원과 구조  차원의 불일치에 있는 만큼, 최근 유럽을 심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공 방송 책무성시스템과 그에 따른 거 스의 재구축 방향이 정

책  안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공 방송이 

수행해야 하는 공공서비스의 임무와 이를 수행하기 해 보장하는 구조  시스템이 

‘비례의 원칙(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에 따라 어떻게 운 되는가를 고찰하

는 데 있다. 이는 주요 선진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공 방송 책무성시스템의 유형과 

용 방식’ 그리고 ‘거 스 형태’를 비교 고찰하고 그 함의를 도출함으로써 국내 

공 방송에 한 제도  응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본 연구가 달성하고자 하

는 목 을 구체 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서비스의 임무라는 기능  요소와 이를 보장하기 한 운  모델, 즉 

구조  형태가 서로 비례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를 이론 으로 고찰함으로써 

공 방송 제도의 상과 존재이유를 제시하려 한다. 이는 공 방송 제도가 보장받아

야 하는 정치  독립성과 자율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공공서비스의 기능 차

원에서 해석하고 논의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2) 책무성이란 미디어가 공  책임을 구체 으로 실 하여 증명하는 제도 , 강제  차를 포함하는 개

념이다. 이러한 책무성은 도덕  의무(duty)와 책임(responsibility)보다 강제  차가 수반된 개념이기

는 하나 지나친 책무(liability)가 미디어의 자율성을 억압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시스템이다(최세경, 

2005; McQuail, 2003; Harro-Loit & Bal ytien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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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주요 선진 국가의 공 방송 련 법제를 비교하여 책무성시스템과 거

스의 바람직한 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하여, 먼  공

방송이 공공서비스의 임무를 히 구 하도록 만드는 이행 메커니즘으로서 각 국

은 어떠한 책무성시스템을 도입하고 운 하는가를 분석할 것이다. 다음으로, 공 방

송을 리하고 감독하는 거 스 형태를 분석하고 이러한 구조속에 책무성시스템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를 고찰할 계획이다. 공 방송 거 스는 책무성시스템을 

수행하고 이를 리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만큼 이 양자가 어떻게 연 되어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기능  차원과 구조  차원이 어떻게 비례와 균형을 이루는가를 악

하는 데 매우 요하다. 

셋째, 공 방송 책무성시스템과 거 스 계 모델을 통해 지 까지 국내 공

방송 제도의 한계를 검토하고 련 법제가 갖고 있는 문제 을 비 으로 정리할 

것이다. 이는 선진 국가에 한 비교 분석을 통해 도출된 함의, 즉 선진 국가의 공

방송 책무성시스템과 거 스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 과 차이 을 근거로 국내 

공 방송의 책무성시스템과 거 스를 평가하려는 작업이다. 

넷째, 이상의 분석과 고찰을 통해 궁극 으로 방송통신융합시  국내 공 방송 

제도의 바람직한 형태와 운  모델을 검토하려 한다. 이는 공 방송이 처한 새로운 

환경에 걸맞도록 바람직한 구조개편의 방향을 구체 으로 제시하는 작업이 될 망

이다. 정치  수사로서 공공에 사하는 공 방송 제도가 아니라 한 특정한 정치

세력이 필요에 따라 언 되는 정치  독립과 책임에 종속되는 공 방송 운  모델이 

아니라, 공공에 이익을 구 하기 해 공 방송에 용되어야 하는 정치  독립과 

책임을 구체화하려는 것이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공 방송은 공공서비스의 이념을 히 구 할 수 있도

록 조직의 형성과 운 을 구조 으로 보장받는 제도 형태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구조  보장’이란 공 방송이 민 방송과 구별되는 특수한 법․제도  조건을 말한다. 

시베르트센(Syvertsen, 2003)은 이러한 조건을 이행해야 하는 임무(obligation), 사회

가 부여한 특권(privilege)  그리고 사회  표들에 의해 방송의 성과(performance)

를 평가하고 감독받는 리시스템으로 설명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란츠와 쉬네

(Brants & Suine, 1998) 역시, 공 방송의 제도  조건으로 ‘공  책무성(public 

accountability)’ ‘공  재원’ ‘보편  서비스’ ‘내용규제’ 그리고 ‘진입규제’ 등을 제시

하고 있어 특정한 리방식으로서 공 방송을 이해하고 있다.  

  

공 방송을 제도  형태 는 하나의 리시스템으로서 이해하는 입장은 방송에 

한 규제를 ‘명령  형태(imperative framework)’와 ‘구조  형태(struc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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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work)’로 구분하는 방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자는 특별한 요건, 명령, 지 

등을 통해 로그램의 내용뿐만 아니라 방송의 활동까지 조정하기 한 직  지도

를 일컫는다. 그리고 후자는 방송사의 행 에 간 으로 향을 미치기 해 고안

된 다원  조직구조를 확보하는 방식을 의미한다(Hoffmann-Riem, 1992, p. 175). 즉 

명령  형태는 공식 인 법체계에 의해 규정된 가치를 보호하기 한 방식으로 ‘제

정  규제(statutory regulation)’의 한 유형이며, 구조  형태는 제도  조건 는 

임워크를 구성하여 어떤 가치를 확보하고 지향하는 방식에 가깝다. 

방송의 규제 방식이 이처럼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는 이유는 방송서비스가 갖는 

재화  특성 때문이다. 방송서비스는 정보재이며 가치재(merit goods)로서 커뮤니

이션의 자유와 민주  여론형성을 지향해야 하는데, 이는 질  속성을 갖고 있어 규

칙 는 규정으로 정의하기 어려워 명령  형태를 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

니라, 명령  형태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을 막는 규제방식으로서 항상 소극 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까닭에, 방송에 가장 합한 규제는 바람직한 측면을 북돋아 주

는 구조  형태의 운 방식을 채택하는 것으로 공 방송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Graham, 1998; Graham & Dvis, 1992; Grand & New, 1999).  

공 방송이 갖는 고유의 특성을 ‘내부감독원리(internal supervision principles)’ 

는 ‘사회통제원리(social control principles)’로 정의하는 은 구조  보장으로서 

공 방송을 이해하는 입장을 표한다. 내부감독원리란 특수한 임무와 기능이 보편

, 사회  합의에 의해 설정되고 해석될 수 있는 ‘참여의 구조’, 그리고 그 특수한 

임무의 성과를 평가하기 해 공 방송의 내부에 설치된 ‘감독기구’의 존재를 의미한

다(Jakubowicz, 2003a; Syvertsen, 2003). 다시 말해, 공 방송 내부에 설치된 감독기

구가 공 의 다양한 이해와 심을 표함으로써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

라 정부권력의 개입 없이 법  규칙이 히 수되는가를 감독하는 리시스템을 

지칭한다(Eberle, 2002, 3쪽). 한 공 이 공 방송의 자유․독립․자립 등을 지키고 그

것을 하는 외부세력을 제거하고 통제하며 특수한 임무를 히 수행하는가를 

체크하고 간여하는 극 이고 정 인 개입행 를 의미한다(방정배, 1991, 94쪽).

따라서 공 방송은 ‘거 스’와 ‘책무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련의 운  모델 

는 특정한 제도 형태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거 스란 어떤 공  조직이 사회

가 부여한 임무를 히 이행하고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어떻게 그 조직을 구성

하고 운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Nissen, 2006, p. 35). 한 거

스는 투명하고 효율 이며 합리 인 조직 운 을 해 구조 으로 작동하는 ‘ 치

(協治)’ 는 ‘통할(統轄)’ 의미를 지니고 있어 내부감독원리와 사회통제원리와 개념

으로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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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책무성은 공 방송이 운 의 구조를 통해서 그 사회  책임을 이행하도

록 하는 감독의 방식과 연 된다. 페인터크(Feintuck, 1999, 120～124쪽)는 책무성을 

서로 연 되지만 분명히 다른 두 개의 정의를 통해 설명한다. 첫째, 어떤 행 에 

해 공 에게 직 으로 는 공 의 의견이 반 될 수 있도록 공개된 공  기구를 

통해 간 으로 설명․보고하는 것이다. 둘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권한에 따

라 수반되는 기 와 조건을 반하는 행 가 발생했을 때 제재를 받아야 하는 의미

를 갖는다3). 후자가 재제가능성을 인지하여 그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는 강제에 가깝

다면, 자는 제재로 가기 이 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방식을 통해 

그 행 를 자율 인 방식으로 감독하는 차다. 

책무성을 공 방송이 갖는 특수한 임무와 재정  특권 간의 비례를 확보하고 독

립성과 자율성과 공  책무를 서로 일치시키는 이행 메커니즘, 는 이 두 가치가 

히 조화되는 생태(ecology)로 이해되기도 한다(Harro-Loit & Bal ytien , 2005; 

Jakubowcz, 2003a). 특수한 운 의 구조에서 사회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는 방식 

는 차를 강조하는 해석이다. 이 에서 책무성은 자발 인 설명과 보고를 

한 차들, 즉 공 방송에게 특수한 임무를 부여하고 이행하도록 강제하며, 그 달성

의 정도를 평가하는 단계까지 포함하고 있다. 

<표> 공 방송의 제도  조건으로서 거 스와 책무성

거 스 책무성

역할 운 의 구조 감독의 방식

내용

( 역)

감독기구의 구성

감독기구와 방송사의 계

감독기구와 정부, 의회의 계

감독기구와 사회집단의 계

책임(임무)의 부여

책임의 이행 방식과 차

책임의 달성 평가

평가의 설명  보고

가치

(목표)

독립성, 자율성

참여(권력)의 균형성
책임의 구 (공익성/공공성)

지 까지 논의를 토 로 정리하면, 공 방송은 거 스와 책무성을 핵심으로 설

정된 운 모델에 가깝다. 즉 방송서비스가 갖는 공  기능을 보장하고 강제하나 그 

과정에서 방송서비스의 제공이 특정 세력의 이익을 변하지 못하도록 제도 으로 

3) 이와 유사하게 맥퀘일(McQauil, 2003)은 방송 역에서의 책무성을 ‘응답가능성(answerable)’과 ‘책무

(liability)’로 구분하고 있다. 이것은 책무성을 이행하는 방식이 공식 이냐 비공식 이냐, 내  차인

가 외  차인가, 그리고 강제 이냐 자발 이냐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자는 공  가치의 질  

측면을 더 시하는 이행방식으로 공 방송사가 자신의 책임 이행 정도를 자발 으로 외부에 설명하

는 것이다. 반면 후자는 방송활동에 따른 해악에 해 실체  처벌과 제재를 부여하는 강제  방

식으로 공식 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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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하는 모델이 바로 공 방송인 것이다. 의 <표>처럼 공 방송에 한 운 의 

구조와 감독의 방식에 해당하며 법․제도를 통해 구조화된다. 먼  운 의 구조는 정

부, 의회, 사회집단, 감독기구  규제기구 사이의 다양한 계로서 거 스를 의미

한다. 여기에서 요한 핵심원리는 방송의 독립성, 자율성 그리고 참여의 균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감독의 방식은 공 방송의 사회  책임을 부여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역할로서 책무성을 말한다. 책무성에서는 무엇보다도 공 방송의 

특수한 임무에 한 이행 정도를 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두 역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게 연 되어 있다. 

왜냐하면 책무성을 이행시키는 감독의 주체는 거 스를 통해 형성되며, 책무성에 

한 권한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거 스가 향을 받기 때문이다. 를 들

어, 책무성에 한 권한이 거 스를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정부와 의회에 과도하

게 부여되면 내부감독원리 는 사회통제원리는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공 방송의 

지배구조와 책무성은 바람직한 운 모델을 조성하는 하나의 환경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공 방송은 정부, 정치집단, 자본 그리고 사회단체 등 사회의 제 세력들이 자신

들의 이해를 최 화하기 한 목 으로 만들어낸 상호작용 는 합의의 산물이다

(McQuail, 1995; Syvertsen, 1992). 까닭에 공 방송은 정치  환경 속에서 운 될 수

밖에 없었으며 거 스의 문제는 항상 공 방송에 한 논의에서 주요 심사 다. 

따라서 공 방송 거 스에 한 기존 연구들은 정치사회(political society)4)와 공

방송사 사이의 계에 따라 시스템을 분류하고, 각각의 모델에서 나타나고 있는 운

상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주력했다. 공 방송에 나타나고 있는 정치화의 패턴

(pattern of politicization), 정치 개입의 유형 그리고 권력분포의 방식 등을 분석한 

연구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강형철, 2004; Humphreys, 1996; Kelly, 1983). 

이 에서도 할린과 만시니(Hallin & Mancini, 2004)의 연구는 공 방송 거

스 차원에서 공 방송과 정치 역 사이의 다양한 계를 가장 잘 정리하고 있다. 이

들은 공 방송의 규제에 있어서 작용하는 정치  균형(political parallelism), 공 방

송 운 에 있어서의 문주의(professionalism) 정도, 그리고 방송규제의 방식과 방송

사 허가에 있어서의 국가의 역할 등을 기 으로 하여 공 방송 거 스를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모델로 분류했다.  

4) 정치사회란 그람시(Gramsci, A.), 토크빌(Tocqueville, A.) 등이 국가와 시민사회를 매개하는 간층

로서 설정한 개념이다. 즉 정치사회는 정당, 정치조직 등 공  권력을 분 하고 있는 정치세력들로 

구성되고, 그 핵심 인 제도는 정당, 선거, 선거규칙, 정당연합, 의회이며, 정치체계 구성원들이 공공

권력과 국가기구에 한 통제력을 획득하려는 정치  경쟁을 하여 스스로를 특수하게 조직하는 

역이다(최장집, 2003: 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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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공 방송이 의회 다수당 는 정부에 의해 직 으로 통제되는 ‘정부모델

(the government model)’이다. 공 방송 감독기구는 정부 부처의 형태로 운 되거나, 

독립된 감독기구가 존재하더라도 그 구성과 운 은 정부가 행사하는 임명에 의해 좌

우되는 거 스를 갖는다. 둘째, 공 방송은 정치  통제로부터 연되어야 한다는 

통이 강력하게 발 해 있고 방송사의 구성원들에 의해 운 되는 ‘ 문모델(the 

professional model)’이다. 감독기구의 그 구성과 임명에 정부가 권한을 행사하나 ‘

문성’을 고려하여 임명하며 감독기구  방송사의 운 과 감독에 해 자율성을 보

장하는 유형이다. 셋째, 의회의 의석 비율에 따라 정당에 의해 공 방송이 통제되는 

‘의회모델(the parliamentary model)’이다. 의회에 의해 감독기구가 구성되고 임명되

기 때문에 다수당에 의해 공 방송이 통제되는 경향이 있으나 정부모델처럼 정부에 

의한 직 인 감독이나 규제는 작동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시민모델(civic 

model)’이다. 의회모델과 유사하나 정치세력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집단이 공 방

송의 통제 과정에 참여하는 모델이다. 

이와 같은 모델의 구분은 정부, 의회 그리고 사회집단과 공 방송 감독기구 사이

의 계 는 규제에 있어서 자율성을 보장받는 정도를 통해 공 방송의 거 스를 

검토할 수 있는 장 을 제공하고 있다. 즉 운 의 구조 측면에서 공 방송의 독립성

과 자율성에 작용하는 정치  향력을 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거

스를 지나치게 감독기구의 구성과 임명에 한 측면으로 축소시키는 한계를 보여

다. 한 공 방송의 사회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는 방식을 거 스에 한 논의에서 

제외시키는 문제 을 갖고 있다. 

공 방송 거 스는 정부 는 의회와의 계뿐만 아니라 조직을 구성하고 운

하기 하여 설정되는 여러 가지의 메커니즘을 포 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이유로 

공 방송사의 조직구조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부터 공 방송사를 어떻게 운 할 것

인가까지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감독기구와 공 방송사 간

의 계를 충분히 설명해 주지 못한다. 방송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근 한 

거리에서 감독을 수행해야 하는 공 방송 거 스에서 감독기구와 공 방송사의 

계는 매우 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왜냐하면 이 계가 방송사에 사회  책임을 부

여하는 방식과 방송사의 운 을 감독하는 형태에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감독기구와 공 방송사(경 진)의 계를 설명하는 거 스 모델은 크게 두 가

지 형태로 구분된다. 먼  하나는 감독기구와 방송사 경 진 사이의 구성과 기능이 

복되는 ‘일원모델(one-string model)’이며, 다른 하나는 방송사의 조직을 구성하는 

이 두 기구의 구성과 기능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이원모델(two-string model)’이다

(Formand for Radio og tv-nævnet, 2005, Summery). 이처럼 두 가지의 거 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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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이 형성된 배경은, 경 진으로부터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필요성과 감

독기구가 감독을 하여 방송사의 일상 운 에 한 정보와 지식을 확보해야 하는 

필요성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되었다.

일반 으로 감독기구와 경 진 사이의 역할과 기능이 복되면 감독의 기능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축되거나 고립된다. 이 게 되면 감독기구는 공 방송사

의 조직 논리에 포섭(包攝)될 수밖에 없다. 반 로 감독기구와 공 방송사 경 진 간

의 역할과 기능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으면 감독을 수행하기 하여 필요한 일상 운

에 한 정보를 습득하는데 제한될 수 있다. 이 경우, 근 한 거리에서 바람직한 

측면을 유도하기 한 구조  형태의 리시스템은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따

라서 방송사의 조직을 구성하는 이 두 조직의 역할과 기능이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의 차원은 공 방송 거 스를 논의하는데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 이외에 방송(미디어) 규제기구의 존재 여부 그리고 이 기구와 공 방송 감독

기구 는 공 방송사 간의 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 방송에 한 규제는 일

반 방송 미디어의 규제와 구분되는 이원 모델을 제로 하기 때문에 공 방송 감독

기구를 통해 리되고 통제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따라 일반 

방송 규제기구가 공 방송에 한 일련의 규제 권한을 행사하기도 한다. 만약 공

방송 감독기구와 방송 규제기구 간에 책무 계가 존재하면 공 방송의 독립성과 자

율성은 축되기 쉽다. 공 방송에 한 규제 는 리의 권한이 방송 규제기구에 

지나치게 많이 부여되면 감독기구가 갖는 감독과 리의 권한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이 듯 방송규제기구와 공 방송 감독기구 간의 계가 공 방송 거 스를 형성하

는데 상당한 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는 그에 한 심과 검토

가 부족했다.  

1990년  반까지 공 방송에 한 책무성시스템은 구체 인 제도로 정착되지 

못했다. 주로 법률을 통해 로그램의 운 과 편성에 한 책임을 규정하는 수 에 

머물 다. 구체 으로는 첫째, 공공서비스의 일반 규정 둘째, 특수한 내용의 극  

요건(requirement)과 소극  제한, 즉 방송해야 하거나 하지 않아야 하는 로그램 

는 로그램의 유형, 그리고 셋째, 편성의 양  조건(quarter) 등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Betzel, 2003; Svendsen, 2002). 특히, 공공서비스의 일반 규정은 로그램에 

한 방송사의 책임을 일상 이며 포 으로 정의하는 정책  진술로서 공 방송의 

책무성을 확보하는 주요 수단이었다. 공 방송 감독기구가 로그램의 운 에 해 

감독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지도하는 기 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공 방송에 한 사회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는 차와 

조건을 수반하지 않았다. 공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 하여 공  역할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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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만을 명시했던 것이다. 공 방송 역에서 책무성이라고 볼 수 있는 ‘이행 메

커니즘(mechanism for delivering)’이 도입된 것은 공 방송의 기론이 강력히 부각

되면서부터 시작 다. 공 방송의 비효율성이 증가하고 화의 부족으로 공 의 

시각과 에 둔감해지자 공 방송을 개 하는 방안으로 사회  책임을 이행시키기 

한 다양한 책무성의 차가 발 한 것이다. 공 방송의 임무가 수행되어야 할 정

도를 명시하고 그에 한 평가와 피드백을 구축하며, 공 방송이 스스로가 산출한 

결과에 해 더 사회 인 책임을 갖도록 하는 방안들을 의미한다(Bardoel, 2003; 

Blumler & Hoffmann-Riem, 1992; Born, 2003; Jakubowicz, 2003a; 2003b). 그 책무성

의 내용과 방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 하가권의 심사 는 재허가 심사가 강조되면서 공식 이고 면 한 조

사와 단의 차가 증가했다. 특히, 공 방송에 한 심사의 과정이 강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로그램 내용의 조건, 소수계층에 한 심, 문화  임무 등의 이행 여부

가 집 으로 검토되었다(Jakubowicz, 2003b; McQuail, 2003). 둘째, 로그램에 

한 책임이 이행되었는가 여부를 공 으로부터 악하기 한 과학 인 탐구와 조사 

방법이 극 동원되었다. 로그램에 한 시청자들의 만족도를 악할 뿐만 아니라 

방송사의 운 에 시청자의 진정한 이해와 심을 반 하기 한 노력이라 하겠다

(McQuail, 2003). 셋째, 효율성, 자원배분 등 경제  요소를 악하기 한 방법으로 

경 상의 정보를 구체 으로 공개하는 차가 등장했다. 수신료의 지불가치를 증명

하기 한 목 에 따라 감사(audit) 는 회계감사(account)의 차가 책무성의 이행 

방식으로 집  부각되었다(Born, 2003; Hultén, 2003). 넷째, 비공식 으로 이루어졌

던 정보에 한 공개와 보고를 강화하기 하여 다양한 형태의 평가시스템을 구축했

다. 방송사 스스로가 자신들이 이행한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식 인 차에 

따라 보고하는 방식이다(Bardoel, 2003; Betzel, 2003).    

이 듯, 공 방송의 책무성은 법률에 공  역할과 사회  책임을 규정하는 소극

 차원에서 그것을 측정하고 평가하여 ‘공  심의(public deliberation)’의 의제로 삼

으려는 극  차원으로 발 해왔다. 특히, 감독의 구체 인 방식을 감독기구의 자율

에 일임했던 공 방송의 규제원리를 바꾸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통 으로 공 방

송의 규제원리는 로그램의 제작과 편성에 한 자율성을 보장하기 하여 ‘규제주

체(감독기구)’와 ‘규제 상(방송사)’을 서로 일치시키는 운 의 구조에 을 맞췄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원리가 지나치게 자율규제의 형태로 흐르면서 감독의 기능이 약

화되자, 공식  요건을 통해 감독기구의 활동을 조 (regulating)하는 방안으로 책무

성의 차가 강화된 것이다. 따라서 공 방송 거 스가 운 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만 치우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기 하여 여러 가지 감독의 방식을 보완하는 것으로 

공 방송의 책무성시스템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공 방송 거 스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한 제도  응으로 공 방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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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성을 이해하는 은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 방송 비 론 측면에서 요

한 함의를 제공한다. 왜냐하면 그 비 의 원인으로 실효성 있는 공 방송의 감독 

는 규제가 작동하지 않는 규제시스템의 한계를 지 하고 있기 때문이다(강남 , 

1999; 강형철, 2004; 김우룡, 2002; 박 선 2005; 윤효진, 2003). 재의 방송법은 소유

방식이나 방송제도의 차이에 상 없이 규제주체가 모두 방송 원회로 일원화하고 있

다. 이로 인해 민 방송과 공 방송은 동일한 평가척도에 따라 로그램에 한 심

의가 이루어지고 재허가 심사를 받는다. 즉 제도의 특성에 따라 분명히 다른 사회  

책임이 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구별하여 용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

서 공 방송에게 보다 엄 한 사회  책임을 부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 방송

으로부터는 규제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국내의 경우, 공 방송 감독기구에 해당하는 KBS, EBS 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

의 상도 모호하게 설정 다. 본래 공 방송 감독기구는 방송사의 독립성과 자율성

을 보장하는 ‘완충기(buffer)’의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근 한 거리에서 방송사를 감독

함으로써 바람직한 역할을 유도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기구들은 공 방송 감독기구

로서 가장 요한 로그램 운 과 내용을 감독하는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KBS, EBS 이사회는 감독을 수행하기보다 경 책임을 맡는 의사결정기구로서 상만

을 갖는다. 방송문화진흥회는 방송문화진흥회법이 MBC에 한 리감독의 권한만 

규정하고 구체 인 역할은 명시하지 않아 지주회사(holding company)에 더 가깝다

(강형철, 2004, p. 201; 김우룡, 2002, pp. 58～66). 한마디로 방송규제기구는 규제의 

차별성을 용할 수 없고 공 방송 감독기구는 방송사에 한 감독을 수행할 수 없

는 ‘감독 는 규제의 공백’ 상태라 하겠다.  

   

따라서 공 방송의 사회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는 책무성의 차와 방식은 국

내 공 방송의 문제를 해결하기 한 한 안이 될 수 있다. 더구나 공 방송 

거 스가 이원  규제시스템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국내의 한계를 어는 정도 극복

할 수 있다. 즉 재처럼 방송 원회로 일원화되어 있는 규제시스템의 문제를 해결

하기 한 방안으로 공 방송 감독기구가 수행하는 감독의 방식, 다시 말해 공 방

송의 책무성을 이행하는 여러 차와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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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문제제기  연구목

흔히, 공 방송은 ‘공공서비스 방송’ 는 ‘공공이 소유하는 방송’으로 정의되고 

있다. 자는 ‘기능  차원(functional dimension)’을 강조한 것이라면 후자는 ‘구조

 차원(structural dimension)’을 시하는 개념이다. “공 방송은 공공의 이익을 

해 서비스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볼 때, 공 방송은 공공서비스 방송이 맞다. 그

러나 정확한 정의는 아니다. 공공재이며 사회  향력을 갖는 모든 방송은 소유의 

방식에 상 없이 공공서비스를 지향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공 방송을 단순히 

소유의 방식으로 정의하는 것은 방송서비스의 사회  역할을 경시한 해석이다. 공

공을 표하는 국가가 소유하지만 공공의 이익에 사하지 않을 경우, 국  는 

 방송으로 비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와 같이 공 방송을 정의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여러 국가에서 사용되는 

공 방송에 한 정의를 분석해 보면 그 기 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서

로 모순되기까지 하다(Syvertsen, 1999, 5쪽). 그 이유는 공공의 이익을 구 해야 하

는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로서 방송을 공히 인식하면서도, 그 사회가 공공서비

스를 가장 잘 구 하는 방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운  모델을 채택해왔기 

때문이다. 사회마다 방송이 지향해야 할 공공서비스에 한 내용에서 차이가 나는 

것도 한 원인이다. 그리하여 공 방송은 공공서비스라는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기 

하여 그 사회가 선택한 운  모델로 정의될 수 있다. 즉, 공 방송이란 공공서비

스라는 기능을 구 하기 하여 형성된 특수한 구조  보장, 즉 제도  산물로 이

해되어야 한다(최세경, 2006; Eberle, 2002; Jakubowicz, 2003).   

최근 국내에서 공 방송에 한 두 가지 쟁 이 제기되고 있다. 하나는 ‘공 방

송의 역할에 한 비 론’이다. 비 의 요지는 “민  는 상업 방송과의 차이를 느

낄 수 없다” 는 “공 방송을 유지하는 데 사회  비용이 무 크고 비효율 이

다”라는 것이다. 주로 재 공 방송의 운  모델에 문제가 있음을 지 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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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 안으로 공 방송의 구조개편을 언 한다. 하지만 공 방송에 한 비 론

은 정권이 공 에 한 근권을 통제하기 한 정치  수사라는 반론도 상당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의 독립성을 주장하는 세력이 뒤바 는 한국의 정치 실이 

이를 증명한다고 본다. 오히려 이러한 반론은 이미 한국 공 방송은 선진국 공 방

송의 수 에 근해 있는 만큼, 턱없이 부족한 수신료의 규모에서 볼 때 혼합재원

으로 운 되는 재의 다공  시스템이 최선이라는 입장을 지지한다.  

다른 하나는 ‘공 방송의 거 스(governance)5)에 한 이견’이다. 새 정부는 

“공 방송 KBS는 정부투자기 이기 때문에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리시스템

을 갖추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이와 같은 주장은 공 방송이 과연 구에

게 책무를 갖아야 하는가에 한 논란을 발시켰다. 먼  공 방송이 정부의 책무

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입장이 존재한다. 이들 입장에서 볼 때, 과거 권 주의 

정부체제 아래에서 공 방송은 권력의 시녀 지만 이제 민주주의가 정착된 만큼 정

부가 공 방송이 그 책무를 다하는가를 감독하는 것은 당연하다. 공 방송이 공공

서비스를 구 하는가를 감독하는 행  역시 국민이 정부 수반인 통령에게 임한 

정치  권한(power)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반면 민주주의를 지탱하기 한 핵심 인 공론 역으로 공 방송을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공 방송의 정치  독립성과 자율성이 공공서비스를 구 하기 한 필

수 요건으로 본다. 비록 공 방송이 정부투자기 으로서 정부의 리 상이라 할

지라도 공 방송에 한 정부의 권한은 유보(reserved power)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들은 공 방송의 제도 원리와 근거를 ‘공공성’ 개념에서 찾고 있다. 공

공성을 갖는 역을 사회 제도로 정착시키는 이유는 ‘권력의 균형화

(gewaltbalancierung)’를 확보하기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때 균형화란 정치  

권력에 의한 향력의 배제뿐만 아니라 자본이나 특수집단에 의한 향력까지 배

제하여 소시민(bürger)의 이익을 보호하기 한 구조  보장을 의미한다(이정춘, 

1982). 까닭에 공 방송의 거 스는 정치  독립성과 자율성이 이미 내재화된 것

으로 이해한다.             

5) 거브넌스 개념은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구조적으로 작동하는 협치(協治) 

또는 통할(統轄)의 의미가 강하다. 그리하여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구성, 임명방식, 권한배분, 운영

메커니즘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최세경, 2006,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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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국내 공 방송 제도의 운  모델을 놓고 상반된 평가와 입장이 존재하

는 이유는 공 방송의 역할, 즉 방송이 수행해야 하는 공공서비스에 한 합의가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동안 한국 사회에서 방송이 수행해

야 할 공공서비스의 이념에 해 충분히 논의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공 방송은 

권 주의 정권의 모습을 탈각시키기 한 수단으로 ‘공공에 의한 리’만 강조되었

을 뿐, 공 방송이 공공의 이익에 사하기 한 사명(remit)은 무엇인가에 해서

는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 2000년「통합방송법」의 제정 과정에서 공공서비스 이

념에 한 논의의 기회가 있었지만 체 방송의 공익성, 자율성 그리고 독립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공 방송의 차별  역할(requirement)과 임무(obligation)는 

간과 다. 그리하여 한국 공 방송이 확보하고 있는 정치  독립성과 자율성이 소

시민을 한 공공서비스 구 을 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다른 세력을 한 허

구  수사에 불과한가에 한 논쟁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는 공공서비스 

이념에 한 기능  차원과 이를 운 할 수 있도록 제도 으로 보장하는 구조  차

원이 서로 유기 으로 연결돼 있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국내 공 방송 제도에 한 문제와 비 이 기능  차원과 구조  차원이 유기

으로 연결되지 못해 발생되었다는 가정은, 그 해결을 해 1990년  후반부터 제

기되는 공 방송의 기론과 그 제도  응을 살펴보아야 하는 필요성을 보여

다. 왜냐하면 1990년  후반부터 유럽을 심으로 불거진 공 방송의 ‘정당성 기

(crisis of identity)’ 역시 기능  차원과 구조  차원 사이의 불일치(mismatch)를 

지 하면서 비롯 기 때문이다(Harrison & Woods, 2001; Jakubowicz, 2004; 

Søndergaard, 1996). 당시 상업방송, 이블  성 방송 등이 등장하면서 강조되

기 시작한 시장경쟁의 원리는, 공 방송의 운 이 비효율 이며 화되지 못했으

며 그 성과(performance) 역시 미흡하여 그 존재이유가 상실 다는 비 을 낳았다. 

그러나 서구 공 방송은 시장과의 경쟁 속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새로 정의하고 역

량을 집 하며 편성시간과 제작활동을 화하고 경 을 합리화하면서 여 히 주

도  상을 유지해 오고 있다(Nissen, 2006). 공공서비스의 기능을 충분히 이행하

고 있음을 구조 으로 증명하는 ‘책무성시스템(accountability system)6)’을 도입하고 

6) 책무성이란 미디어가 공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여 증명하는 제도적, 강제적 절차를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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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라 공 방송의 ‘거 스’를 능동 으로 개 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문제의식은 바로 여기에 있다. 국내 공 방송에 한 비 론과 거

스 논쟁이 기능  차원과 구조  차원의 불일치에 있는 만큼, 최근 유럽을 심

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공 방송 책무성시스템과 그에 따른 거 스의 재구축 방

향이 정책  안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공

방송이 수행해야 하는 공공서비스의 임무와 이를 수행하기 해 보장하는 구조  

시스템이 ‘비례의 원칙(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에 따라 어떻게 운 되는가

를 고찰하는 데 있다. 이는 주요 선진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공 방송 책무성시스

템의 유형과 용 방식’ 그리고 ‘거 스 형태’를 비교 고찰하고 그 함의를 도출함

으로써 국내 공 방송에 한 제도  응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본 연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 을 구체 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서비스의 임무라는 기능  요소와 이를 보장하기 한 운  모델, 즉 

구조  형태가 서로 비례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를 이론 으로 고찰함으로써 

공 방송 제도의 상과 존재이유를 제시하려 한다. 이는 공 방송 제도가 보장받

아야 하는 정치  독립성과 자율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공공서비스의 기능 

차원에서 해석하고 논의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둘째, 주요 선진 국가의 공 방송 련 법제를 비교하여 책무성시스템과 거

스의 바람직한 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하여, 먼  공

방송이 공공서비스의 임무를 히 구 하도록 만드는 이행 메커니즘으로서 각 국

은 어떠한 책무성시스템을 도입하고 운 하는가를 분석할 것이다. 다음으로, 공 방

송을 리하고 감독하는 거 스 형태를 분석하고 이러한 구조 속에 책무성시스템

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를 고찰할 계획이다. 공 방송 거 스는 책무성시스템

을 수행하고 이를 리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만큼 이 양자가 어떻게 연 되어 있는

가를 분석하는 것은 기능  차원과 구조  차원이 어떻게 비례와 균형을 이루는가

를 악하는 데 매우 요하다. 

셋째, 공 방송 책무성시스템과 거 스 계 모델을 통해 지 까지 국내 공

개념이다. 이러한 책무성은 도덕적 의무(duty)와 책임(responsibility)보다 강제적 절차가 수반된 

개념이기는 하나 지나친 책무(liability)가 미디어의 자율성을 억압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시스템이

다(최세경, 2005; McQuail, 2003; Harro-Loit & Balčytienė,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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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제도의 한계를 검토하고 련 법제가 갖고 있는 문제 을 비 으로 정리할 

것이다. 이는 선진 국가에 한 비교 분석을 통해 도출된 함의, 즉 선진 국가의 공

방송 책무성시스템과 거 스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 과 차이 을 근거로 국

내 공 방송의 책무성시스템과 거 스를 평가하려는 작업이다. 

넷째, 이상의 분석과 고찰을 통해 궁극 으로 방송통신융합시  국내 공 방송 

제도의 바람직한 형태와 운  모델을 검토하려 한다. 이는 공 방송이 처한 새로운 

환경에 걸맞도록 바람직한 구조개편의 방향을 구체 으로 제시하는 작업이 될 망

이다. 정치  수사로서 공공에 사하는 공 방송 제도가 아니라 한 특정한 정치

세력이 필요에 따라 언 되는 정치  독립과 책임에 종속되는 공 방송 운  모델

이 아니라, 공공에 이익을 구 하기 해 공 방송에 용되어야 하는 정치  독립

과 책임을 구체화하려는 것이다. 

2. 연구방법  연구모델

우리나라의 공 방송 규제 황에 한 분석과 이상의 연구 내용을 수행하기 

해 본 연구는 도서  서베이(the library survey) 방법과 매체 환경  정책에 

한 국가 간 비교연구(national comparative study) 방법, 그리고 문가 조사를 수행

하고자 한다. 먼  도서  서베이는 특정한 이론이나 상의 흐름을 정리함으로써 

“ 재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

가 방송통신융합이라는 변화된 환경에서 공 방송 제도  정책의 황과 새로운 

제도  상의 정립 필요성, 그리고 책무성과 거 스 모델의 조화 방안을 검토 

 정리함으로서 우리의 방송환경에서 이들 상 국가들의 논의가 갖는 시사 들을 

도출하고자 하기 때문에, 쟁  내용과 이론  논의를 체계 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한 국가 간 비교연구(national comparative study) 방법을 용하고자 한다. 

비교연구는 몇 개의 사례에 토 를 두어 상 으로 다양한 요인들을 밝 내고 이

를 통해 쉽게 드러나지 않는 특징과 시사 을 포착하는데 합한 연구방법이다. 특

히, 국가 간 비교연구는 비교 상 국가들 사이의 비교 가능성(comparability)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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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성을 통해 어떤 법칙과 패턴을 도출하기 때문에 보편 인 안을 모색하는데 유

용하다고 할 수 있다. 방송통신융합 환경 하에서 비교 상 국가들의 변화하는 공

방송 모델, 운  서비스라는 측면에 있어 나타나고 있는 책무성시스템과 거

스 모델이 갖는 함의와 요성, 그리고 새로운 상 정립  시스템 구축과 계 

정립에 있어 나타나는 유사성과 차이를 도출하기 하여 독일, 국, 랑스, 일본

의 사례를 분석하여 비교하는 방법을 용하 다. 

나아가 본 연구는 방송통신융합 련 문가들에 한 의식조사  심층인터뷰

를 실시하고자 한다. 변화된 방송통신융합 환경을 고려하여 국내 공 방송의 상

과 제도  정책 구조 변화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도출  재정립하기 해서는 다

양한 문가의 의견을 취합하여 그 보편성과 차별성을 악하는 작업이 매우 요

하다. 특히 합리 이고 타당한 의식조사를 해서는 설문지 작성이 요한 만큼 이

를 한 문가 자문 심층인터뷰가 필수 이라고 할 수 있다. 방송통신융합 환경은 

기존의 방송과 통신 제도가 기술 , 경제  요인을 바탕으로 통합된 것이기 때문에 

방송환경, 특히 공 방송에 한 향  변화의 방향성, 그리고 상  시스템 재

정립의 기 에 해서는 여러 입장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견 차이

가 무엇으로부터 기인하며 상호 수용이 가능한 방안은 무엇인지를 악하는 것은 

정책수립  제도  응의 성공을 좌우하게 된다.  이상의 연구방법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연구모델을 정립하면 아래의 <그림 1-1>과 같다.

 이상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변화된 방송통신융합 환경에서 국내 공 방송 제

도의 바람직한 형태와 모델을 검토함으로서 새로운 환경에 조응하는 바람직한 공

방송 구조개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특히 공 방송의 공공서비

스 임무와 그 수행을 보장하는 구조  시스템을 책무성시스템과 거 스 모델의 

조화로운 계 설정을 통해 제시함으로서 방송통신융합 시  공 방송의 사회  기

능과 구조  운  방안 사이의 효율 인 비례  균형화 방안을 구 할 수 있는 제

도  정책 시스템 재정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상한다. 

한 방송통신융합 환경에 걸맞는 공 방송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구체화함으로서 공 방송의 사회  책임 수행이 가능한 차와 방식을 제

공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 으로 이는 공 방송의 사회  책임을 재정립하는데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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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규제 시스템 상의 한계  감독기구, 그리고 공 방송의 상에 한 사회  차

원의 합리 인 안 모색과 합의를 이끌어내기 한 석을 제공하기 함이다. 이

러한 연구과정을 통해 본 연구는 궁극 으로 방송 공공성의 확장과 방송 이용자의 

주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그림 1-1> 공 방송 규제제도 연구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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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 방송의 제도  원리: 거 스와 

책무성 시스템

1.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그리고 공공성

공공성, 공익성 그리고 공 성의 개념은 방송규제 제도  정책을 둘러싼 논의

에서 흔히 그 의미상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혼용되고 있다. 특히 공익성과 공공

성의 개념이 강조되어 온 공 방송의 문제와 해결책을 지 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주창자들은 ‘ 로그램의 공익성을 높여야 한다’고 언 한 반면 다른 주창자들은 ‘

로그램의 공 성을 구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체 인 차원에서 언 하

고 있는 실천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개념이 주는 의미상의 차이는 거의 없다. 

사회과학 역에서 상을 설명하는데 있어 개념의 설정은 연구의 상을 명확

히 포착하는 일종의 그물이 되기 때문에 그에 한 엄 한 용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실의 다면 인 차이를 고려하기 하여 사용된 개념들이라면 그에 한 

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이론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 기존의 공익성에 

한 개념규정을 검토하고 공익성과 공공성 사이의 차별 인 개념을 제시하기 해서

는 그 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일반 으로 일종의 사회  커뮤니 이션 제도로서 방송은 공 인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제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방송의 공공성에 한 사회 일반의   

암묵 인 합의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그리고 공 성의 개념상 차이를 살펴보기 해서는 공공성이라는 개념에서부터 

근할 필요가 있다. 통상 공공성은 ‘사(private)’와 상응하는 ‘공(public)’개념에서 비롯

되었다. 이는 시민사회와 정치사회 역에서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개인’과 ‘공

동체’라는 구분을 기 로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이러한 이분법을 사회

 역의 차원에 따라 살펴보면 공공성은 ‘사  역(private domain)’과 별되는 

‘공  역(public domain)’에 계되는 개념이라고 단할 수 있다.  

공공성이 사용되는 상이한 의미들에 해 소 진(2003, pp. 6～8)은 ‘ 체 는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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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일(group)’ ‘권 (authority)’ ‘정부(government)’ ‘ 유불가능성(non-exclusiveness)’ 

‘이타성(altruistic interest)’ 등의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에서 권

와 정부에 해당하는 의미는 일반 으로 국가 는 행정의 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배제한다면, 공공성이란 다수에 계되어 특정 개인에게 유(appropriation)가 

불가능함으로써 으로 사익추구와 이윤동기에 맡겨놓을 수 없다는 의미를 포함

하고 있는 것이다. 즉 공공성은 시장에서의 거래와 같은 사  이해 계에 맡겨 놓

을 경우 사회 체에 강력한 향을 미칠 수 있는 재화 는 가치와 계되는 공  

역에서 발생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방송은 공공의 가치재로서 를 

통해 그 의미가 구 되며, 내용에 있어서는 인간의 문화  산물을 담고 있는 공  

역에 해당된다7).

한편 재화의 특성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  방송의 공공성은 더욱 더 명확한 

의미가 제시될 수 있다. 왜냐하면 공공성이란 소유권과 계되는 것으로 일반

의 소유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으로 방송은 ‘공공재(public 

good)’이며 동시에 ‘가치재(merit good)8)’로 분류된다. 경제학에서 인정되는 공공재

란 ‘비경합성(non-rivalness)’과 ‘비배제원칙(non-exclusion principle)’이 작용하는 재

화를 지칭한다(內山陸, 2000/2002, p. 70). 한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에 

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재화를 소비하는 경우를 통제할 수 없

다는 뜻이다. 이럴 경우 무임승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합리  선택에 따라 유지되는 

시장의 기능은 마비될 수밖에 없다. 한 부정  외부성(negative externaltiy)으로 

인해 과도한 남용이 래되는 ‘공유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이 발생하게 된다

(김재홍, 2003, p. 46). 

이처럼 공공재이자 가치재인 를 통해 실 되는 방송서비스 한 ‘무임승차

(free rider)’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공유의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 나아가 방송 

산업은 그 인 라스트럭쳐의 구축에 소요되는 ‘매몰비용(sunk cost)’이 높은 반면 

그에 한 ‘한계비용(marginal cost)’은 제로에 가까운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 따

7) 김우룡은 방송의 공공성을 방송 자원의 근거, 전파 자원의 제한성 근거, 국가 이익적 근거, 국민의 

이익적 근거, 사회 문화적 근거 등에 따라 생겨난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다(1999, pp. 415～417). 

8) 가치재란 ‘공공적 욕구를 발생시키는 공동의 이익 및 가치’에 착안한 개념이고, 그런 ‘공동의 이

익 및 가치’는 시장 원리가 전제로 하는 ‘개인의 이익 및 가치’의 집합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菅谷實, 1997, 菅谷實․中村淸, 2000/2002, p. 2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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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방송을 단순히 시장에 맡겨 놓을 경우 최소한의 비용을 통해 이익을 실 하기 

한 경쟁의 심화와 질 경쟁이 래될 수밖에 없다. 특히 한계비용을 낮추기 

한 질 경쟁의 상은 공공재이자 가치재로서 사회  공익에 기여해야 하는 방송

의 치명 인 문제 으로 제기될 수도 있다. 방송은 문화  산물로서 그것이 발생시

키는 외부성9)의 정도와 범 가 여타 공공재의 경우보다 훨씬 더 크다. 그러므로 만

약 방송 시장의 실패로 인하여 사회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 인 수

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닌 사회 반이 추구하며 목표하고 있는 공

동체의 이익과 가치를 침해하는 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성이라는 개념은 공익성과 매우 하게 연 되어 있다

고 할 수 있다. 에서 살펴 보았듯이 공공재는 소유권과 련된 것으로 공공성을 

표 하는 특성인데, 그러한 공공재의 단이 재화의 성격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

는 사회  손실, 즉 공익의 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공공성은 그 

사회  실천의 결과로서 공익성을 기 로 형성되는 개념이며 동시에 공익성의 근거

는 공공성이라는 특성을 통해 인정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래되

는 문제가 결과  공익성을 통해 공공성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공익성과 공공성을 

동일시하거나 공익이라는 이상향에 의해서 공공성의 범주가 단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한다는 것이다. 

사회 으로 형성되는 이념체계 는 규범의 기 으로서 공익성은 공공성이라는 

제의 조건으로 해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공익성을 바라보는 하나의 

인 ‘규범  공익성’에 의해 명확해 진다10). 규범  공익성이란 사익의 합이라는 개

념을 넘어서 집단  속성을 갖는 것으로 공동체의 모든 행 를 인도하고 규제하는 

‘이상  공공선’ 는 사익을 월한 ‘최고의 규범기 ’을 의미한다(염용섭 외, 2000, 

9) 외부성이란 거래(transaction)를 통해 발생되지 않는 비용 또는 수익을 의미한다. 미디어 영역에서 

외부성은 주로 비경제적 가치 및 활동을 지칭하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초래될 

경우가 많다(Baker, 2002, p. 42). 이러한 이유로 미디어의 경제시장을 일반적인 경제시장

(economic marketplace)과 사상의 시장(marketplace of ideas)으로 구별해 논의하기도 한다.  

10) 윤석민(2003)은 공익 개념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실체설’과 ‘과정

설’로 구분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그가 정리한 내용에 따르면 전자의 입장에서는 공익을 도덕적 

명령 또는 공동이익 등의 실체적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며, 후자는 공익을 경쟁적으로 나타난 사

익들이 갈등과 조정을 거쳐 타협되는 산물로 이해하는 관점이다. 이러한 분류로 볼 때 규범적 공익

은 실체설에 그리고 결과적 공익은 과정설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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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35～36). 비록 공익성이 지향해야할 가치라 할지라도 그것은 ‘집단  속성’ 는 

‘공동체’ 등의 공  역이 제하기 때문에 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물  토 로서 공공성이 변동하게 되면 공익성은 자연히 변화하고 상황과 조건에 

따라 유연하게 용될 수 있는 가변 인 것이다.

이상을 요약하면 방송에 있어 공익성은 그 물  토 로서 사회  공공성에 의

해 발생하는 것이며, 방송을 통해 확보하고자 하는 공 의 공통의 이익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한 한 사회가 기 하는 특정한 혜택으로서 제시된 방송제도의 이념은 

방송의 공공성이 갖는 특성에 기 하여 형성된다. 즉, 방송의 공공성은 의 공  

소유 측면에서 는 시청자 주권주의 측면에서 악될 수 있는 성을 가진 개념

이라 한다면, 방송의 공익성은 특정인의 사  이익이 아니라 주인이 되는 시청자 

공 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방송활동의 기 이 되는 규범체계라 할 수 있다(한

균태, 2003, p. 175). 지 까지 살펴본 공공성과 공익성의 계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2-1>과 같다.

<표 2-1> 공공성과 공익성에 나타난 개념  차이

공공성 공익성

방송 영역 전파/정보 방송규범

철학적 토대 본질/존재 인식/가치

성질/특성 절대성 상대성

인과적 관계 근거적 결과적

정치경제적 개념 소유(재화)/권리 행사

논의 영역 제도 정책/규제

           출처: 최세경, 2005

한편 공공성  공익성과 달리 공 방송의 제도  조건으로서 공 성은 일반

으로 공공 리(public management)와 연 된 것으로 어떠한 조직에 한 소유구조

와 운 방식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공공 리는 공공재를 제공하는 공익사업(public 

utility)처럼 공공서비스에 의해 한 지불가치를 증가시키기 한 리 는 경 기



[2장] 공 방송의 제도  원리 

- 25 -

법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기업처럼 시장의 실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서비스에 국

가가 개입하여 운 하는 형식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공 성 개념이다. 

한 공 성은 시장의 실패를 가정한다는 에서 특정 서비스의 이용과 활용이 

사회에 해를  수 있다는 인식에 의거한 제도  응이다. 의 표에 나타난 공익

성  공공성 개념과 비교하면 재화를 사용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이 공공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제에서 선택된 수단인 것이다. 계되는 역의 측면에서 

볼 때 공 성은 본질 는 특성에 해당한다기보다 공 의 이익확보를 해 실천 , 

차  측면에서 요구되는 제도운 의 원리에 보다 가깝다. 따라서 공 성이란 공

공성에 근거하여 상정된 공익성을 달성하기 해 보장되는 제도  수단 는 운

의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  수단 는 운 의 방식으로서 공 성을 방

송제도에 용해 보면 이는 방송의 공익성을 실 하기 한 구조  보장으로 이해

될 수 있다11). 방송의 공익성이 방송서비스의 보편성12)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공

성은 공 방송의 리제도 는 지배구조로서 특수성을 표 하는 개념이다13). 

방송제도에 있어서 공익성과 공 성의 이러한 계는 공 방송에 한 존재이

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규제의 정당성을 히 제시하지 못한다는 에서 

볼 때 요한 함의를 다. 왜냐하면 공 성이라는 개념이 공익성에 생된 것이며 

공익성을 한 구조  보장이라고 한다면, 결국 공 방송의 이념  모델에 기가 

발생한 것은 방송의 공익성에 한 기와 실패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

문이다.

11) 방송제도연구위원회(1990)는 방송영역의 공영성을 시청자 측면의 공익, 즉 프로그램의 공익성을 실

현하기 위한 구조적 보장으로 이해하고 있다. 

12) 여기에서 보편성이라는 의미는 불변한다는 것이 아니라 공공서비스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보편적 

가치를 가정한다는 의미이다. 오히려 공익성은 공공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변적이며 

시대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낸다.  

13) 공공성, 공익성 그리고 공영성에 대한 관계를 한국언론학회(1995) 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

다. 먼저 공공성은 전체사회를 전제로 하여 방송전파의 공적 소유라는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는 가

장 광범위한 개념이다. 또한 공영성은 관리적 차원에서 수용자보다는 송신자의 측면이 강조된 공익

성과 유사한 개념으로, 그리고 공익성은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용자 대중의 이익확보를 위한 

바람직한 방송활동의 기준을 제시하는 개념으로서 수용자 측면을 강조한다(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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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송의 공익성에 한 제약 요인

방송이 공익성을 갖아야 한다는 주장은 사회의 일반 인 당 로서 인정되고 있

지만 그 구체 인 내용과 실체는 분명하지 않다. 방송이 제도화된 기단계부터 그 

의미가 매우 모호했고 그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공존하고 서로 경쟁해왔다(강 만, 

2001; 배진아 1999; Feintuck 1999; Krasnow & Goodman, 1998; McCauley 2002; 

Napoli 2001; Syvertsen 2001)14). 이러한 문제는 방송제도의 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한 일반  합의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발생

하는 상이다. ‘공익’을 규정하는 것에 있어 개념 상의 난 에 해서는 다음의 

에 하게 표 되어 있다. 

“ 공익은 마치 사용할 때마다 다른 내용물이 담겨지는 빈 그릇과 같다. 만약 우

리가 빈 그릇을 통해 무엇을 마시려 하는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가치

를 갖고 공익을 규정하려고 노력하게 된다면, 공익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기

했던 가치가 어느 정도 충족되었는가를 확인할 수 없게 될 것이다(Feintuck, 

2004, p. 4). ”

이러한 개념 상의 정의에서 나타나는 난 은 자유시장의 원리에서 생된 공리

주의  통에서 주로 공익이 단되고 논의되어 왔기 때문이다. 정치철학 인 의

미에서 공익의 개념은 정치공동체를 강조한 아리스토텔 스(Aristotle)의 통을 따

르는 공화주의(republicanism) 는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와 더 한 연

성을 갖고 있다. 공화주의  공동체주의자들은 인간 본성의 선이 정치공동체의 

선과 불가분의 계에 있다고 으로써 공동의 이익, 국가의 이익, 공공의 복지, 사

회 체의 선 등의 필요성을 강조한다(김비환, 2003). 그러나 생명, 자유, 재산이라

14) 강준만은 방송에 있어서 공익 개념이 갖는 추상적 문제를 다음과 같이 매우 강력하게 비판한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방송은 공익을 추구해야 하며 또 규제가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존재해왔

다. 하지만 공익이라는 개념은 모든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 말이었다. 공익

은 그저 철학적 개념으로 추상화된 단계에만 머무른 채, 방송규제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면서 그 때마다 방송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논란들을 잠재우고자 하는‘대중요

법’의 성격이 강했다(2001, p.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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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인의 자연 , 사회계약  권리를 강조하는 자유주의 그리고 시장의 힘을 강조

하는 자본주의의 등장은 정치공동체로서 공공 역의 역할을 축소시켰으며 공익을 

단하는 방식까지 변화시켰다.  

헬드(Held, 1970)는 공익을 단하는 방식을 ‘선호이론(preponderance theory)’ 

‘공동이익 이론(common interests theory)’ 그리고 ‘일원이론(unitary theory)’ 등 3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일원이론은 규제 방향의 구체  목표, 즉 통일된 윤리

 가치로서 공익을 이해하는 것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가치가 존

재한다는 것을 가정하는 이다. 반면에 선호이론과 공동이익 이론은 공리주의  

계산에 따라 공익을 이해하는 것으로 사회 내에 존재하는 개별 이익의 총합으로 공

익을 인식하는 형태이다. 페인터크(Feintuck, 2004)는 일원이론에 의한 공익을 민주

주의에서 시민권(citizenship)의 실 으로 이해하고 선호이론과 공동이익 이론에 의

한 공익을 자본주의에서의 효율성으로 간주하고 있다15).  

특히 자원이 모든 구성원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사용 상태에 놓여 있는 것, 즉 

체 사회의 ‘경제  후생(economic welfare)’에 기여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분배  

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으로 공익을 정의하는 것이 바로 선호이론과 공동이익 

이론이다(Feintuck, 2004, p. 134). 여기에는 자유주의  시장원리의 지배  이데올

로기가 숨어 있다. 왜냐하면 시장 활동의 토 로서 사유재산을 요하게 다룸으로

써 경제  규제를 자연독 에 따라 시장의 실패와 외부성이 견되고 경제  후생

이 불가능한 공공재로 최소화하는 효과를 갖기 때문이다. 한 이는 일반 인 경제 

역에서의 자유시장과 경쟁에 기 한 자본주의 경제원리를 자연스럽게 정당화

한다. 

이처럼 경제  에서 공익을 규정하는 방식은 공익이 달성되어야 하는 조건

에 을 두기 때문에 공익의 내용과 가치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정당성이 어떻게 

주어지는가에 한 본질 인 물음에 해 해답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경제  효율

성이 용되지 않고 있는 정치 , 사회 , 문화  부분에 있어서의 공익 단은 매

우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사회가 기 하는 공익이 얼마나 충족되었는가를 정확히 

15) 공익 개념을 하나는 시민권의 실현으로, 또 다른 하나는 자본주의 경제적 효율성으로 보는 관점은 

시장자유주의에 입각한 소비자주권주의 공익과 공동체주의 특성을 토대로 하는 숙의민주주의

(deliberative democracy) 공익으로 구분하는 관점과 유사하다(김승수, 2003; 윤영철,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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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16).

방송의 공익성 역시 그러한 개념의 도입 기부터 가 가지고 있는 공공재

 성격 때문에 경제  규제를 목 으로 논의되어 왔다. 사회  희소자원으로서 

혼란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하기 한 방안으로서, 그리고 자연독 이 발생하는 

공공서비스라는 논리에 따라 공 방송이라는 공공 리의 제도를 정착한 것은 이처

럼 경제  후생의 측면에서 공익을 단한 것이다17). 그러나 방송은 경제  요인뿐

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는 역으로 분배  효율성이 공익을 단하는 유

일한 기 이 되지 못한다. 경제  효율성은 방송 콘텐츠 측면에서 한 가치가 

무엇인지 단할 수 없으며 방송은 시장 수요와 공 의 일반  원리가 그 로 용

하지 않아 효율성을 단하는 기 이 되는 ‘잠재  토의 최 상태(potential 

Pareto optimality)’를 악하기도 힘들다18). 한 방송에 개입하는 규범  가치는 

매우 다양해 공  혜택을 규정하는 방식을 하나로 설정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McQuail, 1992, pp. 21～25). 따라서 방송의 공익성은 공공서비스를 근거로 경제  

공익만이 강조되면서도 그 실  수 은 단할 수 없는 상태가 유지되었고 민주주

의와 연 되는 시민권의 실 , 즉 규범  공익은 모호한 상태로 남게 된 것이다19). 

16) 경제학은 개인의 이익을 종합하여 공동체의 목적함수, 즉 공익을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불가

능정리(impossibility theorem)를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생경제학은 공익을 객관적으

로 정의하고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차선으로 효율성을 만족하는 선택을 참으로써 공익을 극대화하

는 선택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효율성이 바로 공익의 필수조건이라는 의미이다(김재홍, 

2003, pp. 26～27).

17) 상업방송제도 중심의 미국에서 정착된 방송의 공익성은 경제적 후생과 무관하게 초기 전파에 대한 

사유권을 인정함으로써 전파혼란을 억제하고 기존 사업자에게 독점적 지대(monopoly rent) 를 강

화하기 위한 정치적 고안물, 즉 방송사업자와 정책 결정자들의 이해담합을 통한 결과라는 견해도 

있다(Hazlett, 2001; 조은기, 1995).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방송의 전파가 공공재라는 사실을 물리적 희소성의 개념으로 한정해서 보는 

한계가 있다. 이와 더불어 방송은 공공재로서 경제적 희소성의 문제도 적용되는 영역이다. 무임승차

의 가능성이 높은 방송전파는 외부성으로 인해 과도한 남용에 의한 공유의 비극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에서의 공익성이 수탁모델(trusteeship model)을 통해 지대를 부여하는 방식

으로 정착된 것은 경제적 희소성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에 더 가깝다. 다만 방송에서의 경제적 공익

성이 자유주의 시장원리를 지지하는 이데올로기라는 점은 분명하다.

18) 방송 시장은 프로그램 시장, 수용자 시장, 광고 시장, 사상의 시장 등 경제적 원리가 다차원적으로 

작동한다. 더구나 이러한 각각의 시장은 나름대로 고유의 ‘공익성’ 논리를 갖고 있다.   

19) 조은기는 스스로의 자족적인 체계를 갖지 못한 방송의 공익성 개념이 한편으로는 사장의 시장영역

에, 또 한편으로는 보편적 서비스의 영역, 즉 공적 부문(public sector)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다

고 설명한다. 이는 방송의 성과를 판단하기 위해 언제나 양자의 영역으로 논의를 전환시킬 수밖에 

없으며 결국은 방송이 성과를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는 보편적 공리체계가 결여된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한다(1994, pp. 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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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방송통신 기술의 속한 발 과 1980년 부터 등장한 신

자유주의(Neo liberalism) 는 신보수주의는 방송의 공익성에 한 심각하고도 근

본 인 기를 불러일으켰다. 첫째, 방송기술의 발달로 인한 다채  환경은 공공재

로서 방송의 성격을 약화시켰다. 과거에는 재화의 특성으로 인하여 시장의 논리가 

용되지 않아 자율경쟁만으로 공익이 보장될 수 없었으나 채 의 증가로 인해 소

비자의 선택을 통한 시장논리가 오히려 경제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단하

는 경향이 증 하 다. 방송에 한 공  개입에 의해 실 되는 공익보다 시장에 

따른 추구되는 공익이 사회 으로 더 큰 실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확장된 

것이다. 

둘째, 신자유주의의 등장은 공공서비스산업에 따라 인정받아 왔던 경제  공익 

개념을 변화시켰다. 신자유주의는 공공서비스에 한 공공 리가 오히려 경제  후

생을 축소시키는 비효율성과 정부의 실패를 문제시하 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공익사업의 민 화와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지만 강한 정부를 제시했다. 특

히, 신자유주의는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을 근거로 하여 공공 리의 

역이 소비자들의 요구에 히 반응하지 못하는 부도덕의 문제를 공유의 비극과 

견 만하다고 지 한다. 공유의 비극을 극복하기 해 공공서비스산업에 한 독

과 공공 리를 인정하 으나 실질 으로는 개인들의 편익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비

효율성이 래되게 된다는 논리이다20). 

시장 참여자로서 소비자의 이익에 한 이러한 강조는 독  공공서비스산업

으로 인정받던 방송에서도 그 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공 들의 이익과 소비자의 

주권이 첩 으로 논의되면서 방송의 공익성은 더 이상 공공서비스 그 자체만으로 

단되지 않게 되었다. 방송의 공익을 단하는 최소한의 기 으로 공공서비스에 

한 보편  제공이 인정되어 왔으나 소비자라는 측면에서 시청자가 단하는 이익

의 총합으로 공익개념이 체된 것이다. 여기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일원이론에 

따라 공익성을 규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나마 자족 인 체계로 인정받아 왔던 공

20) 이러한 인식의 확산은 경제 환경이 변하면서 나타나는 공공서비스산업에 대한 당위성이 축소하는 

것과도 연관되어 있다.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한 자연독점으로 인식되어온 공공서비스산업에서 

비약적으로 시장수요가 증가하고 기술이 진보함으로써 규모의 경제가 축소 내지 소진됨에 따라 자

유로운 시장기능에 의한 공급이 더 효율적이라는 믿음을 불러일으켰다(윤석민, 2003, p.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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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서비스의 개념이 축소되자 공익 개념이 무엇인가뿐만 아니라 어떻게 공익을 단

할 것인가까지 모호해졌다는 이다21). 

방송의 공익은 공공서비스의 측면에서 ‘최소 서비스 제공(minimum service 

provision)’이나 ‘공동체 서비스 임무(community service obligations)’와 같은 개념

으로 인식되었으며 이러한 임무들이 사회 연결의 요한 요소 고 비록 경제  이

득이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Green, 2001, p. 99).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공세와 방송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른 공익 개념의 변화는 공

으로 규제되고 리되어 온 미디어의 종언(demise)으로 인식되어졌다. 이로 인해 

공 방송에 의한 공공서비스가 다른 어떤 문화 인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인

정되고 규제와 지원을 통해 보호될 필요가 있다는 믿음은 사라졌다. 한 소비자만

이 유일하고 한 취향의 재자(arbiter of taste)라는 은 공 방송에 특권을 

부여하고 임무를 성취하도록 규정하며 정부 는 규제기구가 통제해야 하는가에 

해 설명할 수 없게 만들었다(Syvertsen, 2003, pp. 163～164). 더 이상 공 방송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가 왜 계속해서 보호되어야 하는지에 한 정당성을 제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처럼 방송의 공익 개념이 정당한 규제를 한 토 를 상실한 것은 근본 으

로 그 기능에 한 사회  문제제기가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22). 경제  공익에 

토 를 두고 공공서비스라는 재화의 특성에 따라 방송의 공익성이 유지되어 왔으나 

소비자 주권론의 강조로 공공서비스라는 암묵  합의의 역까지 축소되고 있는 실

정이다. 디지털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속한 발 에 따른 방송통신의 융합 역시 규

21) 비록 형식적이었지만 방송(프로그램)이라는 공공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분배적 효율성

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경제적 공익 개념은 방송에 대한 명확한 의미의 공익 가치를 제시할 수 없었

다 할지라도 규제의 판단 근거와 독점산업의 당위성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공익 개념이 공공서비

스에서 시청자의 선호, 이익 등으로 대체되면서 독점과 국가 개입의 규제는 완화되었을지라도 공익

을 판단하기 위한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해 끝없는 논쟁을 촉발하게 되었다.  

22) 페인터크(Feintuck)는 공익 개념의 기능을 ‘정당화의 기능(legitimation function)’ ‘경쟁 영역

으로서 기능(function as contested arena)’ ‘민주주의 기여 기능(democracy serving 

function)’ 등 3가지로 설명한다. 즉 공익은 사적 활동에 대한 개입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서 기

능해야 하며, 개념이 형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숙의가 이루어지는 맥락을 제공해야 하고, 마지막으

로 집단적 가치와 일반 복지 등과 연계되어 민주주의 메커니즘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2004, 

pp. 28～29). 여기에서 두 번째 기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공익이 규제로 활용되기 위해

서는 다양한 입장이 제기되고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는 열려진 구조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배적인 정치경제의 힘에 의해 공익이 규정되지만은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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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한 범 , 용되는 방식 그리고 실과의 합성에 있어서 그 불확실성과 

복잡성을 높이고 있다는 에서 방송의 공익성이 규제  거로 기능할 수 없도록 

만드는 요인이다(Chalaby & Segell, 1999, p. 358). 

따라서 과거의 공공서비스 통에서 규정된 방송의 공익성은 새롭게 개선될 필

요가 있으며, 규제의 정당성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공익 개념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다만 새롭게 정의되어야 할 공익 개념이 규제  역할을 담당하기 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방송통신의 융합으로 사  역의 방송이 확

장되고 있으며 그 환경에서 공 으로 리되고 있는 공 방송이 존재하기 때문에 

규제의 차별성을 고려해야 한다. 방송의 공익성은 공 방송과 동의어가 아니다. 공

방송은 공익  목표를 표 하도록 하고 외부의 범 한 이해 집단에 해 효과

인 책무를 갖도록 하기 한 필수  수단이다(McQuail, 2003a, p. 261). 이러한 

이유로 공공서비스가 곧 공 방송의 서비스 던 과거와는 다르게 공익 개념이 모색

되어야 한다.

둘째, 최근에 논의되는 공익 개념이 주로 도덕  명령 는 공동 이익 등의 실

체  개념보다는 경쟁 으로 나타나는 사익들의 갈등과 조정이라는 과정  개념으

로 이해되고 있다는 이다(윤석민, 2003). 그 이유는 규범  가치를 근거로 정의되

는 공익 개념은 실질 인 합의가 제되지 않을 경우 다양한 이해 계가 얽  있는 

실제 사회 역의 거틀로 작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공익은 엘리트주

의 이며 가부장주의 인 개념이라는 비 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한 방송

이 끊임없이 지배 질서에 기여하고 상을 유지하는 도구라는 오해를 받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공익을 정치  목 의 허 인 의사  수사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다양한 규제의 근거로 기능하기 해서는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는 공익 개념이 훨씬 유용하며”(배진아, 1999, p. 269),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

기 한 이념  상징이다 보니 공익 개념이 모호한 것은 당연하다”(윤석민, 2003, p. 

96)는 식의 주장은 규제를 한 방송 실의 규율 원리를 부정하게 만들 수 있기 때

문이다. 따라서 방송의 공익은 일원개념으로 인식하더라도 다양한 이해 계자들이 

참여함으로써 동의를 구하고 그 공통된 목표를 지향할 수 있는 개방된 숙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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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structure of deliberation)를 제해야 한다. 

시장자유주의의 확장과 방송기술 발달에 따른 방송의 특성 변화로 ‘공공서비스’

에 따른 공익 개념은 더 이상 바람직한 방송활동의 기 이 되지 못한다. 방송에서

의 공익 개념은 다양한 이해 계자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며 동시에 민주주의에 

기여하기 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방송 실을 규율하는 정당화 기능을 담당하

기 해서는 공 방송과 사  역의 방송에 한 차별  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이 변화의 흐름에 히 응하는 방식은 방송의 공익성에 한 규범  기

은 느슨하게 정의하고 다양한 이해 계자들이 참여해 숙의할 수 있도록 제도  구

조를 보장하는 것이다. 공 방송을 공공서비스로 규정되기보다 제도  구조로 인식

하여 차  합리성을 보장하도록 규제하여야 하며 그 근거가 되는 공익의 개념은 

여타 사  역의 방송들과 공유하도록 설정하면 된다. 결국, 요한 것은 방송의 

공익성이라기보다 방송 역 체에 한 정  환경을 조성하고 모범이 될 수 있

는 공 방송의 제도  원리를 탐색하며 이를 규제의 역으로 연계시키는 것이다. 

3. 공 방송의 규제원리와 특성

1) 공 방송 거 스와 책무성

공 방송은 공공서비스의 이념을 히 구 할 수 있도록 조직의 형성과 운

을 구조 으로 보장받는 제도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구조  보장’이란 

공 방송이 민 방송과 구별되는 특수한 법․제도  조건을 말한다. 시베르트센

(Syvertsen, 2003)은 이러한 조건을 이행해야 하는 임무(obligation), 사회가 부여한 

특권(privilege)  그리고 사회  표들에 의해 방송의 성과(performance)를 평가하

고 감독받는 리시스템으로 설명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란츠와 쉬네(Brants & 

Suine, 1998) 역시, 공 방송의 제도  조건으로 ‘공  책무성(public accountability)’ 

‘공  재원’ ‘보편  서비스’ ‘내용규제’ 그리고 ‘진입규제’ 등을 제시하고 있어 특정

한 리방식으로서 공 방송을 이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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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방송을 제도  형태 는 하나의 리시스템으로서 이해하는 입장은 방송

에 한 규제를 ‘명령  형태(imperative framework)’와 ‘구조  형태(structural 

framework)’로 구분하는 방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자는 특별한 요건, 명령, 지 

등을 통해 로그램의 내용뿐만 아니라 방송의 활동까지 조정하기 한 직  지

도를 일컫는다. 그리고 후자는 방송사의 행 에 간 으로 향을 미치기 해 고

안된 다원  조직구조를 확보하는 방식을 의미한다(Hoffmann-Riem, 1992, p. 175). 

즉 명령  형태는 공식 인 법체계에 의해 규정된 가치를 보호하기 한 방식으로 

‘제정  규제(statutory regulation)’의 한 유형이며, 구조  형태는 제도  조건 는 

임워크를 구성하여 어떤 가치를 확보하고 지향하는 방식에 가깝다. 

방송의 규제 방식이 이처럼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는 이유는 방송서비스가 갖

는 재화  특성 때문이다. 방송서비스는 정보재이며 가치재(merit goods)로서 커뮤

니 이션의 자유와 민주  여론형성을 지향해야 하는데, 이는 질  속성을 갖고 있

어 규칙 는 규정으로 정의하기 어려워 명령  형태를 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

만 아니라, 명령  형태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을 막는 규제방식으로서 항상 소극

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까닭에, 방송에 가장 합한 규제는 바람직한 측면을 북

돋아 주는 구조  형태의 운 방식을 채택하는 것으로 공 방송을 제도화하는 것이

다(Graham, 1998; Graham & Dvis, 1992; Grand & New, 1999).  

공 방송이 갖는 고유의 특성을 ‘내부감독원리(internal supervision principles)’ 

는 ‘사회통제원리(social control principles)’로 정의하는 은 구조  보장으로

서 공 방송을 이해하는 입장을 표한다. 내부감독원리란 특수한 임무와 기능이 

보편 , 사회  합의에 의해 설정되고 해석될 수 있는 ‘참여의 구조’, 그리고 그 특

수한 임무의 성과를 평가하기 해 공 방송의 내부에 설치된 ‘감독기구’의 존재를 

의미한다(Jakubowicz, 2003a; Syvertsen, 2003). 다시 말해, 공 방송 내부에 설치된 

감독기구가 공 의 다양한 이해와 심을 표함으로써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할 뿐

만 아니라 정부권력의 개입 없이 법  규칙이 히 수되는가를 감독하는 리

시스템을 지칭한다(Eberle, 2002, 3쪽). 한 공 이 공 방송의 자유․독립․자립 

등을 지키고 그것을 하는 외부세력을 제거하고 통제하며 특수한 임무를 히 

수행하는가를 체크하고 간여하는 극 이고 정 인 개입행 를 의미한다(방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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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94쪽).

따라서 공 방송은 ‘거 스’와 ‘책무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련의 운  모델 

는 특정한 제도 형태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거 스란 어떤 공  조직이 사회

가 부여한 임무를 히 이행하고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어떻게 그 조직을 구

성하고 운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Nissen, 2006, p. 35). 한 거

스는 투명하고 효율 이며 합리 인 조직 운 을 해 구조 으로 작동하는 

‘ 치(協治)’ 는 ‘통할(統轄)’ 의미를 지니고 있어 내부감독원리와 사회통제원리와 

개념 으로도 하다.    

그리고 책무성은 공 방송이 운 의 구조를 통해서 그 사회  책임을 이행하도

록 하는 감독의 방식과 연 된다. 페인터크(Feintuck, 1999, 120～124쪽)는 책무성을 

서로 연 되지만 분명히 다른 두 개의 정의를 통해 설명한다. 첫째, 어떤 행 에 

해 공 에게 직 으로 는 공 의 의견이 반 될 수 있도록 공개된 공  기구를 

통해 간 으로 설명․보고하는 것이다. 둘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권한에 

따라 수반되는 기 와 조건을 반하는 행 가 발생했을 때 제재를 받아야 하는 의

미를 갖는다23). 후자가 재제가능성을 인지하여 그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는 강제에 

가깝다면, 자는 제재로 가기 이 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방식을 

통해 그 행 를 자율 인 방식으로 감독하는 차다. 

책무성을 공 방송이 갖는 특수한 임무와 재정  특권 간의 비례를 확보하고 

독립성과 자율성과 공  책무를 서로 일치시키는 이행 메커니즘, 는 이 두 가치

가 히 조화되는 생태(ecology)로 이해되기도 한다(Harro-Loit & Bal ytien , 

2005; Jakubowcz, 2003a). 특수한 운 의 구조에서 사회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는 

방식 는 차를 강조하는 해석이다. 이 에서 책무성은 자발 인 설명과 보고

를 한 차들, 즉 공 방송에게 특수한 임무를 부여하고 이행하도록 강제하며, 그 

달성의 정도를 평가하는 단계까지 포함하고 있다. 

23) 이와 유사하게 맥퀘일(McQauil, 2003)은 방송 역에서의 책무성을 ‘응답가능성(answerable)’과 ‘책무

(liability)’로 구분하고 있다. 이것은 책무성을 이행하는 방식이 공식 이냐 비공식 이냐, 내  차인

가 외  차인가, 그리고 강제 이냐 자발 이냐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자는 공  가치의 질  

측면을 더 시하는 이행방식으로 공 방송사가 자신의 책임 이행 정도를 자발 으로 외부에 설명하

는 것이다. 반면 후자는 방송활동에 따른 해악에 해 실체  처벌과 제재를 부여하는 강제  방식

으로 공식 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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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공 방송의 제도  조건으로서 거 스와 책무성

거 스 책무성

역할 운 의 구조 감독의 방식

내용

( 역)

감독기구의 구성

감독기구와 방송사의 계

감독기구와 정부, 의회의 계

감독기구와 사회집단의 계

책임(임무)의 부여

책임의 이행 방식과 차

책임의 달성 평가

평가의 설명  보고

가치

(목표)

독립성, 자율성

참여(권력)의 균형성
책임의 구 (공익성/공공성)

지 까지 논의를 토 로 정리하면, 공 방송은 거 스와 책무성을 핵심으로 

설정된 운 모델에 가깝다. 즉 방송서비스가 갖는 공  기능을 보장하고 강제하나 

그 과정에서 방송서비스의 제공이 특정 세력의 이익을 변하지 못하도록 제도 으

로 조치하는 모델이 바로 공 방송인 것이다. 의 <표 2-2>처럼 공 방송에 한 

운 의 구조와 감독의 방식에 해당하며 법․제도를 통해 구조화된다. 먼  운 의 

구조는 정부, 의회, 사회집단, 감독기구  규제기구 사이의 다양한 계로서 거

스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요한 핵심원리는 방송의 독립성, 자율성 그리고 참여

의 균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감독의 방식은 공 방송의 사회  책임

을 부여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역할로서 책무성을 말한다. 책무성에서는 무엇보다도 

공 방송의 특수한 임무에 한 이행 정도를 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두 역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게 연 되어 있다. 

왜냐하면 책무성을 이행시키는 감독의 주체는 거 스를 통해 형성되며, 책무성에 

한 권한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거 스가 향을 받기 때문이다. 를 들

어, 책무성에 한 권한이 거 스를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정부와 의회에 과도하

게 부여되면 내부감독원리 는 사회통제원리는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공 방송의 

거 스와 책무성은 바람직한 운 모델을 조성하는 하나의 환경으로 이해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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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 방송 거 스 모델에 한 고찰

공 방송은 정부, 정치집단, 자본 그리고 사회단체 등 사회의 제 세력들이 자신

들의 이해를 최 화하기 한 목 으로 만들어낸 상호작용 는 합의의 산물이다

(McQuail, 1995; Syvertsen, 1992). 까닭에 공 방송은 정치  환경 속에서 운 될 

수밖에 없었으며 거 스의 문제는 항상 공 방송에 한 논의에서 주요 심사

다. 따라서 공 방송 거 스에 한 기존 연구들은 정치사회(political society)24)

와 공 방송사 사이의 계에 따라 시스템을 분류하고, 각각의 모델에서 나타나고 

있는 운 상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주력했다. 공 방송에 나타나고 있는 정치화의 

패턴(pattern of politicization), 정치 개입의 유형 그리고 권력분포의 방식 등을 분

석한 연구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강형철, 2004; Humphreys, 1996; Kelly, 1983). 

이 에서도 할린과 만시니(Hallin & Mancini, 2004)의 연구는 공 방송 거

스 차원에서 공 방송과 정치 역 사이의 다양한 계를 가장 잘 정리하고 있다. 

이들은 공 방송의 규제에 있어서 작용하는 정치  균형(political parallelism), 공

방송 운 에 있어서의 문주의(professionalism) 정도, 그리고 방송규제의 방식과 

방송사 허가에 있어서의 국가의 역할 등을 기 으로 하여 공 방송 거 스를 다

음과 같은 네 가지 모델로 분류했다.  

첫째, 공 방송이 의회 다수당 는 정부에 의해 직 으로 통제되는 ‘정부모

델(the government model)’이다. 공 방송 감독기구는 정부 부처의 형태로 운 되

거나, 독립된 감독기구가 존재하더라도 그 구성과 운 은 정부가 행사하는 임명에 

의해 좌우되는 거 스를 갖는다. 둘째, 공 방송은 정치  통제로부터 연되어야 

한다는 통이 강력하게 발 해 있고 방송사의 구성원들에 의해 운 되는 ‘ 문모

델(the professional model)’이다. 감독기구의 그 구성과 임명에 정부가 권한을 행사

하나 ‘ 문성’을 고려하여 임명하며 감독기구  방송사의 운 과 감독에 해 자율

성을 보장하는 유형이다. 셋째, 의회의 의석 비율에 따라 정당에 의해 공 방송이 

24) 정치사회란 그람시(Gramsci, A.), 토크빌(Tocqueville, A.) 등이 국가와 시민사회를 매개하는 간층

로서 설정한 개념이다. 즉 정치사회는 정당, 정치조직 등 공  권력을 분 하고 있는 정치세력들로 

구성되고, 그 핵심 인 제도는 정당, 선거, 선거규칙, 정당연합, 의회이며, 정치체계 구성원들이 공공

권력과 국가기구에 한 통제력을 획득하려는 정치  경쟁을 하여 스스로를 특수하게 조직하는 

역이다(최장집, 2003: 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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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되는 ‘의회모델(the parliamentary model)’이다. 의회에 의해 감독기구가 구성되

고 임명되기 때문에 다수당에 의해 공 방송이 통제되는 경향이 있으나 정부모델처

럼 정부에 의한 직 인 감독이나 규제는 작동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시민모델

(civic model)’이다. 의회모델과 유사하나 정치세력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집단이 

공 방송의 통제 과정에 참여하는 모델이다. 

이와 같은 모델의 구분은 정부, 의회 그리고 사회집단과 공 방송 감독기구 사

이의 계 는 규제에 있어서 자율성을 보장받는 정도를 통해 공 방송의 거

스를 검토할 수 있는 장 을 제공하고 있다. 즉 운 의 구조 측면에서 공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작용하는 정치  향력을 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거 스를 지나치게 감독기구의 구성과 임명에 한 측면으로 축소시키는 한계를 

보여 다. 한 공 방송의 사회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는 방식을 거 스에 

한 논의에서 제외시키는 문제 을 갖고 있다. 

공 방송 거 스는 정부 는 의회와의 계뿐만 아니라 조직을 구성하고 운

하기 하여 설정되는 여러 가지의 메커니즘을 포 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이유

로 공 방송사의 조직구조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부터 공 방송사를 어떻게 운

할 것인가까지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감독기구와 공 방

송사 간의 계를 충분히 설명해 주지 못한다. 방송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근 한 거리에서 감독을 수행해야 하는 공 방송 거 스에서 감독기구와 공 방

송사의 계는 매우 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왜냐하면 이 계가 방송사에 사회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과 방송사의 운 을 감독하는 형태에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감독기구와 공 방송사(경 진)의 계를 설명하는 거 스 모델은 크게 두 가

지 형태로 구분된다. 먼  하나는 감독기구와 방송사 경 진 사이의 구성과 기능이 

복되는 ‘일원모델(one-string model)’이며, 다른 하나는 방송사의 조직을 구성하는 

이 두 기구의 구성과 기능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이원모델(two-string model)’이다

(Formand for Radio og tv-nævnet, 2005, Summery). 이처럼 두 가지의 거 스 

모델이 형성된 배경은, 경 진으로부터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필요성과 

감독기구가 감독을 하여 방송사의 일상 운 에 한 정보와 지식을 확보해야 하

는 필요성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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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으로 감독기구와 경 진 사이의 역할과 기능이 복되면 감독의 기능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축되거나 고립된다. 이 게 되면 감독기구는 공 방송

사의 조직 논리에 포섭(包攝)될 수밖에 없다. 반 로 감독기구와 공 방송사 경 진 

간의 역할과 기능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으면 감독을 수행하기 하여 필요한 일상 

운 에 한 정보를 습득하는데 제한될 수 있다. 이 경우, 근 한 거리에서 바람직

한 측면을 유도하기 한 구조  형태의 리시스템은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방송사의 조직을 구성하는 이 두 조직의 역할과 기능이 어떻게 설정할 것인

가의 차원은 공 방송 거 스를 논의하는데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 이외에 방송(미디어) 규제기구의 존재 여부 그리고 이 기구와 공 방송 감독

기구 는 공 방송사 간의 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 방송에 한 규제는 

일반 방송 미디어의 규제와 구분되는 이원 모델을 제로 하기 때문에 공 방송 감

독기구를 통해 리되고 통제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따라 

일반 방송 규제기구가 공 방송에 한 일련의 규제 권한을 행사하기도 한다. 만약 

공 방송 감독기구와 방송 규제기구 간에 책무 계가 존재하면 공 방송의 독립성

과 자율성은 축되기 쉽다. 공 방송에 한 규제 는 리의 권한이 방송 규제

기구에 지나치게 많이 부여되면 감독기구가 갖는 감독과 리의 권한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이 듯 방송규제기구와 공 방송 감독기구 간의 계가 공 방송 거

스를 형성하는데 상당한 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는 그에 한 

심과 검토가 부족했다. 

3 )  공 방송 책무성에 한 고찰

자유주의 통의 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원리가 바로 책무성 개념이

다. 의 민주주의에서 개개의 시민(citizen)들은 합리  선택을 토 로 자신의 ‘선

호(preference)’를 선거로 표출하며 이 게 나타난 선거 결과에 따라 시민의 권력은 

선출된 정부로 임된다. 그러나 권력은 원히 양도되는 것이 아니다. 주기 인 선

거과정을 통해 권력 소유자 는 집단은 시민으로부터 평가받고 재승인 받아야 한

다. 이를 통해 민주사회에서 시민은 정부의 성과에 한 개인  선호에 따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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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수탁자를 유지시킬 것인가 는 새로 교체할 것인가에 해 사회 집단 으

로 결정하게 된다. 책무성이란, 이러한 정치  차에서 정부의 성과를 시민에게 투

명하게 공개․보고해야 하는 임무를 지칭하며 정부의 책임이 시민에게 귀속되어 있

고 통제받고 있다는 계를 표 하는 것이다25). 

시민들에게 귀속된 책임으로서 책무성에 한 의미는 정책 역에서 책무성이 

필요한 이유를 그 목 에 따라 4가지로 정리한 다음의 내용에서 더욱 분명해 진다. 

첫째, 책무성은 일정 기간 동안의 정책  활동에 해 책임을 갖는 사람이 설명과 

정당성을 확보함에 따라 문제를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다. 둘째, 규제당국을 변화에 

한 압력  비 에 노출시킴으로써 그 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셋째, 공식 인 

의사결정 흐름밖에 있는 안과 아이디어를 청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 해명을 

요구받게 되는 사람에게 책임감(sense of responsibility)을 부여하기 한 것이다

(Robson, 1960 p. 211/Blumler & Hoffmann-Riem, 1992, p. 218에서 재인용). 그러

므로 책무성의 기능은 임된 권한과 그 책임을 연결하는 메커니즘으로 권한의 행

사에 한 투명성을 요구하고 권한에 따른 성과(결과)를 평가함으로써 최종 으로

는 권한에 한 정당성을 부여하며 동시에 권한의 오․남용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

게 된다.

한 언론의 역에서 책무성은 그 사회  책임과의 계를 바탕으로 정의되고 

그 실행 메커니즘이 작동시켜 왔다. 왜냐하면 사회책임의 구체  실천방안으로 책

무성에 한 개념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사회책임이론(social responsibility 

theory)’ 역시 ‘자유주의(libertarian theory)’의 이념 아래 형성된 미국 언론의 상업

주의와 선정주의에 한 자발  반성을 통해 언론 역에서 등장하 다. 1947년에 

‘허친스 원회’로 불리는 미국의 ‘언론자유 원회(Commission on Freedom of the 

Press, 이하 CFP)’는 미국 언론의 자유가 심각한 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평가하

다. 언론과 그 종사자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제 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 사회  의

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언론에 한 규제와 통제의 가능성이 확 되고 있음을 지

한 것이다(1947, p. 1). 이에 따라 언론자유 원회는 언론자유를 한 새로운 원칙

25) 헬드(Held)는 자유민주주의에서 통치자(정부)는 정치적 메커니즘을 통해 피통치자에게 보고할 의무

가 형성된다고 보았다(1995, pp. 88～89). 책무성은 시민들에게 정치적 결정을 선택․통제할 수 있

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만족스런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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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무엇을 한 자유(freedom for)’와 ‘책무 있는 자유(an accountable 

freedom)’를 제시했다(1947, pp. 18～19). 즉 언론의 자유는 사회  필요 는 시민

의 집단  필요와 구별되는 원칙은 아니며 극 인 자유 실 의 측면에서 공  책

임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 다26). 

따라서 호지스(Hodges)는 책무성이 사회가 언론인에게 부여하는 책임에 해 

스스로의 성과를 설명하는 방법이며 책임은 그것을 추구하기 한 책무성 는 

한 행 를 정의하는 방식과 련이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1986, p.14). 사회가 언

론에 기 하고 요구하는 의무로서 보다 우선하는 것이 책임과 련된 개념이라면, 

그에 한 이행 정도를 측정하고 설명하는 부수  과정이 바로 책무성이라는 것이

다. 한 언론의 사회책임이 자발 으로 받아들여지는 도덕  의무(duty)의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언론의 책무성은 사회책임의 의미 확장으로 의무를 이행토록 

하기 한 외부의 조건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정의되기도 한다(박홍원, 2004, p. 

11). 책무성은 도덕  의무의 책임과 법  차원의 임무(obligation)를 포함하는 개념

으로서 언론을 사회  책임에 구속시키는 구체 인 조건이라는 논리이다27). 따라서 

언론 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책무성이란, 언론의 자유에 의해 부여되어 왔던 엄청

난 특권이 남용되거나 오용되지 않도록 하는 감시  견제의 수단을 강제  는 

외부 으로 마련하기 한 통제 는 규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언론의 권한 행사를 책임과 연 시키는 메커니즘으로서 책무성은 책임

을 실 시키는 제도화된 ‘이행의 수단(mechanism for delivering)’이라 할 수 있다. 

언론은 표 의 자유를 제도 으로 행사하는 사회  권리 측면에서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보장  특권은 사회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기

하고 있는 책임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정치체제에서 책무성이 주권에 한 ‘ 의’

26) 알철(Altchull)은 허친스위원회 보고서가 소극적 의미에서의 책임(responsibility)보다는 적극적 의미

에서의 책무성(accountability)을 강조함으로써 자유와 책임을 실제로 어떻게 융화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론적 측면의 논의를 대두시켰다고 지적한다(1984/1991, p.275). 이러한 관점을 통해 알

철이 책임과 책무성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으며 자유와 책임을 조화시키는 실천적, 수단적 방안으로 

책무성을 가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7) 보통 obligation과 duty는 ‘의무’로 번역된다. 우리말에는 의무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지 않

고 있으나  영어권에서 의무가 법적 의무과 도덕적 의무로 명확히 구분된다. obligation은 법적 의

무에 해당하며 duty는 도덕적 의무에 해당된다. 본 논문에서는 명확한 구분을 위해 obligation을 

임무로 표기하였다. 임무와 의무의 구분이 책무성의 개념과 갖는 연관성에 대해서는 박홍원(2004)

과 맥퀘일(McQuail, 2003a)의 책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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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 하기 한 메커니즘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제도  통치원리라고 한다면, 언론

의 책무성 역시 그 사회  책임의 한 이행여부를 단할 수 있는 투명성의 

차와 언론이 갖는 권력을 통제할 수 있도록 피드백 차를 요건으로 하는 제도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28). 더 나아가 정치  책무성이 권력의 행사 는 정책의 의

사결정에 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처럼 언론의 책무성은 언론의 역할과 그 구성

원의 행 에 한 정당화의 표 으로 기능한다(Pritchard, 2000, p. 2).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책임이론의 등장은 언론의 사회  책임에 한 이행 여부를 

어떻게 감시하고 통제할 것인가에 한 새로운 문제를 발시켰다. 개인의 자유와 선

택의 원칙, 미디어 자유의 원칙 그리고 사회에 한 언론 책임의 원칙을 조화시키기 

한 구체 인 방법을 모색하도록 만든 것이다. 이러한 사회책임이론에 입각하여 모

색된 구체 인 방법을 제도  형태로 정착시킨 것이 바로 공 방송제도이다. 

공 이지만 독립 인 방송 리 제도를 바탕으로 사회책임이론은 사회  책임의 

개념이 가지고 있는 정치  향력과 망을 확 시켰다. 방송 리를 한 공  제

도는 시청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사회에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사회  쟁 에 

한 립성과 객 성을 강조하게 되었으며 방송활동에 한 형평성과 균형 그리고 

불편부당성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시켰다(McQuail 1987, pp. 116～117). 기 공 방

송이 의 희소성을 근거로 독  지 를 인정받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합의

에 따라 공  기구로 제도화되었다면29), 일련의 시스템으로서 사회책임이론은 공

방송의 ‘거 스’와 ‘운 원리’를 새로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실제 공 방송의 책임  책무성을 둘러 싼 논의는 이미 오래 부터 있어왔다. 

본래 방송의 사회책임을 제로 탄생한 제도로서 공 방송은 그 책무성에 한 논

의가 기 제도형성의 과정에서부터 요한 문제로 제기되었다30). 세계에서 가장 

28) 이러한 이유로 브루머(Brummer)는 언론이 책무성을 갖는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무엇에 대해’ ‘어떤 

기준에 근거하여’ 다양한 종류의 강제성의 정도에 따라 보고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1991, p. 14). 

29) 방송이 전파의 희소성 때문에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아야 하며 동시에 정치적 이해를 도모하는 수단

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간접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는 공영방송제도 초기의 논리는 사이크스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Sykes Committee, 1923).

30) 1920년대 영국에서 방송제도가 정착될 당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정부와 방송 간의 관계였다. 정

치적으로 책무를 갖으면서도 어떠한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된 방송을 고려하기 위해 개발된 

규정과 메커니즘이 바로 공사로서 BBC이며 칙허장(Royal Charter)이었다. 이것은 방송조직이 수행

하는 일상적인 활동과 그 조직의 행정에 대한 통제는 분리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Curran & Seaton, 2003, p.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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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받고 있는 공 방송의 표본으로서 BBC 역시, 공공서비스를 원칙으로 하여 공

 통제아래 독  지 를 부여받았는데, 이것은 의회를 통해 공 에게 책임을 지

면서도 정부로부터 독립된 거 스를 마련하기 한 합의의 결과 다. 그러나 이

러한 공 방송 기에 부여된 책무성은 부여된 사회책임을 이행하고 평가하는 구체

인 방식을 법률이나 제도 속에 반 하지 못하 다. 왜냐하면 정부 는 특정한 

의회세력으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한 나머지 그 책임을 이행하는 방식을 명

시하지 않았거나31), 비록 책임에 한 이행을 감시하기 한 제도  차가 마련되

었을지라도 매우 형식 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32). 결국 본격 으로 공 방송의 

책무성에 해 논의가 이 진 것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회책임이론을 반 한 공

방송에 한 사회  가치가 정립된 시기부터 으며, ‘책무성 이행의 메커니즘

(mechanism for delivering accountability)’ 역시 민 방송과의 경쟁으로 인해 성과

의 개념이 부각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사회책임과 언론의 자유를 조화시키려는 시도는 공 방송이라는 독특한 리시

스템과 한 련성을 갖고 있다. 신문 역에서 ‘책임’의 이행을 감시하고 통제

하기 수단으로 문직주의의 자율규제가 정착된 반면에 공 방송에서는 거 스의 

요소로서 ‘책무성’을 형성시켰다. 정치  독립성과 자율성을 인정되었던 공 방송은 

사회  공공재로서의 특성과 그 한 향력으로 인해 공  통제를 당연하게 여

겼기 때문에 문직주의의 자율규제만으로 방송의 자유 원칙과 사회  책임의 원칙

을 히 조화시키는데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구조 으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공 성의 원리를 정부의 무조건  개입을 허용함으로써 훼손할 수도 없

다. 한 시장경제의 요성이 부각됨으로서 민 방송과의 치열한 시청자 확보 경

쟁은 공 방송으로 하여  사회가 기 하는 책임을 평가하고 그 이행을 공 에 보

고해야 하는 새로운 임무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환경을 배경으로 공

31) 일찍이 공영방송을 제도화시킨 영국에서는 의회의 권력과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칙허

장이나 협정서(the Agreement)라는 독특한 법제를 활용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책무성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책무를 감독하는 공적 기구의 권한이 모호하게 설정되는 문제로 나타났다

(Barendt, 1993/1998, pp. 98～100). 

32) 초기에 BBC 경영위원회는 BBC의 책무를 평가하고 감독하기 위한 과정에서 모든 정보를 BBC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독립적인 사무국이나 조사기능을 갖고 있지 못했다(Curran & Seaton ,2003, 

p.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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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은 책임을 실 하는 수단  방법으로 책무성이라는 새로운 실천  메커니즘을 

차 발 시켰으며 그 제도  조건을 수용하기 시작하 다.

4. 공 방송 거 스와 책무성시스템의 계

1) 공 방송 거 스 모델의 구조

(1)  공 방송 거 스: 공  개입의 통로

최근  사회가 복잡해지고 역동 으로 분화함에 따라 다양한 사회  는 

정치  행 자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사회의존성이 증가하는 상을 지칭하기 해  

공공행정에서 유래한 거 스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HBI & EMR, 2005, p. 

4). 구체 으로는 투명하고 효율 이며 합리 인 조직 운 을 해 구조 으로 작

동하는 치(協治) 는 통할(統轄)의 의미를 주로 갖는다. 즉, 공  조직이 사회가 

부여한 임무를 히 이행하고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어떻게 그 조직을 구성하

고 운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방식이 곧 거 스이다(Nissen, 2006, p. 35). 따라서 

거 스는 리와 운 을 해 형성되는 임무의 부여방식, 감독( 리)자의 임명과 

구성, 권한의 배분, 운 메커니즘을 등을 포 하고 있다. 

이러한 에서 볼 때, 규제된 자율규제는 공  개입의 가능성을 확보하기 

해 자율규제의 역에서 기능하는 감독기구를 설립하고 그 거 스와 련한 사항

을 법  틀을 통해 명시하는 것이다. 공 방송 역시 거 스의 원리에 따라 내부

감독기구, 즉 규제된 자율규제 체제를 운 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규제의 구조  방

식을 갖고 있어 거 스에 한 명확한 내용이 법  틀에 규정되지 않고 있다. 내

부감독기구의 임명과 련한 사항, 내부감독기구가 행사하는 감독의 권한 그리고 

내부감독기구와 공 방송사 조직 사이의 계 등은 그 명확성이 부족하다. 이로 인

해 공 방송 내부감독기구는 감독과 운 의 기능이 분리되지 않았거나, 감독이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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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섭되어 있다는 비 을 끊임없이 받아왔다33).

한 다른 한계로 지 되고 있는 것은 공 방송 내부감독기구의 거 스가 갖

는 의회, 정부, 국가규제기구 사이의 련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다. 특히, 이 문

제는 방송통신의 융합으로 여타 국가규제기  사이의 력이 증 되는 상황에서 매

우 요하다. 를 들어, 방송통신 통합규제기구와 공 방송 내부감독기구의 계, 

공정경쟁을 단하는 규제기구와 공 방송 내부감독기구의 계 등을 어떻게 설정

할 것인가는 거 스의 구성에 있어서 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방송통신융합으

로 공 방송 역시 정부 산업정책의 향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정부와 공 방송 

사이의 계도 거 스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규제된 자율규제 시스템에 근거한 공 방송 내부감독기

구의 거 스를 도식화하면 아래의 <그림 2-1>와 같다. 그리고 이러한 모델에 따

라 거 스 구성의 주요 쟁 을 정리해보았다. 

<그림 2-1> 규제된 자율규제에서의 공 방송 거 스 모델

출처: Public service media in the information society(p. 37). by C. Nissen, 2006, Council 

of Europe. 그림을 재구성.

33) 자율규제시스템이 가장 잘 보장되고 있다는 영국의 BBC 규제시스템에서도 이러한 비판이 끊임없이 

지속되었다. 본(Born, 2003, pp. 65～66)은 경영위원의 정치적 임명, 경영위원회(Board of 

Governors)와 집행이사회(Executive Committee) 사이에 효율적이고 가시적인 분리가 존재하지 않

아 발생하는 유착의 위험성이 BBC의 자율규제 구조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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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 거 스: 내부감독기구와 공 방송사(경 진) 의 계

내부감독기구와 공 방송사의 계는 공 방송 거 스의 구성에서 가장 요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 으로 구조  방식의 자율규제는 규제의 상성, 

비례성, 유연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규제 상으로부터 규제에 필요한 정보를 손

쉽게 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부감독기구와 경 진 사이의 계는 경

진으로부터 내부감독기구의 독립을 확보하려는 필요성과 규제와 감독을 해 내부

감독기구가 일상 운 에 한 정보와 지식을 확보해야 하는 필요성 사이의 갈등을 

반 하고 있다(Formand for Radio og tv-nævnet, 2005, Summery). 즉, 내부감독기

구와 공 방송사(경 진) 사이의 지나친 착은 감독의 기능을 제한하고 공 방송

사 조직 논리에 감독기구가 쉽게 포섭되는 역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둘 사이의 

계가 한 거리를 두고 유지될 수 있는 거 스의 설정이 필요하다. 

가장 일반 인 방식은 이원  거 스로서 이는 방송사의 ‘운 기능’과 ‘감독기

능’을 분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에서 일상 인 운 은 공 방송사의 경 진에 

임하고 내부감독기구는 이들의 활동을 감독하게 된다. 신 경 진이 내부감독기

구에 의해 임명됨으로서 내부감독기구의 권한이 반 될 수 있으며, 공 방송사의 

경 진은 리감독을 해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기 하여 내부감독기구에 출석하

고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가져야 한다. 

최근 국은 BBC의 거 스를 감독과 송의 기능으로 명확히 분리하는 방안

을 추진하고 있다. 이 모델은 ‘트러스트(BBC Trust)’와 ‘운 이사회(Executive 

Board)’로 조직 거 스를 구성한다. 여기에서 운 이사회는 운 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고해야 하는 책무를 갖도록 되어 있다(DCMS, 2005). 독일 역시 공 방송

의 거 스를 ‘방송평의회(Runfunkrat/Fernsehrat)’와 ‘행정이사회(Verwaltungstrat)’

로 구분하여 운 하고 있다. 행정이사회는 공 방송사의 운 에 한 사항을 방송

평의회에 보고하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Hoffmann-Riem, 1996, p. 130). 이와는 

상이하게 랑스는 지주회사(holding company)인 랑스 텔 비 (France 

Télévisions)의 ‘행정 원회(Counseil d’Administration)’를 두어 규제기구인 방송

원회와 공 방송사의 이사회를 연결시키고 있다. 그러나 방송 원회가 실질 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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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감독기능을 랑스 텔 비  행정 원회에 임하기 때문에 그 실행은 국 

 독일과 큰 차이가 없다(오소 , 2003, p. 162).   

(3)  내부감독기구의 상과 권한: 임무부여의 권한

공 방송의 내부감독기구는 그 구조  측면에서 외부의 압력과 규제로부터 자

유로워야 한다. 다만 책무성의 차를 하여 내부감독기구에 의해 수행된 규제의 

결과를 의회와 공 에 보고하고 공표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규제의 권한에 있어

서는 내부감독기구가 공 방송사의 운 뿐만 아니라 구 된 결과로서 콘텐츠와 서

비스에 한 책임을 갖도록 규정하는 것이 요하다. 즉, 내부감독기구가 임무부여

의 권한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로그램 운 과 편성에 한 책

임문제는 공 방송의 고유하고도 기본 인 임무로서 거 스의 구성에 그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이 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Formand for Radio og 

tv-nævnet, 2005, Summery). 로그램 는 서비스에 한 내부감독기구의 규제는 

주로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행사될 수 있으며, 방송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

장하기 하여 개별 로그램 차원이 아닌 략과 방향의 차원에서 규제를 행사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로그램 는 서비스가 법률이 규정하는 조건을 수

하는가의 측면에 국한하여 외부규제기구가 공 방송을 규제할 수 있다. 한 방송

통신융합에 따라 시되는 공정경쟁에 한 사항 역시 해당 외부규제기구의 규제를 

받게 되지만, 이들 외부규제기구의 규제는 여타 산업과 동등한 수 의 재정  규제

에 국한되어야 한다.  

BBC 경 원회는 법률에 매년 ‘ 로그램 정책성명(Statement of Programme 

Policy)’을 발표함으로써 칙허장(Royal Charter)과 정서(the Agreement)가 부여한 

BBC의 임무규정에 따라 구체 인 임무달성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BBC, 2005). 

독일은 통 으로 로그램에 한 구체 인 임무규정이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

을 훼손한다고 보아 법률에 기본공 의 임무만을 명시해 왔었다. 그러나 2004년에 

방송국가 약(Rundfunkstaatsertrag) 제11조를 신설하여 기본공 에 한 범주를 보

다 구체화하고 방송평의회로 하여  기본공 에 한 ‘자기임무’를 상세하게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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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부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랑스는 독일과 국에 비해 더 강력한 임무부여

의 권한을 공 방송 내부감독기구에 부여하고 있다. 랑스 텔 비 의 행정 원회

는 각각의 공 방송사에 한 략 방향을 결정하고 로그램의 서비스 제공 정책

을 조정 는 장려하는 권한을 갖는다(2000년 커뮤니 이션자유법, 제44조).    

(4)  내부감독기구의 임명: 권력의 균형화

공 방송 거 스의 측면에서 내부감독기구의 임명과 구성 역시 매우 요한 

사항이다. 이 때 ‘권력의 균형화’가 임명과 구성 방식의 핵심에 치하고 있다. 이것

은 정치  환경에서 운 될 수밖에 없는 공 방송이 특정 정 의 입장에 치우치지 

않도록 보장하기 하여 임명을 배분함으로써 서로의 균형을 유지하며 편향되지 않

도록 확보하는 방식이다(Formand for Radio og tv-nævnet, 2005, Summery). 특히, 

사회 내 다양한 세력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함으로써 정치  임명을 최소화

하는 것이 요하다. 그러나 실상 내부감독기구에 모든 세력들이 제한없이 자율

으로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임명 차와 기 이 명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임명의 주체, 추천의 방식, 임명  추천 상의 기 과 

범  등을 법  틀에 구체 으로 명시해야 한다. 

표 인 방식이 ‘코포라티즘(corporatism)’으로 이는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사용

하고 있는 국가와 사회 집단의 공동운  시스템이다. 그러나 규제의 효율성 측면에

서 한계가 존재한다. 모든 사회집단의 표자가 내부감독기구에 참여하는 것이 

실 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부감독기구의 의사결정구조에 다양한 사

회  과 이해가 반 될 수 있는 차를 제도 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를 들어, 국은 BBC 경 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원의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

문에 사회  과 이해를 반 하기 한 방안으로 ‘ 국방송평의회(National 

Broadcasting Council)’와 ‘잉 랜드지역평의회(English Regional Council)’를 법률에 

의해 운 하고 있다. 이 두 기구는 해당기구의 이해와 을 BBC 경 원회에 

달하고 지역과 련한 BBC의 임무달성에 해 조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Royal Charter 1996, Article 12; 13). 한 오스트리아처럼 공 방송 감독기구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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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 표조직 사이의 력구조를 확보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오스트리아

는 공 방송(ORF) 내부에 ‘시청자 표단’을 구성하고 있다. 법률로 규정된 이익단체

가 임명하는 15명과 시청자를 표하는 역이나 집단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연방수

상이 임명하는 20명을 포함해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이 기구는 리 원 6명을 임

명할 수 있으며 리 원, 사장, 는 그 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사항에 해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고 있다(ORF Act 2001, 30).

2) 공 방송 책무성 시스템의 구조

크리스찬스(Christians, 1989)는 미디어가 책무를 져야 할 상을 정부, 문인으

로서 구성원, 그리고 공 으로 제시하고 그에 따라 책무성의 수 을 ‘법  책무

(legal liability)’ ‘도덕  제재(moral sanctions)’ ‘ 답가능성(answerability)’으로 구

분하고 있다. 먼  법  책무는 정부와 법원에 의해 단되는 것으로 가장 강력하

고 명백한 형태의 책무성이며, 도덕  제재는 어떤 문제 있는 행 를 인정하지 않

은 것으로 동료들이나 단체들에 따라 도덕 으로 단되는 형태를 지칭하며, 마지

막으로 답가능성은 사회의 통과 습에 의해 일반화된 것으로 권력을 가진 자 

는 기 이 그 행 가 용인가능한가를 공 에게 설명하고 묻는 형태이다(pp. 40～

41). 특히, 크리스찬스는 책무성을 미디어 행 에 한 통제의 주체, 통제의 방식 그

리고 그 단의 근거에 따라 구분함으로써 그 이행의 메커니즘을 체계 으로 설명

하고 있다. 

맥퀘일(McQuail, 1995; 1997; 2003a; 2003b)은 크리스찬스의 을 토 로 미디

어 책무성을 ‘법  책무모델’과 ‘ 답가능성모델’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분은 

그 이행의 방식이 공식 이냐 비공식 이냐, 내 인가 외 인가 그리고 강제 이냐 

자발 이냐의 기 에 따라 단순화시킨 것이다34). 여기에다 그 책임이 발생하는 구

체 인 역과 책무를 져야 하는 상과의 계를 고려하여 아래의 <표 2-3>과 같

이 구분하고 있다. 

34) 맥퀘일은 이미 오래전부터 공영방송의 책무성 이행에 대한 유형을 ‘공식적-비공식적’과 ‘외적-

내적’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구분하였다(McQuail, 1995, pp. 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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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미디어 책무성의 두 모델

유형 이념  토 구속력 이행방식 계 처벌 련 역

응답가능성모델

(answerability)
사회․도덕 자발 화와 논쟁 조  비실체 품질(quality)

법  책무모델

(liability)
법 강제 공식 결 실체 해악

출처: 최세경, 2005

이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답가능성모델은 도덕  책임에 한 약속과 주장

을 토 로 하고 있는 는 과거와 재의 성과 속에 내재되어 있어 습 으로 인

정받아온 의무에 련된 것이며, 법  책무모델은 책무성을 지정된 혹은 공식 으

로 계약된 책임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책무로 보는 것이다. 언론활동에 따른 해악

에 해 실체  처벌과 제재를 부여하는 것이 법  책무모델이라면, 답가능성모

델은 언론활동의 품질에 한 자발 인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 이행의 방식에 

있어서도 두 모델은 차이를 나타낸다. 법  책무모델이 공식 인 외부의 결에 따

라 이루어진다면 답가능성모델은 비공식 인 화와 논쟁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맥퀘일(McQauil, 2003a)은 이러한 구분을 근거로 답가능성모델이 비록 공식  

차가 존재하는 공 방송에 있어서 덜 효과 이지만 언론에 있어서 가장 합한 

책무성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어떠한 과 처벌에도 구속되지 않아야만 언론

의 자유와 책무성이 가장 잘 조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언론이 책임을 자발

으로 수용하고 성과를 스스로 개선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p. 26). 언론과 같이 공공재를 제공하는 극  목표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답가

능성모델은 법  책무모델보다 더 하며 효과 이라는 것이다35).  

35) 맥퀘일(2003a)은 공식적 절차를 갖는 공영방송에서의 책무성에서는 대답가능성이 제한된다고 인정

하면서도, “책무성은 그것이 대화와 논쟁의 형태로 상호 존중과 차이를 인정하면서 자발적으로 수

행되거나 받아들여질 때 자유와 조화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공영방송이 잠재적인 책무성에 

대한 심각한 손실 없이는 상당한 자유를 누리지 않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주장한

다(pp. 27～28). 즉 공영방송은 법적 책무모델에 가까운 조건을 갖고 있으나 대답가능성모델을 채

택하더라고 공적 통제라는 손실은 없으며 오히려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해석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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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책무성은 권한과 책임을 연결하는 것으

로 외부에 의해 의무 지워지는 강제  조건에 더 가깝다는 에서 맥퀘일의 답가

능성모델은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36). 왜냐하면 책무성이 외부에 의해 책임을 강제

하는 제도  차라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어 완 한 의미의 자발성과는 양립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책무성이 이행되기 해서는 권한의 행사에 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그 평가를 통해 권한의 행사가 사회책임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개

선을 요구하고 제재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피드백을 통한 ‘제재가능성’

은 책무성을 형성하는 요한 구성개념(construct concept)으로, 만약 답가능성모

델처럼 구속력이 없고 자발 이라면 더 이상 책무성이라는 범주에 포함될 수 없

다37). 따라서 답가능성은 하나의 모델이라기보다 책무성에서 작용되는 하나의 형

태로 이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  책무모델과 답가능성모델은 분리되어 작동

하는 것이 아니며 사회책임의 근거에 따라 언론을 규제하는 다양한 양상이라는 것

이다.

페인터크는 책무성을 서로 연 되지만 분명히 다른 두개의 개념을 통해 설명하

다. 첫째, 어떤 행 에 해 공 에게 직 으로 는 공 의 의견이 반 될 수 있

도록 공개된 공  기구를 통해 간 으로 설명․보고하는 것이다. 둘째, 권한을 행

사하는 과정에서 권한에 따라 수반되는 기 와 조건을 반하는 행 가 발생했을 

때 제재를 받아야한다는 의미에서 책무를 진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의미 있는 조

사를 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에서, 합법성(legality)이

라는 소한 토 보다 민주  정당성(legitimacy)에 더 련된다는 에서 후자가 

36) 맥퀘일은 책무성을 언론의 자유와 상충하지 않고 확장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답가능성모델

을 자율적 영역이며 비공식적 영역으로 축소하고 있다. 즉 책무성을 언론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음

을 강조하기 위해 법적 책무모델은 통제의 극단에 위치시키고 대답가능성모델은 자율규제의 극단에 

위치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맥퀘일의 주장은 책무성 개념이 정부로 하여금 시민에게 더 책무

를 지도록 함으로써 민주주의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에서 나왔다는 근본적인 측면을 무시하

고 있다(Weber, 1999, p. 453).

37) 책무성의 이행 메커니즘을 자율적인 절차에 맡겨둘 경우 민주적 책무성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권한을 위임받은 기구가 법률과 규칙을 무시하도록 유도하고 감독기구에 의한 행정적 조

사를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즉 책무성을 자발적인 차원으로 국한할 경우, 감사와 결산과 같은 책무

성 수단을 이행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Arnold et al., 1998; DeLeon, 1997; 

Haque, 2000). 책무성에 있어서 적절한 통제와 감시가 없을 경우, 권력의 남용과 부패에 대한 기

회를 제공함으로써 권력이 공중에 책무를 갖아야 한다는 전통적인 기본 원리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2장] 공 방송의 제도  원리 

- 51 -

더 요하다고 보고 있다(Feintuck, 1999, pp. 120～124) 

여기에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답가능성모델의 요성에 한 설

명이다. 페인터크는 면 한 조사를 한 제로서 답가능성모델의 필요성을 강조

하고 있으며 공  기 에 의해 수행되는 강제  조건을 답가능성모델에 포함하고 

있다. 한 책무성이 오직 법  결을 통해 이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높은 

정도의 투명성에 따라 체계화된 내부 검토와 투명성에 의한 정보의 활용이 효과

인 책무성을 이행하는데 요한 선결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법 인 제재가 

부여되기 이 에 제도 인 투명성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기 검토하는 

차가 필요하며 이러한 정보의 활용을 통한 면 한 조사가 최종 인 법  단의 

기 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포스터(Foster) 역시 공 방송이 갖는 책무성의 형태를, 방송사가 공 의 선호 

는 에 주목하고 경청하는 것, 공 이 로그램 서비스에 해 을 표 하

고 잘못된 을 지 해 교정하도록 채 을 공개하는 것, 그리고 방송사가 공  재

원의 지출 그리고 서비스의 질과 수 에 해 상세히 설명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

다(1992, pp. 26～27). 즉, 포스터는 공 을 신해 의회 는 의회에 답할 의무를 

갖는 기구가 방송사의 상황을 설명하도록 하는 공식 인 차라는 측면에서 책무성

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방송사의 활동을 투명하고 제도 인 조건하에 설명하는 것이며 공 방

송의 공  책임을 단하기 한 정보를 내부 으로 는 외부에 의해 제시하는 것

이 바로 공 방송의 책무성이다. 한 공 방송의 책무성은 제시된 설명을 토 로 

방송사의 업무활동을 면 히 조사하고 감독하는 공식  활동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다. 이를 바탕으로 만약 방송사가 사회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단되면 법  

단을 의뢰함으로써 정부 는 규제기구가 공 방송에 한 한 제재와 통제를 

가하도록 제도 인 차가 마련되어 있다. 결국 공 방송이 공  책임을 극 수용

하고 그에 따라 업무활동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며, 동시에 공  감시와 통제아래 놓

여 있음을 표 함으로써 공 방송제도의 민주  정당성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바로

공 방송의 책무성이다. 

따라서 책무성시스템은 자율규제의 조  방식으로서 다음의 세 가지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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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고 있다. 첫째, 어떠한 규제의 결과가 규제의 목표에 부합하는가를 단하는 

평가의 차이다. 이 단계는 감독기구에 의해 자발 으로 수행된다. 둘째, 평가의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보고의 차다. 규제가 엄 하고 하게 이루어지고 있

음을 외부에서 확인하도록 하고 규제의 결과에 한 공식  논의를 유도한다. 셋째, 

평가 결과에 따라 강제규제 는 제재를 가하는 사후 조치의 단계다. 여기에서는 

제재뿐만 아니라 규제의 임무를 더 달성할 수 있도록 인센티 를 부여하는 방식도 

포함된다. 즉 자율규제의 수행결과를 공식 인 규제로 유인(feed-back)함으로써 규

제의 정당성과 효율성일 높이는 것이다. 

공 방송의 역시 의 세 가지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책무성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제정의 과정에서 필수 으로 고려해야만 하는 몇 가지 사항들이 

존재한다. 가장 먼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축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 공

방송 규제시스템이 구조  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이다. 

따라서 책무성을 용하는 수 은 독립성과 자율성과 히 균형을 이루거나 서로

의 가치가 갖는 이익크기를 비교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규제의 결과를 

단하는 기 이 되는 규제의 임무가 지나치게 소극 이지 않아야 한다. 방송통신융

합으로 공공서비스의 범주가 시장에서 제공될 수 없는 로그램으로 축소되는 경향

이 있다. 그러나 공 방송의 존재이유는 민주  여론형성에 기여하고 체 미디어 

생태의 건 성과 공공성을 조성하는 정향기능에 있다. 자율규제의 구조  방식을 

유지한 이유 역시 이러한 정 이며 복잡한 목표를 보다 잘 이행하기 해서 다. 

따라서 규제 평가의 목표가 되는 공 방송의 임무는 극 이며 정 인 방식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에서 책무성시스템은 공 방송의 존재목 을 히 구 하도록 여

러 요소들을 선택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는 야쿠보 츠(Jakubowicz, 2003, p. 

160)의 주장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는 공 방송 책무성시스템을 제도  조건인 

특수임무, 제정  특권 그리고 독립성과 자율성의 구조를 하게 일치시키는 규

제방식으로 이해한다. 즉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고 제공되는 특권만큼 임

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며, 그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규제의 성을 증명하도록 

자율규제와 강제규제 는 구조  방식과 명령  방식을 조화시키는 것이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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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논의한 공 방송 책무성시스템의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림 2-2>와 

같다.

<그림 2-2> 공 방송 책무성시스템의 수행과정

임무규정
목표제시

평가의 수행 평가결과
공표

결과의 논의 공적 개입절차 마련

내부감독기구 (구조적 방식)입법부/정부
(명령적 방식)

입법부/정부
(명령적 방식)

피드백 기능 책무성 확보정당성 부여

독립성 자율성 유지

임무규정
목표제시

평가의 수행 평가결과
공표

결과의 논의 공적 개입절차 마련 임무규정
목표제시

평가의 수행 평가결과
공표

결과의 논의 공적 개입절차 마련

내부감독기구 (구조적 방식)입법부/정부
(명령적 방식)

입법부/정부
(명령적 방식)

피드백 기능 책무성 확보정당성 부여

독립성 자율성 유지

 

① 임무의 설정: 가치와 기능

공 방송 책무성시스템이 구축되기 해서는 먼  법  틀로 그 차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법  틀에 반 되어야 할 필수 요건은 규제의 목표이며 평

가의 기 인 임무규정의 명시라 할 수 있다. 더 요한 것은 규정된 임무와 규제의 

평가 사이의 련성을 법률로 보장하는 차다. 즉 법률에 규정된 임무가 평가의 

기 으로 용될 수 있도록 역시 법률이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

펴본 바와 같이 공 방송의 임무는 극 이며 정 인 가치를 갖기 때문에 명령

 방식으로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법  틀에서 포 이며 가치 지향

인 방식으로 공 방송의 임무를 정의하고, 규제의 객 화를 해 그 구체 인 달

성정도  목표는 내부감독기구가 설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방송통신융합으로 보편성과 다원성을 의미하는 공공서비스의 범주는 규제의 근

거로서 기능을 이미 상실했다. 이러한 까닭에, 최근 국에서는 BBC의 임무를 ‘공

 가치(public value)’차원에서 재정의했다. 이는 극 이고 정 인 방식으로 임

무를 규정함으로써 그 가치를 추구하도록 하려는 목 을 반 한 것이다(BBC, 

2004). 독일 역시 기본공 의 범주에서 공 방송의 역할을 규정하는 입장에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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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임무(funktionsauftrag)’ 차원에서 방송활동을 규정하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

다(Holznagel, 1999, p. 27). 실제로 2004년에 개정된 국가방송 약은 기능차원에서 

공 방송의 임무를 제시하고 있다. 이 한 공 방송의 임무의 범주를 구체화시키

면서도 극 이며 질 인 실 이 가능하도록 재정의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② 평가 차의 구축: 규제의 투명성  일 성  

규제의 평가를 수행하는 차에 해서도 명시 인 규정이 필요하다. 특히, 엄

한 조사를 수행하기 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내부감독기구의 권

한을 명시해 놓아야 한다. 공표의 방식은 규제의 결과를 시청자 모두가 단할 수 

있어야 하며 그 결과에 한 공  논의를 유도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평가의 방식, 기 , 범주, 그리고 결과의 공표 형태 등을 법률로 규정하거나 

아니면 그 권한을 내부감독기구가 갖도록 해야 한다. 

랑스는 국가와의 계약을 통해 평가의 목표와 기 , 방식, 차 등을 구체 으

로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랑스 텔 비  행정 원회는 그 시행실 을 평가하여 

정부, 의회, 방송 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평가의 결과는 정부가 수신

료 배분  산을 책정하는데 논의자료로 활용되며 의회가 이를 승인하는 단의 

근거가 된다(하윤 , 2005, pp. 99～105). 그리고 국 BBC는 로그램 정책성명의 

수 여부를 BBC 경 원회가 평가하여 연차보고서(annual report)에 반 하고 있

다.  정부와 BBC가 체결하는 정서에는 BBC가 연차보고서를 통해 평가하여 제

시해야 할 사항 8가지를 구체 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사항은 BBC 경 원회가 

제시한 로그램 기 의 달성여부부터 로그램  서비스의 ‘지불가치(value for 

money)’ 실 정도와 재정상 목표달성 정도처럼 경 상의 사항까지 매우 폭넓다(the 

Agreement, 4.4). 이 연차보고서는 정부와 의회에 의무 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③ 공  개입의 조치 

마지막으로, 공  개입 는 제재가 부과되어야 하는 기 이 마련되어야 한다. 

반드시 법  틀을 통해 그 기 을 정할 필요는 없으나 그 기 을 단하는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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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은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  개입 는 제재의 유형을 명시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것은 행 에 한 제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명확성을 확보해야 한

다. 이에 더해 공  개입의 유형으로 인센티 를 활용하는 방안도 같이 마련돼 있

어야 한다. 그 이유는 규제의 수행과 평가에 한 공 방송사의 심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를 들어, 랑스의 사례처럼 평가의 결과를 수신료 배분과 같은 

경제  특권과 연동하거나 아니면 일반 기업처럼 내부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경제  

보상의 기 으로 활용하여 규제의 목표를 극 으로 실 하고 수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3) 공 방송 책무성 시스템의 유형과 이행방식

1990년  반까지 공 방송에 한 책무성은 구체 인 제도로 정착되지 못했

다. 우선 독 구조아래 운 됨으로써 시장에 의한 책무성 이행 메커니즘이 작동하

지 않았고 정치  독립성으로 인해 법․규제를 통한 책무성 이행 메커니즘은 내부

감독기구의 자율 역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  독립성을 확보하기 

한 공 방송의 제도  메커니즘은 법  결이나 규제  수단을 용하는데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 사회책임이 두한 직후 나타났던 기의 방송에 한 책무성 이

행 수단을 정리한 아래의 내용은 이러한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Blumler & 

McQuail, 1965, p. 186).

① 방송특별 원회로부터 작성되고 정치  포럼에서 논의되는 규칙 인 보고서 

② 방송의 발 에 한 의견이 표 될 수 있는 의회의 논쟁

③ 공 방송 이사회 는 제작자 사이에 목표와 실 의 성을 서로 논의되

고 토론할 수 있는 내부 과정

④ 논쟁 인 로그램 실천, 기  그리고 신에 한 공  논쟁이 분출되는 구조

⑤ 독립 이며 공 으로 지명된 원회에 의해 공 방송의 기록에 한 주기

이고 집 이며 포 인 검토, 그리고 주로 방송의 미래에 한 포 인 

공  숙의(deliberation)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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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책무성 이행이 수단은 방송특별 원회를 통해 방송에 한 정책결정을 

유도해 왔던 국의 진주의(gradualism)  의사결정 형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공

방송의 권한과 책임을 연결하는 책무성으로 보기 힘들다. 특히, 공 방송의 업무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성과를 책무의 내용에 따라 검토하고 감시하는 차

 요건이 반 되어 있지 않고 있다. 공 방송에 한 책무성 이행 메커니즘이 본

격 으로 등장하게 된 시기는 다양한 공익사업(public utility)들이 민 화

(privatization)되고 방송에서도 공․민  복 체제(duopoly system)가 보편화된 90

년 부터라 할 수 있다. 

공 방송에 한 책무성 이행 메커니즘은 성과 개념의 등장과 하게 연 되

어 있다. 시장경쟁을 옹호하는 신자유주의는 공익사업으로 독 이 보장되거나 정부

의 개입이 인정되던 공 방송의 비효율성을 문제시하고, 방송에서의 경쟁 확 를 

강조하기 한 압력의 주요한 근거로 방송사의 성과를 강조하 다. 소비자 주권

(consumer sovereignty)에 토 를 둔 시장 시스템이 공 에게 가장 높은 질과 가치

를 달하여 만족시킬 것이라는 논리인데, 이러한 소비자의 만족, 한 질과 가치 

등의 언 은 방송사 활동에 한 경제  성과를 비교하도록 하고 차 효율성을 강

조하는 형태로 개되었다. 이에 따라 공 방송에게 주어진 어떠한 과제라 할지라

도 가능한 효율 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내부의 생산 효율성을 장려하거나 

방송사들의 경쟁을 통해 효율 인 자원 분배를 추구하도록 만들었다(Foster, 1992, 

p. 47). 동시에 효율성에 한 경제  성과를 강조하는 주장에 반 하여 공익 는 

사회  혜택을 기 으로 미디어의 활동을 평가하려는 (McQuail, 1992; Mulgan 

& Paterson 1993), 그리고 경제  가치로 단될 수 없는 여러 의미의 방송에 한 

질을 탐구하려는 연구(Ishikawa, 1996; Mulgan, 1990) 등이 부각되면서, 책무성의 

차와 그 이행을 평가하는 메커니즘은 공 방송 성과에 한 평가의 역으로 확

장하 다.  

시장 모델과 공익 모델의 립에 따라 제기된 성과를 규정하는 방식에 한 논

쟁은 공 방송의 책무성 이행 메커니즘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변화를 야기

하 다. 첫째, 방송 면허(license)와 련하여 재허가 심사에 한 규제  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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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공 방송에 한 사회책임의 두와 성과 개념의 등

장은 형식 으로 이루어져 왔던 공 방송 재허가 있어서 공식 이고 면 한 조사와 

단 차를 요구하게 된 것이다. 특히 로그램 내용 조건, 소수계층에 한 심, 

문화  임무 등과 같은 규제  차원의 이행 여부가 집  검토되었다(Bardoel, 2003, 

p. 88; Blumler & Hoffmann- Reim, 1992, p. 221). 

둘째, 소비자 주권으로 인하여 상당량의 로그램에 한 책임이 공 의 손으로 

양도됨으로써 이것을 반 하기 한 과학 인 탐구와 조사방법이 극 동원되고 요

구되었다(Blumler & Hoffmann-Riem, 1992, p. 220). 이것은 단순한 시청률조사뿐만 

아니라 소비자로서 로그램에 한 만족도를 악하고 시청자의 진정한 이해와 

심을 방송사의 운 에 반 하려는 다양한 노력까지 포함된다. 

셋째, 효율성, 자원배분 등 경제  요소를 악하기 한 방법으로 경 상의 정

보를 구체 으로 공개하는 제도  차의 확보이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수신료에 

한 지불가치(value for money)를 증명하기 한 목 에서 가장 실효 인 책무성

의 이행 수단으로 집  부각되었다38). 표 으로 내부감사(Auditing)와 회계감사

(account)를 법․규제 역에 포함함으로써 강제하는 방식이다(Born, 2003, p. 67; 

Hultén, 2003, pp. 99～100)39). 감사는 주로 자발 으로 실천되나 그 차와 결과의 

공표, 규제로의 유인(feed-back) 등은 법률에 반 하거나 공식 인 제도로 명시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로그램의 내용 조건과 문화  임무 등, 공 방송의 특수임무가 히 

이행하고 있는가를 평가해 증명하는 차이다. 자기평가를 통해 성과평가보고서, 연

차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규제기구나 책무 계를 갖는 기 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표 으로 략  정책문서를 통해 임무달성의 계획과 약속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자기평가를 수행하며 자기평가를 통해 성과의 차이를 단하도록 평가 임을 구

축하도록 강제하고 있다(Bardoel, 2003, pp. 91～92; EBU, 2003, p. 9).     

이상에서 살펴본 특징을 정리하면 공 방송에 한 책무성 이행 수단이 자율규

38) 이러한 움직임을 가장 잘 대표하는 표현은 다음과 같다. “BBC는 지불가치를 실현해야 하며 그것

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에 대한 질을 유지하면서 매년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효율성을 개

선해야 한다(Department of National Heritage, 1992, para 6.27).” 

39) 공영방송에 대한 회계감사는 비영리적 운영을 위한 경영적 수단이며 이윤추구의 민영방송과 공영방

송을 구별하는 미디어 정책의 도구이다(Hut�n, 2003, p.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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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서 공식 인 규제의 형태로 발 했음을 알 수 있다40). 비명시 으로 운 되었

던 공  임은 최소한의 제한규정을 두어 공 방송의 규제행 와 연계되고 있으

며 책무성에서 자발 인 요소가 강한 답가능성모델에 해당하는 정보의 보고, 감

사 등은 어도 그 차와 방식을 규제하는 ‘규제된 자율규제(regulated 

self-regulation)’로 발 한 것이다. 따라서 공 방송에 한 책무성 이행 수단은 규

제의 강도를 핵심으로, 이행이 주도되는 형태가 내부지향 는 외부지향인가에 따

라 다음의 <그림 2-3>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41). 

<그림 2-3> 규제 역에 따른 공 방송 책무성 이행의 수단

(A)

제한규정 준수 (질적, 양적)

공식 조사(scrutiny)

의회, 정부, 규제기구 보고

(C)

자체 협의 기구

윤리 규정 및 자율 감시

(D)

시청률 조사

수용자 조사

외부집단의 압력/대응

(E)

내부 검토 및 비평

프로그램 자체 분석
(제재/통제)

면허 허가, 재허가 심사

수신료/재원 배분

정치적 임명

법, 규제 영역 규제된 자율규제 영역 자율규제 영역

외

부

지

향

내

부

지

향

(B)

감사, 회계감사 공표

연차보고서 공표

시청자와의 약속

시청자 불만 처리(기구)

(A)

제한규정 준수 (질적, 양적)

공식 조사(scrutiny)

의회, 정부, 규제기구 보고

(C)

자체 협의 기구

윤리 규정 및 자율 감시

(D)

시청률 조사

수용자 조사

외부집단의 압력/대응

(E)

내부 검토 및 비평

프로그램 자체 분석
(제재/통제)

면허 허가, 재허가 심사

수신료/재원 배분

정치적 임명

법, 규제 영역 규제된 자율규제 영역 자율규제 영역

외

부

지

향

내

부

지

향

(B)

감사, 회계감사 공표

연차보고서 공표

시청자와의 약속

시청자 불만 처리(기구)

출처: 최세경, 2005

40) 맥퀘일은 최근 미디어 책무성에 두 가지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사회 이

해를 대표하는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직접적이고 공식적인 책무성이 감소하고 있다. 둘째, 미디어

와 수용자 사이의 관계에 관련된 공적 관심의 주제에 대한 책무성으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수용자

들이 선택과 자기 조정(미디어 다이어트)을 통해 자신들의 이해가 피해 받고 있는지의 견지에서 미

디어를 감독하고 그에 대한 책무성이 부각되고 있다(McQuail, 2003a, p. 114).   

41) 맥퀘일은 공영방송의 책무성 이행 수단을 다음과 같이 7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①연차보고서 또는 

여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임무, ②정부와 미디어를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법적 감독기구에 

보고해야 하는 조건, ③시청자 또는 공중의 불만에 대응하기 위한 메커니즘, ④정부의 행위를 유도

하는 질의 및 청문 방식의 의회 통제, ⑤시청자 또는 다양한 이해 집단을 대표하는 포럼 또는 자문

기구(advisory body)와의 관계, ⑥인정되는 영향력 내에서 정치적 집단의 직접적 영향력 행사, ⑦

판결에 의해 방송관련 법․규제를 집행하도록 취해진 행위 등이다(McQuail, 2003a, p.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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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그림에서 공 방송의 책무성 이행 수단이 되는 것은 (A), (B), (C)의 역

이다. 다만 (C)는 궁극 으로는 공 에 해 책무를 갖는 것이 될 수 있으나 공

방송의 구성원에 책무를 갖는 문인 임으로 실질 인 차원의 제재가능성이 

용되지 않을 경우, 그리고 공식  제도로 그 차나 설치 여부를 규정하지 않을 경

우 (E)의 역이 됨으로써 책무성 이행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게 된다. (B) 역의 

경우, 자율규제를 강제하는 제도  조건의 강도에 따라 책무성 이행 수단은 법  

책무모델에 해당되거나 아니면 답가능성모델에 해당될 수 있다. 즉, (B) 역의 

조건이 (A) 역의 이행 수단과 제도 으로 결합(linkage)되어 있으면 법  책무모

델에 더 가깝다. 그러나 (B) 역을 수행하는 것만으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책무의 

강도는 보다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A)와 (B)의 역은 공 방송에 

한 제재 는 통제의 형태로 유인될 수 있다. 만약 이 두 역이 공 방송에 한 

정책  단의 기 으로 활용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면 공 방송에 용되고 있는 

책무성 이행 메커니즘은 매우 높은 강도를 갖는 것이다.

4) 공 방송 책무성 시스템으로서 성과평가제도

이상을 요약하자면 책임의 원칙에 따라 특수임무를 운 상의 권리 는 재정  

특권과 연계하여 그 임무달성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공 방송 책무성시스템이다. 

한 그 평가의 결과를 책무 계의 다양한 상들에게 증명․보고함으로써 공 방

송으로 하여  특수임무를 더욱 이행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공  통제의 근거로 

활용하는 메커니즘이다(Grand & New, 1999, p. 129). 이러한 에서 공 방송의 

책무성시스템은 성과평가제도를 구성요소로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공  개입의 상이면서도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해야 하는 거 스의 특수

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 방송에서 책무성은 공 성의 한 조건으로 여타 조건들

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공 성을 충분히 구 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환경으로서 

기능해야 한다. 그러므로 책무성시스템은 공 방송이 사회와 공 에 해 더 책무

를 갖도록 제도  여건을 확보하는 것도 요하나 책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조직

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 한 공 방송의 책무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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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은 그 자율성에 한 구조  보장을 통해 특정한 집단이나 세력의 향력이나 

압력이 외부로부터 개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메커니즘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이 답가능성모델의 원칙에 따라 ‘자기평가(self-assessment)’를 

용하고 공  임에 의해 책무성을 이행하는 것이 될 수 있다.

한편 공 방송 책무성시스템은 공 방송으로 하여  어도 운 상의 권리가 

제공되는 정도만큼 특수임무를 달성하여 책임을 실 하도록 공 인 압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자기평가에 용되는 평가의 임을 법․규제의 틀로 명시

하고 자기평가의 결과를 책무 계의 상자에게 증명․보고하도록 강제해 규제의 

역으로 유인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 즉 법  책무모델의 원칙에 따라 공 성의 

조건들을 규정하고 법․규제 임에 의해 책무성을 이행하는 메커니즘이 용가

능하다.

자기평가의 형태로 ‘ 답가능성모델’과 ‘법  책무모델’ 는 ‘법․규제 임’

과 ‘공  임’은 공 방송에 한 성과평가제도를 통해 서로를 연결하는 고리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즉, 공 방송 성과평가제도는 공 방송의 특수임무가 운 상

의 권리만큼이나 달성되고 이행하 는가를 비교하고 단하도록 하는 차이며 그 

결과는 공  통제의 역에서 이루어지는 규제행 의 증거 는 정보라 할 수 있

다. 특히, 성과평가제도는 법제에 규정된 특수임무를 평가의 목표와 기 으로 그리

고 제도 인 조건에 의해 평가의 측정과 방식을 규정함으로써 규제  기능을 담당

할 뿐만 아니라 평가의 차를 공 방송사가 수행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하게 된다. 

결국 성과평가제도를 하게 구축하고 활용함으로써 공 방송 책무성시스템은  

공 성을 구 할 수 있는 최 의 환경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된다. 

<그림 2-4>처럼 책무성시스템의 법․규제 임에 따라 설정된 특수임무를 

평가의 목표와 기 으로 평가하는 자율규제의 역이 바로 공 방송 성과평가제도

이다. 일반 인 성과평가제도와 달리 공 방송의 성과평가제도는 평가의 차와 조

건, 그리고 방법은 제도 으로 규정한다는 특수성을 갖는다. 이로 인해 내부감독기

구는 다양한 이해 계자들을 표하고 공 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수임무가 극

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의 목표를 설정하는데 개입할 수 있다. 이것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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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제 임은 아닐지라도 공  임의 차원에서 설정된 것으로 성과평가의 

목표와 기 이 될 수 있다. 

<그림 2-4> 공 방송 성과평가의 제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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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최세경, 2005

이를 바탕으로 재정  특권을 포함한 다양한 권한을 국가와 사회가 보장함으로

서 공 방송에게 보장하게 되며, 이는 책무성 이행의 메커니즘이 히 용되고 

있는가를 제로 하게 된다. 이처럼 공 방송이 책무성을 갖도록 법 으로 도덕

으로 의무를 지우는 조건을 통해 공 방송은 특권을 부여받게 된다. 한 국가와 

사회 그리고 공  등의 책무 계 상에게 성과평가의 결과를 증명․보고함으로써 

공 방송에 한 정책  응의 단 근거로 활용된다. 즉,  공 방송에 한 운

활동  성과를 평가하여 공개함으로써 외부의 비 과 실 개선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책무성시스템에 기여하게 하는 보조 , 

보완  수단이 바로 성과평가이다. 그러므로 성과평가의 결과는 민 방송과 공 방

송의 차별  운 과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1차  기 으로서 법․규제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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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이행을 한 조건이 된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성과평가제도를 통해 공 성을 구 하도록 보장하는 

제도가 공 방송의 책무성시스템이다. 한 책무성을 실 하는 표  수단이자 이

행 메커니즘의 요한 요소로서 작용하는 것이 바로 공 방송의 성과평가제도이다. 

특히 공 방송의 실에 한 공개된 논의와 새로운 정책  안을 모색하기 해  

요한 것은 성과평가제도가 책무성시스템으로 히 연계될 수 있도록 차  합

리성이 법․제도 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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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선진국들의 공 방송 거 스와 

책무성 시스템

1. 독일의 공 방송 책무성 시스템  거 스 모델

1) 방송법제와 미디어정책

독일은 년(2008) 9월1일자로 “통합방송법개정법(Rundfunkänderungsstaatsvert

rag)”을 확정해 공표하 다. 독일 방송법은 국가(연방)의 소 이 아니기 때문에 연

방의회를 통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방송이나 출 의 할은 철 히 주(州)의 소 이

기 때문에 16개 주 모두가 방송법 제정에 여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행 “통합방송법개정법”이라 우리가 명칭을 붙인 이 방송법도 의회(Bundestag)와는 

상 없이 주의 표(주수상)들이 주 경계선을 뛰어넘는 방송과 로그램 서비스 등

에 련한 제규정(諸規定)들에 해 상호 약(Vertrag)을 맺음으로서 확정․발효 

되는 것이다. 

물론 이 방송 련 약은 각주(各州)의회에서 비 된다. 우리가 “통합법”이라 

이름 붙인 이유는 주간(州間) 방송 약이 방송 약(Rundfunkstaatsvertrag)을 비롯

한 ARD 방송 약, ZDF 방송 약, 독일 라디오 약(DR․Staatsvertrag), 방송요  

주간 약, 방송재원에 한 주간 약 그리고 청소년 미디어 보호에 한 주간 약(J

ugendmedienschutz-Staatsvertrag)등 7개의 개별 방송법으로 방송법 체계가 구성되

고 있기 때문이다. 주(州)를 Staat라 표 하기 때문에 방송에 한 주간 약(Rundfu

nkstaatsvertrag)이 바로 독일의 방송기본법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 외 컨  여러 방송법 규정들이 있다. BR(바이에른 방송)법, WDR(서부독

일방송)법, MDR( 부독일방송)법 등 10개의 개별 주법(州法)으로서의 공 방송법이 

있고, 1961년 이후 9차례의 방송에 한 헌법재 소 결문(Rundfunkurteil des Bu

uderverfassungsgerichts)이 방송법체계에 들어있다. 통합방송법이라고 우리가 독일

의 주간방송 약을 명칭하는데는 무엇보다 공 방송과 민 방송법을 통합하여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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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는 의미를 드러내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분명 법과 제도가 다른 공 방송과 민 방송에 있어 방송경 , 로그램, 보도, 

고방송의 규제나 규정이 원리상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공 방송법과 민방법, 

공 방송 원회와 민방규제기구(Landesmedienanstalt) 등이 따로 존속하기 때문이

다. 그리고 행(2008년 9월1일 이후) 방송법 개정법(Rundfuukänderungstaatsvertra

g)의 고유명사에 10번째(Zehnte)란 문자가 들어감으로서 방송 기술  변화와 서

비스의 다양화에 따르는 복합 인 방송 실들에 응하는 방송정책과 방송법제의 

정비노력이 방송 약들을 한꺼번에 통합한다는 의미를 담아낸다고 볼 수 있다. 

그 다고 독일에는 방송기본법 안에 이 모든 법규들이 통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

다. 방송기본법이란 단일 법 이외에 상기 6개의 방송 련 주간방송 약들 즉 개별 

방송법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주법으로서 공 방송법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

에 독일의 공 방송의 정책 규제기구로서 방통 원회가 몇 명으로 어떻게 구성되는

가 등의 질문은 허황하다. 왜냐하면 공 방송사가 11개가 있으며(BR, HR, MDR, O

RB, RB, SR, SWR, WDR, DW, DR), 크고 작은 11개의 방송 원회가 있기 때문이

다. 그 외 민방규제 정책기구 인 주 미디어청(Landesmedienanstalt)도 주마다 구성

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 방송 ZDF의 규제기구인 ZDF 방송 원회의 규모가 제일 

큰 77명의 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규모의 11개 방송 원회 원들 모두를 

합치면 수백 명의 방송 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컨  NDR 방송 원 58명 등)

2) 규제법체계 변동의 배경

단일 공 방송 체제 30년의 독일방송체계가 80년  반 민 방송도입에 의해 

공․민  이원방송 체계로 재편되는 방송구조변동은 미디어 정책과 방송법제에 

신  변동을 몰고 왔다. 연방의 할을 떠난 방송입법은 1987년 당시 서독 11개 주 

수상들이 방송에 한 주간(州間) 약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것이 이름하여 포  독일방송기본법(Rundfunkstaatsvertrag)이다. 이 방송

법 체계는 90년  동서독 통일이란 정치․경제․문화․사회   변동에 따른 방송

실 재편을 뒷받침할 방송기본법의 폭 개정을 불가피하게 하 다. 이 1991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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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방송기본법 개정을 거쳐 2008년까지 여러 차례의 개정 방송법 수정을 거치며 

년의 제 10차 기본 방송법 개정 보완작업이 이 져왔다.

이 말은 독일 방송법이 2001년 이후 숨 가쁘게 매년 한차례 이상 개정․보완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지난 10년 기간 동안 독일의 방송법이 왜 매년 한

차례 이상 개정에 개정을 거듭하 는가 그리고 그것이 공  방송규제  거 스 

그리고 방송책무성시스템의 등장과 어떤 계와 정책  의미를 가지는가에 한 의

문에 답해야만 한다.

방송법과 법규들은 정책 운용의 원칙과 기 을 명문화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미디어 정책의 생산물이기도 하고 동시에 정책규제 수행의 기반이기도 하다. 즉 방

송미디어가 이 게 해야한다와 게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방송미디어 법령과 규

정은 결국 방송미디어 제어(Steuerung)의 법칙이며 규범이며 그것이 방송법이다. 

그런 의미에서 방송정책행 (입법행 포함)의 결과물이 방송법이다.

이 법체계와 제어규범이 변동한다는 것은, 그 만큼 미디어제도와 미디어제어행

(Steuerungshandeln)로서의 방송미디어 정책행 의 변화를 동시에 의미했다. 무

엇이 이러한 독일의 방송 미디어 정책 행 와 법규 변동을 강제하 는가를 이 지

에서 짚을 필요가 있다. 

국내외  방송미디어 기술발 에 의한 미디어 생태계변화, 성 기술과 디지털 

기술발 에 의한 텔 커뮤니 이션의 세계  네트워크화, 방송과 통신의 미디어 장

르 구분의 소멸과 융합화, 방송구역의 세계화와 월경화, 방송․통신 서비스의 상품

화, 방송․통신 사업자의 세계화  세계의 방통시장화 그리고 유네스코, WTO, E

U 등의 방송과 통신상품에 한 약과 규정의 제정  변동, 유네스코나 EU 같은 

국제기구의 텔 컴 정책과 시청각 정책  규제 메커니즘 모색과 변동 등에 각 지역 

국가들이 정책  응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이블, 성 기술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가 만들어 내는 21세기  미디어 생

태계의 특징은 공간  축소(지리  거리의 극복)에 의한 탈국경화 월경성 그리고 

방송과 통신구역의 세계  단일화와 시간 단축 그리고 동시성 커뮤니 이션 공동체 

형성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커뮤니 이션 미디어 인 라가 가장 발달한 유럽 

륙의 경우 29개 회원국 간의 지리  국경선이나 정치․사회․문화  경계선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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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공동체 EU(European Union)가 성립되어 있고 하나의 거 한 방송․통신 

컨텐츠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즉 국경 없는 거 한 유럽 텔 컴 시장이요 유럽 

시청각 미디어 시장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지정학 으로 구주 륙의 한복 에 입지를 확보한 독일의 경우 EU의 통합원리, 

통합시장의 탈규제원칙, 방송시장의 개방화 원칙과 텔 미디어 시장 통합의 규제원

리 그리고 EU 방송․통신의 자유화(Liberaligierung)원칙에 한 독일의 미디어 정

책  응은 불가피 했다. 특히 독일의 방송미디어는 통 으로 공 방송제도 우

선 정책에 의해 규정되고 있고 시장 친화 이라기보다는 방송 공공성 친화 인 보

호 정책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의 방송미디어 정책과 방송법규정의 변동은 이와 같은 국제  미디어 환경

변화와 탈규제  방통시장정책에 하게 응하려는 미디어 정책  산물이다. 동

시에 본래 월경 (Grenzüberschreitend) 방송통신 로그램과 소 트웨어는 사람, 

상품과 마찬가지로 이동과 소비가 자유로운 것이 공동체(EU)형성에 필수 이기 때

문에 독일 공 방송의 탈규제  EU 방송규정 응은 엄청난 고통을 수반한다. 

독일 방송정책과 방송 법규 변동은 국을 심으로 2000년  이후 본격화된  

“정책  방송규제(broadcasting government)에서 방송 치(broadcasting governan

ce)” 개념(Conceptualization)으로 규제 패러다임이 이동하고 있는데 한 응의 형

태를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국의 “Ofcom" 등장 이후 방송규제 메커

니즘이 통  government(국가 심 ) 체제에서 governance(사회공동체 심 )체

제로 이동하는 것이 방송민주화의 21세기  과정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히 방송의 자유화나 방송미디어의 방임화 와는 이동궤 을 달리하

는데, 방송의  사회 ( 社 的) 책무성(Accountability)이 강하게 동반되는 방송

자치(Autonomie)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히 윤리  차원의 사회  책

임(social responsibility)과는 차원이 다르다. 여하튼 우리는 방송 정책  맥락에서 

그리고 방송민주화의 차원에서 「방송거 스」를 방송 치체제로 명명하고자 한

다. 이러한 방송 민주화 정책  변동에 독일 방송정책과 방송기본법이 응하고 있

는 것이 독일 방송정책변동이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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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송 탈규제정책과 공 방송의 재규제화

본래 EU기본조약의 정신은 유럽공동시장을 건설하는 것이므로 조약의 맥락에

서 상품, 서비스, 사람(노동력 등), 자본 등이 자유롭게 국경을 이동할 수 있는 시장 

자유와 시장 개방이 공동 규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본래 월경 인 라디오나 TV, 

뉴미디어와 인터넷 등의 미디어 인 라와 그 서비스는 말할 것도 없고 책, 신문, 서

비스 등도 모두 상품으로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확장하는 것은 기본 자유에 속한다.

( 통  매스미디어  뉴미디어와 그 서비스 포함). 다시 말해 민방, 공 방송, 

성 사업체 등 모든 월경  자커뮤니 이션사가 기업체(Unternehmen)로 간주되고 

컨텐츠와 서비스는 상품이란 것이다.(Jarren, 2007) 

그러므로 민방이든 공  방송이든 독 지나 악용 지를 규정한 EU조약 81

조, 82조의 맥락에서 독일 공 방송은 조약 모순 이다. 왜냐하면 독일의 공 방송

은, 기업 등 경제 상이 아니라 문화 상과 민주 정치  도구나 이념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자유경쟁, 시장자유, 독 지, 국가재정보조 지, 고방송제한(시간과 수

량 등) 등의 EU 조약 정신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EU재 소(EU-Gerichtshof)도, 

고의 자유를 완 히 경제의 자유로 인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컨  EU 조약 87조

와 88조는 방송사에 재정  국가지원이나 공  보조 을 지하고 있다.

EU 모든 회원국들의 텔 컴 네트워크와 텔 컴 서비스는 80년  반 이 만 

해도 국가 독  사업이었다. 80년  후반 이후 EU집행 원회(EU-Commission)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통하여 역내(域內) 내수시장 완성을 시도한다. 그 결과 텔

컴섹터를 포함한 모든 국가 독 사업은 해체되고 시장을 개방함으로서 역내 단일

시장을 만든다는 것이 EU 원회 정책 목표 던 것이다. 역내(域內) 회원국 시장개

방과 자유경쟁을 한 텔 컴 시장의 탈규제화 정책은 1994년 공기업의 독  사업

권을 보장하고 있는 독일 헌법 제 87조의 개헌(改憲)을 불가피하게 하 다. 즉 독일 

텔 컴시장의 민 화를 한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Dörr, 2005).

2002년 EU의 자 커뮤니 이션 네트워크  서비스를 한 EU 규제틀(Reguli

erungsrahmen)은 디지털화에 의한 자커뮤니 이션 네트워크와 그 서비스, 텔 컴

과 미디어 그리고 정보테크놀로지의 융합이 가속화함에 따라 통합  규제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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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제정된 것이다.(Jarren, 2007) 

이 법은 2005년과 2006년 두 차례 수정, 보완되었는바, 규제핵심은 자유 경쟁 

확보를 한 규제축소와 시장진입의 편리성 증진, 그리고 공통의 단일 경쟁조건 등

이었다.( 컨 , 자커뮤니 이션 기본 칙, 허가 칙, 진입 칙, 보편 서비스 칙, 

데이터 보호 칙 등)

이러한 EU-규제 틀이 목 하는 바는 분명 모든 회원국의 유럽  법 태두리 내

에서의 내국  법 용과 EU법  회원국법의 조화, 텔 컴과 정보기술 그리고 미

디어의 기술  융합의 결과로 법률  수렴, 조화의 창출이었다.(Libertus,2008) 

EU집행 원회의 이러한 시장개방정책과 규제법령은 회원국들의 자커뮤니

이션 정책의 격한 변화를 요구한다. 특히 회원국의 방송정책에는 직격탄으로 작

용한다. 비록 EU 자커뮤니 이션 규제법 제 5조와 8조에서 방송 서비스의 내용규

제는 제외되었다하더라도 방송과 방송구조에는 의미 있는 변화를 암시했다. 왜냐하

면 방송이 바로 여타 다른 자 커뮤니 이션 미디어와 경쟁 계에 서게 되었기 때

문이다. 그것은 독일 방송 일반에 한 험과 공  방송에 한 더 큰 객  

으로 다가왔다. 

그 구체 이고 객 인 공 방송 문제는 다음과 같다.

공 방송은 독일 헌법  권리보호를 받는 민주주의  정치기구이다(BVerf.GE).

공 방송은 시장정향  상품으로서의 서비스를 생산하는 경제기업이 아니라, 여론

과 정치의사를 형성하는 민주 정치  제도의 가치를 헌법 으로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경제  경쟁논리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배척한다. 개방과 경쟁의 논

리에 따라 회원국의 방송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EU의 방송규제틀(Regulierungsrah

men)은 컨  공 방송의 시청료나 공  로그램 칙 그리고 규제 시스템(방송

원회, 주미디어청)의 규제 칙을 개방과 자유경쟁, 국가보조  지 규정 반으로 

문제 삼는다. 

다시 말해 공 방송 법제(法制)는 EU의 자커뮤니 이션 정책과 법제에 반한

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독일 등 몇몇 회원국들은 공 방송은 순수한 시장논리에 

의존할 수 없는 민주주의  기능과 문화제도로서의 의미가 더 큰 공공  미디어이므

로 유럽 공동체의 일  방송 탈규제 정책과 텔 컴시장 입법에 문제를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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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것이 철된다. 컨  1997년 유럽공동체 정상회담(암스텔담)에서 채

택한 암스텔담 의정서는, “공 방송은 회원국 사회의 민주 , 사회 , 문화  필요

에 의해 존치하는 방송제도로서 미디어 다양성과 다원성 에서 회원국의 할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ABL, EG, Nr, C 1999.5.2) 그리고 방송과 

방송통신 컨텐츠를 상품과 상업 서비스로 보고 그것에 한 공동체의 탈규제 정책

을 그 로 둔체(EG 조약 151호), 공 방송과 그 서비스는 문화와 민주 정치  사회

역으로 특수화하고 있는 문구를 외 으로 첨가한다(Dörr, Ibid). 

이와 같이 EU측에 한 회원국 독일의 공 방송에 한 문제제기가 받아들여

짐으로서 EU 자 커뮤니 이션 규제법체제(Regulierungsrahmen)에 방송은 외규

정에 소속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Libertus, 2008) 후일 이것은 미디어 다

양성과 방송에 의한 문화 다양성을 인정한 EU 자커뮤니 이션 규제법 제31조(보

편서비스 원칙과 공공  확산 방송 그리고 must carry 의무조항)를 명문화한다. 

유럽공동체 차원의 방송정책과 법령에 계하는 EU의회(Parlament)와 EU-법정

(EU-Gerichtshof)은, 민주 정치기구로서 그리고 문화  자산으로서의 방송을 확인

하면서 그것의 다양성과 문화다원성 가치를 인정하여 공 방송의 국가별 방송미디

어정책과 규제논리를 고려했다.(EU 의정서 151조 4항) 그 결과 독일의 방송미디어

는 공 방송체제와, 동시에 개방과 경쟁 논리에 정향하는 민 방송체제로서 EU의 

방송법제에 효과 으로 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독일 공 방송의 입법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16개의 주수상모임(2007.3.7)에서 

EU-집행 원회에 건의문 형식으로 제출한 방송규제원칙 결의문에는 다음의 원칙을 

확인하고 있다. 첫째, EU 방송규제법령에는 방송 계 주 수 조정과 할당에 있어 

순수 시장이론이나 시장 친화  주 수 상을 고려하지 않을 것. 둘째, 방송 보편 

서비스 원칙 수와 이블 TV 회원국 할권을 확 할 것. 넷째, 자커뮤니 이

션 네트워크와 랫폼의 과제와 규정에 한 기본원칙 제정권한을 회원국의 방송통

신 당국이 가질 것 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집행 원회, 의회, 법정)의 탈규제 , 시장 통합 , 개방

 방송시장정책의 강화는 특히 독일의 공 방송의 문화 다원성 보장, 보편  서비

스 원칙, 여론과 정치의사형성, 방송의 정치 도구성과 이념  가치 등을 보호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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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법령에 지속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구체 으로 그 다면 독일 공 방송의 강력한 규제정책(Regulierung)이 문화 다

원성, 보편  기본서비스, 여론과 정치의사형성 등의 민주  가치와 문화  공익성

을 생산하는 것을 규제의 목 으로 상정한다면, 그 규제정책이 방송거 스로의 

민주  규제 모델에 어떻게 응하는가를 고찰하기 하여 두 가지 규명해야할 과

제를 수행해야 한다. 우선, 니엄 시 의 방송 민주화 규제 모델로서의 거 스 

이론에 한 이론  이해와 방송 규제 실에의 실제 용문제를 상론해야한다. 그

리고 그 다음, 독일 공 방송의 통  규제 체계와 방송의 책무성 시스템에 한 

조망이 필요하다. 

4) 방송 규제 시스템으로서 거 스(Governance)

방송규제(Rundfunkregulierung)모델은 사회 -공공  규제, 국가  정책  규제 

그리고 자본 -상업  규제 유형으로 나  수 있으며, 그것에 응하여 공 방송제

도, 방송제도 그리고 민방 상업 방송제도 등의 방송 조직 모델이 생겨난다. 

컨  미국의 FCC 등의 규제체계는 상업 방송 제도를 규제하는 국가기구로서 미디

어 기술 (통신, 방송 등) 차원과 미디어 업과 경  차원의 규제에 국한하고 있

다. 그 말은, 민방 지배체제는 자본과 경 원리에 의존하고 로그램과 컨텐츠 규제

는 극히 제한  수 에서 행해진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로그램과 편성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헌법  권리이기 때문에 국법과 국가정책의 상이 될 수 없기 때문

이다. 

방송 거버먼트 모델과 거 스 모델로만 분류한다면 민 상업방송이야말로 방

송거 스 모델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상업방송은 공 에의 책무성이

란 에서 보면 방송  거 스 기재가 거의 없다. 방송 옴부wm맨 제도에 의해 

그것이 어느 정도 보완될 여지는 있어 보인다.

사회주의 국가나 권 주의  독재국가의 방송이나 국 방송은 국가 정책  

규제 안에 있고 방송기술, 방송경   로그램과 컨텐츠 편성이 정치권력에 의해 

규제(Regulierung)되고 통제(control)된다. 방송사는 국가권력과 정책당국에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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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진다. 이 경우, 방송은 국민과 사회 수용자의 의견이나 여론형성에 이바지 

할 수 없고 정치  지배이념과 국가의 이데올로기를 국민에게 가르치고 공 하는 

정치선 기구로 수단화된다. 한마디로 국민의 언론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교시․선

 수단으로 방송이 자리매김 된다는 것이다.

컨  독일이나 국 등 서구라  여러 국가에 방송제도 모델로 존재하는 공

 방송은 사회 -공공  규제 아래 있다. 이 경우 국가권력의 규제로부터, 그리고 

자본과 상업  시장 세력의 규제로부터 자유롭다는 의미에서, 방송의 독립성이나 

방송의 자유란 에서 이념형  방송조직모델이고 그 규제체계도 가장 민주 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 -공공  규제 시스템은 이론 으로는 정치권력과 

상업 자본으로부터의 규제를 벗어났으나, 방송 실에서는 “사회 -공공  실체”(규

제기구)의 구성에 정치세력의 개입논란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동시에 국고나 상업

고 수입이 결여되는데서 오는 방송재정의 빈곤, 경쟁력 하, 시청료 제고 압력 등의 

문제에 착되어 있다. 한국과 같이 서구라  여러 나라에서는 민 상업방송과 공

방송제도란 이원  방송시스템을 실 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사회 공공의 보편

 이익에 사하는 방송의 기본서비스(Grundversorgung)는 상업방송제도에서 기

할 수 없기 때문에 공 방송의 의무와 몫으로 그것을 수행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규제 시스템과 련하여 거버먼트 체제에서 거 스 체제에로 방송 미

디어정책이 환한다 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5) 방송 규제 시스템과 거 스 이론

미디어 자유의 요성을 고려할 때 국가 심  거번먼트(통제, 규제, 규정)는 

시민과 공 에 한 미디어의 책무성이 강조되는 미디어 거 스로의 규제 시스템

의 패러다임 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 정책  방송미디어 개입과 규제는 언론자유행사의 에서 보면 거부와 

항을 불러온다. 따라서 방송사가 그 수용자 공 에 해 공  책무성을 이행하는 

데는 공 의 방송참여가 제도 으로 보장돼야 가능하다. 거버먼트  규제에 따르는 

미디어 자율성과 가치성 훼손을 피해가기 해 자치성을 제고하는 안으로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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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의 참여로서 공공서비스 방송의 책임을 담보한다는 것이다.(Folke, 2005) 컨

 모든 공 이 방송서비스에 근할 수 있도록,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미디

어 행  책무성(Accountability)이 수행되도록 미디어행 자들이 요구 받는다는 

것이다. 

미디어 책무성 이론을 들고 나온 맥퀘일은 할당된 규제(미디어 입법 등 법률

인 규제), 계약된(Contracted) 규제 즉, 정부와 민간의 공동미디어 리, 그리고 스스

로 할당한 규제( 문 직업인 컨  방송인이나 신문인 집단과 회 등에 의한 규

약과 규정을 통한 규제) 그리고 거부 (denied) 규제 등 네 유형의 거 스에 해 

언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거부  규제를 제외한 세 유형의 규제 형태가 동시에 공동작

동하는 미디어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McQuail,2003) 이 경우 미디어 책무성은 

여러 다른 수 의 제도와 조직에 부하가 가능하다. 컨  미디어제도, 미디어 소유

자, 조직과 경 , 고용된 문인 그리고 개별 기자와 PD 등이다. 

바슈쿤은, 거 스를 행 자와 규칙들 간의 제도화된 특수 행태로 정의하면서 

복합 인 상과정과 조정과정의 결과로서 특수 력형 규제형태로 이해한다.(Was

chkuhn,2005) 그러면서 그는 정부에 의한 거 스(a), 정부 없는 거 스(b), 정부

와 같이 가는 거 스(c), 시민사회와 같이 가는 거 스(d)란 4 형태의 거 스 

지배 모델을 거론한다.

(a)는 규제와 지배가 국가 정책  행 자들에 의해 일방 으로 행사되기 때문에 

미디어 행 자들은 시민사회의 사회  행 자들과만 력하려 한다. 

(b)는 시장구조와 시장 조건들에 의존해서만 미디어가 반응하고 결정을 하려하

기 때문에 공 과 공익에 해 책임성을 동반치 아니한다.

(c)와 (d)는 긴 한 계에 있다. 즉 국가 정책  행 자들과, 미디어 조직  

미디어 행 자들이 책임성(Accountability)을 서로 분배하고 사회  요구가 미디어

를 통해 철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 다. 그러면서 정치  기본 이념도 미디어

를 통해 철 될 수가 있다. 이 경우 정부, 미디어, 시민사회의 미디어 치가 시스

템 으로 생산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미디어(방송 등) 거 스이다(Ibid). 맥퀘

일, 바슈쿤, 마이어 등의 미디어 커버 스 이해와 개념정의를 바탕으로 미디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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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형태, 거 스 상, 거 스 방향 등을 도표화 해보면 강 다음과 같이 정

리 될 수 있다. 

<표 3-1> 미디어 거 스의 형태, 상, 방향

거 스 형태 거 스 상 거 스 방향

외 -형식 입법과 법 규제 등
for Mediagovernance

외 -비공식 수요, 시장력, 고 등

내 -형식

내 -비공식

미디어 기업과 리즘 : 경 , 통제, 

자율규제, 문성, 조직구조, 규범, 윤리
in Mediagovernance

외 -비형식
미디어 제도, 미디어 조직들, 

시민사회, 로비와 압력집단들, 여론 등 

through Media 

Governance

미디어 거 스는 한마디로 정의될 수는 없는 복합  개념이지만 그럼에도 미

디어 권력행사의 형태와 권력행사에 서로 향을 미치고 상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나아가 방송미디어의 거 스는 하나의 방송규제체계로 악되며, 방송

의 공공  실천 능력과 사회 , 민주 정치 , 언론  책무성을 동반하는 정책(법규), 

미디어 그리고 시민 사회  공 의 치(協治)체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블럼러는 일 이 공 방송의 책무성은, 보편 (법률 ) 의무사항으로서 정보, 교

양, 담소를 제공하는 것, 로그램 다양성과 주제 범 의 다원성 의무로서, 사회 모

든 세력과 집단을 고려한 다원  로그램과 다양한 장르의 규제들을 제시하는 것, 

방송이 문화 진자,  사회 통합자로 역할 해야 한다는 책무, 방송이 정치담론을 

활성화하고 정치과정의 건강성을 보장하고 민주국가형성에 기여해야 할 책무 그리

고 문화와 상업의 긴장 속에서 비상업 으로 방송서비스에 충실할 책무 등으로 요

약한바있다(Blumler, 1992).

6) 독일 공 방송의 규제시스템 특징

규제시스템과 련, 독일은 후(1945)미국  상업방송, 국  BBC모델, 랑

스 국 방송 그리고 동독지역의 사회주의  방송 모델로 방송이 시작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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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연방독일정부수립, 동독정부수립, 1961년 헌법재 소의 민방불허 헌재 결, 1984

년 민방도입과 이원  방송제도 채택, 1990년 동독 5개주의 서독연방편입(통일)과 

동서독방송시스템 병합 그리고 디지털 기술과 EU조약 등에 의한 최근의 방송통합

기본법(2008 Rundfunkänderungsstaatsvertrag)의 탄생까지의 독일역사와 방송 제도

변천 이해가 요하다. 

왜냐하면 상술한 인 정치  사건마다 방송제도의 격변과 규제정책과 법제

도가 변동되었기 때문이다. 1949년 연방정부 수립과 때를 같이 하여 방송계, 학계 

그리고 정치계에서 정치사회  이슈 던 과거극복(Vergangenheitsbewältigung) 명제

는, 방송제도 모델 채택에 결정 으로 기여했다. 과거 극복 명제의 핵심은 나치와 

나치의 독재체제 (체제, 정신, 교육 등에 있어 반 민주성과 인권억압 등)청산에 있

었다. 

방송에 있어서는 RRG(제국방송) 같은 국  민간방송으로서의 선 방송은 극

복의 상이었다. 방송 련(학계, 방송계, 정치, 료) 인사들이(Hans Bredow 심) 

합의한 공 방송 모델이 채택되어 법제화 되었는바, 여기서 가장 큰 원칙은, 방송, 

출  등은 국가로(연방)부터의 방송자유(Staatsferne Rundfunkfreiheit)와 연립 주의

 방송설립(Föderalistisches Prinzip)이었다. 

바로 여기서 방송 련 입법이나 규정, 방송미디어정책은 연방국가의 할을 벗

어나 주법(주의회)과 각주(各州) 의 정책소 이 된다. 

아직까지 독일에는 이런 통이 그 로 남아 있으므로 주의 수만큼(16개) 여러 

방송법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연립주의  방송이라 함은 앙방송이나 네트워크

방송체제(과 ) 등과 구별되는 여러 방송사가 산재하면서 연합 방송체제를 갖춘다

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11개)개의 독립 공 방송사들이 연합하여 ARD(독일공 방

송연합실무회의체)가 탄생된 것이다. 연방의회의 소 사항이 아닌 방송법들은 주의

회소 이 되겠는바, 그 다면 ARD 산하 11개의 독립 공  방송사들에 한 법은 

어떻게 가능한가. 나아가 독립 공 방송들의 방송구역이 주의 경계와 심지어 국경

머까지 확장되어 있는데 어느 주의 법의 할이 된단 말인가. 

여기서 방송 할에 한 주간 약(Staatsvertrag)이 주수상들에 의해 체결되고 

각 주의회에서 비 (Ratifizierung)됨으로서 주간(州間) 방송 약은 바로 방송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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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Ridder, 2005: Eifert, 2005)

다른 하나의 방송원칙은, 방송의 공  탁과 공공에 의한 방송통제가 포기할 

수 없는 독일 방송 조직원리이었다는 이다. 이것은 방송이 사회를 통합하고, 정치

의사를 형성하여 여론을 조성하는 사회 민주  정치수단이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  

규제나 상업 자본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리이다. 

여기서 사회공 은 방송의 수혜를 향유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공 의 방송신탁

과 공 에 의한 방송 임과 통제( 할)가 법제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Jarren, 20

07) 그래서 방송규제(통제)기구로서 Rundfunkrat(방송 원회), 이 기구에서 방송업

무를 수행할 방송사(공 방송사)의 사장(Intendant)과 임원(Direktoren)을 선임하고 

로그램 칙을 부여하고 재무와 행정을 감독한다. 방송 원회 구성과 로그램 

탁에 해서는 후반부에 다시 언 하겠다.

상기 공 방송의 3  원칙은 지 에 이르기까지 변함이 없고 민방이 도입된 80

년  반 이후에도 이 원칙들은 훼손되지 않고 있다. 

1960년 아데나우어의 기민당 정부가 민간 방송 설립안을 제기하고 민방의 필요

성을 역설했으나 민간방송설립은 헌이란 헌재의 결을 받는다. 이것이 유명한 

연방 헌재의 제 1차 방송 결(Rundfunkurteil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이다

( 정환, 2002). 그로부터 24년의 독립공 방송시 를 거쳐 80년  반 민방도입과 

공민  이원체제의 방송제도가 수립된다. 방송 근권과 수혜권도 요한 국민의 

기본권인데 민방은 시청률에 따르는 방송 고수입에 방송재정을 의존하는 무료방송

(free broadcasting)이기 때문에 주변부, 노약자, 외국거주민 등의 방송수요를 충족

시키는 기본서비스(Grundversorgung)를 원리상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헌 결을 

받았었다. 

즉 그러한 방송에 요한 공공 자산인 희소성 강한 (Frequency)를 허가해

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이블 방송과 외국방송이 독일 내에서 방송활동을 하는 80

년 가 되면 주변부나 노약자, 수용자 계층 뿐 아니라 계층별 방송 수요를 충족시

킬 수 있는 로그램 문 채 들이 수백 개가 설립되었으므로 방송의 외  다원성

과 다양성이, 다양한 방송수요를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고 헌재가 민방합헌 결정을 

한다.(1984,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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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동독에 의한 동독 5개 주의 서독연방 가입으로 통일국가가 탄생되면서 

독일은 16개 주로 구성되었고, 국 방송해체와 옛 동독 토에는 두 개의 공 방송

(MDR, ORB)이 새로 생겨나 기존의 9개 서독공 방송체제(ARD)에 가입하 다. 물

론  주간(州間) 방송 약 체결(1991)을 통해서다. 원래 ARD회원사 7개가 공

동으로 국 채  하나를 만들고 그 이름을 DFS1(독일 제 1TV 채 )라 하 고 그 

로그램의 일정 지분을 각 독립 방송사들이 제작, 공 하도록 한 것도 주간 방송

약의 내용이었다.(Media Perspektiven, 2007) 그러므로 새로 가입한 두 신생 방송

사인 MDR와 ORB도 TV 로그램의 일정 부분을 공동 분담할 수밖에 없다. 그 후 

1994년 연방헌재의 방송수신료 결을 거쳐 크고 작은 주간 방송 약내용의 개정, 

수정, 변경을 거듭하다가 년(2008) 9월 1일 “통합방송법” 형태로(이름은 제 10차 

개정방송 약 - Der Zehnte Rundfunkänderungsstaatsvertrag) 16개 주수상들에 의

해 체결, 각 주의회 비 을 거쳐 발효되었다.(Media Perspektive, 2008)

7) 공 방송 규제체계와 책무성 시스템

(1) 규제체계  책무성 시스템의 구조

연립주의  원칙에 의해 공법 (öffentlich-rechtlich)으로 조직된 11개의 독일 공

방송사들은 모두 독립  상을 확보하고 있고 주간 방송 약(방송법)에 의해 AR

D의 틀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력한다. 이들 방송사의 경 과 로그램 활동을 감

독하고 규제 하는 기구는 공공의 방송 통제를 법으로 제도화한 방송 원회들이다. 

이들 방송 원회(Rundfunkamt)의 이름은, ZDF(독일 제 2TV) 방송사를 리, 

규제, 감독할 ZDF 방송 원회, 그리고 BR 방송 원회, HR 방송 원회, MDR 방송

원회, NDR 방송 원회, ORB 방송 원회, RB 방송 원회, SR 방송 원회, SWR 

방송 원회, WDR 방송 원회 등 10개이다. 이들 이외 특수 상의 공 방송( 공

방송)인 DW 방송사와 Deutschland Radio 방송사를 리 감독하는 DW 방송 원회

와 DR방송 원회가 따로 설치되어 있다.(Media Perspektive, 2008)

그리고 독립방송사들은 공법  조직이고 그들의 방송행 (경 , 로그램,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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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등)는 독립 이고 자유롭되 그들 방송 원회의 지침과 원리에 의존하고 원

회에게만 책임을 진다. 그 말은, 방송 원회가 방송사에 방송 로그램을 임하여 

경 하게 하고 지침과 법규를 부여하고 그것이 지켜지도록 감독하고 규제한다는 것

이다. 이 경우 방송 원회(규제기구)와 방송사의 계는 방송의회와 방송 거번먼트

의 계로 설정된다. 왜냐하면 방송 원회가 으로 방송사 사장(Intendant)을 선

임하고 그리고 그 임원들(Direktoren)을 선임하며, 사장은 방송의 권을 행사하고 

원회에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물론 방송 원회가 규제기구로서 사장의 책임을 묻고 해임할 수도 있다. 방송

원회는 방송사 규제 감독기구로서 행정소 원회(Verwaltungsrat)를 두고 방송사의 

재무, 경 , 고사업 등을 조언, 감독한다. 이것이 KBS 이사회나 MBC의 방송문화

진흥회 상에 비유되는 것은 큰 오해다. 독일의 방송 원회는 규제기구로서 방송

사 내부에 치한 기구가 아니다. 그것은, 방송의회같이 방송사 밖에서 독립 으로

(어떠한 정치, 경제, 사회  세력으로 부터도) 방송을 규제 감독한다. 

방송에 한 국가 권력 , 자본  규제와 달리 이러한 규제, 감독체계를 공 -

사회  규제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그 규제 감독기구인 방송

원회(독일은 통신과 방송 컨텐츠 서비스로 개념 확장이 되었음에도 방통 원회로 

규제기구의 이름을 바꾸지 않았다.) 구성은 아주 독특하다. 11개 독일 방송 원회 

 그 규모가 가장 큰 ZDF 방송 원회(물론 독립방송사로서 ZDF가 가장 큰 방송

사이다.)의 구성을 들여다보면 강 방송규제, 감독 기구가 사회 이고 공  통제원

리에 근거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ZDF방송 원회 원 수는 77명이다. 그  가장 큰 포션의 16명 원은 주정부

에서 천거되어 선임되고, 연방정부에서 3명, 의회원내정당들에서 12명, 개신교회와 

가톨릭교회에서 4명, 국 사회복지 조합회에서 4명, 교육, 과학, 술, 문화, 필름

회에서 16명, 독일 자연과 환경운동연합에서 2명, 자선단체와 십자  노동복지사

연합에서 4명, 시․군 의회를 표하여 2명, 독일노총, 공무원과 서비스업노조 표 

3명, 독일 사용자 표 2명, 농민, 수공업자 상공회의소 각 1명씩 3명, 신문발행인

회 2명, 기자 회 1명, 체육계, 난민단체, 유태교, 미디어연합회 각 1명씩 등으로 구

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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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규제기구의 구성은 국민 모두가 잠재  방송공 이며 이들을 표하는

(공 표) 방송 의기구가 방송 원회이며 원회가 공 을 신하여 공 방송업

무를 방송사에 탁하여 감독함으로서, 공 방송사는 방송 탁업무를 의무 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서 보편 인 공익 로그램인 기본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하기 때문에 방송 원회는 방송사에 방송공익서비스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시

청료(Rundfunkgebühr)에 의존하도록 재원을 책임져 다. 즉 시청률이나 그것에 따

른 방송 고수입 제고에 계없이 비경쟁상황에서 방송 의 로그램 칙과 규칙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유롭게(정치권력이나 상업방송자본이나 고주 등의 향으

로부터 독립) 편성, 제작, 보도 등 방송 로그램 활동을 할 수가 있다. 

방송재정과 산 부문에서 공 방송은 3가지 뚜렷한 상업방송과 다른 특성을 

가진다. 

첫째는 공 방송의 산은 민방 산이나 가계 산의 역모델에 의존한다. 그 말

은, 수입이 얼마이기 때문에 그 수입범 에서 산을 편성하는 민방과 달리, 방송활

동에 사용되는 재정수요부터 먼  계산하고 그 비용만큼 세입액(수입료+ 고료)을 

산정, 원회에 요청한다. 둘째는, 공 방송의 재원은 수신료인데 그것은 수용자(모

든 국민이 잠재  수용자 이며 수상단말기 소유자는 수신료를 내야한다)가 방송서

비스 가로서 지불하는 것이다. 약간의 고방송수입은 경제  공 을 한 경제

정보활동의 결과 얻어지는 수입이기 때문에 TV방송 고의 질과 수량은 상업방송의 

그것과 아주 다르다. 그래서 방송 원회의 방송 고 기 과 칙은 엄격히 지켜질 

것을 명령(법), 규제, 감독한다. 따라서 고방송 유무에 따라 공 민 을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공 방송이 고방송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방송사의 재정수요는 엄격하고 객 으로 조사되고 그 조사결과인 재

정 데이터가 시청료 인상이나 동결결정의 기 자료가 된다. KEF(Kommission der 

Ermittlulng des Rundfunk-finanzbedarfs)가 법 으로 설립된 방송재정수요조사 원

회이고, 방송 원회와 의회 그리고 주수상회의가 시청료결정 정책기구들이다. 그러

므로 방송사가 방송 원회에 해 로그램을 탁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고 활

동에 해서도 그 지침들을 수할 법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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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송 권력의 분권화와 분 체제

공 방송이 구에 해 어떤 책무를 수행해야하는가, 그리고 그 책무(책임과 

의무사항)의 내용과 성격은 무엇인가가 여기서 다 져야 한다. 공 방송은 국민

(모든 계층과 다양한 집단)이, 방송수혜자 공 (public)으로서 공 을 표하는 방송

원회가 탁하는 공 방송업무와 로그램 활동을 자유롭고 독자 으로 수행하되 

공 방송에 부여된 법 , 제도  규칙과 규정에 따라야 한다. 방송법 정신에 의하면 

공 방송은 일차 으로 여론형성, 정치  의사형성을 한 민주주의 정치도구의 

상을 부여받고 있고 다원사회를 통합하는 문화  사회  기능을 수행하는 미디어제

도이다.(Paschke, 2001;) 그 상에 응하여, 방송 원회는 공 방송의 정치  기능

과 문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송행  원칙들을 방송사에 법 으로 부여했다. 

공 방송법(방송법, 국가 약, 주미디어법, 헌재 결문, 방송정 과 로그램 칙 

등)은 방송 로그램과 컨텐츠 제작, 생산, 편성, 보도 등 로그램 활동을 통해 시민

의 정치의사형성과 여론형성에 기여해야하고, 포  정보, 교양과 교육, 담소와 오

락을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 정치 , 사회 , 문화 으로 기여해야한다고 법 내용은 

밝히고 있다.(Donges, 2002)

공 방송의 법 의무는 방송 원회의 로그램 칙(객 보도, 사실 보도, 형

평 인 편성과 공정한 보도, 소수자와 약자보호)을 수행하는 미디어 제도이다. 공

방송에 탁된 기본방송서비스는 정보(Informahen), 교양과 교육(Bildung) 그리고 

담소와 오락(Unterhaltung)이며 이것을 형평성 있게 생산, 편성, 방송 하는 것이 방

송법  의무이다. 이 경우 정보는 포 이어야 하며 객  보도, 사실  보도, 진

실보도, 립  논평, 공정한 보도 원칙을 공 방송은 수해야 한다.

규제기 인 방송 원회는 공 방송이 이러한 로그램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도

록 보도 칙과 로그램 칙(Programmrichtlinie)들을 공  방송사에 부과한다. 방

송인은 이 로그램 칙을 수함으로서 제도 으로 주어진 방송권을 행사한다. 

그 결과 공 방송사의 기자와 PD 등이 향유하고 행사하는 언론 자유는 제도 보장

 자유(Einrichtungsgarantie)로 개념화되고 있는 특징이 있다. 로그램 형평성

칙 등도 법제 으로 공 방송에 부과되어 있는 바, 로그램 가이드라인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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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가 부과하고 지킬 것을 명령한다. 

이러한 강력한 로그램 칙 수 명령은 법 명령이기 때문에 보도의 객 성

이나 논평의 형평성을 지키지 않으면 불법(공  방송법)이며 법  처벌과 징계를 

받게 된다. 바로 이러한 제도 보장  방송자유 때문에 상업방송이나 신문 등 민

언론과 구별된다. 왜냐하면 상업방송이나 민 신문의 언론인이 리는 보도나 논평

의 자유는 인격  자유(persönlich)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민 방송과 

같은 민  언론에는 제도 보장  자유는 없다는 것이다. 

컨  공 방송에 법제 으로 주어진 로그램 형평성 칙 때문에 공 방송

에는 사시(社是)를 가질 수 없고 따라서 진보란 노선이나 보수란 노선을 지지하는 

방송보도나 논평을 지하고 있다. 여기 비해 미국의 NYT, WP 혹은 FOX 등의 

신문과 방송이 특정 정당과 후보의 정치노선을 지지하거나 반 하는 것은 그들 사

시(社是)에 근거한 법한 언론자유행사로서 바람직하다.

한국의 민간 신문이나 방송이 형평성 칙을 어기고 어느 한 특정 정치노선을 

지지할 수 있으나 공 방송은 형평성 칙을 수하지 아니하면 법이 된다. 그런

데 한국 공 방송의 경우 규제기구가 공 방송 로그램 칙을 방송사에 부과하지

도 않았고, 공 방송이 버젓이 사시를 자랑삼아 민 언론사 같이 간직하고 있다. 보

도와 편성에 있어 공 원칙도 민 원칙도 따로 없다는 것이 지  한국의 공 방송

실이다. 

편성, 보도 칙에 “형평성”원리가 요한 것은 사회 모든 세력들에 해 공

방송은 형평 이고 어느 한 세력에 기우지 않는 형평  방송자세를 취할 것을 법

의무로 부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공 방송이 냉 시  동독의 비방방송에 

응하여 동독 비방이나 동독폄하 방송을 할 수 없었던 것은 로그램 보도 칙 

에, “방송은 국제평화에 이바지 하는 보도를 해야 하고, 특정 민족, 인종, 종교, 국

가를 비방하여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들어 있기 때문이었다.

제도 보장  자유를 향유하면서 공 방송은 로그램 서비스를 통한 공 의 정

보, 교육, 자문, 담소, 오락 등의 제공의무가 법 으로 지워져 있는 것이다. 

이것이 공 방송이 짊어진 책무인 것이다. 공 방송의 로그램 칙에는 청소

년 보호임무, 방송 고 수의무, 로그램 원칙 수, 객  보도, 로그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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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평성, 소수자 의견 존 의무, 노사 약 수 업무 등에 한 사항들이 열거되어 

있다. 이 로그램 칙들을 제정하고 방송에 부과하며 그것의 수를 리, 감독, 

규제하는 기구가 공 규제기구인 방송 원회들인 것이다. 

방송 원회의 로그램 칙은 결과 으로도 방송법규에 명문화된 보편 로그

램 원칙, 곧 인권존 , 삶(생명)을 히 여기고 자유와 신체  불가침에 기여하며 

타인의 의견과 신념을 존 하며, 국민 일반의 윤리 , 종교  신조와 확신을 존  

할 것 등(방송 주간 약 제 3장 등)을 방송 실무에서 실 하기 한 가이드라인이

다. 한국 공 방송엔 아직 규제기구가 제시하고 부과한 공  로그램 칙들도 없

고 고 칙도 없다. 

이 칙들이 제시되고 방송사(방송인)들이 수할 때 공 방송과 민 상업방송

의 색깔이 달라질 것이다. 공 방송에 한 고 칙이 없다는 것은 고량, 고시

간, 고카피와 내용에 한 기 도 칙도 없이 간 고까지 들먹이고 있으니 이

것이야 말로 규제기구의 무식과 무법의 형이 아닐까 한다. 따라서 공  방송이 

자기에게 어떤 공  책무성이 부여되어 있는지 모른체 공 에 방송서비스를 무책임

하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비공  로그램이 남발되고 있다. 규제기

구도 그것을 공 으로 규제할 잣 를 가지고 있지 않음으로서 방송거 스는 요

원하다.

2008년 독일 개정방송법에 추가 법 규정으로 사회 의미가 큰 사건의 계방송

편성 원칙이 부가되어있다. 그것은 첫째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 경기들의 계방

송, 둘째, 독일이 참여하는 축구 세계선수권 회와 유럽선수권 회에서 개막경기, 

결승 , 결승  경기 계방송, 셋째 축구 독일 회컵 회 결승과 결승경기의 

계방송, 넷째 축구국가 표  경기 부의 계방송, 다섯째 축구 챔피언스 리그

와 UEFA-컵 회에서 결승 토 먼트 경기들 부를 계방송하는 것이 공 방송

의 로그램  책무란 것이다. 

공 방송의 재원은 시청료이고 민 방송의 재원(財源)은 고수입이다. 고수

입이 방송의 재원이 되는 민방에도 간 고(Schleichwerbung)방송은 할 수 없다. 

EU의 방송규칙에도 간 고는 불가능하다. (Libertus, 2008)이것이 한국에 잘못 알

려져 있다. 독일공 방송의 TV 고의 경우 휴일, 국경일, 토요일, 일요일에는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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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송 고가 지된다. 평일에는 녁8시 이 에는 20분간만 고가 허용되며 그

것도 블록 고만 허용된다. 그 말은, 라임타임 고 방송이 지 된다는 것을 의

미한다.

결과 으로 공 방송은 방송경 , 로그램 제작, 보도, 생산, 편성 등 로그램 

활동, 재무와 산편성 등을 어떤 세력이나 사람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 으로 운

할 수 있으나 규제기 이 법으로 부여한 지침(경 , 로그램 편성과 보도 등과 

고에 있어)을 수해야할 책무(Accountability)가 있다. 그 책무는 결론 으로 잠

재  방송공 인 국민의 방송 의기구인 방송 원회에 의해 법제 으로 담보된다

고 볼 수 있다. 

결론 으로 독일의 공 방송 규제 시스템은 철 히 방송 권력 분립과 분 원칙

에 의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연방헌재, 주수상과 주의회 등이 방송입법기구의 

역할로, 방송 원회와 행정 원회가 로그램과 고 칙 등을 방송사에 부여하고 

그 수행을 감독하고 규제하는 역할로 그리고 방송활동( 로그램과 경 )의 총책무

를 짊어진 사장(Intendant)과 국장단 등 임원, 그리고 편성 원회와 편성규약에 의

거하여 방송 실무를 수행하는 기자  PD 등의 자유와 권리가 향유되는 시스템이

란 것이다. 

퇴폐성 오락물과 질 드라마, 폭력과 불륜이 치는 선정방송, 편 보도 등이 

넘치는 한국방송과 상업 방송화한 공  TV방송에 한 비 이 일상화했다. 건 한 

공익방송이나 공정방송이 결여되는 원인이 정부와 재벌과 고주가 한국방송을 장

악했기 때문이라는 시민 사회  비 이 심심찮게 제기된다. 방송규제기구의 규제력 

상실이나 공 방송법체계의 왜곡에서 공 방송의 공익  책무성 상실이 결과 된다

는 학계의 분석도 있다. 물론 한국 방송의 비공 성이나 불실한 공 책무성(Public a

ccountability) 문제가 제도와 구조결함, 정부와 재벌의 방송개입, 규제기구의 통제력 

상실 등 어느 한 요인에 의해서 고질화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세 가지 요인들이 

복합 으로 작용하고 있다. 거 스 이론  에서 보자면 한국방송이 공익  책

무성을 실행하지 못하거나 외면하는 것은, 규제기구와 방송사(방송실행자) 사이의 

공공  방송 탁(Auftrag)이 법제화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  공 방송 

거 스는 나쁜(bad) 거 스 체계이든가 거부된(denied) 거 스 체계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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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방송입법에 어도 공  규제와 민  규제체계의 

잣 와 규정이 구별되어 제정될 실  필요가 실해졌다. 그 규제와 규정은 로

그램 역, 방송 고 역 그리고 방송경 (시청취료 포함) 역 별로 설정되어야 한다. 

8) 독일 사례의 시사

독일 공 방송규제시스템이 한국 등 공 방송과 민 상업방송을 이원 으로 운용

하고 있는 국가의 방송규제에 실 으로 의미하는 시사 은 다음 9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규제시스템과 방송규제기구가 공 과 민 으로 확실히 구분되어 있다는 

이다. 컨  공 방송규제기구인 Rundfunkrat(공 방통 원회)와 민 방송규제정

책기구인 Landesmedienanstalt(미디어청)가 각각 따로 설치되어 있고 규제원칙과 

규제가이드라인이 완 히 다르다는 이다. 

둘째, 상업  민 방송과 달리 공 방송의 규제기구인 방통 원회(실질  방통

원회인데 그 이름은 구서독시 의 “방송 원회” 명칭을 그 로 사용함 : Rundfunkrat)

는 공 방송사에만 규제원리와 규제가이드라인을 부과하고 감독․독려한다. 

셋째, 규제․감독 가이드라인은 로그램  차원, 업과 경  차원 그리고 방

송 고차원이란 세 차원에서 구체 이고 실 으로 제시되고 있어 공 방송의 방

송인들은 그것을 수함으로서 법 책무를 수행한다. 그래서 공 방송사의 방송인

(PD, 기자 등)들은 제도보장  방송자유를 향유한다. 인격  표 의 자유를 구가하

는 민 상업 방송사의 언론인과 다른 이 바로 이것이다. 

넷째, 규제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그 조직자체가 정부조직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연방헌재의 결 9차례)이란 것이다. 그것은 방통 가 통령이란 국가

행정수반 직속으로 편제되어 있는 한국  방통 의 정치구속성(Politikgebundenheit)

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시 말하면, 공 방송의 사회공공  규제와 감독이 국가 

는 자본이나 고주 등의 향과 압력에서 완 히 분리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법재 소가 그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말이다. 

다섯째, 공 방송의 방송업무 일체는 방송 원회에 의해 탁된 업무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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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기 ( 원회에서 부과된)에 따라 수행되기만 하면 된다. 즉 거기에 요구되는 

비용 즉 방송재정과 재원은 규제기 과 입법기구의 책임 사항이지 방송사의 임무몫

이 아니란 사실이다. 바로 이 부분에서 독일 공 방송은 타 민 방송과 로그램 

경쟁을 하거나 시청률 경쟁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여섯째, 독일 공 방송에는 KEF(방송재정수요조사 원회)란 립 이고 문

인 조사기 이 법제화 되어 있고, 객 으로 방송사 경비와 재정 수요를 조사하여 

방통 와 의회의 시청료 책정의 기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다. 

일곱째, 로그램의 보편성(기본서비스)과 형평성(방송사 자체의 의견 없음) 그리

고 고방송의 엄격한 제한성 등이 규제기구에 의해 철 히 (규칙으로서) 감독․규

제됨으로서 자율 -윤리  규제기구의 존재가 아  없다는 이다. 

여덟째, 독일 공 방송규제 시스템의 특징으로 지목할 수 있는 방송권력 분 과 

분권형시스템의 법제화이다. 즉 주의회와 방통 는 방송입법기 의 역할을, 공 방

송사는 방송활동과 업무 집행기 의 역할을, 시청자공 과 시민사회는 방송참여자

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이다. 

아홉째, 방송의 주 기능에 있어 공 방송은 리즘과 사회통합기능으로 그리고 

민방은 문화와 오락(Unterhaltung)으로 분화되었다는 이다. 이것은 결과 으로 공

방송 원회와, 민방규제기구인 주미디어청의 규제원칙의 차별  부과에서 산출되

고 있다. 그리고 방송입법부  감독과 규제를 행하는 방통 의 원수는 그 사회공

익  표성을 감안할 때 수백명에 달하는 반면, 민방정책규제기구라 할 수 있는 

주미디어청의 원구성은 소수이다. 미국 FCC는 민 상업방송의 최소한의 기술  

규제기구인바 소수의 방송통신 원들만으로 구성되는 원회가 좋은 실례다. 공

방송의 공공  규제기구가 소수로 구성되면 그 사회  표성을 보장할 수 없다.



[3장] 주요 선진국들의 공 방송 거 스와 책무성 시스템

- 85 -

2. 국의 공 방송 책무성 시스템  거 스 모델

1)  공공서비스방송 체제와 BBC의 상

국의 공 방송 제도를 이해하고자 할 때 ‘공공서비스방송(public service 

broadcasting)’이란 개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국은 방송을 제도로 정착시키

는 과정에서 방송을 공공재(public goods)로 정의하고 보편성에 입각한 공공서비스 

제공의 원칙을 제도이념으로 설정했다. 이러한 공공서비스의 원칙은 사회 인 향

력이 큰 방송이 특정 집단이나 세력의 이해를 변하지 않고 모두의 공익을 지향해

야 한다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국 방송제도는 공공이 소유하고 

리하는 BBC 모델을 채택했다. 

국 방송의 제도이념이 되었던 공공서비스의 원칙은 BBC의  사장

(Director General)이었던 리스 경(Lord John Reith)에 의해 보다 구체화되었다. 그

는 BBC를 모든 공 에 사하는 ‘공공서비스’로 인식되기를 희망했다. 그리하여 그

는 보편성에 입각하여 방송이 담당해야 할 기능을 공 인 측면에서 구체화시켰다. 

흔히, BBC는 정보, 교육, 오락 등의 기능을 통해 국 공 에게 사해야하는 공공

서비스의 원칙이 리스주의(Reithianism)42)로 명명되는 이유다. 

그러나 국의 공공서비스방송에 한 통은 BBC라는 특수성 때문에 가끔은 

혼란을 야기한다. BBC가 공공에 의해 소유되고 리될 뿐만 아니라 비 상업 으로 

운 되는 공 방송이라 할 때, 공공서비스방송이 곧 공 방송이라는 특수한 시스템

으로 오해되는 경향이 있다. 사실 국 사회가 공공서비스방송을 원칙으로 방송을 

제도화한 산물은 BBC이나, 그 다 하여 공공서비스방송이 곧 BBC와 같은 특수한 

시스템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국은 사  소유이면서 고를 재원으

로 운 되는 ITV에게도 공공의 리가 용되고 공공서비스의 원칙을 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의 리가 용되지 않은 ‘채  5’ 역시 공공서비스의 원

42) 리스주의는  BBC의 초대 사장(Director General)이었던 존 리스 경리스 경(Lord John Reith)은 

이 주장하던 방송이념을 의미한다. 그는 영국의 방송을 ‘공공서비스방송의 원칙’을 달성하는 공적 

제도로 만들기 희망했다. 즉 방송이 담당해야 할 기능을 보편성에 입각하여 정보, 교육, 오락으로 제

시하고, 방송은 이러한 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공공서비스라고 명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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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을 수해야 한다. 따라서 국에서 공공서비스방송이란 방송 반에 요구되는 

제도이념으로 이해해야 하며, 흔히 공 방송이라고 일컫는 BBC와 같은 특수한 형

태의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이 추구하고 있는 공공서비스방송 체제는 ‘공공서비스의 원칙’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래 공공서비스의 원칙은 오랜 통 속에서 형성된 방송의 고유한 

과제(remit) 다. 방송의 공익성을 근거로 하고 있는 이러한 원칙은 ‘공 에 사한

다’는 의미에서 내용  기능을 강조한 개념에 해당한다. 반면 공 방송은 이러한 

공공서비스의 원칙을 달성하기 하여 정치  독립과 경제  압력으로부터 방송사

의 자유가 필수 이라고 인식하고 독 구조에 따른 ‘통제의 일원성(unity of 

control)’을 유지하도록 한 특수한 시스템을 일컫는다(Scannell, 2001, pp.48～49). 공

익산업에 한 민 화가 확 되면서 방송 역에도 민 화가 추진되었지만 공공서

비스의 원칙을 수해야 하는 의무는 여 히 이들에게도 부여되었다. 이후 방송 기

술의 발 으로 다양한 방송 매체와 채 이 등장함으로써 공공재로서 특성은 약화되

었지만 방송이 공공서비스라는 인식은 유지되었다. 다만 그것이  이해되고 실 되

는 방식은 방송의 환경과 시  여건에 따라 차 변화해왔다. 이는 공공서비스의 

원칙을 담해야 하는 방송사가 더 이상 BBC와 같은 특수한 시스템을 지칭하지 

않게 되면서 더욱 변화되었다. 방송사 형태에 따라 부여되는 공공서비스의 원칙 정

도, 그리고 그에 따라 인정되는 특권이 단하는 주 자마다 추상성의 수 에서 다

르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국에서 공공서비스방송은 체 방송을 유지하는 이념

에 가깝다면, BBC는 공공서비스방송 이념을 구 해야 하는 공  책무를 가장 강력

하게 부여받고 있는 특수한 형태의 방송시스템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2)  BBC 규제체제와 거 스 모델

⑴ BBC의 법  책무 계와 규제체계

국에서 공 방송인 BBC는 정부가 소유하는 공익사업의 형태로 되어 있으며, 

법 인 구조로 볼 때 정부에 해 직 인 책무를 져야 하는 계를 갖고 있다. 



[3장] 주요 선진국들의 공 방송 거 스와 책무성 시스템

- 87 -

그 이유는 앞서 언 한 것처럼, 국이 BBC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필수 이라고 인

식하면서도 공공서비스의 역할을 수행하기 해 국가의 권 를 활용해 왔기 때문이

다. 오직 국가만이 방송의 지도력을 합법화할 수 있다고 보고 국가의 권 아래 이

루어지는 ‘독 의 강력한 힘(the brute force of monopoly)’과 ‘단일한 통제(unity of 

control)’를 지지해왔다(김 호, 1995, pp. 106～109). 따라서 기부터 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을 통해 BBC에 향력을 행사해왔다. 첫째, 국 국왕이 

BBC에게 공익사업을 수행하도록 허가하는 칙허장을 10년마다 검토하고 방식이다. 

형식상 칙허장은 국왕이 부여하지만 그에 한 권한은 문화미디어스포츠

(Department of Culture, Media & Sports, DCMS) 장 에 임되어 있다. 둘째, 독

립 인 BBC 리감독기구에 한 구성 권한, 그리고 사장 임명에 한 잠재 인 

향력이다. 마지막으로 수신료를 통해 BBC의 공  재원을 정하고 검토하는 방식

이다(Born, 2003, p. 65). 이는 2006년 칙허장을 개정하는 검토 과정에서도 그 로 

드러났으며, 2007년 칙허장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도 변함없이 용되었다. 

2006년으로 10년의 효력이 끝나 칙허장을 새로 개정하는 과정에서 국 정부

(DCMS)는 녹서(the Green Paper)와 백서(the White Paper)를 발간하여 BBC 규제

시스템에 한 향력을 행사했다. 먼  2005년 3월 2일에 발표된 녹서 “강력하고 

정부로부터 독립된 BBC(A strong BBC, independent of government)”는 공공서비

스방송에 한 기본 인 지침과 BBC의 규제체제와 거 스에 한 개  방향을 

제시했다. 이 녹서를 통해 정부는 BBC의 거 스를 책무성 심으로 개 해야 하

는 필요성을 구체 으로 언 하고 있다. 정부로부터 독립성은 여 히 유지하지만 

방송통신융합 환경에서 BBC의 공  역할을 책무성 시스템을 통해 강화하도록 유

도한다는 것이다. BBC 개 을 하여 제기되었던 공공서비스방송 원회(Public 

Service Broadcasting Commission, PSBC)를 설치하자는 일부의 주장과는 다르게

(정군기, 2006, 435쪽), 기존 BBC 경 원회의 권한을 보다 강화하지만 여 히 그 

독립성을 보장하는 트러스트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2006년 3월에 발표된 백서 “모

두를 한 공공서비스: 디지털 시 의 BBC(a public service for all: the BBC in 

the digital age)”에서는 녹서에 한 각계 각층의 입장을 반 하여 기존 BBC 규제

시스템의 연속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며, Ofcom과 BBC 트러스트 간의 권한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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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해 정부의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가 BBC에 행사하는 권한은 2006년 6월 15일에 제정되었으며 2007년 1월 1

일부터 10년간 효력을 발휘하는 칙허장(the Royal Charter)의 내용에서도 구체 으

로 나타난다. 칙허장 제6조는 BBC의 독립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즉 BBC가 

제공하는 콘텐츠가 어떻게 공 되고 결정되는가의 방식에 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BBC는 완벽한 자유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칙허장이 규정하는 사항, 

그리고 정부를 표한 DCMS와 BBC가 체결하는 정서(the Framework 

Agreement)에 제한을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정서는 BBC가 공  목표를 매우 

구체 인 수 으로 제시할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에 한 리스트, 이를 보편 으

로 구 해야 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BBC가 공공서비스의 원칙을 

히 잘 이행하고 있는가를 측정하고 스스로 평가하여 공표하는 책무성시스템에 

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는 BBC에게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하지만 공공서비스 원

칙을 충분히 이행하고 있는가를 법이 규정한 차에 따라 평가하고 규율하도록 하

는 규제된 자율규제(regulated self-regulation) 형태를 구 한 것이다. 사실 정서 

그 자체의 내용을 보면 BBC의 독립성이라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BBC에 

여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총 104조에 해당하는 이 정서는 

BBC가 규제를 받아야하는 내용기 , 정확성과 불편부당성, 형평성, 뉴스와 시사에 

한 사항 등까지 총망라 되어 있으며 공정한 거래와 경쟁에 있어서 BBC의 역할 

그리고 상업  활동에 한 사항까지 포함된다. 그러나 이 들의 조치 부분은 

BBC가 해야 할 원칙을 담고 있을 뿐 그 요건을 정부 는 Ofcom이 단하거나 

평가하는 사항을 담고 있지는 않다. 즉 국 정부는 BBC에 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독립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그 권한을 유보(reserved the power)하는 것

이다. 

정부가 BBC의 규제에 행사하는 법  권한에 비해 국 의회가 갖는 법 인 권

한은 상 으로 약하다. 물론 칙허장은 BBC가 공  가치를 실 하는 것에 한 

의회의 감독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 의회는 정부가 BBC에 해 내놓는 정

책에 한 입장을 달할 수 있을 뿐이며 BBC가 의회에 책무를 져야 하는 법  

사항은 연차보고서와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정도이다(the Royal Charte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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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제10항). BBC 트러스트는 매 회계연도가 종료되고 7개월 이내에 연차보고

서와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미디어스포츠장 을 통해 국 의회에 제출하

도록 되어 있다. 실지 으로는 의회 내 해당 상임 원회(Select Committee)에 보고

하게 되며, 상임 원회는 연차보고서를 검토(scrutiny)함으로써 BBC에 한 리와 

운 의 책임을 정부에 따지게 된다. 그러나 BBC 운 과 련하여 정부 는 BBC 

트러스트가 의회에 갖는 직 인 책무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BBC에 한 법제가 칙허장이라는 형태로 부여된 역사  배경을 통해서 알 수 있

다. BBC가 제도화되는 기에 정치  독립성을 보장하기 한 방안으로 두 가지가 

선택되었다. 하나는 의회나 정부가 제정하는 법이 아닌 국왕이 부여하는 칙허장으

로 BBC의 임무와 운 조건을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BBC가 시민에

게 책임을 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방안으로 의회에 해 책무를 갖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과거 BBC 경 원회와 련해 내각이 의회에 갖는 책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매우 형식 이었다(Curran & Seaton, 2003, pp.109～125).  

  <표 3-2> BBC의 법  책무 계와 규제체계

련기구 BBC트러스트 정부 의회 Ofcom

련법

칙허장,

정서,

규약(28개) 

칙허장,

정서,

2003년 커뮤니 이션법

2003년 

커뮤니 이션법

책무

BBC 리감독,

수신료의 책정 

등

칙허장 검토,

수신료 책정 

검토,

BBC트러스트 

 사장의 

임명과 구성

연차보고서와 

회계감사보고서 

검토

공공서비스방송

의 활동 

검토(review),

법  요건의 

수

국의 방송 규제체계는 BBC 트러스트(Trust)와 Ofcom으로 분리되어 있다. 

BBC는 공공서비스방송으로서  2003년 커뮤니 이션법이 Ofcom에 부여한 규제 권

한의 상이 되지만, 공 방송으로서 구체 인 리  감독은 BBC 트러스트로부

터 받는다. BBC 트러스트는 2006년 6월 15일에 제정되었으며 2007년 1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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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효력을 발휘하는 칙허장(the Royal Charter)에 의해 설립되었다. 그 이 까

지 BBC에 한 규제는 BBC 경 원회(the Board of Governors)가 담당했다. 차

이가 있다면 BBC 경 원회가 BBC 내부에 치해 있어 감독 기능과 운  기능

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내부  통제 시스템이었다면 BBC 트러스트 체제는 운

의 기능으로부터 감독의 기능을 완 히 분리하되 내부  통제시스템을 유지한 형태

라 할 수 있다43).  

Ofcom이 BBC에 하여 갖는 권한은 공공서비스방송이 구 해야 할 질과 다양

성(quality and diversity)을 유지하기 한 역할에서 공히 지켜야 하는 수 (tier)을 

수하도록 검토(review)하는 것이다. 2006년 칙허장 재검토에 한 백서는 질과 다

양성을 유지하기 해서 상호 보완 이고 경쟁 인 공공서비스방송의 다양성을 유

지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Ofcom은 공공서비스방송의 다양성을 유지하

기 한 차원에서 BBC 공공서비스 활동까지 포 하여 평가하도록 한 것이다. 2003

년 커뮤니 이션법 역시 Ofcom이 BBC, ITV, 채  4, S4C, 채  5, Teletext 같은 

공공서비스방송이 그 책임을 어느 정도 제 로 수행하는가에 해 5년 마다 보고하

도록 하 다(the Communication Act 2003, 제264조). 

새 칙허장에 따르면 BBC에 한 법  책무사항으로 BBC 트러스트로 하여  

규약(Protocols)을 마련하여 공표하도록 하 다. 이것은 BBC 트러스트와 집행이사

회(the Executive Board)가 그 공  기능을 수행하는 임워크를 구체화시켜 놓

은 문건으로 재 총 28개의 규약이 존재한다. 를 들어 칙허장과 정서는 수신

료 납부자의 을 면 하고 한 방식으로 근하도록 했는데, 어떻게 이를 수

행할 것인지에 해 규약으로 명시하라는 것이다. 과거 BBC 경 원회와 집행이

사회 사이의 계가 모호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BBC 트러스트와 집행이사

회 간의 계도 규약을 통해 마련하도록 했다. 칙허장과 정서에 규약을 정하도록 

한 분야는 크게, ① 책무성, ② 략과 서비스, ③ 재정, 지불가치 그리고 기 리, 

④ 규정, 기 과 수사항, 그리고 ⑤ BBC 트러스트의 업무 등 5가지 분야이다.

43) 내부적 통제시스템은 관리감독의 기능이 방송사의 조직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판단된다. BBC 트러스트가 도입되고 일부에서는 (준) 외부적 통제시스템으로 변화되었다는 견해가 

있으나, 칙허장은 BBC트러스트를 BBC의 구성 부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부 통제시스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the Royal Charter, 2007, 제1조).  



[3장] 주요 선진국들의 공 방송 거 스와 책무성 시스템

- 91 -

⑵ BBC 트러스트와 집행이사회의 상  역할

BBC의 거 스 모델은 리감독  규제의 책임을 갖는 BBC 트러스트와 일

상 인 운 을 담당하는 집행이사회라는 이원 모델이 핵심이다. BBC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 한 보장하기 하여 경 과 운 에 한 일상 이며 상시 인 사항은 

집행이사회가 담당하나, 장기 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칙허장과 정서 그리고 

2003년 커뮤니 이션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서비스방송으로서 의무 요건을 수하

는 것을 감독하는 것은 BBC 트러스트의 소 이다. 그리고 이 두 기구를 제외하고 

시청자 원회(Audience Councils)가 존재한다. 이들 각 기구의 역할과 계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먼  BBC 트러스트는 수신료 납부자와 공익을 보호자로서 BBC가 법령에 의해 

규정된 공  목 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증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구체 은 존재이

유는 수신료의 재원과 다른 자원에 한 BBC의 리자이며, 국내 공익 특히 수

신료 납부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BBC의 공  목표가 효과 으로 달성하도록 보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존재이유를 달성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책무를 지닌다(the 

Royal Charter, 2007, 제22조～제23조). 

① 수신료 납부자의 이익을 변한다.

② BBC의 독립성이 유지하도록 보증한다.

③ 수신료 납부자의 을 신 히 그리고 하게 반 한다.

④ 공  재원에 한 강력한 리를 수행한다.

⑤ 시장에서 BBC 활동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고려한다.

⑥ BBC가 공개성과 투명성의 높은 수 을 수하도록 보증한다. 

이러한 존재이유와 책무에 따라 BBC 트러스트가 담당해야 할 기능이 칙허장에 

일반기능과 특수기능으로 매우 세세하게 정의되어 있다. 일반기능은 칙허장과 정

서에 의해 부여된 임워크에 따라 BBC의 체 인 략을 마련하고, BBC의 국

내외 활동에 한 산과 략을 수립하며, 집행이사회가 BBC 서비스와 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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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성과를 히 이행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구체 인 BBC 트러스트

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the Royal Charter, 2007, 제24조).    

① 높은 수 의 산 활동을 포함한 략을 승인하고 장기 차원에서 공  목

표에 한 과제를 책정

② 공  목표의 효과 인 달성을 악할 수 있도록 한 성과 기 과 측정 

차를 규정

③ 성과 기 과 측정 차에 수하여 감독하고 BBC의 뉴미디어 서비스에 

한 허가권 부여

④ BBC 서비스의 콘텐츠에 한 한 수 을 확보하기 한 가이드라인 승인

⑤ 공  목표의 과제를 이행하기 하여 한 의미를 갖는 재정  제안과 개

별 략의 승인

⑥ 법률과 규제의 요건에 한 BBC의 수를 집행이사회에 요구하고 BBC 트

러스트가 동의한 규제기능의 부과

⑦ BBC 불만처리 차에 한 규정

⑧ BBC 트러스트에 감독되는 요건을 수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BBC 활

동에 한 면 한 조사

⑨ BBC 활동에 한 특정 역에서 지불가치(value for money) 실  여부에 

한 조사

⑩ BBC 운 상 기사항에 한 집행이사회의 공표를 승인

⑪ 공정거래에 한 정책성명을 채택하고 그에 한 집행이사회의 수를 요구

⑫ 기존 상업  서비스의 변경 는 신규 서비스 도입에 한 집행이사회의 제

안을 검토하고 한 진행 차를 승인

⑬ 수신료를 효율 이고 하며 균형있게 징수하도록 하는 차를 보장

재 BBC 트러스트는 원장과 부 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으로 구성

되어 있다. 각 원들은 DCMS 장 의 추천에 따라 여왕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그 차는 DCMS의 주도로 이루어진다. 먼  공공기 임명 원회(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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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of the Commissioner for Public Appointments)에 의해 규정된 차에 따라 

문성과 경험을 고려하여 후보자가 선출되는데, 후보자의 선출은 놀란 원칙(Nolan 

principles)44)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리고  DCMS가 구성한 인사 원회(panel)의 검

증을 거쳐 최종 선임된다. 

칙허장은 BBC 트러스트 원에 한 자격을 정하면서 지리  표성 원칙만을 

명시해 놓고 있다. 즉 원 에서 4명은 잉 랜드, 스코트랜드, 웨일즈 그리고 북 

아일랜드 담당자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들의 임기는 5년이다. 그리고 BBC 

트러스트는 그 임무와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하여 소 원회(committees)를 구

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소 원회의 구성, 인원  역할은 BBC 트러스트가 

정하도록 하 는데 트러스트의 원이 소 원회 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했다. 

소 원회는 BBC 트러스트에 한 안을 논의하여 보고하며 몇몇 특별한 사안들

에 한 의사결정을 소 원회에 임할 수도 있다. 2007년 당시에 DCMS는 BBC 

리감독  규제가 연속선 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단하여 기존 BBC 경

원회 에서 3명을 BBC 트러스트 원으로 선임하 고 나머지 9명의 원은 새로 

선출하 다.    

집행이사회의 구성은 매우 복잡하다. 본래 BBC 집행이사회는 총17명으로 구성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새 칙허장에서는 총 인원에 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단

지 상임 이사와 비상임 이사의 비율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 즉 집행이사회의 구성

은 비상임 이사가 최소 4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체 이사의 1/3 

이하 혹은 1/2 이상이 되지 않도록 규정해 놓았다. 그리고 이사장은 트러스트가 임

명하며 임명시 이사장이 상임 는 비상임 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는지를 결

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만약 이사장이 비상임 이사일 경우 비상임 이사 에서 임

명하도록 하 다. 그리고 BBC의 사장은 상임이사로서 집행이사회의 일원되도록 하

다(the Royal Charter 2007, 제28조～제30조). 

집행이사회의 주요 기능은 서비스 허가권과 다른 략에 의해 책정된 임워

44) 영국은 공공기관의 인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오래 전에 상원 내 특별상임위원회

(놀란위원회)를 두어 그 절차를 마련했다. 이후 공적 인사의 임명은 그 절차를 따르게 되며, 그것을 

관장하는 공공인사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와 같은 절차를 당시 최초 상임위원장있던 놀란 경의 이

름에 따라 놀란 원칙이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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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와 공  목표의 과제에 따라 배분된 비율에 따라 BBC서비스를 이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창의 인 생산물과 BBC 편집의 방향을 정하며 BBC에 한 운 을 담당

한다. 다양한 법  그리고 규제  요건을 BBC가 수하도록 하며 BBC 트러스트가 

집행이사회에 부여한 요건을 수하도록 기능한다. BBC 뿐만 아니라 자회사에 

한 인사권과 감사권을 행사하며 지불가치의 실 을 하여 BBC의 재정에 한 사

항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재 집행이사회는 기존 BBC의 14개 업무분야45)

를 10개 분야46)로 재정리하여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BBC 트러스트와 집행이사회 간의 계를 명확히 하는 것은 BBC의 규제체계와 

거 스 모델을 바꾸도록 한 가장 큰 이유이다. 과거의 거 스 모델이 리감독

의 기능과 운 의 기능이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아 운 에 의해 리감독이 포섭되

어 그 책무성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 칙허장은 두 

기구 간의 계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으며, 앞서 언 한 것처럼 규약을 만들어 두 

기구 간의 구체 인 역할과 계를 정하도록 했다. 칙허장이 두 기구 간의 계를 

정의하고 있는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BBC 트러스트는 집행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며, BBC의 최고 기

으로 칙허장과 정서를 근거로 하여 독립 인 활동을 한다. 

② BBC 트러스트의 역할을 존 하고 두 기구 간의 조화를 이루기 하여 집행

이사회의 역할이 잘 조정되도록 지도한다. 

③ 집행이사회는 공  활동 분야에 한 BBC 트러스트의 감독, 검토  지원 

활동과 련한 사안들을 실천할 책임이 있다.

④ 집행이사회는 BBC 내에서 최종 인 사업 방향을 결정하거나 Ofcom과 같은 

외부 규제기구와 련한 사안들에 한 책임을 갖는다. 

45) 14개 분야란 다음과 같다. 국제 서비스 및 국제 뉴스, 텔레비전, 뉴미디어와 기술, 라디오와 음악, 

전국 및 지역 프로그램 제작 분야/ 뉴스, 드라마, 오락 및 CBB, 팩추얼과 교습, 스포츠 상업 분야/ 

Worldwide LTD, BBC Ventures Group, 전문 서비스 분야/ 공공정책, 인적자원 및 내부 결속, 재정 

관리 및 비즈니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및 시청자, 전략과 배포 등이다.   

46) 10개 분야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및 시청자 분야, 미래 미디어 및 기술 분야, 저널리즘 분야, 라

디오와 음악 분야, 스포츠 분야, 청소년 분야, 드라마 분야, 오락 및 팩추얼 분야, 코메디 분야, 지

식 구축 분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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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BBC 트러스트는 집행이사회의 사업이나 로그램 제작 활동에 해 여해

서는 안된다. 

한편, BBC는 잉 랜드, 북 아일랜드, 스코트랜드 그리고 웨일지 지역을 표하

는 시청자 원회를 두고 있으며 BBC 트러스트는 이러한 시청자 원회와 히 

연 되어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 시청자 원회는 BBC 트러스트가 수용자의 심, 

이해 그리고 니즈를 이해하는 것을 돕는 요한 역할을 한다. 각각의 시청자 원회

는 해당 지역을 표하고 있는 BBC 트러스트 원을 원장으로 하며 수신료 납

부자의 을 BBC 트러스트 활동에 반 하도록 기능한다. 총 12명으로 구성된 시

청자 원회는 해당 지역의 다양한 공동체와 연 되어 활동하고 다양한 지역의 수신

료 납부자에게 BBC가 어떻게 사하고 공  목표를 성취하는데 이들의 입장을 어

떻게 고려할 지를 조언하고 있다. 한 칙허장과 정서가 부여한 권리에 따라 서

비스 허가권을 검토하고 공  가치 테스트에 련한 다양한 이슈에 해 조언할 수 

있다. 

  

⑶ BBC 트러스트와 Ofc om의 계

BBC 트러스트와 Ofcom의 계는 BBC의 규제체계와 거 스 모델에서 요

한 의미를 갖는다. 2003년 커뮤니 이션법에 따라 방송과 통신을 총 하는 규제기

구로 탄생한 Ofcom은 몇 가지 사항에서 BBC를 규율 상으로 하고 있다. BBC가 

Ofcom의 규제를 받는 가장 명시 인 분야는 공정경쟁에 한 사항이라 할 수 있

다. Ofcom은 방송 분야에 한 경쟁규제기구로서 여타의 다른 방송사업자들에 

하여와 마찬가지로 BBC에 하여도 동일한 경쟁법  권한(Competition Act 

powers)을 가지고 있다. 이미 정부는 녹서에서 Ofcom의 문성이 BBC의 활동과 

서비스의 시장 향력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럼에도 

Ofcom이 이와 련하여 BBC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칙허장과 정서에 규정한 

사항을 넘어설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왜냐하면 칙허장에 의하여 BBC 트러스트와 

집행이사회가 모든 공  혹은 상업  활동에 한 감독기구로서 상을 부여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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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BBC의 상업  활동이 시장에 미치는 향력에 한 단에

서도 Ofcom은 BBC 트러스트와 의를 통해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Ofcom이 행사

할 수 있는 벌과 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도 칙허장과 정서에서 Ofcom 는 문

화미디어스포츠부와 동의한 사항으로 규정한 것에 국한되어 있다. 특히 정서는 

Ofcom이 BBC에 개정행 (remedial action)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과 BBC에 벌과

을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 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그 요건도 까다롭게 정

의하고 있다(the Framework Agreement, 2007, 제93조; 제94조; 제95조). 따라서 

Ofcom은 미디어 활동  시장 획정과 련하여 시장질서와 공정경쟁에 한 강력

한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를 근거로 BBC 역시 규제할 수 있지만, 이는 실질

으로 BBC 트러스트와 합의하고 있는 사항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Ofcom이 BBC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다른 분야는 내용규제와 련되어 

있다. BBC의 내용에 해서는 BBC 트러스트조차도 개입할 수 없으며, BBC가 공

 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공공서비스를 히 수행하고 있는가에 한 감독의 

권한은 BBC 트러스트에 있는 만큼 이 역시 Ofcom이 행사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다만 내용규제에 있어서 용되는 일반 인 요건(requirement)에 

해서는 BBC 역시 Ofcom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기본 으로 Ofcom이 수행하는 내

용규제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수 에 따라 분류되고 있다.   

■ Tier 3 Regulation

- 공공서비스방송 사업자에 해서는 한 공익 의무  규제가 부과된다. 공

공서비스방송사업자란 BBC, 웨일즈 원회와 공공사업면허 소지자인 채  

3(S4C), 채  4, 채  5 그리고 공공문자다 방송(Teletext) 사업자로 정의된다. 

- 공공서비스방송은 다양한 주제의 로그램으로 다양한 수용자들의 심을 충족

시키며 균형 잡힌 시각과 수  높은 내용을 문  제작기술을 통해 제작, 방

송하여야 한다. 

■ Tier 2 Regulation

- 모든 공공 상업방송(ITV, 채  4, 채  5)에 하여 TV 로그램의 정보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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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로그램과 독창 인 방송의 양에 한 계량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즉, 독립제작, 창작, 뉴스와 시사 로그램, 종교 로그램 제작 등에 한 쿼

터가 용된다(각 채 마다 쿼터가 각기 다르게 용된다). 

- 를 들어, 모든 공공서비스채   면허 사업자는 문화미디어스포츠장 이 지

정한 면허 조건상의 공공 로그램 방송시간 의 25% 이상을 다양한 독립제

작사의 로그램으로 방 해야 한다. 면허 조건상의 공공 로그램은 장 이 

고시하며 Ofcom은 창작물의 궈터량을 고시한다. 즉 장 은 로그램 종류를 

고시하고 Ofcom은 그러한 로그램의 방송량과 주시청시간  뉴스시간의 양

을 결정한다. 

   

■ Tier 1 Regulation

- 텔 비 과 라디오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방송 로그램과 

고의 내용에 한 일련의 규범을 부고하고 있다. 공 이든 민 이든 모든 허

가된 방송사업자들은 방송규범, 공정성, 사생활보호, 스폰서 등과 련된 규약

을 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3가지 수 에서 BBC가 Ofcom의 규제 아래에 있는 것은 Tier 3에 해당

한다. 그러나 Tier 3은 Ofcom이 공공서비스방송에 한 향력을 검토하는 권한에 

불과하고 구체 인 내용의 선택과 제작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에서 Ofcom

이 구체 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Tier 2에 한 사항은 지

상 방송사가 수해야 하는 법  요건이라는 에서 BBC 역시 Ofcom의 상이 

되는 것 같지만, BBC의 편성  략의 독립성을 하고 시청료 수입에 기반한 

공공서비스 활동에 한 직 인 책임을 약화할 수 있다는 에서 논쟁이 되고 있

다. 그리하여 정부는 새로운 칙허장이 완성되고 향후 5년간 이 문제를 검토하여 

한 방안을 찾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Tier 1에 한 사항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으로 법  다툼의 할 

상이 된다. 따라서 이 역시 Ofcom이 BBC를 규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칙허장과 정서에서는 Tier 1에 해당하는 다양한 규범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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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가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수를 BBC 트러스트가 감독하도록 권

한을 부여하고 있다. Ofcom은 칙허장이 정하는 범 와 차에 따라 BBC 트러스트

와 동의한 방식으로 Tier 1에 한 사항을 규제할 수 있을 뿐이다. 이를 반함으

로써 발생하는 개정행 의 요청과 벌과 을 부과하는 Ofcom의 권한은 앞서 언 한 

것처럼 BBC 트러스트의 동의하는 수 아래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종합해 보면 BBC 트러스트는 Ofcom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BBC만을 직

으로 책임지며 감독하는 내부 리감독기구로 볼 수 있다. Ofcom이 BBC를 할 수 

있는 여지는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으나 이러한 권한은 BBC 트러스트의 권한아래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BBC에 한 외부규제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이다. 국 정부가 Ofcom이라는 새로운 규제기구의 탄생에도 불구하고 BBC에 

한 내부  통제시스템은 계속 유지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3 )  국 공 방송의 공  임무와 재정  특권

⑴ 공공서비스방송의 공  가치와 BBC의 임무

국은 공공서비스방송이 수행해야 하는 공  가치와 BBC가 담당하는 임무가 

차이를 갖는다. 먼  공공서비스방송에 한 공  가치는 2003년 커뮤니 이션법에 

규정되어 있다. 2003년 커뮤니 이션법은 BBC를 포함한 지상 방송을 공공서비스

방송으로 명명해 그 목 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시청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범 한 주제를 다루는 로그램을 보장하고 서비스로 제공한다. 둘째, 

많은 상이한 수용집단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그들의 이익을 만족시키는 서비스를 제

공한다. 셋째, 다루는 주제와 수용집단의 본질이, 련되는 범  내에서 수용집단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그들의 이익을 만족시키기 해 히 조화된 서비스를 제공한

다. 넷째, 로그램의 내용, 제작의 품질, 문  제작기법과 편집의 완성도에서 높

은 수 을 유지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Communication Act 2003, 제264조의제4항).  

 

이러한 원칙에 따라 2003년 커뮤니 이션법에는 공공서비스 제공에 한 목



[3장] 주요 선진국들의 공 방송 거 스와 책무성 시스템

- 99 -

이 이행되는 방식으로 로그램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조항을 보면 

과거 정서에서 BBC의 로그램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정서에 규정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 한 양과 범 의 과학, 종

교, 기타의 신앙, 사회 이슈, 국제  요 사안 혹은 심 그리고 문가  흥미 

련 로그램의 제공’과 ‘종교와 기타 신앙에 한 뉴스와 정보, 역사, 그리고 배와 

종교의식의 로그램에 한 제공’ 등 두 가지이다(Communication Act 2003, 제264

조의제6항).  

그러나 공공서비스방송에 한 공  가치와 BBC가 담당하는 공  임무는 

Ofcom이 출범하고 2006년에 칙허장을 개정하는 검토하는 과정에서 차 분리되어 

나가기 시작했다. 먼  Ofcom은 공공서비스방송에 한 공  가치를 시 에 맞게 

보다 포 인 사항으로 규정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공공서비스방송이 

담당해야 하는 공  가치가 BBC만이 담당해야 의무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함으로 보인다. 반면 BBC의 공  임무는 “공 에게 한 정보를 제공하며 그들

을 교육하고 즐겁게 만들어 주는 것”이라는 리스주의 통에서 보다 구체화되고 있

다. BBC의 독자 인 규제시스템에 한 계속되는 비 에 응하기 하여 보다 차

별된 공  가치를 제시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Ofcom이 할하는 공공서비스방송은 시장이 제공할 수 없는 고품질의 방송 콘

텐츠의 생산에 을 두고 있다. 즉 시장 경쟁 체제에서는 생산될 수 없는 양질의 

콘텐츠, 사회 구성원들의 공  이익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콘텐츠의 생산이 공공서

비스방송의 주요한 목 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Ofcom이 강조하는 

공공서비스방송의 공  가치는 특정한 방송사업자가 혼자서 담당할 사항이 아니라 

다원  방송체제에서 시장실패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에 이 두어져 있다. Ofcom

이 방송통신 융합시 에 공공서비스 퍼블리셔(public service publisher)를 제안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다양한 랫폼이 등장하고 그로 인하여 수많은 채 이 

제공되는 상황에서 상업 인 콘텐츠만이 제공될 경우, 공익  가치의 콘텐츠가 

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한 역할을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PSP는 이미 

채 과 콘텐츠가 무 많은 환경에서 시청자와 심들이 믿을 만한 것에 근할 수 

있도록 돕는 가이드 역할을 하며, 방송에 련된 기 과 제도들, 즉 박물 이나 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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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리 등에 산재된 범 한 공  콘텐츠들을 연결하는 허  기능을 개발하도록 해

야한다는 주장에서 Ofcom의 의도를 알 수 있다(김 호, 2006, 11쪽).   

<표 3-3> 공공서비스방송과 BBC의 공  가치 비교

Ofcom BBC

정보를 제공하는 것
민주  가치: 신뢰받고 공정한 뉴스와 

정보를 제공

지식과 이해를 자극하는 것
교육  가치: 지식과 기술이 강한 사

회를 만듦

문화  정체성을 강화하고 반 하는 

것

문화 ․창조  가치: 국 문화  삶

을 풍부히 함

다른 사회, 안  견해를 인식하도록 

하는 것

사회 ․공동체  가치: 공동체를 연

결

세계  가치: 국의 세계  가치를 

지지

출처: 정군기 (2005I), 257쪽

이와 반 로 BBC(2004a)는 새로운 환경에서 BBC가 담당해야 할 공  가치를 

세 가지 차원에서 정의한다. 즉, 개인 시청자에게는 정보, 교양, 오락 등의 로그램

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 시청자에게는 국의 민주주의, 문화, 그리고 삶

의 질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사회 체의 안녕을 도모하기 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

이다. 한 국의 창조 경제(creative economy)를 자극해 실질 으로 정 인 경

제  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하는 것도 BBC가 담당해야 할 주요 가치라고 언 하

고 있다. 이러한 BBC의 공  가치는 개인  가치, 시민  가치, 경제  가치를 하

나로 모은 것으로 BBC에 한 미래 기여도를 단하는 최상의 방법뿐만 아니라 

국에서 삶의 질에 한 하나의 기여도를 통해 측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BBC는 

이를 해 다섯 가지 차원에서 공  가치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노 석, 

2006).

<그림 3-1> BBC의 공  가치(public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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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가치

문화적.창조적 가치

교육적 가치

사회적.공동체적 가치

세계적 가치

경제적 가치

첫 번째 민주  가치는 보도와 시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리즘  가치에 해

당한다. BBC는 그들의 가장 요한 역할은 정확한 상황분석을 통해 독립 이고, 신

뢰하며, 구나 볼 수 있는 공정한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국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구성요소  하나가 되며, 사실에 기 한 신뢰할 만

한 뉴스, 정 한 분석, 그리고 범 하고 수  높은 논쟁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형

성하고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실 된다. 이러한 민주  가치는 크게 보

편성(universality), 책임성(responsibility) 그리고 독립성(independence)을 통해 완수

된다고 BBC는 제시하고 있다. 보편성은 미디어와 지역사회에 있어서 국가  논쟁

이 가능한 공공의 장을 BBC가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BBC의 책임성은 모든 공

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다양한 국가의 어로 된 뉴스와 분석을 제공

하는 역할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BBC의 독립성은 정부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민주  가치를 

한 BBC 활동에 신뢰를 부여하는 핵심요소로 보았다.  

BBC의 두 번째 기능은 문화  역할로써 국의 문화를 리 알리고, 작가, 공

연 술가, 작곡가, 제작자, 감독 등을 발굴하고 육성해 라디오와 텔 비 , 그리고 

온라인상에 고품질의 독창 인 로그램을 가능한 한 넓게 창출할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BBC에서 제작하는 로그램의 85%가 국에서 제작되어 국 국민의 생

활과 경향, 그리고 사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BBC가 국의 요한 문화  

힘으로써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컨 , BBC는 다양한 형태의 술  시도를 

지원할 만큼 국 술 회(Arts Council England)와 함께 국 술계의 최  후원

자로 어느 기 보다도 연기자, 제작자와 작가를 많이 고용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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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하고 다양한 시청자의 생활과 맞닿아 있는 잘 만들고 사랑받는 BBC 로그

램의 오랜 통이며, 종종 주요 사회 이슈를 책임감 있고 이해하기 쉽게 근하는 

노력으로 성취된다. 

BBC의 공  가치  세 번째 역할은 교육  기능이다. BBC의 교육  가치는 

모든 미디어를 통해 각계각층의 시청자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

식과 기술이 튼튼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미 오래 부터 인정

받아 왔던 이 기능은 방송이 민주주의 구 에 필수 인 유식한 시민을 양성하는 핵

심 요소라는 것을 강조하는 공  가치이다. 특히, 최근 방송 기술의 발달로 방송 콘

텐츠에 한 수용자의 통제권이 증가하면서 교육  기능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

화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미디어 이용자의 보편 인 활용 능력을 제공하는 미디어 

리터러시와도 연 되고 있다. 

BBC의 공  가치  네 번째 기능은 국 체의 사회  자본47)의 형성에 크

게 기여한다는 이다. BBC의 사회  가치는 국의 많은 사회단체  지자체들이 

서로 어떤 공통 과 차이 을 지니는지를 알 기회를 제공하고 연결하는 다리의 역

할을 함으로써 공감 를 형성하도록 도와 다. BBC는 국의 각 국가와 지역, 그리

고 지방성에 해 큰 책임의식을 가지고 국가  사에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역

할을 수행한다. BBC의 미래 도  과제는 보다 지역 심 으로 세분화된 방송에 

한 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여러 심사를 지닌 지역사회를 해 신뢰할만한 

포럼을 제공하고, 더 많은 국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국 문화를 효과 으로 소개

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최근에 가장 활발히 논의되는 공공서비스의 특성이 ‘다양성’

과 ‘다원성’이라는 도 BBC의 문화  가치와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BBC의 공  가치  다섯 번째는 국제  기여라 할 수 있다. BBC의 로벌 

가치는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국제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해외 시청자들에게 

가장 우수한 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지구  역할을 지원한다. 따라서 BBC는 세

계 방송사  가장 많이 알려지고 공신력 있는 방송사로 국의 문화와 가치를 하

는데 가장 효과 인 통신 매개자로 평가받고 있다. BBC의 특성 가운데 가  요

47) 공통의 가치관, 전통, 경험의 네트워크를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라고 하는데, 이는 서로의 

신뢰를 두텁게 하고 더 넓은 아량을 베풀며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사업이나 정치에서부터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기능의 여러 측면에서 효율성과 생산성을 이끌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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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BBC의 랜드는 형평성, 정직함, 용과 품질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되었다. 이

는 떠오르는 국제사회에서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요한 명성을 국에 가져다

다.

BBC가 제시한 이러한 공  가치는 칙허장 재검토 논의를 거쳐 거의 그 로 반

되었다. 칙허장은 민주  가치의 핵심에 해당하는 시민성과 시민사회를 지탱하며, 

교육과 학습을 장려하고, 창의성과 문화  표 을 자극하며, 국의 국가, 각 지역 

그리고 공동체를 변하고 국과 세계 는 세계와 국을 연결시켜야 하며, 마지

막으로 디지털 환에서 BBC가 선도 인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커뮤

니 이션 기술과 서비스의 출 이 주는 이익을 공 에게 달해야 한다는 공  목

표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BBC의 6가지 공  가치는 기존에 규정된 BBC의 임무와 활동과 비교할 

때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  BBC의 공  임무와 활동은 칙허장이 규정한 

목 에 따라 정서를 통해 규정되어 있었다. 당시 정서는 칙허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BBC의 목 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공 에 한 임무를 규정하고 그 실천의 

방식으로 로그램 내용과 기 (standards)을 명시해 놓았다. 즉 칙허장에서는 정보, 

교육, 오락  로그램의 일반 수신을 의미하는 공공서비스만을 규정하 으나(the 

Royal Charter 1996, 제3조의제1호), 정서는 국내 서비스에 해당되는 내용을 8가

지로 규정하고 ①균형성(balance), ②정확성(accuracy)과 ③불편부당성(impartiality), 

④고상함(good taste)과 품 (decency) 등의 로그램에 한 기 을 제시했다48). 

 그 수 여부를 지속 으로 검토하고 리할 것을 규정하 다. 공공서비스로 명

시되어 있어 BBC가 제공해야 로그램의 내용으로 과거 정서가 규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the Agreement 1996, 제3조의2항).   

① 정보, 교육, 오락을 송함에 있어서 공공서비스를 제공

② 드라마, 코미디, 음악 그리고 상  연극 술 등을 통해 국의 문화  다

양성을 반 , 유지, 장려

48) 본래 1996년 협정서에 규정되어 있는 프로그램 기준은 6가지였으나 2003년에 통과된 커뮤니케이

션법 319조(section) 2항(subsection)에서 규정하고 있는 5가지 기준이 추가되었다(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2003, para 5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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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역과 국 수 에서 공평하고 정보를 갖춘, 논쟁이 가능하도록 국과 세

계에 련된 포 이며 권  있고 균형 잡힌 보도와 시사의 제공

④ 스포츠와 여타 의 심사항에 한 폭 넓은 방

⑤ 교육  특성의 로그램(특히, 공식 인 교육  직업 훈련 로그램뿐만 아

니라 사실 , 종교 , 사회  이슈 로그램까지 제공)

⑥ 어린이를 한 높은 수 의 독창  로그램 제공

⑦ 지역과 국  시청자의 삶과 심을 반 하는 로그램 제공

⑧ 소수 공동체 지역에서 국 시청자를 목표로 제작된 로그램을 합리  비

율과 범 에 따라 제공

그러나 이번 정서는 칙허장이 부여하고 있는 6가지 공  목표에 따라 어떠한 

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는지를 활동의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

보면 리스주의의 통에 따라 보편성과 정보, 교육 그리고 오락에 따른 균형성을 

강조하는 방식과 다르게 해당 가치를 구 하기 한 기능 인 활동을 정의하는 사

항이 많아졌다. 따라서 BBC의 공  가치는 리스주의 통처럼 추상 으로 제시하

는 수 에서 BBC 서비스 활동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기능과 가치 그

리고 역할 심으로 부여하고 있는 차이를 보여 다.  

⑵ BBC의 수신료 책정 방식과 운 의 자율성

공 방송의 책무성이 공  책무에 상응하는 재정  특권을 부여하는 균형된 상

태라고 할 때 수신료를 어떻게 책정하고 보장하는가의 문제는 매우 요하다. 특히 

수신료의 규모를 가 단하여 책정하고 징수하는가는 공 방송의 갖는 운 의 자

율성을 좌우한다. 국에서 수신료에 의한 BBC 재정지원은 시청자에 한 BBC의  

책무를 강조하는데 있어 매우 하게 연 되어 있다. 역사 으로 BBC는 공  책

무에 한 평가는 수신료를 재정지원 형태와 하게 연 되어 진행돼왔다. 컨

 피코크 원회(Peacock Committee, 1986)는 BBC가 시청자의 소비자주권에 

하게 연 된 비용통제나 생산효율성에 한 인식 등 지불가치에 한 이해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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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지 을 했다. 그 이후 국에서는 BBC의 책무성을 수신료를 지불한 만큼 

공공서비스로서 그 가치를 충분히 달성했는가를 의미하는 ‘지불가치’의 차원에서 평

가하는 통을 형성했다(BBC, 1996; Department of National Heritage, 1994). 이에 

따라 BBC는 보고서를 통해 BBC의 주요 책임은 수신료 납부자에 한 책임이라고 

천명했으며, BBC는 수신료 납부자들이 BBC로부터 최 한의 지불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해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는 서비스를 최우선 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하 다(BBC, 1996, p. 69). 이후 지불가치에 한 개념은 BBC의 공  책임을 

실 하는 조건으로 거의 모든 보고서에 등장하고 있다. 

BBC의 수신료 책정방식은 과거부터 상당한 독립성을 보장받아 왔다. 1996년 칙

허장은 문화미디어스포츠부 장 이 정하는 조건과 기 아래 수신료의 징수  리

에 한 권한을 BBC에 부여하고 있다(the Royal Charter 1996, 제16조의제1항). 따

라서 BBC의 수신료의 책정은 문화미디어스포츠부가 재무부(the Treasury)의 의 

아래 정하는 조건과 기 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96년 칙허장

은 BBC가 공  과제를 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산을 스스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의회가 승인하면 그 만큼의 재원을 문화부가 지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 으로 수신료의 책정은 BBC와 문화미디어스포츠부가 의하여 이루어져왔다

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차는 2007년 칙허장 개정 과정에서 정서의 조항으로 이동하여 보다 

구체 인 형태로 규정하고 있지만 주요 사항에서는 큰 변동없이 그 로 유지되고 

있다. 즉 BBC 트러스트가 공  서비스 활동을 해 필요한 재정활동에 한 수지

계획서를 마련하여 제출하면, 문화미디어스포츠장 은 이를 검토하고 재무부의 동

의를 얻어 그에 상응하는 규모 는 축소된 규모를 국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BBC

에게 제공하는 구조이다. 그리고 이 게 제공된 공  재원은 정서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분야를 규정해 놓고 있다. 외 인 분야는 주로 해외 서비스 

는 상업 인 서비스 활동으로 공공서비스 이외에 시장과 경쟁하는 분야에서 국가 

보조 을 지한 유럽연합의 원칙을 반 한 것이다. 그리고 수신료 책정에 한 의

회의 승인은 문화미디어스포츠부장 이 정한 한 기간 내에 BBC에 지불되어야 

하며, 정당 간의 조정은 가능한 빨리 조정할 것을 규정으로 담고 있다(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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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work Agreement, 2007, 제75조의제8항). 

한 국은 수신료를 안정 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  여건을 갖추고 있어 

재정에 따른 압력으로부터 상당한 자율성을 리고 있다. 국은 피코크 원회의 

권고에 따라 BBC의 수신료를 ‘소비자물가지수(Retail Price Index)’의 상승률에 연

동하는 방식을 1988년부터 도입했다. 이와 같은 안정 인 수신료의 확보는 정치  

독립성을 가능  하는 것으로 수신료의 인상을 정부나 의회에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  압력의 수단을 최소화하기 한 방법이었다(Collins, 

Garnham & Locksley, 1988, p. 119). 이후 1996년 12월에 문화부와 BBC가 체결한 

‘연도별 차등인상제’에 따라 그 방식을 재까지 용하고 있다. 당시 1996년 방송

법과 칙허장이 개정되면서 디지털방송의 환계획을 수립하 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정 으로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수신료 인상분을 소매물가지수에 연동해 

매년 1.5%씩 증액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1997년 메이  정부가 인 이

션을 억제한다는 취지에서 ‘5년 정(five-year agreement)’방식을 도입하면서 일시 

단되었다가, 노동당의 블 어 정부가 집권하면서 2000년에 수신료를 3%인상하고 

다시 2007년까지 연도별 차등인상제를 용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유지되었다. 2007

년 1월에 국 정부는 BBC 수신료에 한 새로운 재정  동의를 승인했다. 이에 

따른 재원의 수 은 BBC가 요구한 수 보다 작은 것으로 향후 몇 년간 정부에 의

해 고정될 망이다. 1년간 TV의 수신료는 2007년 131.50 운드에서 2012년까지 

151.50 운드로 조 씩 증가할 것이다. 이처럼 수신료에 한 연도별 차등인상제가 

2007년까지 인상하기로 합의하게 된 배경은 정부가 정한 수신료 규모를 악하기 

해 의뢰한 독립검토 원회(Davis Committee)49)의 조사와 권고를 따른 것이다

(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 1999). 이처럼 국은 BBC 수신료의 

책정은 정부가 의뢰하는 독립검토 원회의 권고해 따라 이루어지는 통을 갖고 있

다50).  

49) 주무부처가 구성하는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의미한다. 영국은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독

립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하는 점진주의적 전통을 갖고 있다. 

50) 1988년에 채택되어 1996년까지 적용되었던 소매물가지수 연동제 역시 방송의 재정을 집중 검토한 

피코크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도입된 것이다. 물론 피코크위원회는 의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특별조사

위원회로 정부부처가 의뢰하여 이루어지는 독립검토위원회(Davis Committee)와 그 성격은 다르나, 

두 위원회 모두 정책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그 의견을 취합하는 점진주의적 특징이라는 점에서 유

사한 제도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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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BBC의 수입구조와 수신료 책정방식(단 , 천 유로) 

항목 2007 2008 구분  내용

수입(그룹 조정 후) 6,141,739 5,552,000 수신료

(2007년)
135.5 운드

체 공  수입
5,159,308

(80.3%)

4,593,215

(81.0%)

산정방식 연도별 차등인상제(5년 기 )
  국고/기부

391,385

(6.1%)

356,652

(6.3%)

  수신료
4,767,923

(74.2%)

4,235,563

(74.7%) 산정기
소비자물가지수연동

+ 공  서비스 활동
체 상업  

수입

1,266,780

(19.7%)

1,078,130

(19.0%)

산정주체 BBC 트러스트
  로그램 매

366,684

(5.7%)

509,323

(9.0%)

  머천다이징
493,568

(7.7%)

335,021

(5.9%) 산정검토
(DCMS가 구성하는)

독립검토 원회
  유료TV

173,638

(2.7%)
-

수신료확정

문화미디어스포츠장 이

재무부의 동이를 거쳐 확

정

  기타 상업  

활동

232,890

(3.6%)

233,786

(4.1%)

수입 소계
6,426,088

(100.0%)

4,671,739

(100.0%)
수신료 

승인

의회

(DCMS의 요구한 기간 내

에 승인)지출 6,400,653 5,830,222

수신료 

징수

BBC 자체 징수

(민간회사 탁)  인건비 1,889,291 1,737,484

출처: EAO (2008). 

BBC의 수신료를 충분히 그리고 안정 으로 보장하는 신에 BBC에게는 고

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국이 BBC에게 고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고를 통

해 경쟁하는 방송체제는 공공서비스를 한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

다51). 따라서 BBC의 재정에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75%에 이르고 있으며, 

나머지의 재정은 공공서비스 사업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수 인 상업  활동(콘텐츠

51) BBC의 상업적 활동을 인정한 피코크위원회 역시 BBC가 광고에 의해 운영되는 것은 반대하였다. 

“완전히 광고를 통하여 경쟁하는 방송체제는 문제점이 있으며 그것은 분명하고도 충분한 국제적 경

험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험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광고수익에 의존하는 

방송체제는 그 규모가 어떻든지 간에 프로그램의 폭과 질을 크게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Peacock Committee, 1986, p.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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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해외 매, 상/문서자료의 수수료, 콘서트 티켓), 인터넷사이트와 BBC 

Worldwide, 그리고 개방 학(Open University)의 운  등을 통해 얻어지는 추가

인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재 BBC의 상업  략은 차 확 되고 있는 추세

이며 이로 인해 수신료에 한 재정의존도 역시 상당히 낮아졌다. 이와 같은 결과

는 효율성 제고를 통한 비용 감과 상업  수익에 주력하도록 끊임없이 요구한 정

부의 방침52)과 상업  략을 통해 흑자구조를 달성하려 노력했던  BBC사장이

었던 다이크(G. Dyke) 사장의 이 서로 부응하면서 나타난 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에서 BBC 제1의 가치는 여 히 수신료 납부자에 해 

책무성을 이행하는 것이며 그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2006년 칙허

장 개정에 한 녹서에서 문화미디어스포츠부는 재의 융성한 상업 부문에 한 

유지를 언 하면서도 BBC로 하여  그 특수한 공 의 목 을 유지하도록 요구하

고 있다. 특히, 수신료 납부자를 안정 으로 표하며 수신료의 지불가치를 보증할 

수 있도록 재정  의사결정과 책무성을 근 해 감독할 수 있는 통제구조의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s, 2005). 이제 수신료를 지

불하는 시청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지불되는 재원이 공  가치에 

맞도록 정하게 효율 으로 사용되고 있는가에 해 스스로 검토하고 공 에게 증

명할 수 있도록 통제구조를 강화하거나 새롭게 해야 한다는 논리가 변에 놓여있

다. 이처럼 국에서 수신료는 BBC가 공 방송으로서 존재하는 이유이면서 특권이 

되고, 동시에 시청자인 공 에 책임을 갖게 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52) 상업적 서비스의 강조는 1996년 칙허장에 의해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후 정부로부터 계속 BBC

에 요구되었다. 1999년에 있었던 독립검토위원회 역시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에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 상업적 서비스의 규모를 더 향상시키도록 권고하였다(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s, 1999, pp. 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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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국 공 방송 책무성시스템의 유형과 특성

(1)  BBC의 책무 이행 메커니즘

BBC의 책무성시스템은 내부  통제시스템에 한 개 을 하여 다양한 형태

의 외부규제 는 자율규제를 도입하기 한 논쟁의 산물로 등장했다. 1980년  

처의 보수당 정부와 신자유주의자들은 규제자와 집행자를 구분하여 방송의 독립성

을 유지한다는 통 인 BBC 통제시스템의 정당성을 비 했으며, BBC에 한 책

무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책무성 이행을 한 여러 가지의 방안을 논

의했다(Born, 2003, pp. 65～66). 특히, 1990년  반은 처의 보수당 정부의 비

과 함께 칙허장의 갱신이 1996년으로 정된 상황이라 이러한 비 에 응하고자 

BBC 스스로가 책무성 이행을 한 다양한 형태의 메커니즘을 제도하게 되었다. 따

라서 BBC의 책무성을 이해하려면 BBC의 방송면허에 해당하는 칙허장 갱신의 과

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진주의 정책수립의 통을 갖는 국에서는 

칙허장의 개정을 해 길고 복합한 검토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한 차를 밟

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BBC에 한 비 과 내부  통제시스템을 반 하는 입장이 

제기되고 그 응으로 BBC 스스로가 다양한 형태의 책무성 이행에 한 방식과 

수단을 수용하는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정 희, 2005). 

BBC에 한 책무성 이행 메커니즘을 가장 많이 언 하고 칙허장과 정서에 

반 토록 한 직 인 배경은 1994년에 발표된 백서 ‘BBC의 미래(The Future of 

the BBC)’를 통해서 다. 백서는 BBC의 존립근거로 공공서비스의 유지를 언 하고 

그 일환으로 책무성(accountability)을 언 했다. 특히, 백서는 BBC를 국민의 공익

의 수탁자로 규정하고 칙허장를 통해 책무성 실 을 한 분명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서는 “BBC에게 책무성을 요구하기 한 장래의 약속에는 정부

의 시민헌장이 담긴 정책의 주요 주제를 삽입해야만 한다. 그 주제에는 질의 향상

과 선택의 확 , 기 의 설정과 달성, 액에 맞는 가치의 보증, 국민이 근하기 

쉬운 존재일 것 등이 포함된다. 공공서비스방송의 주요 목   하나는 시청자를 

한 로그램과 서비스 질의 향상, 선택의 확  등이다. 서비스의 기 을 설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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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서비스의 공 자가 사용자게 제시하는 일종의 서약이다(Department of 

National Heritage, 1994/1994, p. 68)”라고 밝히면서, 수신료 납부자의 에서 공

공서비스가 이루어지는지를 시청자에게 투명하고 공개하는 차로서 책무성을 강조

했다.  

이에 따라 BBC 경 원회의 역할과 임무가 1996년 칙허장에 명확히 부여되었

으며, BBC에 면허를 주는 조건과 련된 사항은 정서에서 삭제되고 경 과 로

그램에 한 의무와 역할을 명문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개정된 1996년 칙허장

과 정서에 반 된 BBC 책무성시스템의 주요 내용은, ① 연차보고서와 회계감사

보고의 작성․제출, ② 시청자에 한 약속(the Statement of Promise to 

Audiences), ③ 정확성과 불편부당성의 규칙 마련, ④ 시청자 불만의 처리, ⑤ 지역

방송평의회의 임무 등이다. 

이러한 BBC의 책무성 시스템은 2007년 칙허장에서도 거의 부분 유지되고 있

다. 다만 시청자에 한 약속은 2003년 커뮤니 이션법에 따라 공공서비스방송에 

모두 용되는 책무성 시스템인 ‘ 로그램  서비스의 정책성명’으로 체 으며, 

정확성과 불편부당성의 규칙 마련은 다양한 유형의 로그램 가이드라인을 제정하

도록 의무가 확 다. 심지어 새 정서는 공정거래에 한 불만까지 처리하는 책

무성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BBC가 칙허장 규정된 공공서비

스를 히 수행하는가를 평가하는 ‘공  가치 테스트(the public value test)'가 새

로 도입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역방송평의회의 역할이 시청자 원회로 수렴되고 폐

지되었다. 재 척허장, 정서 그리고 2003년 커뮤니 이션법에 따라 BBC에 용

되는 책무성 이행 시스템을 살펴보면 <표 4-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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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BBC의 책무성 이행 시스템의 유형과 내용

명칭 내용 법  근거

연차보고서 &

회계감사보고 

BBC는 연차보고서와 회계감사보고서는 2개의 부분으

로 나 어 작성하여 문화스포츠미디어부에 제출(장

은 이를 의회에 제출)

1부는 BBC트러스트가 집행이사회의 활동에 한 성과

를 포함하여 BBC트러스트의 활동에 한 평가에 해 

작성

2부는 집행이사회가 운   재정의 검토, 각종 규정  

규제에 한 수 사항, 회계감사결과 등을 반 하여  

문화미디어스포츠부, BBC트러스트 등이 부여한 지침

에 따라 작성

the Royal Charter 

2007, 제45조; 

제46조

로그램  

서비스의 

정책성명

공공서비스의 과제 한 Ofcom의 작성 지침에 따라 공

공서비스방송사의 정책과 략을  시청자에게 공표

로그램  서비스의 정책성명은 이  기간의 이행 여

부를 구체 인 지표를 통해  검토하고 평가한 결과를 반

  

BBC 트러스트는 로그램  서비스의 정책성명에 따

른 BBC의 성과를 평가하여 연차보고서에 반 하여 공

표

Communication Act 

2003, 제264조; 

제266조; 제358조

the Framework 

Agreement, 2007, 

제21조

공  가치 

테스트 

BBC 허가권 아래 BBC의 공  서비스에 변화가 상될 

경우, 즉 공  서비스 활동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서비스

를 실시하고자 할 때 공  가치 테스트를 실시

서비스의 변경  도입이 공  가치와 시장의 향력을 

고려하는 수단으로 공  가치 테스트 실시(Ofcom과 

력하여 수행)

the Framework 

Agreement, 2007, 

제23조～제31조

규약(Protocol)

과

가이드라인

BBC 트러스트는 칙허장에 부여된 임무가 투명하고 명

확하게 이루지고 있는가를 수신료 납부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련 규약을 제정하고 공표

BBC 트러스트는 정확성과 불편부당성, 균형성 규정, 

로그램 규정 등 콘텐츠 기 에 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하고 그 수 여부를 감독

the Royal Charter, 

2007, 제25조; 

제26조; 제27조

the Framework 

Agreement, 2007, 

제43조～제63조

시청자 원회

(4개 지역)

해당지역민  공동체와 BBC 트러스트를 연결시켜 시

청자의 에서 공  목표가 달성되도록 BBC 트러스

트의 결정에  조언을 담당(BBC가 해당지역의 의견을 

히 수렴하는지를 평가하는 연차검토보고서 발간)

특히, 서비스 허가권 변경  승인에 한 BBC트러스트

의 결정과 공  가치 테스트에 한 조언을 담당

the Royal Charter, 

2007,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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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도입된 로그램  서비스의 정책성명, 공  가치 테스트 그리고 규약  

가이드라인 제정은 BBC의 규제방식이 책무성을 이행하도록 하는 규제된 자율규제

(regulated self-regulation)를 핵심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 다. 즉 BBC 트러스

트와 집행이사회를 심으로 내부  통제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지만 그 활동에 한 구체 인 내용, 차, 방법 등을 법체계에 반 하여 자

기평가에 따라 책무성 이행을 입증하라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BBC 트러스

트의 활동을 규약이라는 규제  틀에 따라 정의하고 이에 근거하여 그 성과를 평가

하도록 한 은 자율규제에 한 방향과 원칙을 외부에서 강제함으로써 책무성 이

행을 달성하려는 국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BBC의 책무성 이행 시스템이 법률이 정한 강제  차 아래 자기평가를 원칙

으로 수행된다는 사실은 시청자의 약속이 로그램  서비스의 정책성명으로 변경

되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청자와의 약속’은 BBC가 공공서비스를 이행하고

자 하는 주요 정책을 시청자에게 공표하는 강제  요소가 없는 제도 다53). 연차보

고서에서 시청자와의 약속이 히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BBC 경 원회가 평가

하여 반 하도록 하는 정도가 강제  차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차가 

BBC로 하여  보다 투명한 책무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비 이 제기되면서 시

청자와의 약속을 강제  차로 규정한 것이 바로 로그램  서비스의 정책성명

이다.  2003년 커뮤니 이션법이 통과되면서 공공서비스방송사의 책무성을 이행하

는 방식의 하나로 ‘ 로그램  서비스의 정책성명’이 도입되었는데, BBC 역시 이 

의무에 포함되었다. 2003년 커뮤니 이션법은 Ofcom에게 공공서비스방송사(지상

방송)의 활동이 공공서비스의 목  수행과 부합하는가를 고려하도록 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Ofcom이 공공서비스방송의 향력을 평가하도록 규정

하 으며 향후, 지속 인 단을 해 각 방송사에게 1년 단 로 로그램 정책에 

한 진술을 작성해 시청자들에게 공표하고 그에 한 자기이행의 정도를 평가하도

53) 당시의 시청자와의 약속은 단지 시청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것만 아니라 회계적인 투명성을 시청자

에게 증명하는 수단으로 도입되었다는 것은 그랜드(C. Brand) 경영위원장의 말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시청자는 수신료를 통해 BBC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BBC가 무엇을 하려는

가를 알 권리가 있다. BBC가 효과적으로 돈을 쓰고 있는가, 시청자의 의견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

는가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즉 BBC에 책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寞葉信弘, 1997/1997,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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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의무화하 다(Communication Act 2003, 제266조의제1항). 특히, Ofcom은 정책 

성명의 실효성을 높이기 해 로그램 정책 한 작성의 지침과 자기이행 보고서

이 담아야 할 내용의 범 를 규정하여 제시하고 있다(Ofcom, 2004). 즉 형식이나 

내용에 한 구체 인 조건이나 지침이 없는 시청와의 약속보다 더 규제된 형태로 

시청자에 한 책임을 다하도록 법규제의 틀 내부로 제도화한 것이다.  

BBC의 공  서비스 활동을 변경하고자 할 때 그것이 공  가치에 미치는 향

력과 시장에 미치는 향력을 평가하도록 한 공  가치 테스트는 BBC가 책무성을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는 아닐지라도 BBC 트러스트의 결정에 한 투명성을 확보

하기 한 방안이다. 공 방송사의 활동이 공  가치와 계없는 상업  활동으로 

확장하고 있고, 공 방송사가 공  가치를 실 하기 한 활동에 국한하여 제공되

어야 할 공  재원이 이러한 상업  활동에 보조되고 있다는 비 에 응하기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  가치 테스트가 BBC의 공  서비스가 과연 공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스스로 평가하고 공표하도록 한다는 

에서 요한 책무성 이행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시청자 원회 제도의 도입은 공 과의 직 인 계를 통해 BBC의 책무성을 

이행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라는 에서  다른 의미를 갖는다. 기존에도 지역방송

평의회는 BBC 경 원회가 수행하는 BBC의 감독과 통제에 해 조언을 수행하

며 해당지역민의 여론을 조사하고 의견, 제안, 불만에 해 조언하고 그 처리를 감

독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 한 해당 지역을 한 BBC의 로그램을 결정하고 

그에 한 재원의 배분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다. 구체 으로는 지역제작 로그램

에 한 국방송의 편성비율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BBC를 조언하는 역할을 담당

했다. 따라서 이러한 평의회는 지역 시청자들의 심을 BBC에 반 하고 지역과 

련된 BBC 로그램에 해 지역민에게 책무성을 갖도록 하는 제도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시청자 원회는 이러한 과거 지역방송평의회의 역할을 거의 그 로 수렴

했다. BBC 트러스트가 수신료 납부자이면서 시청자의 심, 이해 그리고 니즈를 

히 반 할 수 있도록, 지역 표의 트러스트의 원이 지역별 시청자 원회의 

원장을 맡도록 한 것이 가장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이는 BBC 트러스트가 공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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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직 인 계를 통해 보다 책임을 더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2)  BBC의 자기이행 성과평가제도

국은 BBC의 책무성 이행 시스템을 2가지 방식의 성과평가제도를 통해 운

하고 있다. 하나는 칙허장과 정서에 법률  근거를 두고 있는 ‘연차보고서에 의한 

자기이행 평가’이며, 다른 하나는 시청자와의 약속과 연차보고서를 통해 이루어지던 

사항을 강제  사항으로 변경시킨 ‘ 로그램  서비스의 정책성명에 한 이행평

가’이다54). 이외에 방송 규제기 인 Ofcom에서 지상 방송인 공공서비스방송에 

해 수행하는 공공서비스방송의 향력 평가도 성과평가제도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공 방송 책무성 이행 시스템이  구체 으로 어떻게 작동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로그램  서비스의 정책성명과 연차보고서의 자기평가  

1996년 칙허장은 BBC에 한 통제를 강화하기 한 방안으로 통제구조의 핵심

이 되는 BBC 경 원회의 권한과 의무를 강화했다. 이로 인하여 BBC 경 원회

는 공  임무에 해당하는 공공서비스의 한 실 을 해 정책을 수립할 뿐만 아

니라 그 공  임무와 과제가 얼마나 수행 으며 공 에 한 약속을 이행하 는가

에 해 감독하도록 규정하 다(Royal Charter 1996, 제7조의제1항).  칙허장은 

BBC 경 원회가 BBC의 법 , 계약  임무에 한 이행 여부를 감독․검토하도

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표 으로 ①BBC의 모든 종사자(제작자)들이 로그램 

내용과 기 에 용되는 규칙과 규정을 수하고 논쟁사안을 다룸에 있어서 공정성

과 정확성의 원칙을 수하고 있는지의 여부, ②‘1990년 방송법(Broadcasting Act 

1990)’ 제152조의1항의 ‘ 로그램에 한 규정’55)에 따라 BBC의 실천과 기 의 용

54)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은 공공서비스방송에 대한 영향력평가를 수행하도록 Ofcom에 권한부여하면

서, ‘시청자와의 약속’과 같은 형태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정책성명’을 모든 공공서비

스방송에 적용하도록 법률로 규정하였다. 그로 인해 기존에 있었던 시청자와의 약속에 대한 이행여

부는 정책성명에 대한 이행여부로 대체되어 BBC 연차보고서로 공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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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루어지는 여부, ③‘방송불만 원회(the Broadcasting Complaints Commission, 

BCC)’와 ‘방송기 원회(the Broadcasting Standards Council, BSC)’에 의해 제시

된 법  지침의 수 여부 등이 명시되어 있다(the Royal Charter, 1996, 제7조의제

1항의제6호).  

이상의 감독활동은 손익계산서, 차 조표, BBC 재정, 경 , 실  등에 한 

정보와 함께 매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연차보고서를 통해 주무부처(문화부)와 의

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the Royal Charter, 1996, 제18조제1항과제2항). 이

에 따라 정서는 연차보고서에 BBC의 성과(performance)에 해 상세히 보고하도

록 규정하고 그 평가의 범주와 방식을 다음과 같이 8가지로 규정해 놓았다(the 

Agreement, 1996, 제4조의제4항). 

① 주요 로그램 서비스와 장르에 련해서 자신들이 제시한 기 들과 목표를 

얼마나 충족하 는가의 정도 

② 홈서비스에 한 편성(편집)의 기 과 그 칙을 수하기 한 조치들을 

제시하고 그에 한 이행의 정도

③ 시청자의 심과 욕구를 악하기 해 시도된 연구와 조언에 한 결과  

요약

④ 시청자 불만사항의 내용과 그에 한 처리 결과

⑤ 각 로그램의 장르와 유형에 한 편성비율  그에 한 제작비의 집행규

모(각 장르별), 그리고 BBC가 지역과 국의 시청자들을 해 사용한 비용

과 제작된 로그램에 한 분석

⑥ 규제 요구사항의 수 여부(독립제작비율, 동등한 고용보장, 환경보호, 공정

거래의 수, 유럽제작물의 방 비율, 기타 칙허장이 부여한 정부의 권한에 

따라 제시된 요구사항, 시청자불만처리 원회(BCC)와 방송기 원회(BSC)

를 통해 제시된 불만사항의 수)

55) 1990년 방송법은 상업방송의 프로그램 규제를 위해 ITC에게 프로그램 규정(Programme Code)을 

작성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였고 그 준수를 감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BBC의 경우, 내부통제원리에 

따라 그 규정의 준수 여부를 경영위원회가 감독하도록 결정하였다. 1996년 칙허장은 이에 대한 사

항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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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BBC의 로그램과 서비스가 지불가치를 실 한 정도, 지불가치의 실 을 해 

비용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한 조치들

⑧ 재정상 목표의 달성 정도, 그리고 회계  산상의 계획에 한 실  정도

이러한 구체 인 연차보고서에 의한 자기평가의 사항은 새 칙허장과 정서가 

작성되면서 약간 추상 인 규정으로 바 게 되었다. 구체 인 자기평가의 반 사항

을 열거하는 것보다 기존 BBC의 내부  통제시스템이 리감독 기능과 운 의 기

능이 명확히 분리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을 둔 것으로 보인다. 즉 새 

칙허장은 연차보고서를 두 부분으로 나 어 작성하도록 하면서 집행이사회는 일상

인 활동에 한 성과를 평가하고 재정상황, 운  그리고 회계감사보고 등을 검토

하도록 규정한 신에, BBC 트러스트는 집행이사회의 활동이 공  목표에 부합했

는가를 평가하여 작성하도록 했다. 이러한 수정사항은 BBC 경 원회에 이해 이

루어지던 기존의 연차보고서가 엄 한 자기평가가 아니라는 비 의 결과로 유추된

다. 2002년 BBC 연차보고서가 2003년 하원에 제출되었을 때, 연차보고서에 포함된 

BBC 경 원회의 성과평가의 내용이 지나치게 자기만족 이라는 하원 의원들의 

신랄한 비 이 있었다. 크리스 라이언트(Chirs Bryant) 노동당 의원은 이를 마치 

엔론의 연차보고서처럼 문제를 은페하기 한 것과 유사하다고 언 하 다(미디어

월드와이드, 2003, pp.12～13). 이러한 논란 이후 BBC 리즘에 한 허튼보고서

가 제시되면서 경 원회가 경 진과 무 착되어 충분한 감독을 하지 못한다는 

비 에 직면하게 되었다. BBC가 시청자에 한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불

가치를 실 하지 못한다는 비 과 함께, BBC 경 원회에 의해 수행되는 내부  

통제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극 제기되었다(Broadcasting Policy 

Group, 2004; Independent Panels Final Advice to the Secretary of State, 2005). 

이러한 주장에 해 새 칙허장은 내부  통제시스템을 유지시켰지만, 경 진과 

착되어 자기만족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하여 연차보고서의 작성 방식

을 변경한 것이다. 

한편, 로그램  서비스의 정책성명 역시 2003년 커뮤니 이션법의 근거에 의

해 수행되는 자기평가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과거 BBC는 1996년 칙허장에 의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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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시청자와의 약속’을 통해 공공서비스와 련된 목표를 제시하고 이 목표를 평가

의 지표(indicator)로 하여 그 이행여부를 평가해 연차보고서에 반 했다. 이후 2002

년에 처음으로 ‘약속(committment)’이라는 표 을 신해 ‘ 로그램  서비스에 

한 정책’을 사용하 는데, 2003년 커뮤니 이션법에서 이 제도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공식 명칭으로 확정되었다. 

2003년 커뮤니 이션법은 Ofcom에게 공공서비스의 실  정도를 평가하고 그에 

한 규제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공공서비스의 실 을 단하기 한 향력 

평가의 한 수단으로 ‘ 로그램  서비스의 정책성명’에 한 의무를 모든 지상 방

송사에게 부여하 다. 즉 Ofcom이 공공서비스 과제들을 기반으로 구체 인 지침을 

작성하여 방송사에 하달하고 각 방송사는 그 지침에 의거해 정책성명을 시청자에게 

밝히도록 하 다.  이에 따라 자기이행의 정도를 평가하여 차기연도 정책성명에 

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Communication Act 2003, 제266조의제1항). 즉 공공서비

스방송에 한 Ofcom의 최  향력 평가 이후, 각 방송사는 신속하게 정책성명을 

마련하고 작성된 정책성명에 담겨진 제안들이 어떻게 이행되었는가를 방송사 스스

로 검토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각 방송사는 정책성명과 그 이행평가에 한 보

고서에 다음과 같은 의무 인 내용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① 공통사항 : 로그램 정책성명 모두는 해당 채 의 공공서비스 송의 완수, 

공공서비스 의무편성쿼터, 뉴스제공의무, 외주제작(programme 

commissioning) 등의 의무 이행

② 특수사항 : ‘채  3’은 네트워크 정에 한 사항을, ‘채  4’는 특수 임무 

등의 이행 방법을 추가 으로 제시 

이러한 정책성명은 Ofcom의 지침에 따라 각 방송사가 자율 으로 작성하되, 정

책성명 작성 이 에 Ofcom과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Ofcom은 이 과정에서 검

토에 따라 정책성명의 방향과 개정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개정된 정책성명은 

Ofcom의 승인을 얻은 후에 시청자에게 공표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Ofcom이 공공서비스의 발 과 유지를 해 로그램 제한요건(requirement)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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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수 있으며 그에 해 방송사의 수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

는 것이다. 다만 요건 이상의 달성은 방송사 자율에 맡기며 그 평가도 자체 으로 

수행해 Ofcom에 보고하도록 제도화한 것이다(Communication Act 2003, 제267조의

제1항에서제4항). 이에 따라 Ofcom은 2003년 동안 공공서비스에 한 규모 향

력 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토 로 하여 2004년 10월에 정책성명의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각 방송사에 달하 다. 정책성명의 작성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Ofcom, 2004, p. 4). 

<표 3-6> 로그램  서비스에 한 정책성명의 작성 지침

구분 내용(indicator)

공공서비스의

임무와 과제 

- 정보, 뉴스, 사안  견해를 통해 시청자의 이해와 견해를 넓히는 것

- 지식을 장려하고 이용 가능한 콘텐츠를 통해 술, 과학, 역사 등 기

타 주제에 한 시청자의 심을 유발하는 것

- 로그램을 통해 문화  다양성을 반 ․강화하고, 시청자들을 연

결해 공동체감을 형성하는 것

로그램  서비스

기본정책

- 로그램과 서비스에 한 포 인 략

- 체 시청자 는 특정한 인구통계학  상계층에 따른 략

- 망되는 결과에 한 범 한 조

- 공표되어야할 특별한 내용

- 특정한 주요 목표와 그에 한 제안

로그램 련 

제한요건의 내용

- 독립제작사의 편성비율

- 방 로그램의 편성비율

- 자체제작 로그램(지역 네트워크)의 편성비율

- 유럽제작물의 편성비율

이에 따라 BBC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에 정책성명을 공표하고 그 이행을 평

가하여 연차보고서에 반 하고 있다. BBC의 정책성명은 공공서비스의 임무와 과제

로서 매년 5가지의 주요 가치를 수립하고 각 채 에 따라 로그램  서비스에 

한 기본정책(key priorities)과 구체 인 달성을 한 약속(specific commitment) 등

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가치의 달성과 기본정책에 한 이행은 경 원회의 평가

보고로 제시되며 구체 인 약속은 수치의 달성 정도에 따라 평가되어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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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BBC의 공  가치 테스트 

새로운 BBC의 성과평가제도는 공공서비스의 성과를 감독하고 더 확 된 공익

 목 을 BBC가 수행하도록 보장하기 한 방안으로 공  가치 테스트가 도입되

었다. 이 테스트는 칙허장 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BBC 경 원회로부터 먼  

제시되었던 것이다. 당시 BBC 경 원회는 BBC에 한 공  가치를 ①민주  가

치, ②문화  가치, ③교육  가치, ④사회  가치, 그리고 ⑤세계  가치라는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그 이행을 경험증명 기반의 방식을 측정하여 증명하는 방안을 언

했다. BBC는 다섯 가지의 공  가치가 <표>처럼 ‘개인  가치’ ‘시민  가치’ 그

리고 ‘경제  가치’라는 3가지 차원의 분석  범주로 설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5가지의 공  가치가 ‘시청자로서 개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결속되는 시민’ 그리

고 ‘ 로그램으로서의 상품’ 등의 층 에 따라 양 으로 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BBC, 2004, pp. 84～85). 이러한 공  가치 테스트를 통해 BBC  경 원회가 제

시하고 있는 5가지 공  가치가 어떻게 구 되고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다는 의견

을 개진한 것이다. 

<표 3-7> BBC 공  가치 테스트의 주요 분석 차원

개인적
가치

• 지불의사 분석
• 수용자 요구 측정
• 컨조인트(conjoint)분석

시민적
가치

• 동일 결과 달성 위한 타 공적 기관에 의한 필요되는 투자
• 지불의사의 수용자 측정으로 사회적 가치 분석
• 전문가 패널
• 증거기반의 영향 추적, 국제적 비교

순수
경제적
가치

• 시장 영향력 분석
• 산업 모델링

BBC 경 원회로부터 제시된 공  가치 테스트는 성과평가제도의 틀을 용

하고 있다. 먼  공  가치의 차원에서 BBC가 달성하려는 성과의 목표가 제시되고 

이를 평가하기 한 층 가 3가지 차원에서 제시된다. 성과의 측정은 주로 ‘증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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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 성과측정’을 하여 시청자반응조사로 분석되도록 구조화돼 있다. 기존의 시청

자반응조사보다 범 한 시청자를 상으로 하는 이 조사는 향력(impact), 품질

(quality), 효과성(effectiveness), 그리고 여기에 기반을 두어 재정  성과를 평가하

는 ‘지불가치(value for money)’라는 네 가지 평가의 기 (criteria)으로 설정한다. 각 

평가항목에 따라 설정된 평가의 지표는 아래의 <그림 3-2>와 같다56). 

이 게 제시된 공  가치 테스트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기 하여 2004년 BBC

에 의해 시범 으로 수행 다. 당시 2,257명을 상으로 한 BBC의 가치 측정에 고

나한 공  조사 보고서는 BBC의 공  가치를 소비자 가치와 시민  가치로 나

어 조사했다. 이를 통해 BBC에 한 지불가치를 측정하고자 했다. 체 공  가치

의 평균은 20.70 운드의 월 시청료라는 지불가치로 나타났으며 상업  가치는 월 

시청료라 할 때 18.35 운드로 나타났다. 

<그림 3-2> BBC 경 원회가 제시한 공  가치 테스트의 성과평가 측정틀 

도달범위

BBC의 주간 도달범위

시청자의 습관/관행

매체의 도달범위

프로그램의 범주

디지털의 채택

품질

내부 비평

혁신적 비평

균형성(불편부당성)

반응지수

신뢰

영향력

시청자 규모(점유율)

회상정도

증거기반 영향력 *

외부 영향력 평가 **

인정

지불가치

투자의 정도

시간당 제작비용

시청시간당 비용

지불의사

공통간접비 ***

측정틀의 실례

도달범위

BBC의 주간 도달범위

시청자의 습관/관행

매체의 도달범위

프로그램의 범주

디지털의 채택

품질

내부 비평

혁신적 비평

균형성(불편부당성)

반응지수

신뢰

영향력

시청자 규모(점유율)

회상정도

증거기반 영향력 *

외부 영향력 평가 **

인정

지불가치

투자의 정도

시간당 제작비용

시청시간당 비용

지불의사

공통간접비 ***

측정틀의 실례

* 증거기반 영향력-시청 후의 추가적 행동을 요구하는 정도

** 외부 영향력 평가- 학교에서의 이용정도, 수상경력 등의 평가

*** 공통간접비-순수제작비 이외에 들어가는 비용(스튜디오, 방송장비 등 이용비용)

하지만 BBC 경 원회가 고려했던 공  가치 테스트는 칙허장이 재개정을 논

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형태로 변화하게 된다. 공  가치에 한 일반 인 성과를 

56) 보고서는 이러한 방법을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증거기반의 접근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BBC, 

2004, pp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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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고 타당한 차를 통해 평가하기 한 방법보다 BBC 트러스트가 칙허장에 

부여된 범  내에서 공공서비스의 활동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상업  서비스에 진입

하고자 할 때, 그에 한 결정을 단하는 기 으로 공  가치 테스트가 도입되었

다. 즉, BBC 트러스트는 집행이사회에 시청료 납부자들을 한 서비스 실태를 감독

하고 사  상업 시장의 평가 지표를 가지고 공공서비스 상황들을 평가하도록 한 것

이다. 그 신에 BBC가 상업  서비스 활동을 하고자 할 때 이 처럼 문화미디어

스포츠부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아도 되며 BBC 트러스트가 공  가치 테스트를 통

해 이를 단하도록 했다. 

<그림 3-3> BBC 트러스트의 공  가치 테스트 차

칙허장에 따라 정서에 규정되어 있는 공  가치 테스트의 목 과 차는 공

 가치에 한 평가와 시장 향력에 한 평가로 이원화되어 있다. 공  가치 평

가는 BBC 트러스트이 사무국이 담당하지만 시장 향력 평가는 공공서비스방송에 

한 향력을 검토하고 방송시장에서 경쟁규제를 담당하는 Ofcom이 수행한다. 다

만 BBC에 한 사항이라는 을 고려하여 BBC 트러스트와 Ofcom을 동등하게 

표하는 공동조정그룹(Joint Steering Group, JSG)에 의해 감독을 받아 Ofcom이 수

행하도록 했다. JSG는 각각의 평가에 한 방법론과 거 기 을 책정함으로써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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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이 합의된 으로 측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BBC 트러스트가 수행하

는 공  가치 테스트는 집행이사회가 추진하는 새로운 모든 라디오  텔 비  지

상 방송과 온라인 공공서비스를 상으로 한다. 반면 시장 향력 평가는 Ofcom

이 수행하는데 BBC에 의해 도입된 새로운 상업  서비스가 시장에 어떠한 향력

을 미치는가를 분석한다. 이는 시장에서 공  가치를 보존하기 한 조치가 필요한 

지 여부 그리고 BBC의 공공서비스가 시장에 미치는 향력이 공익을 변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결국 새 칙허장에 규정된 공  가치 테스트는 BBC의 공  

목표에 따라 수행되는 모든 공공서비스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BBC가 신규 서비

스를 도입하고자 할 때 그것이 BBC의 공  목표에 부합하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며 

한 시장에 한 향력이 공익 측면에서 상쇄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검토하는 

 다른 모습으로 바 었다. 

  

다. Ofc om의 공공서비스에 한 향력 평가

2003년 커뮤니 이션법은 Ofcom의 임무로 지상 방송의 활동이 공공서비스의 

목  수행과의 부합하는가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와 련해 ‘ 향력 평

가’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Communication Act 2003, 제3조의제3항; 제7

조)57). 법이 규정하고 있는 향력 평가란, 법률이 규정한 공공서비스, 즉 공  과

제에 한 유효성과 이를 한 공  규제  정책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

에 따라 Ofcom은 출범하자마자 지상 방송에 한 공공서비스의 향력을 악하

기 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 다. 그러나 향력을 평가하기 한 기  자체가 없

었기 때문에 1단계의 검토보고서는 공공서비스방송의 공  과제를 아래 <그림 

4-4>와 같이 4가지로 먼  제시하고 이러한 목 이 이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유효

성을 갖고 있는가를 분석하 다. 성과평가는 평가의 목표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

미에서 공공서비스방송의 4가지 공  과제는 유효성 평가를 단하기 한 1차  

기 이라고 볼 수도 있다. 

57)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에 의하면 Ofcom이 특정한 정책과 규제와 관련해 제안을 할 경우, 반드시 

그와 관련한 영향력 및 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Ofcom은 공공서비

스방송에 대한 평가를 3단계로 구분해 실시하고 2004년에 그 결과를 공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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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Ofcom의 공공서비스방송에 한 향력 평가항목과 기

범위와 균형 품 질

다양성 사회적 가치

장르내 범위
(예:소장르, 구성) 독창성과 혁신

취향과 품위의 기준 만족

높은 제작 가치

프로그램 제작 욕구
(도전적, 고무적, 시청자
격려적)

상당한 수의 다양한 장르

모든 장르에 균형 있는
투자

적절한 시간대에
프로그램 이용 가능성

다양한 공동체의 요구와
관심사를 반영하는
프로그램 편성

모든 시청자 유형을
겨냥한 프로그램 편성

다양한 범위의 견해 대변

다양한 제작자와 작가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편성 다양한 공동체의

인식 증진

-교양 있는 시민

자체제작 아동 프로 그램 편성

특정 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

정보전달, 교양 프로그램 편성의
다양성

-정보화된 민주주의

사회활동 캠페인의 장려

뉴스와 시사프로그램의
이용 가능성과 공평성

-문화적 정체성

영국과 국가와 지역을
반영

예술과 국가적 유산의
장려

범위와 균형 품 질

다양성 사회적 가치

장르내 범위
(예:소장르, 구성) 독창성과 혁신

취향과 품위의 기준 만족

높은 제작 가치

프로그램 제작 욕구
(도전적, 고무적, 시청자
격려적)

상당한 수의 다양한 장르

모든 장르에 균형 있는
투자

적절한 시간대에
프로그램 이용 가능성

다양한 공동체의 요구와
관심사를 반영하는
프로그램 편성

모든 시청자 유형을
겨냥한 프로그램 편성

다양한 범위의 견해 대변

다양한 제작자와 작가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편성 다양한 공동체의

인식 증진

-교양 있는 시민

자체제작 아동 프로 그램 편성

특정 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

정보전달, 교양 프로그램 편성의
다양성

-정보화된 민주주의

사회활동 캠페인의 장려

뉴스와 시사프로그램의
이용 가능성과 공평성

-문화적 정체성

영국과 국가와 지역을
반영

예술과 국가적 유산의
장려

첫째, 도달범 와 균형은 장르내의 범주들, 즉 하 장르와 형식을 평가하는 

역으로 각각의 장르와 형태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에 집  분석하며 시청자들에

게 소비되는 정도까지 측정하기 한 평가의 목표라 할 수 있다. 구체 인 하  임

무는 ①다양한 장르의 유의미한 수, ②장르간 균형 잡힌 투자, ③ 한 시간에 

로그램의 이용 가능성 등으로 구분된다. 

둘째, 품질은 제작물인 로그램의 독창성과 신을 이루었는가를 단하는 목

표이다. 질  평가의 역으로 시청자의 반응조사가 아니라 문가 패 을 통해 그 

목표 달성이 악된다. 구체 인 과제의 내용은 ①취향과 품  등이 수용할 정도인

가, ②높은 작품(제작기술, 상미)  가치가 있는가, ③도 이며 실험 인가 등으

로 구분된다. 

셋째, 다양성은 공공서비스방송의 수행  성과가 다양한 공동체의 인식을 얼마

나 확 하는가를 단하는 목표이다. 로그램 장르와 형식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시청 상의 다양성, 주제의 다양성 그리고 제작자의 다양성 등까지 목표로 한다. 구

체 인 과제는 ①다양한 공동체의 심과 필요를 반 하는 로그램인가, ②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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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유형을 상으로 하는 로그램인가, ③다양한 시각을 반 하는가, ④다양한 

제작자/작가에 의해 공 되는 로그램의 정도 등으로 분류된다. 

마지막으로, 사회  가치는 앞의 세 가지 평가의 항목이 충족됨으로써 발생되는 

이차  효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①문화  다양성, ②시민의 양성, ③정보민주주의 

실  정도 등을 하  과제로 갖고 있다.  

Ofcom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공공서비스방송의 목표가 재의 구조와 

상태에 있어서 유효성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하 다. 해당 평가에서 사용한 평가의 

항목과 기 으로 ‘제작물’ ‘ 향력’ 그리고 ‘가치’ 등 3가지를 설정했다. 먼  제작물

은  지상  채 들은 무엇을 제공하고 있는가, 그리고 공공서비스방송의 과제와 

일치하는가 등을 단하기 한 기 이고 둘째, 항력은 각 채 들에서 시청자들

은 무엇을 시청하는가, 목표 시청자에 얼마나 효과 으로 도달하는가를 평가하기 

한 기 이며 셋째, 가치는 시청자들과 방송 문가들이 단하는 가치  인식을 

측정하고 그에 따라 품질과 사회  가치를 평가하기 한 기 이다. 

그러나 Ofcom의 향력 평가는 개별 방송사를 평가하는데 목 을 두지 않기 

때문에 BBC에 한 성과평가로 보기는 어렵다.  일부 BBC에 한 성과를 평가

하더라도 개별  단을 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 방송에 한 책무성 이행의 수

단으로 연계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Ofcom의 향력 평가는 BBC에 한 성과평가

라고 볼 수는 있으나 BBC 책무성의 이행 메커니즘으로 보기는 어렵다. 

5 )  국 공 방송 책무성시스템과 거 스의 특징  시사

국은 BBC를 공공서비스방송 체제를 유지하는 핵심으로 여기고 있으며 강력

한 BBC가 체 방송에서 공공서비스를 유지하는 원동력이라는 견해를 유지해왔다. 

그 원칙에는 BBC가 공공서비스를 구 할 수 있도록 강력한 독 력을 유지하고 그

에 한 통제의 일원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부  통제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다. 공

공서비스방송이 될 수 있으려면 모든 세력으로부터 정치  압력이 배제되어야 하며 

공공서비스를 구 하는 공익비용을 상쇄할 수 있도록 경제  특권을 보장했던 것이

다. BBC의 운 에 있어서 공  재원이 차지하는 비  그리고 수신료의 산정과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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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있어서 BBC의 자율성을 보장한 것도 공공서비스에 한 부담과 경제  특권

이 비례를 이루도록 배려한 제도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BBC에 한 강력한 독 력과 내부  통제시스템은 방송 기술의 발 으

로 다양한 랫폼과 채 이 등장하면서 을 받기 시작했다. 우선 다양한 경쟁자

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과거부터 확보해왔던 강력한 독 력을 계속해서 인정해  

것인가에 한 의구심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불만은 BBC에 한 공  재원에 한 

비 으로 옮겨갔고 최종 으로는 BBC를 다른 방송사와 차별하여 규제하는 내부  

통제시스템에 한 개  논의로 발 했다. 

사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BBC의 법  책무구조와 거 스는 정부에 의해 

좌우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으나, 국은 그에 한 권한을 유보해 왔으며 방

송사 문인에 의한 자율  규제를 존 해 왔다. 오랜 실천을 통해 습득한 자율  

문화를 존 하여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즉, 국은 정부의 향력이 개입

될 수 있는 통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신탁원리(trusteeship)’에 따라 내부 리감

독기구의 운 을 문가에게 탁하여 공 에 사하도록 하는 거 스 모델을 정

착시킨 것이다58). 따라서 국 정부로부터 권한을 임받은 BBC 경 원회가 정

부의 이해를 벗어나 과연 얼마나 공익을 해 헌신할 수 있는가, 는 BBC 경

원회가 자율 으로 수행하는 활동이 얼마나 공익을 히 변하고 있는가에 한 

의구심이 항상 내재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지나친 자율시스템으로 인해 BBC 경

원회가 리감독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BBC의 경 진에 ‘포섭

(captured)’되는 험성을 갖는다는 비 이 제기되었다. BBC의 강력한 독 권과 내

부  통제시스템에 한 불만은 이러한 비 을 근거로 하여 더욱 강력하게 제기되

었다. 

강력한 공 방송인 BBC와 경쟁해야 하는 상업  민 방송사의 입장에서 볼 때, 

58) BBC는 1993년에 ‘BBC의 책무(Accountable BBC)’를 발표하였다. BBC는 독립성과 신탁원리 

또는 공익성을 근거로 시청자에 대한 책무가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독립성은 ‘칙허장’, ‘수신면

허료’, 그리고 ‘경영위원회’라는 세 가지 요소에서 발현된다. 이것은 이후 논의하게 될 공영방송

의 제도적 조건이 되는 임무, 재정적 특권 그리고 내부통제원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신탁원리는 

BBC의 모든 권한을 다양한 직업과 배경을 지닌 소수 그룹의 국민적 대표들에게 위임하여 BBC의 

프로그램을 통해 공중에 봉사하도록 한다는 의미라고 언급하고 있다. 특히, 이것은 단순히 공익에 이

바지한다는 뜻만이 아니라 공익을 적극적으로 수호한다는 사회통제원리를 의미하는 것이다(문화방송, 

1996: 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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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가 공익에 헌신하지도 않으면서 정부가 부여한 특권을 받으며 조직의 규모만

을 키우는 것은 불공정경쟁의 요소라 할 수 있다. 더구나 디지털 환에 한 막

한 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나 특별한 규제나 제한없이 신규 방송통신융합

서비스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BBC의 상은 거 한 경쟁상 로서 공격의 상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상업  민 방송 사업자들과 시장주의자들은 방송통신융합

시 에 BBC의 임무는 여 히 모호하고, 재정  특권은 불공정한 경쟁의 원천이 되

며, 특수한 거 스는 규제의 차별성을 정당화함으로써 BBC의 시장지배력을 유지

시켜 다면서 끊임없이 압력을 행사해 왔다. 따라서 BBC의 내부  통제시스템과 

거 스는 항상 이러한 비 에 응하는 방식으로 발 해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

며, BBC에 한 책무성 요구는 두 가지 의 충돌을 해결하기 한 합의 산물로 

나타난 것이다. 

<그림 3-5> 국 BBC의 규제체제와 책무성 시스템의 계

BBC의 책무성 이행 시스템은 BBC에 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계속 보장하면서

도 BBC로 향하고 있는 비 에 응하기 하여 BBC가 얼마나 공  목표와 공공

서비스 제공의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에 을 두었다. 그리고 

이러한 증명의 차가 내부  통제시스템 때문에 주 이거나 믿을 수 없는 것으

로 이해되지 않도록 하기 한 강제성을 법률, 규정, 규칙 등과 같은 제정  단계로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발 해왔다. 즉 기 BBC가 내부  통제시스템을 통해 규제

에 있어서 완 한 차별성과 독립성을 인정받았다면 차 이러한 내부  통제시스템

을 외부에 알리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개되었고, 한 공  재원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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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불만을 잠재우기 하여 수신료 납부자의 에서 BBC가 수행하는 공공

서비스가 얼마나 지불가치가 있는가를 증명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나아가 이번 새 

칙허장과 정서에서는 이 게 도입된 책무성 시스템이 더욱 투명하고 타당한 차

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해 놓은 것이다. 

BBC의 거 스 모델을 BBC 트러스트와 집행이사회로 체된 것은 책무성 시

스템을 개선하려는 의도와 맞물려 있다. 내부  통제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BBC가 

수행하는 책무성 시스템이 더 이상 과거처럼 경 진에 포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추상 인 공공서비스에 한 평가를 보다 구체화시키기 하여 

경험 기반의 성과평가시스템을 반 하는 것도 그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그

러나 이러한 책무성 시스템의 도입이 BBC에 한 공  기능을 더욱 제고할 수 있

는 방향이라고 평가하기란 아직 이르다. 물론 이와 같은 방법이 BBC의 운 에 

한 리감독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개선하고, 이와 련한 공 의 신뢰를 회복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 한 BBC의 차별된 규제시스템이  다른 혜택이라

고 보고 있는 여러 집단의 비 을 잠재우는 성과도 일정 부분 거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추상 인 공공서비스 활동을 지나친 리주의 방식으로 측정하고 평가할 때 

오히려 공공서비스를 한 BBC의 역할을 축시킬 수도 있다. 나아가 공공서비스

에 한 차별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공공서비스로 다루어야 할 다양한 요소가 

차 축소되어 가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따라서 국의 사례는 공 방송의 독

립성과 자율성과 그에 한 사회  책무 이행하도록 강제하려는 요구를 히 조

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의미가 있지만, 이것이 곧 공 방송에 한 지나친 리

주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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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랑스의 공 방송 책무성 시스템  거 스 모델

1)  랑스 방송 체제의 변화

랑스 방송 연구자인 이주상은 랑스 텔 비  방송 역사를 여섯 시기로 구

분한다. ‘ 랑스 텔 비  방송의 출발(1948-1958)’, ‘공보기 으로서의 방송

(1958-1968)’, ‘새로운 출발(1969-1974)’, ‘텔 비 의 근 화(1974-1981)’, ‘민 방송

의 등장(1981년 이후)’, ‘디지털화(2005년 이후)’가 여기에 포함된다(cf. 이주상, 2005, 

1장). 

이 연구에 따르면, 랑스 텔 비  방송은 1938년에 공식 으로 첫 를 발

사했다. 1931년부터 실험 으로 텔 비  의 송신이 이루어졌고, 1935년에는 실

험용 로그램을 송신했다. 하지만 정부는 1938년이 되어서야 공식 으로 텔 비  

방송의 시작을 선언했다. 텔 비  기 시 에 텔 비 이라는 미디어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당시에는 라디오가 더 요한 미디어 기 때문이다. 하지만 

1949년 국의 BBC 모델에 따른 RDF(Radiodiffusion Française : 랑스 라디오 

방송)가 RTF(Radio-Télévision Française)로 확 개편되면서 텔 비 이라는 미디

어의 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텔 비  가 발사된 지 11년이 지나서야 출

범한 RTF는 랑스 텔 비  방송의 본격 인 출발 이 되었다. RTF의 출범은 언

론 매체로서의 텔 비 이라는 의미와 함께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의미도 함께 부

여 다(이주상, 2005, 4-5쪽). 

랑스 텔 비  방송은 알제리 독립 쟁 이후 성격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온

다. 알제리 독립 쟁에서 2만 3,000명의 랑스 병사들이 사방했지만, 텔 비 에

서는 장의 참상을 볼 수 없었다. 알제리에 견된 특 원들도 공보부 직원들의 

통제에 따라 움직여야 했고, 자유로운 취재도 허용되지 않았다.  드골은 집권 후 

신문과의 불편한 계를 라디오와 텔 비 을 통해 극복하려는 정치  목 을 가지

게 된다. 드골은 텔 비 을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향 인 랑스의 미래를 만

들어 나가는데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핵심 인 미디어라고 생각했다. 드골은 1958년 

7월부터 1962년 12월까지 4년 동안 32번의 텔 비  연설을 하게 되는데, 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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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드골 개인의 변인으로 락하고 만다. 이 결과 RTF는 엘리제궁의 직할 기

으로 축소되었다. 이 시기에 텔 비  산업은 속하게 팽창하기 시작해, 1959년 

9%에 불과하던 TV 보유가구는 1962년 23%로 늘어나고 체 시청 가능 인구도 

300만에서 1,200만 명으로 증가했다.  1962년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드골은 미디

어에 한 통제를 한층 강화한다. 이에 드골은 1965년 통령 선거를 앞두고 텔

비 의 향력을 더 효율 으로 활용하기 해 RFT 조직을 개편해 ORFT(Office 

de la Radio-Télévision Française ; 랑스 라디오 텔 비 청)으로 격상시킨다.  

그동안 하나 던 텔 비  채 도 하나 더 늘려 France2의 신인 <채 2>를 탄생

시킨다. 

그러나 1968년 5월 명의 흐름속에서 드골의 독재가 국민의 항에 직면하고, 

ORTF의 소속 기자들이 더 이상 정부의 공보부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

써 드골의 텔 비  장악의 역사는 서서히 도 을 맞게 된다. 하지만 총선에서 

상을 깨고 드골이 다시 승리함으로써, 드골 정부는 ORTF 소속 일부 기자들을 해

고하고, 일부는 지방으로 출시키면서 방송 독립 의지를 무력화시킨다. 하지만 

랑스 사회의 민주화와 소비문화의 확산은 텔 비  방송을 더 이상 정부의 공

보 기구로 머무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1969년부터 랑스의 텔 비  방송은 그야말로 새로운 시 에 진입하게 된다.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한 인식의 확장, 베이비 붐 세 의 부상, ‘신사회의 도

래’ 등의 분 기가 텔 비 을 하는 정부와 우  집권층의 인식 상의 변화를 요

구했다. 이에 따라 ORTF에 한 공보부의 통제 기능 해체, 두 개의 공 방송 간 

경쟁체제의 도입(채 2에서도 보도국 체제의 신설과 매일 8시 녁뉴스의 편성), 지

역방송을 묶어 세 번째 채 의 설립 등이 이 시기에 이루어진 방송의 표 인 변

화 다. 이 게 시작된 방송의 변화는 1970년 의 본격 이 근 화 즉, 텔 비 과 

정치  선거 간의 복합 이고 역동 인 계의 형성이라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1981년부터는 본격 으로 시장 논리의 도입에 따른 민 방송의 등장과 민 화, 디

지털 방송의 도입이 이루어진다(이주상, 2005, 7-28쪽 인용  부분 수정). 

랑스 방송 연구자들은 랑스 방송이 정치권력의 변동에 의해 변화가 심한 

것으로 평가한다. 앙 집  사회 구조, 국가의 오랜 개입주의  통, 좌 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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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의 빈번한 권력 이동이나 불안정한 동거 등이 주된 원인들이다. 방송의 격

심한 부침 속에서도 가장 극 인 변화는 1980년  공  체제에서 공민 체제로의 

이동이었다(이상길․박진우, 2004, 177쪽).

공민  체제로의 이동은 다원주의와 시청자 주권론 그리고 이로부터 힘을 얻은 

민  채 의 필요성의 제기로부터 이루어졌다.  료화된 방송 체제 개편을 한 

우  정부의 의지도 강력했고, 공  채 들의 친정부  보도 성향에 한 시민사회

의 비 도 많았다. 80년  이후 10년 동안 세 개의 민  채 이 생겼고(이  하나

는 산), 공 방송 제1채 이 민 화되었으며, 방송규제기구가 세 번에 걸쳐 개편

되었다(이상길․박진우, 같은 책, 178쪽). 

이 시기에 이루어진 랑스 방송계의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1982년 방송법과 규제 기구 신설 : 국가로부터 독립성 유지, 방송계의 산

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충분히 도덕 인 규제 기구의 창설. 국가가 아닌 공공

규제기구를 통해 방송을 장하는 체제의 도입. 

⇒그러나 1982년 법은 정치  압력 앞에서 무력화되었음. 1982년 법은 공 채  

사장 임명권을 최고 원회에 부여했지만, 정부는 이 문제를 결코 양보하려 하지 않

았음.  정부는 해마다 각 채 별로 할당된 임무를 결산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편성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김. 이런 구도에서 최고 원회는 공 방

송과 련된 각종 사안에 개입하고자 했지만, 이후 단명하게 됨. 

② 1974년 법을 통해 분리되었던 TF1, A2, SFP의 재통합

③ 자유 라디오(Radio Libre)의 합법화 

④ 신규 민  채 의 등장 : Canal+, La Cinq, TV 6. 

⑤ <1986 방송법> 개정 : 1986년 3월 총선에서 우 가 원내 과반수를 확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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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크 시라크가 총리가 된 후, 우  정당인 공화국연합(RPR)과 랑스민주연합

(UDF)은 방송법 개정과 TF1의 민 화를 단행하 음. <1986년 방송법>은 기존의 

최고 원회를 신할 CNCL의 설립과 공 방송 채 의 민 화를 주요 골자로 하

음.  CNCL은 주 수 분배 계획에 참여하고, 정치  표   의견 다원주의에 한 

감독권을 가지게 되었음. 하지만 CNCL은 출범부터 방송에 한 자신의 통제력을 

발휘하기 해 만들어 낸 성단체라는 비 을 받았으며, 계속해서 정치  립성 

시비에 휘말리게 됨. CNCL의 원들은 분명 우  정치인들에게 착해 있었던 사

람들이었고, 이들 간에 지나친 정치  경쟁도 수 많은 분란을 일으키고 했음.  이

들은 좌 에 우호 이었던 TF1의 시사토론 로그램 < 답할 권리 Deroit de 

r ponse>를 의견의 다원주의 배라는 명목으로 폐지시켰음. 이같은 상황에서 

CNCL은 얼마 지나지 않아 활동 불능 상태에 빠져들게 됨. 정부는 공 방송에 한 

산 분배권을 양보할 의사가 없었으며, 공 방송사의 사장 임명에 실질 인 권력

을 행사함. CNCL의 독자 인 권한은 지상   이블에서의 고  각종 찬에 

한 규칙을 제정하는데 있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가 부 음.  

⑥ TF1의 민 화 : 랑스의 공 방송 민 화 계획은 원래 세 개의 공 방송 

채  모두를 민 화하는 것이었음. 하지만 정부 내에서도 반발이 심해짐에 따라, 

결국 좌 에 가장 옹호 으로 평가받았던 TF1을 민 화 상으로 결정함.59) TF1

은 자크 시라크 총리의 오랜 재정  후원자이자 정치권 로비에 성공한 건설업자 

랑시스 부이그에게로 넘어갔음. TF1의 민 화는 가장 일차 으로 정치 인목  하

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방송 재정 규모의 증가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국가 

재정, 민 화에 따른 고시장의 확 라는 경제  차원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기도 

했음.  ‘선택의 다양성’이라는 시청자들의 요구 즉, 더 많은 채 의 요구라는 사회

 배경도 TF1의 민 화 결정에 작용했음.60) 

59) TF1의 민영화 결정이 있은 후 프랑스 국민들의 다양한 저항들이 나타났는데, 전 세계에서 제1채널

을 민영화한 사례가 당시까지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방송 관계자들은 “이 민영화 조치가 코메디 

프랑세즈 극장을 코카콜라 회사에, 아니면 베르사이유 궁전을 IBM사에 매각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

가”라면서 반발하였고, 민영화 반대 10만인 서명운동과 1만명 이상의 군집한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

다(이상길․박진우, 앞의 책, 188쪽).

60) 이상의 내용들은 이상길․박진우(2004). 『프랑스 방송 : 구조, 정책, 프로그램』, 서울 : 커뮤니케이

션북스, 178-190쪽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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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1980년  방송 체제의 붕괴 : 1988년 선과 총선 승리로 사회당 정권 2기가 

시작되었고, 문화부장 인 자크 랑과 언론 담당 비서인 카트린느 타스카의 주도 아

래 방송법 개정에 착수. 1989년 1월 17일 새 방송법이 의결됨. 이 방송법의 핵심 의

제는 새로운 규제기구의 설립이었음. 기존의 CNCL은 CSA(시청각 원회)로 체되

었고, 권한 역시 폭 강화되었음. 국가 신 CSA가 주체가 되어 공민  채 과 

약을 체결하고 해마다 각 채 의 운  황을 보고 받게 됨.  약에 배되는 

사항에 해 CSA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됨. CSA는 정보의 다양성

과 공평성, 소수자  미성년자 보호 등과 련된 각종 로그램 규제 권한을 

CNCL로부터 물려받는 한편, 더욱 강력한 제재 권한을 보장받음. 1989년 2월 공식 

출범한 CSA는 공 방송 개 과 이를 한 공 방송 체의 비 을 모색하는 일과 

Antenne 2(A2)와 FR3 사장 인선에 착수하 음. 1992년 9월 A2는 France2로, FR3

은 France3으로 명칭을 변경함. 

⑧ 1994년/2000년 방송법 개정 : 공 방송부문의 강화, CSA의 권한 확 의 기

조의 강화. 1993년 9월 23일 공 방송 개 을 한 방송법 개정안이 제출되었고, 

1994년 2월 1일자로 의결되었음. 방송법 개정안에 따라 CSA는 공민  방송 모두에 

한 규제 감독권을 갖게 되었고, France3은 지역 착형 채 화, Arte와 다른 공

 채 들 간에 유  강화를 강조하게 되었음.  La Cinquième라는 교육채 이 

설립되어, 미국의 방송 상 산업 시장 잠식에 맞서는 역할을 맡게 됨. 

⑨ 논쟁의 심에 선 TF1과 공 방송에 한 정부의 재개입 : 1980년  방송 

구조 개편 이후 TF1은 항상 정치  논쟁의 심에 서게 됨. TF1은 스스로 하나의 

권력 집단화됨으로써 방송을 이 과는 다른 형태로 정치에 종속시키게 됨. 자크 시

라크  총리의 재정  후원자 던 부이그 그룹은 TF1의 민 화 당시 가지고 있었

던 기 주식 25%를 넘어 2002년에는 39.8%에 달하는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음. 

TF1은 랑시스 부이그라는 한 개인의 권력 도구가 되었다는 비 에 직면하게 됨. 

민 화는 자본에 의한 미디어의 통제  미디어의 권력 기구화라는 부작용을 낳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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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의 랑스의 공 방송은 국의 BBC, 독일의 ARD와 ZDF에 비해 모

든 면에서 무 뒤쳐진 상태에 있게 되었음. 이에 따라 1990년  이후 공 방송의 

정체성과 건 성 회복을 한 각종 제안들이 다양하게 나왔고, 조직 개편  재정 

지원의 확  등의 실질 인 조치가 취해지기 시작함. 하지만 공 방송 개 론은 

1990년 의 일련의 정권교체 즉, 1995년, 1997년과 2002년의 정권교체를 거치면서 

제각기 상이한 정책수단에 의해 진행되었고, 장기 인 에서 일 된 정책 개입

과는 거리가 멀었음.  공 방송개 론은 항상 방송에 한 정부의 개입을 다시  

정당화시킨 토 를 제공함. 

⑩ 2002년 공 방송개 론 : 2002년 선  총선에서 승리한 후 장 피에르 라

페랑을 총리로 한 우  내각은 랑스의 공 방송 개  논의를 재개함. 여기서는 

첫째, 수신료 인상 문제로 디지털 방송이 본격 으로 추진되면서 수신료 인상이 불

가피하다는 주장(결국 2001년보다 2% 인상된 116.5유로로 사실상 동결로 일단락 

됨) 둘째, 공 방송의 상  임무 재조정에 한 포 인 논의 셋째, France2의 

민 화가 제기되었음. 하지만 France2의 민 화 문제는 2002년 정부의 주요 각료로 

시라크 통령의 측근들이 거 복귀하면서 더 이상 공론화되지 않았음.61) 

1970년  이후 랑스 방송 정책과 방송계 인사들은 이 까지 배척하 던 ‘미국

식 방송 모델’을 더 이상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담론과 제도 차원에 수용하게 되었

다. ‘경쟁’, ‘자유화’, ‘민 화’에 한 지지가 증가했고, 1984년부터 방송계의 구조 개

에 면 도입되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생각만큼 정 이지 않았다. 정치  의도 

즉, 공 방송을 더욱 효율 으로 통제하고자 했던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게 반 된 

공 방송의 민 화가 자본에 의한 사익화된 방송으로의 락이라는 결과를 낳았고, 

독립규제기 으로 츨발했던 HA, CNCL은 방송에 한 통제권을 놓지 않은 정치권

력과의 지속 인 긴장 계 속에서 창기부터 불능 상태에 빠졌다가 단명하기 일쑤

다.  민 방송사들은 공 방송으로부터 스타와 시청자들을 빼앗아 갔지만, 동시

61) 이상의 내용들은 이상길․박진우(2004). 『프랑스 방송 : 구조, 정책, 프로그램』, 서울 : 커뮤니케이

션북스, 191-214쪽을 정리 또는 일부 재구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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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1984 1986 1987 1990 1992 1993 1994 2002

제1채 TF1 TF1 TF1

TF1

( 부 이 그 

그룹 인

수, 민

화)

TF1

(부이그)

TF1

(부이그)

TF1

(부이그)

TF1

(부이그)

TF1

(부이그)

제2채
Antenne

2

Antenne

2

Antenne

2

Antenne

2

Antenne

2
France2 France2 France2 France2

제3채

France

Régions

3

France

Régions

3

France

Régions

3

France

Régions

3

France

Régions

3

France3 France3 France3 France3

제4채

(유료)
Canal+ Canal+ Canal+ Canal+ Canal+ Canal+ Canal+ Canal+

제5채
La Cinq

Seydoux

La Cinq

Hersant

La Cinq

Hachette
불방 Arte

La 

Cinquiè

me/Arte

France5/

Arte

제6채 TV6 M6 M6 M6 M6 M6 M6

공

채 수
3 3 3 2 2 2 3 4 4

민

채 수
1 3 4 4 3 3 3 3

에 로그램의 질의 하락과 시청자들의 불만의 고조라는 문제에 직면해야 했다. 이

에 따라 1990년  반 랑스 사회는 1980년 의 방송 체제 개편이 가져온 부작용

과 행 인 결과들 앞에서 ‘시장의 기 ’에 한 환상을 어야 했다.  텔 비  

간의 쟁과 공 방송의 기는 국가가 방송에 다시 극 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사회  공감 를 형성시켰다. 그러나 국가가 방송에 어떤 식으로 개입하여야 하는

지,  방송을 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한 합의는 여 히 마련되지 

못한 채 남아 있다(이상길․박진우, 같은 책, 215-216쪽). 

 <표 3-8> 1980년  이후 랑스 지상  채  구성의 변화 

출처 : 이상길․박진우(2004). 『 랑스방송 : 구조, 정책, 로그램』, 서울 : 커뮤니 이

션북스, 49쪽. 일부 표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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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랑스의 방송규제기구 : CSA

랑스 방송에서 규제 개념은 1980년  반에 등장했으며, 방송 자유화가 시작

된 1982년 이후 세 개의 규제기구가 설립되었다. 1982년 7월 29일의 방송법에 따른 

HA, 1986년 9월 30일 방송법에 따른 CNCL, 1989년 설립된 CSA가 이것들이다. 국

가로부터 독립된 규제기구의 신설은 국가에 의한 방송의 독  폐기와 더불어 방송

에 한 국가의 감독을 통제할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졌다. 하지만 공식 인 법제화

에도 불구하고, 방송에 한 정치권력의 개입은 지속되었다. HA와 CNCL의 실질

인 불능상태와 폐지는 의회에서의 다수당에 교체마다 불거진 정치 인 문제와 연

되어 있었다.  방송규제기구가 신설 운 될 때마다 불거진 논란들은 원 구성, 

임명 방식, 권한, 정 성 등과 련된 것들이었다. 랑스의 방송규제기구의 이러한 

논란들은 CSA가 일정한 공신력과 독립성을 확보하게 되면서, 차 가라앉고 있다

(이상길․박진우, 같은 책, 73-74쪽).

1989년 1월 17일 법에 따라 설립된 CSA는 랑스 방송과 련된 모든 일들을 

리, 규정, 통제하는 독립된 정부기구이다. CSA의 조직과 기능, 활동 역과 권한 

등에 한 법 인 규정은 1989년 7월 26일의 시행령과 1991년 7월 25일 시행령에 

의해 마련되었다. 특히 1994년 2월 1일의 카리뇽(Carignon) 법은 의무 규정을 수

하지 않는 공 부문의 라디오, 텔 비  방송사들에 해 CSA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 다. 이로써 CSA는 민 방송 부문에 있어서 면허권 발  권한

과 제제 권한을 가지게 되었으며, 공 부문에 있어서도 자신의 향력을 확 할 수 

있게 되었다. CSA의 원은 통령이 추천한 3명, 상원의장이 추천한 3명, 하원의

장이 추천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며, 통령에 의해 임명된다. 원의 나이는 

65세가 넘어서는 안 되며, 재임 기간은 6년이고, 연임이 불가능하다. 모든 원은 

여타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고 다른 직업이나 문  활동을 겸할 수 없다. 

원장은 통령이 지명하며, 원의 교체 속에서도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해 

원의 1/3을 2년마다 새로 선임한다.  원장을 제외한 각각의 원들은 자기 

분야와 련된 고유한 활동 역을 가진다. CSA는 14개의 작업 집단(groupe de 

travail)과 이들을 지원하는 4개의 연구단(mission)을 두고 있다. 여기서 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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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A의 작업집단 CSA의 연구단

1) 정보와 선거 캠페인의 다원주의와 

윤리

2) 청소년 보호와 로그램 윤리

3) 경제

4) 경쟁  유럽 차원의 사안들

5) 뉴미디어

6) 방송 상물 제작

7) 고와 찬

8) 해외 방송과 국제  차원의 사안들

9) 라디오

10) 지상  아날로그 국 방송

11) 지상  디지털 방송

12) 이블과 성방송

13) 지역 텔 비

14) 랑스 해외령 방송

1) 화

2) 음악

3) 스포츠

4) 랑스어권과 랑스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조직의 단장이나 부단장을 맡게 된다. 

<표 3-9> CSA의 작업집단과 연구단

CSA의 주요 권한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정부나 국회에서 방송과 련된 연구나 법 제정 등에 한 의견을 요구할 

경우, 언제든지 자신의 입장을 달함으로써 국가 기구와 의사 결정자를 정책 을 

지원한다. 

② 공  라디오와 텔 비 , 그리고 유 기구들의 운 원회에 임기 5년의 

원들을 4명 임명할 수 있다. 

③ 주 수 배분  리, 면허장의 발  : 라디오 FM이나 지상 , 성  

이블을 이용한 민  텔 비  방송, 지상  디지털 텔 비 에 한 심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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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장을 발 . 

④ 방송의 의무규정 시행 여부의 감시 : 해마다 5만 시간의 국 텔 비  로

그램, 약 73만 5,000시간의 권역  지역, 이블방송 로그램에 한 심층 인 모

니터링과 분석 수행

-정보의 정직성과 다원주의 수

- 화  방송 상 작품의 방 에 한 규제

- 화  방송 상 작품의 제작  발 에 있어 방송사의 기여

-어린이  청소년 보호

- 고, 찬  홈쇼핑 방송에 한 통제

- 랑스 언어의 보호에 한 감시

⑤ 모든 랑스 방송사  INA(국립 상원)에 한 연차보고서 작성 : 방송사 

 련 기구들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 로그램의 다원성과 형평성, 화 

 방송 상 작품의 방   제작 쿼터 수, 고 내용 등 총체 인 활동을 자료화.

⑥ 정치와 방송 미디어의 역할 규정 : 총선과 선 등 각종 선거 국면에서 모든 

방송사의 로그램 제작  방 에 한 기 을 제시

⑦ 방송 로그램의 질  수  유지 : 로그램의 윤리성, 진실하지 않은 정보, 

폭력  이미지, 인종 차별  표 , 어린이와 청소년에 해로울 수 있는 로그램의 

통제, 홈쇼핑 로그램에 한 기  제시.62)

62) 이상의 내용들은 이상길․박진우(2004). 『프랑스 방송 : 구조, 정책, 프로그램』, 서울 : 커뮤니케이

션북스, 73-77쪽을 정리 또는 일부 재구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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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권한 제재 권한

공 부문

- 정부, 상하원, 공정거래 원회 등

에 의견 제시

- 랑스 텔 비지옹 그룹, 

Radio-France, RFO, France2, 

France3, RFL, INA의 운 원회

에 일정한 수의 원 지명

- 선거방송, (정당과 노조의)직  표

 방송, (정부 방송에 한 사회

단체 표의) 반론권 련 규정 제

시

- Radio-France, RFO, France2, 

France3, France5, FFI, INA의 의

무 규약서에 명시된 의무 조항들의 

수 여부 감독

- 각 채 의 의무 수에 한 독

- 독 을 수용하지 않을 시 최  한

달 간 일부 로그램의 지 혹은 

벌 형(총 매출액의 3% 한도, 재범

의 경우 5%) 명령

민 부문

- 지상 , 이블, 성 등을 통한 

텔 비  방송과 라디오 FM 방송

에 허가증 교부

- 선거 방송 련 권고 사항 제시, 

홈쇼핑 방송 규정 제시, 각 텔 비

 채 과 라디오  Canal+의 

약서에 명시된 의무조항들의 수 

여부 감독

- 각 채 의 의무 수에 한 독

- 독 을 수용하지 않을 시 최  한

달 간 일부 로그램의 지, 벌

형, 면허 정지, 면허 기간의 축소, 

법원에 제소

<표 3-10> 랑스 방송 원회(CSA)의 권한

출처 : 이상길․박진우, 2004, 같은 책, 75쪽.

랑스의 CSA는 ‘독립  행정기구’라는 명칭을 일반화시키고 모델화시킨 표

인 경우이다. 통령, 상원의장, 국회의장 등의 임명으로 구성된 9명의 원들에 

해서 그 구도 해임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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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공 방송사의 지배구조와 책무성

France Televisions 지분은 국가가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France 

Televisions는 France2, France3, France5, RFO 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다. 

France4의 경우, France Televisions가 89%, Arte가 11%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Arte France의 경우에는 국가가 25%, France Televisions가 45%의 지분을 소유하

고 있다. France Televisions는 이들 주요 방송사들 외에도 국제 방송을 담당하는 

방송사들과 문방송사들에 한 지분을 갖고 있다.63) 

France Televisions의 경 은 경 원회가 담당한다. 경 원회는 공 방송사

의 방송편성 략을 결정하고 승인하는 것이 주요 임무이다. 한 경 원회는 공

방송사 체의 략을 결정하고 국가와의 방송계약 상을 진행한다. 그리고 수

신료와 같은 공  수입을 각 방송사에 분배한다. 이 외의 개별 방송사의 구체 인 

운 은 개별 방송사의 경 원회가 담당한다.

경 원회는 14인의 원으로 구성되며 원의 임기는 5년이다. 의회에서 2인

의 원(상원 1인, 하원 1인)을 임명하고 정부가 5인을 임명한다. CSA가 5인을 임

명한다. 그리고 나머지 2인은 France Televisions에서 선출한다. CSA가 임명하는 

원  1인은 NGO에, 1인은 랑스 해외령에, 1인은 텔 비 이나 화산업에 속

한 사람이어야 한다. 하지만 경 원회 원들 에 공식 으로 시청자를 표하

는 원은 사실상 없다. 

France Televisions와는 별도로 France2, France3, France5의 경우에는 각각 8인

의 원으로 구성된 경 원회를 두고 있다. 각 방송사마다 의회, 정부, CSA, 방송

사에서 각각 2인의 원들을 선출하고 이 게 임명된 8인이 경 원회를 구성한다. 

63) 이은미․주형일(2007). 『공영방송 정체성 확립방안 연구』, 방송위원회 연구보고서,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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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국가 France Televisions Arte France 기타
France Televisions 100%

France2 100%
France3 100%
France5 100%

Arte France 25% 45%
Radio 

France:15%, 
INA:15%

France Tele Films: 
Festival 56% 11%
France4 89% 11%

RFO 100%
TV5 monde 47.5% 12.5%

Jeunesse TV: Gulli 34%
SECEMIE: Euronews 24%

Planete Thalassa
Planete 

Thalassa: 
100%

Ma Planete 34%
France Telematique 90% 10%

Mezzo 20%
France24(국제 뉴스) 50% TF1: 50%
* 출처 : 2006년 의회 문화가족사회위원회 보고서, 이은미․주형일의 2007년 보고서, 179쪽
에서 재인용.

<표 3-11> 공 방송의 채 과 지분 구도(2005년 말)

랑스 공 방송의 경우 국가가 지주회사 France Televisions의 유일한 주주로

서 공 방송사를 소유하고 있다. France Televisions가 여러 방송사들의 주주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정부의 다양한 부처에서 여러 공 방송사의 경 , 로그램 제

작, 배포와 련된 다양한 분야에 개입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도 할 수 있

다. 공 방송사의 활동에 개입하는 정부의 다양한 개입 주체들 사이의 립과 타

을 통해 공 방송의 운 이 결정된다. 공 방송의 운 에 개입하는 정부의 주체들

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64)

64) 이은미․주형일(2007), 같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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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공 방송에 한 정책  규제 개입 부서와 기구

총리
공 방송 반을 장하며 공 방송의 임무와 발 방향에 한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문화커뮤니

이션부

공 방송의 로그램 제작, 방송 등에 해 여한다. 

방송법을 입안, 의회에 제출한다.

재정경제부

공 방송의 재정과 국가지원, 고 시장의 발  등에 해 개

입한다.

수신료를 정해 의회에 제출한다.

기획 산처
공 방송에 필요한 재원을 결정한다.

외교부
공 방송의 외 정책과 해외 사업에 여한다.

산업부
방송의 기술  부분(지상 , 이블, 성, 인터넷 등)에 한 

문제에 여한다.

국립 화센터 공 방송이 참여하는 화 제작과 련된 문제들에 개입한다.

의회 

공 방송의 원칙을 규정하고 수신료와 련된 제반 사항을 결

정하고 방송 련 법을 제정한다. 공 방송사의 산과 결산을 

심사한다. 공 방송의 운 에 한 원회를 설치하고 보고서

를 만든다.

*이은미․주형일의 연구내용을 표로 정리.

랑스의 공 방송인 France Télévisions의 사장은 시청각최고 원회(CSA)에서 

공개모집하고, 임기는 5년이다. CSA 원들은 사장에 지원한 후보들을 비공개 면

심사와 투표를 통해 사장을 선출한다.  CSA는 France Télévisions의 운 원

과 산하 방송사의 운 원들을 임명한다(cf. 이은미․주형일, 2007). France 

Télévisions의 자회사에는 제작사, 배 사, 고사 등이 포함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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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사: France2Cinema( 화 제작), France3Cinema( 화 제작), MFP( 로

그램 제작, 더빙 제작)

□ 고사: France Televisions Publicité, Media Exchange, Web Sat Pub

□ 멀티미디어: France Televisions Interactive(인터넷 사이트 운 , 인터넷 방

송, 디지털 HD방송, VOD 서비스 등)

□ 배 사: France Televisions Distribution

□ 재단: La Fondation France Televisions(문화재단), La Fondation 

d'Entreprise France Televisions(시민연 재단)65)

그런데 이은미와 주형일의 연구에 따르면, 랑스에서 공 방송을 규정한 법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시청각 커뮤니 이션의 공  역"이라는 규정이 1986년 9

월 30일 방송법에 있을 뿐인데, 이 법에서 이 공  역에 속한 것으로 구분된 방

송사들에게 일반의 이익을 한 공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에서

(2007, 같은 보고서) 국처럼 ‘공공서비스방송(public service broadcasting)'에 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1986년 9월 30일 방송법의 43조 11항은 방송의 공  역에 속한 회사들은 일

반의 이익을 해 공공서비스를 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텔 비 의 경우 

이와 같은 방송의 공  역에 속한다고 간주되는 회사들은 다음과 같다. France 

Televisions, France2, France3, France5, Arte France, 해외 랑스령 방송 네트워

크(Reseau France outre-mer: RFO). 2005년 설립된 France4도 여기에 속하는 것으

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오래된 공 방송의 임무에 한 최 의 규정들은 1972년 7월 

3일 방송법에 나타난다. 여기서 공 방송은 첫째, 정보, 문화, 교육, 오락 그리고 문

명의 가치들에 한 국민의 욕구와 갈망에 답한다. 둘째, 공동체의 일반 이익에 

해 독 으로 배려하려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셋째, 세계에 랑스 문화를 

하는데 참가한다. 넷째, 랑스어의 질과 명성을 지킨다. 그리고 1974년 8월 7일 

방송법에서는 “사상의 주요 경향들과 의견의 큰 흐름들에 한 평등한 근을 보장

65) 이은미․주형일(2007). 『공영방송 정체성 확립방안 연구』, 방송위원회 연구보고서,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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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들에게 규칙 으로 방송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규정이 첨가되었다. 

그러나 가장 요한 것은 바로 공 방송의 책무와 의무이다. 다른 유럽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랑스의 공 방송 한 하고 다양한 편성, 공정하고 정확한 정보, 

보편 인 근이라는 세 가지 주요 원칙이 부여된다. 이를 보다 세분화하면 공 방

송은 첫째, 독립 이며 정확하며 불편부당하고 객 인 뉴스와 정보를 제공할 것 

둘째, 편성과 의 다양성을 확보할 것 셋째, 특정 분량의 뉴스, 문화, 술, 교육, 

소수 집단, 교육, 어린이와 오락 로그램 제공 넷째, 지역 문화와 가치  증진 다

섯째, 국가내 모든 지역에 련된 방송 로그램 제작과 편성 여섯째, 공익 련 공

시를 한 무료 방송 시간의 제공이라는 공 방송의 보편화된 원리들을 수행해야 

한다(유럽연합의 열린사회연구소, 2005/2007, 72쪽 참고).  

이에 기 해 랑스 공 방송의 주요 공공서비스의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

이 포함된다. 

<표 3-13> 랑스 공 방송의 주요 공공서비스 의무

* 건강, 교통안  정보, 소비자에게 그들의 권리를 알려주는 로그램과 이주민들

의 통합을 한 로그램과 같이 일반 인 메시지를 담은 로그램을 방송할 것

* 국익을 해 존재하는 정부 산하 기 에게 무료방송시간을 제공할 것

* 정부의 모든 공식 인 선언이나 메시지를 랑스 사람들에게 언제나 방송할 것

* 업시에도 계속 인 서비스를 보장할 것

* CSA에 의해 결정된 규칙에 따라 France2, France3과 Radio France는 국 인 

차원에서 표자로 인정되는 의회의 정당과 노조와 문직 집단에 무료 방송시

간을 제공할 것

* France3은 MP의 정부 질의를 한 의회 세션을 매주 생방송을 통해 보도할 

의무가 있음

* France2는 종교 인 로그램을 방송해야 함

*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후보자에 한 방송을 해야 함

* France2와 France3는 각각 매년 어도 15개의 공공뮤지컬, 스 혹은 연극을 

방송해야 하며 음악 로그램도 방송해야 함

* France2, France3, France5는 정기 으로 과학, 기술, 사회 로그램을 방송해야 함

출처 : 유럽연합의 열린사회연구소(2005), 조연하․임소혜 역(2007). 『유럽의 텔레비전 방송』, 75쪽,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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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랑스 방송 구조 개 을 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2007년 당선된 샤르코지 랑스 통령은 집권한 후 곧바로 미디어 역의 개

의지를 밝히고 나섰다. 이 에서도 공 방송에 한 개  의지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샤르코지 통령은 공 방송과 상업방송 로그램의 질  차이가 

미미하며, 공 방송의 정체성 확립을 해 고 폐지와 새로운 재원 확보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을 공식화하 다. 샤르코지의 개  의지에 2008년 2월 집권 여당의 

원내 표인 장 랑소와 코페를 원장으로 하고, 상하원 의원, 방송계 문가를 

원으로 하는 <공 방송개 원회>가 설립되었다. 코페 원회는 2월 말부터 본격

으로 활동에 들어가 4개월 동안의 활동을 거쳐 지난 6월 말 공 방송 개 을 

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 다. 아래의 내용들은 코페 원회가 출 한 보고서의 주

요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며, 이 내용들은 향후 랑스 공 방송의 변화 더 나아가 

방송 역의 변화를 가늠하거나, 국내 공 방송 연구에 도움을 될 것으로 보인다. 

(1)  발 모델

 

20년 부터 오디오비쥬얼(audiovisual 시청각, 이후 ‘방송’)분야의 경제모델은 

안정 인 것처럼 보여져 왔다. 1970년  공 방송을 독 운  해왔던 ORTF의 변

화 이후, 그리고 1980년  민 화된 TF1, 새로운 참가자 Canal+와 M6의 등장으로 

경쟁체제에 돌입했다. 방송사들은 지속 이고 안정 인 것으로 잘 알려진 경제모델

에 돌입했다. 민간기업은 CSA(방송최고 원회)의 조약에 의해 제어된다. 국 기업

은 혼합된 형태의 자 조달의 혜택을 받는데, 시청료와 고재원에 기반을 둔다.

 그러나 오늘날 랑스식 정원(Jardin à la française)은 뒤죽박죽이다. 여러 기

술이 로그램의 제작, 방송, 수신의 상황을 변화시킨다. 그것은 국경을 없애고, 콘

텐츠의 공 을 사실상 제한 없이 증가시켰다. 원거리 통신과 로그램 방송을 명확

하게 구별 짓던 기술  장벽은 사라졌다. TV 시청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새롭게 등장한 휴 폰으로, 방송 계자와 제어권한에 혼란을 야기 시킨

다. 수신료에 해 심의했던 보고서에 의하면, 거 한 규모의 세계  미디어그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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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미디어 시장이 크게 나뉘는 상이 찰 되었다. 그러나 세계  거  미디

어 그룹  문화 , 조직 , 기술  그리고 경제  계획에 만족스러운 방안을 제시

하며 지 까지 성공을 한 곳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꼬페 원회는 FT( 랑스 텔 비 )이 새로운 미디어 환경 즉, 디지털 

명과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이라는 환경에서 어떻게 응할 것인가에 한 의견을 

제시한다. 

 ① 랑스 방송의 정세를 변화시킨 디지털 명 

 

가. 시청각 방송의 증가 

2000년  반까지 6개의 아날로그방식 지상  송시스템이 6개의 채 을 유

료로 공 했다. 6개의 방송 공 사에 의해 디지털 지상  방송의 개가 속하게 

증가할 것이다. 이블과 성에 의한 방송은 부가 으로 10개의 채 을 제공한다. 

통신기술과 ADSL로 인해 가능해진 통신망에 의한 정보수송능력의 진보는 인터넷

망을 통한 로그램 방송을 가능하게 했다.

통  TV는 시청자에게 셋트 메뉴(menus)를 제공했지만, 시청자는 임의의 한 

가지(à la carte)만 선택하여 소비하기를 바란다. 이러한 에서, 정된 기간 내

의 지상  디지털방송을 한 지상  아날로그방송의 최종 포기는 - 말하자면 2011

년 11월 만기되는 어음과 같은 – 확고한 의무다. 디지털화를 향한 큰 변화에서의 

모든 지체는 새로운 다 통신의 발 을 지했고, 랑스의 시청자와 이 분야의 종

사자 모두에게 있어서도 피해를 야기했다.

 

나. 수신 수단의 증가

TV에 해 랑스 가정은 략 으로 가정에 허가된 도구인 TV와 로그램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시민으로 정리된다. 디지털 기술은 다방면으로 그리고 다양한 

가격으로 로그램 수신도구를 증가시킨다. 특히 미리 TV를 보기 한 시청자 외

에도 컴퓨터와 휴 폰은 동등하게 이미지를 획득하기 한 도구를 제공한다. 방송

(catch-up TV, 말하자면 인터넷에서 녹화방송 청취의 가능; videocast, 개인용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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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TMP) 청취를 한 개인용 도구의 증 와 연 된 이러한 가변성은 소비문화에

서 개인주의와 노마디즘(nomadism)이 더욱 증가되는 추세의 시 이다. 미디어의 

세계는 원하는 장소,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의 TV 시 로 어들 것이다.

 

② 새로운 계자를 진입시킨 방송계의 경제  변화

 

기술  진화는 국경을 변화시켰고, 새로운 계자를 출 시켰다 (지역채 , 인

터넷 방송, 통신 개 (opérateurs de telecommunication)). 만약 이와 같은 기술이 

시 지 효과를 낸다면, France Télévisions가 로벌 미디어로 변모하기 해 투자

가 필요할 것 이라는 것은 명확하다.

 

③ France Télévisions의 21세기의 진입을 한 두 가지 도 의 응 : 기술력

과 경제력

 

□ 로벌미디어 략

- 모든 매체에 존재하는 방송

- 디지털 기술의 통합

- 독창 인 기업구조 조직

- 방송에 있어 통 인 방송과 새로운 매체(Internet, TMP)의 통합

 

(2)  문화와 창조모델

 

제작 부문에서 랑스와 유럽권 로그램 19%, 랑스권 로그램 16%을 의무

으로 편성한다. 그룹 차원에서 이 의무를 이양한다. 채 별로 보면, France 2는 

랑스 공 방송  가장 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France 3은 랑스에서 두 

번째로 큰 공 방송이고 FT에 소속되며, 지역의 뉴스 로그램과 고장의 오락, 문화

행사를 하는 지역방송국으로 구성된다. 이 채 은 한 리에서 제작된 다양한 국

내 로그램과 뉴스를 방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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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RFO(지 의 France O)는 드라마, 요리, 문화, 퀴즈쇼 등 다양한 로그램

을 방송하며, F3은 국내와 각 지역의 로그램을 송하고 문화 교육  혜택을 제

공하는 일반 인 능(Entertainment)채 이 된다.  F3은 지방뉴스와 지역행사를 

장려해야 하고, 랑스의 다른 지역과 유럽에 소개하고 보 해야 한다. F4는 음악

을 포함한 술을 특집으로 하는 랑스 공 방송 네트워크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존하는 채 들은 각자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한다.

 

(3)  거 스(지배구조) 의 연구모델과 내부 경

 

① 로벌 미디어의 도 에 맞춰나갈 조직

 

로벌미디어 명에 의한 도 에 직면한 France Télévisions 는 모든 매체로부

터 공 서비스의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방송 그룹이 되어야 한다. 반면, 경쟁이 증가

하는 상황에서 경제 인 주변상황을 고하여 매력 인 비 을 발 시켜야 한다. 그

러나 재 조직, 거 스 모델과 국가와의 복합 인 계가 투명성을 제공하지도, 

외부 환경에 한 즉각 인 반응을 제시하지도 못한다.

 

② 방송에 근거하는 법률 구조

 

오늘날 FT그룹은 각 법인을 소유하는 약 10여 개의 자회사로 구성되고, 5개의 

자회사는 로그램 편집을 한다. F2, F3, F4, F5, 그리고 RFO(해외 랑스령 방송 

네트워크)가 이에 포함된다. 2000년 8월 계법령이 지주회사 <<그룹 France 

Télévisions>>의 설립을 공식화 했다. 로그램 편집권을 가지는 5개 자회사의 회

계를 재정 으로 건실하게 하는 이 개 은 진보 인 단계를 나타낸다. 

③ 일 성이 부족한 거 스로부터 독창 이고 간결한 거버번스로 

 

France Télévisions 사장 임명의 일 인 시스템과 효과 이고 다이나믹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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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슬란드 363,30 M€

오스트리아 324,85 M€

스 스 290 M€

노르웨이 246 M€

스웨덴 210 M€

독일 204,36 M€

핀란드 200,70 M€

국 195,60 M€

남부 벨기에 149,60 M€

잉 랜드 155 M€

슬로베니아 132 M€

랑스 116 M€

이탈리아 99,60 M€

스 설치의지에 한 비 이 많다. 여기에는 첫째, 비정형의 France Télévisions 

경  원회의 문제가 포함된다. 재 경 원회는 14명의 멤버로 구성되는데, 국

회 표 2명, 정부 표 5명, CSA 표 5명(1인은 NGO에, 1인은 랑스 해외령에, 

1인은 TV나 화산업에 속한 사람이어야 함), France Télévisions이 선출한 표 2

명이다. 하지만 향후 보다 간결하고 독창 인 거 스 구조를 지향해야 한다. 

④ 재원 

<표 3-14> 2006년 유럽의 방송 수신료

       * 유럽 평균 : 161 M€

 

유럽의 공  시청각 자 조달의 필요에 의해, 다수의 나라에서 수신료에 의한 

자 조달이 고정 으로 확보되는 것을 청문회에서 명백히 하 다. 스페인과 벨기에 

같은 몇몇 나라는 수신료가 없다. 반면, 스칸디나비아, 덴마크 같은 나라에서는 공

시청각이 오직 시청료로만 충당되거나, 공  자 조달의 다른 재원을 이용한다. 

랑스를 포함한 유럽의 몇몇 공  주주들은 통령의 의견까지 유효성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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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고, 복합 자 조달(수수료, 고와 련된 공  재원, 후원)의 혜택을 받는다. 아

래 제시된 표는 유럽 국가들의 수신료 황이다.

 이 상황에서 FT는 공  재원(수신료 수입, 국가재정지원), 상업  재원( 고, 

찬, 로그램이나 생상품 매, 유료방송의 가입비), 기타 재원( 로그램 제작에 

한 메세나(기부)로 구성되어야 한다. 랑스 공 방송의 경우, 공 지원이 체 

재원의 64%, 상업  재원이 29%, 기타 재원이 7%를 차지한다. 공 재원은 부분 

수신료 수입으로 이루어진다. 국가는 상 수신료 수입의 부족분을 지원해야 할 의

무를 갖는다. 체 수신료의 수입  약 68%가 France Télévisions에 할당되고 나

머지는 다른 방송 련 기구(Radio France, Arte France, INA, RFI)등에 할당된다.

한편, 다니엘 지아 (Daniele Giazzi)는 샤르코지 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 <미

디어와 디지털 : 랑스 미디어 발  략에 한 다니엘 지아  보고서와 언론계 

논평>이라는 보고서에서 ‘거  복합 미디어 기업’의 출 을 한 규제 조항들의 완

화 는 폐지를 요구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이 내용들은 랑스의 공 방송

을 포함한 방송 산업 반에 걸친 지각변동을 야기할 것이라는 에서 더욱 논쟁의 

상이 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지아 는 랑스의 미디어 그룹의 출 을 장려하

기 해 ‘미디어 그룹이 텔 비  채 , 라디오, 국 일간지를 소유하는 것을 허용

한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즉, 동일한 그룹이 동시에 거  국 일간지, 거  국 

라디오와 국 거  텔 비 을 소유하는 것을 지하는 이른바 ‘2/3 조항’을 폐지

하자는 것이다(Giazzi, 2008, 63쪽).  텔 비  집 의 제한을 채 의 제한보다는 

실제 시청률에 근거를 두자는 내용 즉, 한 사업자가 소유할 수 있는 텔 비  채

의 숫자( 국 단 의 아날로그 채  하나와 국 단  디지털 채  7개 이내) 제한

보다는 텔 비 의 국 서비스로 결정되는 실제 시청률의 상한선의 제한으로 체

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자본 소유의 제한(49%, 15%, 5%)의 철폐도 주장했다

(Gaizzi, 같은 보고서, 64-66쪽).

재 랑스에서는 코페 원회와 지아 의 보고서 등을 통해 공 방송의 규제

체제와 지배구조  책무성에 한 개  논의보다는 방송을 포함한 미디어 기업의 

소유 제한 완화 는 폐지, 디지털 상 산업의 활성화, 고 제도의 개  등 경제

인 측면에서의 개  논의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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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랑스 사례의 시사

공 방송의 규제체제와 거 스  책무성 구조는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몇 

가지 원리들을 제하는데, 여기에는 효과 인 지배구조, 공 에 한 책무성 우선

주의, 공정한 규제와 일치, 권력과 경 으로부터의 독립성, 정 하고 투명한 평가의 

틀이 포함된다. 

이같은 차원에서, 랑스가 1994년/2000년 방송법 개정을 통해 공 방송부문의 

강화, CSA의 권한 확 의 기조의 강화를 표방한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방송법 

개정안에 따라 CSA는 공민  방송 모두에 한 규제 감독권을 갖게 되었고, 공

방송 채 들의 채 별 문화  역할의 분화와 이들 간의 유  계 강화라는 두 가

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랑스의 CSA는 ‘독립  행정기구’라는 명칭을 일반

화시키고 모델화시킨 표 인 경우로, 통령, 상원의장, 국회의장 등의 임명으로 

구성된 9명의 원들로 구성된다. 하지만 바로 이같은 구조가 특정 정치 세력의 압

도 인 승리로 승리가 있을 경우, 원 구성의 다양성과 균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약 을 드러내기도 한다. 

랑스 공 방송 France Televisions의 경 은 경 원회가 담당하며, 방송편

성 략을 결정하고 승인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한다.  경 원회는 공 방송사 

체의 략을 결정하고 국가와의 방송계약 상을 진행한다. 그리고 수신료와 같

은 공  수입을 각 방송사에 분배한다. 이 외의 개별 방송사의 구체 인 운 은 개

별 방송사의 경 원회가 담당한다. 경 원회는 14인의 원으로 구성되며 원

의 임기는 5년이다. 의회에서 2인의 원(상원 1인, 하원 1인)을 임명하고 정부가 5

인을 임명한다. CSA가 5인을 임명한다. 그리고 나머지 2인은 France Televisions에

서 선출한다. CSA가 임명하는 원  1인은 NGO에, 1인은 랑스 해외령에, 1인

은 텔 비 이나 화산업에 속한 사람이어야 한다. 하지만 경 원회 원들 

에 공식 으로 시청자를 표하는 원은 사실상 없다는 이 한계로 지 된다.  

France Televisions와는 별도로 France2, France3, France5의 경우에는 각각 8

인의 원으로 구성된 경 원회를 두고 있고, 각 방송사마다 의회, 정부, CSA, 방

송사에서 각각 2인의 원들을 선출하고 이 게 임명된 8인이 경 원회를 구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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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지만, 정부의 다양한 부처에서 France Televisions에 여한다는 은 랑

스 방송 규제체제의 역사가 낳은 특이한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다양한 부

처들은 공 방송사의 활동에 개입하면서 부처 간 는 개입 주체들 사이의 립과 

타 을 통해 공 방송의 운 을 결정한다. 랑스의 공 방송인 France Télévisions

의 사장은 시청각최고 원회(CSA)에서 공개모집하고, 임기는 5년이다. CSA 원들

은 사장에 지원한 후보들을 비공개 면 심사와 투표를 통해 사장을 선출한다.  

CSA는 France Télévisions의 운 원과 산하 방송사의 운 원들을 임명한다. 

랑스의 공 방송은 다른 유럽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하고 다양한 편성, 공

정하고 정확한 정보, 보편 인 근이라는 세 가지 주요 원칙이 부여된다. 이를 보

다 세분화하면 공 방송은 첫째, 독립 이며 정확하며 불편부당하고 객 인 뉴스

와 정보를 제공할 것 둘째, 편성과 의 다양성을 확보할 것 셋째, 특정 분량의 

뉴스, 문화, 술, 교육, 소수 집단, 교육, 어린이와 오락 로그램 제공 넷째, 지역 

문화와 가치  증진 다섯째, 국가내 모든 지역에 련된 방송 로그램 제작과 편

성 여섯째, 공익 련 공시를 한 무료 방송 시간의 제공이라는 공 방송의 보편

화된 원리들을 수행해야 한다. 

재 샤르코지 정부 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방송 개  논의들은 공 방송의 이

와 같은 근본 원리와 책무들을 부정하지는 않고 있다. 즉, 공 방송의 개  논의가 

공 방송의 근본 원리들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최근에 본격화된 미디어 융합, 

방송 수신 장치의 신, 콘텐츠 제작과 소비 과정의 변화, 거  미디어 기업으로의 

소유 집 과 미디어 기업 간의 경쟁 심화, 고 시장의 변동 등의 상황을 랑스 

정부가 어떻게 처할 것인지를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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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의 공 방송 책무성 시스템  거 스 모델

1)  공 방송 NHK의 상과 역할

방송은 국민 공유의 유한 희소인 자원인 를 이용한다는 과, 언론기 으로

서의 공공성과 사회  향력으로 인해 공공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서비스다. 이러

한 에서 시청자가 부담하는 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NHK는 상업  재원인 

고를 재원으로 하는 상업방송에 비해 시청자의 다양한 심을 반 하고 시청자의 

기 에 부응하는 로그램을 차별 없이 방송하는 것이 요구된다. NHK는 정치 으

로도 립을 유지하고 소수자나 소수의견에 해서도 공평하게 다루어야 한다. 

NHK가 스폰서 기업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은 이러한 기본 목 을 달성하기 한 방

편의 하나다. 따라서 NHK는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분양의 로그램을 통해 시

청자가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이나 사고방식을 할 수 있게 하고 생활과 인생을 알

차게 만들어 감과 동시에 시민의 공공의식을 높이고 다양하고 활력 있는 민주주의 

사회의 실 과 성숙을 향하여 노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한다.

1926년 8월 26일 설립된 NHK는 라디오 방송을 시작으로 1953년 2월 1일부터 

TV방송까지 하고 있는 일본 유일의 공 방송사다. NHK가 운 하는 채 은 재 

8개에 달한다. NHK의 운  채 은 지상  2개 채 (종합, 교육), BS 성 아날로그 

3개 채 (제1, 제2, 하이비 )과 BS 성 디지털 3개 채 , 라디오 3개 채 (제1라디

오, 제2라디오, FM방송), 국제방송 2개 채 (NHK월드TV, NHK월드 리미엄), 라

디오국제방송 1개 채 이다(清水直樹, 2006a). 민간방송사에 비해 NHK가 월등하

게 많은 채 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NHK가 방송기술개발의 선도  역할을 수행

해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정책  단에 따른 것이다. 일본 정부는 정책 으로 

NHK에 를 우선 으로 할당해왔다. 

NHK의 채 운 황은 지상 방송 1～2ch과 BS 성방송 1ch을 운  인 민

방과 비교할 때 로그램편성의 탄력  운 이 가능하다는 에서  우 를 

지닌다. 특히 NHK는 지상 방송과 BS 성방송 간에 콘텐츠를 멀티유즈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권리처리  서비스 제공에 해서도 세법상 상 으로 유리하다. 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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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유채 수는 「일본방송보 기본계획」에 명기되어 있다.  

<표 3-15> NHK 각 채 별 상  특징

채 명 편성내용 특징 

TV

종합채  
-종합편성

-교육10%, 교양20%이상씩 

-뉴스․정보 로그램  문화․교양

로그램 등, 각 분야의 조화된 편

성을 행하는 “基幹 종합서비스채

”

교육채
-교육방송

-교육75%, 교양15%이상

-복지, 교육, 취미, 실용, 슬 등 폭

넓고 다양한 로그램의 제공

라

디

오

제1라디오(AM) -종합편성

-긴 시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안심

라디오)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

보를 자세하게 달(생활정보라디

오) 

제2라디오(AM) -교육방송

-어학강좌라디오  교육 로그램 

등 생애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가장 친 한 라디오

FM라디오 -종합편성

-뛰어난 음질을 살려 다채로운 음악

로그램  NHK만의 귀 한 음

성재료를 활용한 “종합음악채 ”

성

BS 성1채  

- 성의 특징을 살린 종합

방송채 을 통해 방송보

-교육10%, 교양20%이상 

씩

-국내외의 최신 동향을 가장 빠르고 

다각 으로 하는 “내·외종합정보

채 ”

BS 성2채
-난시청해소를 목

-교육30%, 교양20%이상

-지상 TV의 난시청해소를 한 방

송이60%

-우수한 문화․ 술을 소개하는 

로그램  국내외의 명작 화, 화

제 해외드라마, 양질의 오락 로그

램 등으로 편성된 “풍요롭고 즐거

운 채 ”

성하이비 -고선명TV보
-고화질․고음질의 하이비  특징을 

최 한 살린 채

출처: 공평부담을 한 수신료체계의 황과 과제에 한 연구회 (2007). 제6회 연

구회 참고자료. 일본총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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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가 다수의 채 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한 단은 다양하다. 상업방송이 

할 수 없는 공 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에서 정 인 평가를 내리는 사람이 있

는가 하면 민방과의 등한 조건 확보 등의 에서 문제 을 지 하는 사람도 

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NHK의 각종 비리들로 인해 기야 NHK의 채 보유 

논쟁으로까지 이어졌다. 다 나까 총무 신의 간담회인 「통신․방송의 모습에 

한 간담회」에서 NHK를 슬림화하기 해 난시청 책 이외의 BS 채   FM 라

디오를 삭제하고 NHK를 5개 채 로 하는 것을 제안하자, 자민당 소 원회가 각 

채 의 역할을 충분히 검증한 후 삭감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한, 이러한 움직임

은 실제 정부 여당 합의의 형태로 정리되어 난시청 책 이외의 BS 채 에 해 

삭감을 검토하는 것이 구체 인 정책방향으로 결정된 상태다. 

일본방송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일본 총무성의 기본방침은 디지털시 에도 NHK

로 표되는 공 방송과 민 방송의 이원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다원 인 방송서비스

를 시청자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방송의 디지털화로 매체의 

증가와 방송과 통신의 융합 상으로 방송의 업무 역이 확 되는 추세임을 감안해 

NHK는 민간방송사업자의 업무 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규제를 가하고 있다.  

공 방송 NHK의 업무는 일본 방송법 제9조에 첫째, 국민의 다양한 요망을 만

족시킴과 동시에, 문화 수 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풍요롭고 질 높은 방송 로

그램을 방송할 것, 둘째, 국 으로 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양질의 송신기능을 

유지할 것, 셋째, 국 상 방송 로그램과 지방 용 방송 로그램을 제공할 

것, 넷째, 방송  방송 수신의 발 에 필요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여 그 성과를 가

능한 일반에게 공개할 것, 다섯째, 국제 친선의 증진  경제 교류의 발 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국제 방송 등을 실시할 것 등이 명기되어 있다. 

NHK의 업무범 는 필수업무, 임의업무, 수탁업무로 나뉜다. 일본 방송법 제9조 

1항에 의하면 NHK의 필수업무는 국내방송(AM, FM, TV), TV방송의 탁국내방

송업무(BS디지털 성방송), 방송  방송수신의 발달․발 에 필요한 조사연구(방

송기술연구소, 방송문화연구소를 설치해 방송기술연구  방송 로그램에 한 시

청동향조사), 국제방송  탁NHK국제방송업무(NHK월드․라디오일본, NHK월드

TV)로 명시되어 있다. 한편, NHK의 임의업무는 방송법 제9조 2항에 계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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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방송 회, Radio France Internationale, BBC동남아시아 지역방송), 필수업

무에 수반하는 업무(NHK방송연구  조사, 어학 로그램의 텍스트출 , 이블TV

방송사업자에의 로그램 제공, 방송의 보조  이용으로써의 인터넷 이용, NHK소

유의 작권 사용승인), 해외방송사업자, 해외유선방송사업자에의 방송 로그램의 

제공(NHK월드․ 리미엄의 방송 로그램 제공), 다 방송사업자에의 방송설비의 

임 , 탁형태의 조사연구, 기술원조  방송종사자의 육성, 방송  방송수신의 

발 에 필요한 업무(총무 신의 허가가 필요) 등이 포함된다. 끝으로 방송법 제9조 

3항에 명기된 NHK의 수탁업무는 보유시설․설비의 공여 는 임 , 탁에 의한 

방송 로그램 등의 제작이 해당된다. 수탁업무는 필수업무  임의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  내에서 총무 신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通信・放 の在

り方に関する懇談会, 2006). 

NHK의 업무  사업에 해서는 2001년 총무성 산하의 방송정책연구회가 

NHK의 사업범 (자회사설립)  NHK 콘텐츠를 활용한 인터넷서비스 방안에 한 

정책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放 政策研究会, 2001). 방송정책연구회의 보고서는 

NHK의 자회사 설립은 NHK의 업무 효율성 확보  NHK 자산과 기술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목 으로 하며, 자회사 설립을 통해 얻어진 수익은 수신료 인상 억

제에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NHK 자회사의 사업범 는 방송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범  내에서 실시되어야 한다.66) NHK 자회사의 경 투명성 제고를 해서 

66) 일본 방송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NHK자회사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NHK의 위탁에 의해,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에 필요한 장치를 작성, 또는 

방  송에 필요한 시설을 건설, 혹은 관리하는 사업 

    2. NHK에 대해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에 필요한 장치 또는 방송에 필요한 시설을 공급하는 사업 

    3. NHK의 위탁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송신하는 수탁 국내방송을 실시하는 사업 

    4. NHK의 위탁 또는 NHK와 공동으로 방송 및 그 수신의 진보 발달에 필요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

는 사업 

    5 NHK의 위탁으로 수신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 또는 협회의 업무와 관련되는 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실시하는 사업 

    6. NHK의 방송 또는 위탁으로 방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개 연주회 그 외의 행사를 주최하는 

사업 

    7. NHK의 위탁으로 방송의 보급 발달에 필요한 홍보 선전 또는 출판을 실시하는 사업 

    8. NHK의 위탁으로 방송 프로그램의 편집에 필요한 뉴스 및 정보를 수집, 또는 이것을 NHK 이외

의 사람과 교환하는 사업 

    9. NHK의 위탁으로 방송 프로그램 및 그 편집상 필요한 자료를 일반 방송 사업자용으로 제공, 혹

은 외국 방송 사업자에게 제공, 또는 협회의 조사 연구의 성과를 제공하는 사업 

  10. NHK의 방송 프로그램과 관련되는 저작물에 대해, 그 복제물을 작성, 혹은 반포, 또는 이것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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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 지분의 20%를 넘게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에 해서는 NHK의 업무보고서에 

자회사의 황을 기재하도록 했다. NHK 로그램의 인터넷 서비스 활용과 련해

서는 NHK의 로그램 가운데 교육, 복지, 의료, 생활과 련 로그램을 제공하며 

최소한 1주일 정도의 홀드백 기간을 두도록 했다. 보고서는 NHK의 인터넷 서비스

가 과도한 수익성을 갖지 않도록 인터넷 서비스로 인한 연매출액이 20억 엔을 넘지 

않을 것도 주문했다. 방송정책연구회의 정책보고서는 NHK의 과도한 사업 확장을 

막음으로서  민간방송사업자들의 사업 축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목 이다.      

2)  NHK의 리·감독 황

NHK는 1만2000명의 직원이 소속된 일본 최 의 방송사다. NHK의 조직 황을 

살펴보면 도쿄에 본거를 갖추고 일본의 모든 도, 부, 에 지방방송국을 갖고 있으

며 해외 4곳에 총국과 23곳에 지국을 거느리고 있다. NHK와 같이 많은 수의 직원

과 거  조직을 리하기 해서는 체에 조직통치의 힘을 충분히 미치게 하고 공

공방송의 이념을 실화 할 수 있는 문 인 경 능력과 고도한 리기법이 요구

된다(NHK, 2006).

NHK의 경 과 련된 내부조직은 경 원회, 이사회, 감사, 방송 로그램심의

회가 존재한다. NHK 경 원회는 「NHK의 공공성· 립성을 확보하기 한 기

」으로 NHK가 사업 운 의 방향성을 잃거나 잘못된 단을 내리지 않도록 감

시·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최고의사결정기 의 역할을 담당한다. 일본 총리에 

의해 임명되는 NHK 경 원회는 총 12명으로 구성되며, 2007년 경 원회의 기

능 강화를 해 방송법을 개정으로 3인 이내의 경 원회 원이 상근 원화 되었

다. 경 원회 원은 재계, 과학, 문화, 교육 등의 각 분야 별 문가를 지역별로 

안배하여 선출한다. NHK경 원회 원은 일본의 8개 지역에서 각 1명씩, 그리고 

선 송신하는 사업 

  11. 방송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기방송 프로그램 등을 전기 통신회선을 통해서 제공하는 

사업 

  12. 기방송 방송 프로그램을 전기 통신회선을 통해서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사업 

  13. NHK의 방송 설비를 사용해 텔레비전 데이터방송을 실시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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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에서 4명을 선출하여 총12명이 일본 참의원과 의원의 양원의 동의를 얻

어 총리에 의해 임명된다(清水直樹, 2006a). NHK경 원회는 NHK 임원의 보수 

결정, 임원 인사, 산, 사업계획, 편성계획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행 

일본 방송법에는 NHK 경 원회가 NHK의 최고의사결정기 이라거나 집행부의 

감독기 이라고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고 그 직무·권한만이 방송법의 각 조문에 부

분 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때문에 실 으로는 NHK 경 원회의 실제 감

독권과 집행권에 법 으로 약간 불분명한 이 존재한다.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를 포함해 7～10 이내로 구성된다. NHK 이사회의 임명권은 경 원회가 갖

는다. NHK 이사회는 주1회 개최된다. 이사회는 NHK의 주요업무를 심의하며 각부

서로부터 업무수행상황 등에 해 보고를 받고 필요한 검토를 실시한다. 이사회의 

업무수행 상황에 한 감사를 실시하는 감사는 NHK 직원 3인 이내로 구성되어 오

던 것이 최근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 경 원회 원  3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개

정되었다(NHK홈페이지, 2008. 12.). 

방송 로그램심의회는 일본 방송법 제3조 4의 규정에 따라 각 방송사에 설치가 

의무화된 의견청취조직이다. 방송 로그램심의회는 방송 로그램의 질  향상과 개

선을 도모하는 것을 목 으로 기업의 CEO, 일본주부연맹 표, 작가, 기자 등과 

같은 각계의 문가를 원으로 선정하여 NHK의 로그램에 한 의견과 질문을 

수렴한다. NHK의 경우 방송 로그램심의회는 앙, 지방, 국제의 3개 트로 나뉘

어, 연 3～4회 개최된다(NHK홈페이지, 200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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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NHK 거 스 구조

출처: NHK (2006). NHK의 新生과 디지털시 의 공공성의 추구-2006년～

2008년도　NHK 경 계획보고서 p.41를 기 로 재작성. 

한편, NHK의 감사기 으로는 NHK약속평가 원회, NHK업무 검·경리 정화

원회, 외부감사, NHK‘후 아이’미  등이 존재한다. NHK약속평가 원회는 2005

년 6월에 설치된 일종의 내부평가 시스템이다. 2003년과 2004년에 잇따른 NHK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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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미스런 사건들로 의해, 수신료 납입 거부가 증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NHK는 시청자 신뢰 회복을 해 2005년 6월 12일에 NHK 사업 운 의 목표를 

“약속”이라 칭하고, “약속”에 의한 활동의 달성 상황이나 성과를 시청자의 시 으로

부터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NHK약속평가 원회, 2006). NHK약속평가 원

회는, NHK가 제시한 방송이나 경  등에 한 약속이, 1년간의 과업 속에서 완수

해졌는지를 시청자 시 으로 정량 , 다각 으로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약속

은 업무 평가 등의 문가가 세 명이 평가한다. 평가에는 NHK의 임직원은 일  

여하지 않는다. 평가과정  내용 등도 NHK에 해서 공표하지 않는다. 한, 

NHK약속평가 원회는 NHK의 집행부와도 독립되어 있다. NHK는 약속평가 원회

의 평가결과를 차차기 연도의 산·사업 계획 등에 한 요 방침의 입안·결정을 

한 객  정보로서 활용한다. 당 , NHK의 약속평가는 3년간 한시 으로 도입

되었지만 재까지 계속 운  이다. NHK업무 검·경리 정화 원회는 NHK의 

컴 라이언스(compliance;법령 수) 활동의 추진이나 경리의 정화, 불상사의 재발 

방지를 해서, 공정하고 정확한 시책을 책정하고 실시하기 한 회장의 자문기

으로 2004년 설치된 조직이다(NHK홈페이지, 2008. 12). NHK업무 검·경리 정화

원회는 변호사·공인회계사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부감사는 NHK와 무 한 외부

감사 법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맡기고 있는 것을 말한다. 끝으로 NHK‘후 아이’미

은 2004년부터 시작된 련 문가와 일반 시청자를 섞은 시청자 회의기 이다. 지

까지의 시청자회의기 이 소인원수·비공개회의로 진행되었다는 비 에 한 반성

으로 일반 시청자로부터 폭 넓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해 

개최된다. 공개 로그램이나, 이벤트의 형태로 진행되는 NHK‘후 아이’미 의 내

용은 방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한편, NHK에 한 외  감시는 국회와 규제기 인 일본총무성이 표 이다. 

NHK는 사단법인 일본 방송 회의 재산, 즉 지 까지의 수신계약자의 수신료의 축

을 승계한 것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정부의 출자를 받고 있지 않다. 한, 표

의 자유 보장이라는 으로부터, 행정부에 의한 규제는 최소화하고, 국민의 표

인 국회에 의한 규제를 기본으로 한다. 일본 방송법에서는 NHK에 한 규제로 수

지 산, 사업계획, 자 계획의 국회승인(방송법제37조), 결산서류의 국회보고(제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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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업무보고서의 국회보고(제38조)를 규정하고 있다(안창 , 2008). 한편, 총무성 

장 은 NHK의 산과 결산 등에 의견을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권한을 가진다. 

NHK 산의 국회 승인에 한 논란은 그치지 않는다. 국회는 다양한 법안 등을 

심의해야 하기 때문에 NHK에 한 산 심의 등 규제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없으며, 국회의 산 승인이 직간 으로 공 방송에 한 정부와 정치권력의 개

입, 과도한 자율규제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  때문이다. 이에 NHK 

산의 국회 승인을 NHK 결산이나 일본우정공사의 경 계획과 마찬가지로 ‘보고’로 

체하여 NHK에 한 국회의 규제를 축소하고,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 경 원회

의 감독 강화와 다른 감독기 의 활용 등이 논의되고 있다(荒井透雅, 2006). 

산의 국회 승인 과정은 일반 법률과 동일한 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러한 과

정에서 ‘블랙홀’이 존재, NHK에 한 정치  압력의 장으로 이용된다는 지 이 미

디어연구자들을 심으로 나오고 있다. 방송과 통신 련 법안을 마련하는 총무 원

회가 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총무 원회에는 NHK 회장 등 임원이 참석하여 

산안에 한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산안과 직 으로 

련이 없는 로그램에 한 설명을 요구받기도 한다. 총무 원회에 소속된 국회의

원에게는 사 에 NHK의 국회담당 직원이 설명에 나서는데, 이 과정에서도 정치  

이해득실을 따진 로그램에 한 개입이 이루어진다(안창 , 2008).

3 )  NHK의 거 스 강화방안

NHK 경 원회는, NHK가 시청자에게 신뢰되는 경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

에, 경  효율과 방송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방송 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

도록 NHK 집행부의 감시·감독하는 기 이다. 일본 방송법 제13조에 따르면 NHK 

경 원회는 NHK의 경 방침과 기타 업무의 운 에 한 요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고 명기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경 원회의 권한 강화를 해 방송법 개정안이, 2007년 12월 21일

의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2008년  시행되었다. 2007년 통상국회에서부터 계속 

심의가 되어 있었지만, 여야당의 수정 합의에 의해, 2007년 말에 간신히 성립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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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수정 의 방송법개정안에는, NHK 련으로 내용이 4건 포함되어 있었다. 구

체 으로는 (1)경  원회의 권한 강화 등 통치(기업 통치)의 강화, (2) 로그램 아

카이 (archive)의 인터넷을 이용한 제공, (3)새로운 국제 방송의 제도화, (4)명령 방

송 제도의 재검토 등이다. 이에 반해 여야당이 합의 수정안에는 (1)NHK 경  원

회에 의한 로그램 편집에의 개입을 지하는 것을 명기, (2) 로그램 날조 등의 

재발 방지 계획의 제출을 의무화 하는 항목 삭제, (3)보유할 수 있는 방송 주주 회

사의 주식을 「2분의 1까지」로부터 「3분의 1 미만」으로 변경, (4)명령 방송을 요

청 방송으로 변경해, 요청 내용을 「국가의 긴  시」나 「국민의 생명·재산에 

한 일」 등에 한정하는 내용이 수정되어 포함되었다(荒井透雅·瀬戸秋穂, 2007).  

2007년 12월 개정된 일본 방송법은 NHK 개 의 일환으로서 일부 경 원회 

원의 상근화, 감사 원회의 신설, 등을 핵심으로 NHK 경  원회의 기능 강화

가 주된 내용이다. 일본의 여·야당합의에 의해 통과된 방송법 개정에 따르면 

「NHK 경 원회의 원장은 총무성령에 따라 정기 으로 경  원회를 소집해

야 하며 경 원회와 련한 상세한 내용을 「총무성령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으

로 남겨 놓았다. 이러한 식의 경 원회의 권한 강화는 실제로는 경 원회의 독

자성을 발휘할 여지는 거의 두지 않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에서 「2007년 

일본방송법 개정」은 오히려, 일본총무성의 NHK에 한 통치의 강화라고 해도 부

정하기 힘들다.

개정된 방송법에 따르면 NHK의 경 과 련한 기본방침에 한 의결을 경

원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4조). 경 원회는 이러한 기본방침에 기획입

안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향후 NHK 경 원회의 업무는 단순한 감독을 

넘어 NHK 집행부의 계획안을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업무범 가 확 될 망

이다. 한편, 경 원회의 권한 강화와 련해서는 발의권 자체도 논의가 필요하지

만 그 상도 제도  규범에 맞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시청자의 표기

을 통한 NHK의 감독이 자칫 정부와 정치권력의 표기 에 의한 감독으로 락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NHK의 경 원회를 심으로 한 NHK 거 스 강화로 평가·보수 부회의 설

치에 의한 목표 리·실 평가의 도입, 회장 이하 임원의 인사안건을 심의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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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원회의 설치, 감사와의 한층 더 제휴, 문성 있는 스탭을 심으로 한 사무국 

체제의 강화 등이어, , 원회 활동의 투명성 향상을 목 으로 한, 회의록의 상세

화(발언자명 기재), 경  원회 용 홈 페이지의 충실, 경  원회 원장에 의

한 기자 리핑의 정례화 등이 추진되고 있다. 

NHK의 통치 강화를 해서는 우선은, 경  원회와 집행부 각각의 역할·직무

를 법 으로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게 함으로써 경 원회

와 집행부 각각의 책임과 권한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다. 각각의 임원의 임명 요

건도 명확하게 된다. 책임과 권한, 임명 요건의 구분이 명확해지면, 자연스럽게 필

요한 기능이나 체제도 명확하게 될 것이다. 

과거 NHK 경  원회 원은 원이 비상근이었지만, 2007년 방송법 개정으

로 일부(3명 후)가 상근화 되었다. 경  원회 원의 일부를 상근화 하는 것에 

해서는 찬반양론이 존재한다. 실제로 권한 강화의 가장 표 인 내용으로 거론

되는 NHK 경 원회 원의 일부를 상근화 하는 것은 「상근 원과 비상근 

원과의 사이에 정보량의 면에서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합의제 기 인 경 원회

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해친다라는 부정  의견이 NHK 경 원회 내부로부터 제

기되었다. 한, 경 원회의 직무를 법으로 명기하는 것은 정치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공 방송의 운 이 법률이라는 형태이기는 하지만 NHK 경 원회

의 권한에 일정한 범 를 정부가 설정한다는 것임으로 경 원회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도 있다. 따라서 NHK 경  원회의 기능 강화를 도모하기 해서는 독자

인 조사에 기 해 정책 단이 가능해지도록 NHK 경 원회 사무국의 인원· 산

을 실화시킴으로써 실질 인 기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荒井透雅·瀬戸秋穂, 

2007). 

이 듯 NHK 경 원회의 권한 강화는 시청자의 시 (공공성· 립성의 확보), 

경  원회와 집행부의 역할, 양자의 거리감(독립성의 확보)에 가세해 경 원회 

원의 인선 밸런스(다양성의 확보)나 상근 원과 비상근 원의 조화 등의 으

로부터 고려해야 할 이 지 않다. 나아가 상근 경 원에 해서는 직무의 명

확화나, 집행부와의 장소  분리(경  원회 사무국을 포함한다) 등의 운용상의 궁

리도 필요하다. 상근 원을 상정한다면, 경  원회 원의 보수(방송법 22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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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지 까지도 집행부의 감독 등 원의 역할·직무에 상응하는 처우 시스템

이 마련되어야 한다. 상근 원의 보수산정은 행의 근무 날짜에 응한 일액 체계를 

기 로 월 제 는 연 제 등을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단된다. 하지만 경

원회 사무국은 2005년 1월에야 설치되었다. 재, 근무 직원도 6명에 불과하다. 

경 원회 사무국은 경 원회의 서포트역이기 때문에, 집행부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경  원회의 역할·직무의 확 에 따라 그 기능을 향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경 원회는 방송분야의 문성이 있는 스탭을 심으로 강화해 나가

야 한다. 이와 더불어 경 원회 원의 선출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경 원

회가 직  시청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  원회의 멤버 구성과 련해서는 공 방송의 거 스라는 에서 보

면 다양한 시청자의 시 을 결코 빠뜨릴 수 없다. 경 원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

하기 해서는 경  능력이나 감사 능력에 한 문성도 불가결하지만 좋은 방송

을 리 국에 보내는 것 뿐 아니라 국 각지로부터 정보를  발신을 실시해야 할 

공 방송으로서는 문화의 시 이나 지방의 시 이 매우 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성과 문성을 확보하기 해 지구 표 원 외 여러 가지 분야로부터 원을 

선임하고 있는 BBC 경 원회나 개편 되는 BBC 트러스트와 같이 NHK경 원

회 원의 선임 시에도 지역성, 문 분야, 세 ·연령, 성별 등의 밸런스에 유의해

야 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경 원회 원의 책임의 명확화  시청자 의향의 반

의 으로부터 원의 임기를 단축하는 것이나, 경 원회 내에서의 경 원

장 역할  치설정의 명확화, 선임 방법의 재검토도 요구된다. 

NHK의 감독권과 집행권의 분리를 진행시켜 「경  원회는 문성이나 지역

성 등 다양한 시청자의 입장을 표해, 집행부와 거리를 둔 시청자의 시 으로부터 

NHK에 한 감시·감독을 실시하는 기 이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해 그 기능을 한

층 강화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를 들면, 경  원회의 직무·권한으로 업무의 평

가, 감사 등을 더하고 감시·감독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나, 공공 방송으로서의 NHK

의 본연의 자세 등에 한 시청자의 의향을 경  원회의 활동에 한층 반 하는 

구조를 검토하는 것이다. 덧붙여 NHK의 리·감독을 생각할 때, 민간기업의 수법

을 참조하는 것이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NHK는 공공  서비스(공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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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을 목 으로 방송법에 의해 만들어진 특수법인이며, 리 

기업이나 일반 인 특수법인·독립 행정법인 등의 이사회등과 경 원회를 동 으

로 자리 매김을 해 논하는 것은 타당하기 않다. NHK가 방송을 만드는 측의 논리

나 이익 추구의 논리에 빠져서는 안 된다. 하지만 NHK 경 원회와 집행부를 일

원화하는 경 시스템의 원보드화는 NHK에 한 감독권과 집행권의 분리, 각각의 

책임·권한의 명확화, 로그램 편집의 자율(편집권의 독립)의 차원에서 신 한 검토

가 필요한 사항임으로 단순히 효율성이라는 차원에서 근할 수만은 없다.

4) NHK의 설명책임

공익을 제도  규범으로 하는 매스미디어에는 사회  책임이 요구된다. 공 방

송인 NHK도 이러한 사회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NHK의 사회  책임

은 NHK 경 원회가 NHK 집행부에 한 통치의 강화와 NHK에 한 주어진 임

무를 완수함으로써 수행된다. NHK 경 원회는 NHK의 사회  책임 수행여부를 

설명 책임을 통해 시청자에게 알리는 것이다. 특히, NHK의 사업이 복잡화되고, 이

사회와 경 원회라는 이원  리시스템으로 구성된 NHK에 한 업무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하기 해서도 NHK의 경 실태를 시청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한 

필요성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미디어연구가들을 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NHK의 2004년 7월 NHK PD와 특 원들의 제작비 착복사건이 붉어지면서 야

기된 NHK에 한 사회  불신감은 기야 수신료 납부 거부자를 기하 수 으로 

양산함으로써 수신료를 근간으로 하는 공 방송 시스템 그 자체를 태롭게까지 만

들었다. 일련의 련 사건·사고가 잇따르자 NHK는 2004년 7월부터 업무 검  감

사, 법령 수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NHK개 재생사업에 착수한다(NHK, 2006). 

제작비 착복에 한 사회  비난여론을 잠재우고자 실시된 NHK개 재생사업은 업

무  감사 등의 내부통제 강화의 형태로 구체화되었다. NHK개 재생사업으로 

NHK내부에 법령 수를 한 내부·외부 고발창구, 법령 수추진 원회, 법령 수추

진실 등이 설치되었다. 한, 법령 수에 한 직원연수  법령 수추진보고서의 

제출도 의무화되었다.67) 한, 새로운 윤리강령의 제정과 NHK윤리·행동헌장과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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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침도 마련되었으며,  직원을 상으로 한 윤리 수 서약과 서명도 추진되었

다(안창 , 2008). NHK의 개 재생사업은 표면 으로는 가시 인 성과를 거두었다

고 평가된다. NHK의 직원을 상을 실시한 의식조사에 따르면 NHK직원들은 윤리

의식이 한층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창의성과 다양성을 기본으로 

하는 방송사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과도한 법령 수 활동은 로그램 제작 장에 암

묵  축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주장을 제

기하는 사람들은 NHK가 산집행형의 사업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으로 자율 인 수

지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미흡하며, 회장의 단독책임구조로 이루어져 이사

들 상화간의 견제가 쉽지 않고, 더구나 시청자 표로 구성된 경 원회가 NHK에 

한 1차  경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구조로 운 된다는 에서 일반기업과 같이 

기업통치나 법령 수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그 효과를 기 하기 힘들다는 것이 논리다. 

한편, NHK에서는 NHK사업 반에 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다. NHK는 

사업활동 반에 한 정보를 방송 로그램, 창구비치,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한다. 

공개범 는 NHK 업무 련 문서에 제한되며, 로그램 제작과 련한 내용이나 취

재 련 내용은 제외된다. 미공개 정보의 경우 시청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그 공

개여부는 제3자 기 인 NHK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의 원회가 결정한다. 경

원회의 회의록도 공개 상이다.       

5) NHK의 경 평가

NHK는 사회  책임의 일환으로 NHK업무성과를 알리기 해 국회나 정부, 경

원회를 거치지 않고 방송서비스의 수 과 목표를 일반 시청자들에게 약속이라

는 형태로 제시하고 그 달성 정도를 자체 으로 평가받는 시청자에 한 약속과 평

가 제도를 2005년부터 도입했다(NHK약속평가 원회, 2006). NHK는 2005년에는 

로그램강화, 수신료의 공평한 부담, 시청자의견반 , 부정 근 과 투명성·설명책

임, 효과 ·효율  사업운 , 디지털기술의 사회  환원 등 6항목 9세목에 걸친 약

67) 2007년의 경우 법령준수와 관련한 임직원과의 대화활동은 전국의 NHK 방송국에서 153회 개최되

어 전 직원의 4할을 넘는 4,696명의 직원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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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을 발표했다. 2006년에는 NHK이기 때문에 가능한 방송서비스 실 , 수신료의 공

평한 부담, 시청자의견반 , 부정 근 , 사업운 의 개 ,  디지털기술의 사회  환

원 등을 약속하고 평가에서는 방송서비스에 한 시청자의 평가를 이용가치·비이용

가치(사회  가치)라는 에서 측정하도록 했다(안창 , 2008).     

NHK의 약속평가를 해서는 계량  평가지표의 용이 건이다. 하지만, 

NHK의 사업운 의 효율성 측정은 민간 기업에서 일반 으로 이용하는「매출액이

익율」이나「종업원 1인당 생산성」이란 분자에 수익을 이용한 지표는 타당하지 않

다. NHK의 수입은 NHK가 창출한 가치의 가가 아니라 수신료란「제도」에 의해 

모아진 것(즉, NHK의 수입은 NHK가 창출한 가치의 평가와 연동하지 않는다)이라

는 공  조직 특유의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NHK와 같은 조직에서 본질 으로 

시해야 하는 것은 「코스트에 한 성과(VFM : Value for Money)」이다. 이 경우

「성과(value)」란 NHK약속평가 원회가 CVM(가상시장가치법 : Contingent 

Valuation Method)조사에 의해 산출한 시청자의 NHK에 한 「지불의사액(WTP : 

Willingness to Pay)」를 사용하는 것이 당하다.  CVM조사에서 산출한 시청자의 

지불의사액의 합계와 실제의 사업지출총액으로부터 NHK의 조직 체의 VFM을 계

산하면 2005년도는 1.57, 2007년도는 1.66으로 2년간 5.7%향상(1.66÷1.57)된 것을 볼 

수 있다.68) 이것으로 2년간 NHK의 효율 ·효과  사업운 이 진 되었다고 단할 

수 있다(NHK약속평가 원회, 2008). VFM의 향상은 시청자가 느끼는 평가(분자)의 

향상에 의한 것이었다. 한편, 경비의 감축효과(분모)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사업지출의 감소는 인원삭감, 일률  

산감축의 조치로 달성된 것이 많고 서비스 가치의 유지·향상은 직원 개개인의 부

68) 2007년도 NHK의 CVM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NHK의 방송 서비스에 대한 시청자의 지불의사액

(WTP : Willingness to pay)을 계산하면 지상파 방송(종합텔레비전, 교육텔레비전, 라디오 제1방송, 

라디오 제2방송, FM 방송)은 시청자 1인 당 월액 1,814엔이고, 위성방송(위성 제 1텔레비전, 위성 

제 2텔레비전, 디지털 위성 하이비전)은 시청자 1인당 1,269엔이었다. 이 금액은 경비의 합산을 기

초로 산출된 현행 수신료의 월 액(지상파 계약 1,395엔, 위성계약의 위성부가분 945엔 모두 방문수

금의 경우)을 상회하고 있다. 상기 가치를 매체별로 분해하면 지상파 방송은 종합 텔레비전 1,132

엔, 교육텔레비전 443엔, 라디오 제1방송 127엔, 라디오 제 2방송 45엔, FM 방송 67엔, 위성방송

은 위성 제1텔레비전 500엔, 위성 제2방송 425엔, 디지털 위성 하이비전 344엔으로 계산되었다. 또

한, 시청자가 지불의사액(지상파방송과 위성방송의 합계)을 프로그램 장르별로 배분한 결과를 이하에 

나타내었다. 시청자가 생각하는 프로그램 장르별 구성비로서 「뉴스 ·보도 프로그램」이 34.5%로 

가장 높고 이하「정보·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12.7%, 「스포츠 프로그램」이 9.9%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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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을 높이는 형태로 실 되고 있다.

6 )  일본 사례의 시사

NHK 개 의 논의는, 단지 수신료 부담의 불공평 해소에 머무르지 않고, 디지털 

시 에 있어 NHK가 담당해야 할 공 방송의 범 와 재원의 책정을 목 으로 한다

는 에서 디지털 미디어의 미래상과 연결된다. NHK는 계속되는 불상사 발각이나 

로그램 개  의혹을 받아들여 계속 으로 거 스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무리 NHK의 거 스 구축을 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시도를 하더라

도  시청자와의 신뢰구축이 부재하다면 진정한 거 스 구축은 불가능에 가깝다. 

NHK의 통치 체제가 경 원회와 회장 이하 집행부의 이원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특정의 고객·주주 등을 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일반기업과 달리 국민 체를 

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NHK는 사업 운 에 있어 공공성이나 다양성을 확보할 필

요성이나 요성이 크게 요구됨으로 이을 조직 운 과 경 으로 담보하기 한 

필요성에서 기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을 감안하면 단지 거 스 

시스템을 개선하고 효율성이라는 기술  차원의 근은 공 방송의 본연의 역할과 

책무라는 에서 부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공 방송에 한 거 스 문제는 NHK에 한 리·감독기 과 더불어 

시청자의 에서 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청자의 에서 NHK의 거 스 

강화와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 시청자제일주의다. 국민이 지불하는 수신료를 재원

으로 하는 공 방송은 근본에 반드시 시청자제일주가 있어야 하는 것은 범 한 

시청자와의 합의 형성을 한 기본 조건이다. 시청자와의 합의 형성이 그 때 그 때

의 사회  풍조나 화제성의「 합」등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으나 

그 게 되지 않기 해서도 NHK는「자주자율」과 「방송윤리」의 수를 기본으

로 하고 각 지역, 각 분야, 각 세 , 각 견해 등을 나 어 시청자의 다양한 의향을 

신 하게 받아들이는 노력을 거듭해야 한다.

「시청자제일주의」를 범 한 시청자에게 알리기 해 방송 등을 통해 경

의 실정이나 로그램 자세에 해 정보를 개시하고 설명함과 동시에 시청자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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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한 열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빠질 수 없다. 시청자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종래의 구조를 충실하게 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수신료징수담당자들로부터 시청자의 

반응을 수집하고 인터넷의 방향통신기능을 활용하는 등 다방면의 응이 요하다. 

한편, NHK의 거 스는 참의원과 의원의 동의, 내각총리 신의 임명에 의해 

결정되어 NHK의 경 방침을 심의․결정하는「경 원회」와 실제의 경 에 여

하는 회장 이하 집행부에 의한「이사회」의 이원  구조로 되어 있고 어느 쪽이 어

느 범 로 NHK를 표하고 어느 분야의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가에 해 알기 

어려운 구도로 되어 있다. 조직통치의 원칙·방향성·내용을 내·외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 로그램 제작의 장이나 시청자가 의견이나 요망을 어떤 기 에 

해 해야 하는가를 용이하게 알기 해서도 각각의 권한과 책임의 범 를 명확

하게 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NHK의 거 스(조직통치)는 불상사나 부정행 의 

재발을 방지함과 동시에 로그램 제작 장의 자유로운 창조성을 보장하는 구조로, 

더욱이 「시청자제일주의」를 기 로 하는 공 방송의 이념에 따라 투명성이 높고 

알기 쉬운 것으로 재구축되어야 한다. 집행부나 리직의 인사구성이「특정인맥」

이나「은 한 세력」등의 의향에 좌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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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내 공 방송 제도의 상과 구조  한계

1. 국내 공 방송의 법ㆍ제도  황: 임무와 특권

국내 공 방송 제도는 역사  사실로만 단하면 1972년 12월 30일 한국방송공

사법 제정으로 국 방송에서 공사로 환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공 방

송체제는 ‘행정  경 의 공공화’에만 치 한 것으로 자원의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는 제도윤리나 사회  규범에 입각한 분배의 정의는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박기

성, 1991, pp. 436-438). 따라서 공 방송의 제도  조건으로 임무, 특권 그리고 통

제시스템 등의 틀을 갖춘 공 방송제도는 2000년 통합방송법이 통과된 다음부터라

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본 장에서는 2000년 이후의 공 방송에 을 두고, 그 통

제시스템과, 임무  특권 그리고 책무성 이행 메커니즘 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공 방송의 임무와 재정  특권은 사회  통제원리와 책무성이라는 통제구조를 

유지하는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다. 공 방송은 공  과제에 따라 차별된 기능을 담

당해야 하는 임무를 갖고 있으며, 그 특수임무로 인해 재정  특권을 보장 받게 된

다. 바로 이러한 임무와 특권이 있기에 사회는 공 방송으로 하여  책무성을 이행

하도록 요구하며, 극  실 과 개입이라는 의미에서 사회통제원리가 발생하게 된

다. 이 같은 원칙에서 보았을 때, 한국 공 방송의 임무 규정은 재정  특권을 보장

받아야 할 근거가 되는 특수임무, 즉 기능  차별성은 보이지 않고 있다. 

<표 4-1>은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임무를 정리한 

것이다.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제도의 일반  임무는 거의 모든 기 에 총

망라되어 있다. 로그램 장르에 한 사항은 임무로 규정되기보다 방송 로그램

에 한 편성의 요건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분석표에서 제외했을 뿐, 사실 모

든 기 에 용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종합편성을 하는 공 방송사인 KBS와 

MBC에 한 방송활동 련 임무는 법률로 거의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국가기간방

송으로서 KBS에게 차별되어 부여된 임무는 ‘국내ㆍ외 상으로 민족문화를 창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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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방송 일반(방송법) KBS(방송법) MBC(방문진)

기본가치
방소의 공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방송의 공정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 익 성 ( 기 간 방

송)

공  책임의 실

정치ㆍ사회

민주  기본질서 존

국민의 화합과 민주  여론

형성

사회  갈등조장 방지

- 공공복지 향상

문화ㆍ언어보호 -

국내ㆍ외 상으

로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

의 동질성을 확

보할 수 있는 

로그램 개발

민주 이며 공정

하고 건 한 방

송문화진흥

로그램 다양성 - - -

특정계층
아동  청소년 보호

소수계층의 변
- -

품질 -

지역과 주변의 

여건에 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

스 제공

-

언론규범

보도의 공정성  객 성

방송편성 상의 차별 지

알권리  표 의 자유 보호

ㆍ신장

의견표명의 균등한 기회 부

여

정치  로그램 편성의 균

형성

- -

도덕/종교

타인의 명 훼손  권리침

해 지

범죄  부도덕 행 , 사행심 

조장 방지

- -

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로그램의 개발’이 유일하다(방송법, 제44조의 

4항).

<표 4-1> 한국 공 방송의 임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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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한 가정생활 보호(음란, 

퇴폐, 폭력조장 방지)

국민의 윤리 , 정서  감정 

존

국민의 기본권 옹호

기타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

국제친선의 증진

사회교육의 신장

유익한 생활정보의 확산  

보

- -

이상을 독일, 국, 랑스와 비교해 볼 때, 공 방송의 임무설정 방식에는 상당

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즉, 방송일반에 해서는 ‘보도의 객 성’, ‘불편부당성’, 

‘균형성’, ‘정확성’, ‘ 로그램의 균형성’ 등의 임무가 주어지지 않지만 BBC, ARD 그

리고 ZDF와 같은 공 방송은 법 으로 명시된 차별성이 나타나고 있다. 랑스 역

시 민 방송의 임무는 ‘다양한 사상과 의사표시 존 ’, ‘방송의 자유’ 등에 한정되나, 

공 방송은 ‘민주주의 원칙’, ‘다양한 계층의 민주  토론을 매개’, ‘공익 추구’, ‘ 랑

스어권의 향력 확 ’, ‘ 랑스의 언어 , 문화  유산 부각’ 등의 특수임무를 갖고 

있다. 한 ‘청각장애자’, ‘난청자 로그램’ 등과 같은 의무 로그램에 한 차별  

요건(requirement)도 갖고 있다.

이러한 상은 공 방송에 한 차별  규제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 방송법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김우룡(2002, p. 61)은 행 방송법의 이와 같은 한계가 규제

방식의 불합리성을 낳고 있다고 지 하고 있다. 왜냐하면 수신료로 운 되는 공

방송사와 유사한 기 을 민 방송사의 편성에도 강제하기 때문이다. 행법은 방송

의 공  책임을 모든 방송 주체에게 용한다는 에서 방송을 공공의 시각으로 일

성 있게 근한다는 평가를 내릴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주체를 

동일한 잣 로 규제함으로서 개별 주체의 특성이 무시될 수 있으며, 그 결과 어떤 

주체에게도 각각의 특성에 맞는 최 의 공익성을 실 시키지 못 할 가능성 역시 갖

고 있다고 비 될 수 있다. 

이처럼 한국 공 방송은 통제구조와 책무 계에 있어 약간의 차이를 갖고 있다. 

즉, KBS는 MBC보다 책무를 이행해야 하는 조건이 더 높은 구조를 갖고 있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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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법  근거 방송법 제64조~제65조

결정 방식

수신료 액은 이사회가 심의ㆍ의결한 후 방송 원회

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최종 확정

EBS와의 조정방식은 방송법 제68조와 시행령 제49조

에 근거해 매년 수신료 수입의 3/100을 지 (방송 가 

시행령으로 결정)

징수 주체 KBS 자체 징수(한국 력공사에 탁)

고 허용 정도
공 방송만의 제한요건 없음(지상 방송사업자와 동

일)

정부 보조
국가 산범  내에서 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비

용의 보조, 자 의 융자, 사체의 인수 등을 허용

매출액 비 수신료 

비 (2007년)
38%

연간 수신료 30.000원(월 2,500원)

면 임무는 세 공 방송을 포함해서 SBS까지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공

방송사 간 책무성의 불일치는 규제의 비효율성을 발생시킬 수 있다. MBC는 책

무 계도 없이 SBS와 같은 임무만을 달성하면 되는 구조가 되며, KBS에게는 책무

성이 존재하나 사회가 건 한 방송활동을 요구하려 해도 그 주장은 공허해질 뿐이

다. 규제가 공익을 극 화하고 이해참여자 모두가 만족하기 한 규제(통제) 원리가 

되어야하나, 공 성의 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음으로서 공 방송에 한 비효율 인 

규제의 가능성만 내포하고 있다.

<표 4-2> 한국 공 방송 재정구조의 특징

  임무와 마찬가지로 한국 공 방송의 재정  특권 역시 문제를 갖고 있다. 먼

 <표 4-2>에서 보이는 것처럼 수신료의 수혜 상이 KBS에 국한되어 있는 구조

를 갖고 있다. 국을 제외하고 독일과 랑스는 수신료를 모든 공 방송사에 조정

해 배분하고 있는 반면에 특정한 이유도 없이 KBS가 독 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

가 있다. 물론 역사  개 과정에서 민 방송이었던 MBC가 공  소유구조로 

환되어 공 방송의 역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수신료의 독 은 정당한 근거가 있

어야 한다. 국이 같은 공  소유인 채  4에는 수신료를 배분하지 않고 BB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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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하도록 하는 명백한 근거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BBC에 있어서 고의 완 한 

제한이며, 둘째는 BBC에 더 많은 수신료를 지불함으로서 공 에 한 더 많은 책

무를 갖도록 하기 한 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공 방송제도에서 수신료

는 이처럼 임무에 한 보상이며, 동시에 책임에 한 권리라는 인식이 형성되지 

못했다. 

수신료제도의 역사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1963년에 시청료라는 명칭으로 월 

100원씩 징수하기 시작하여 컬러 TV 보 의 확 와 함께 1981년 2500원으로 조정

되었고 1989년에 시청료에서 수신료로 명칭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과

정에서 징수의 주체가 여러 차례 바 는 혼란이 있었다. 재는 국회의 승인에 따

라 KBS가 징수하도록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다(KBS 한국방송, 2004, p. 55).

이러한 역사  개과정에서 수신료가 공 방송에 갖는 의미를 검토하고 수신

료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한 제도  고민은 부재하 다. 지 까지 방송제도 

 구조의 개편을 해 4차례의 특별연구 원회가 활동하 으나 수신료에 한 구

체 인 정책은 거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부 공 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해 재원구성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 은 하고 있으나 구

체 인 방안은 모두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매우 공허하기 짝이 없다.

결국 올바른 공영방송의 역할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광고수입 의존도를 낮

추고 점차 수신료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더욱이 DBS

나 HDTV와 같은 뉴미디어를 준비하기 위한 막대한 투자를 고려할 때 국민

적 이해를 바탕으로 현실성 있는 수신료 성격 규정 및 인상 방안을 마련

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KBS는 향후 명분 있고 확실한 재원확보를 위

해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영방송으로 정착

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한국방송개발원, 1994, pp. 

125-126).

재의 방송법의 틀을 마련한 방송개 원회 역시 2001년 1월부터 2TV 고

를 면 폐지하고 그에 상응하는 수신료 조정을 제시하 으나, 수신료의 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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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서는 방송 원회가 제안하도록 유보하 다(방송개 원회, 1999, p. 99). 그

러면서도 방송재정구조의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고제도 개선방안과 공익자 의 방

송발 기 으로의 환에 해서는 방안을 제시하 다. 강남 (1999, p. 55)은 공

방송에게 시장에서 가격으로 경쟁할 수 없는, 따라서 시장 외 인 공 재원 이외에

는 조달할 방법이 없는 공익  로그램 제공의 책무를 수행하라고 요구한다면, 

어도 최소한의 안정  재원확보에 해 구체 인 방안을 제시해  필요가 있다며, 

수신료에 한 조항을 반 하지 않은 당시 방송개 원회가 제시한 방송법안의 문

제 을 지 하 다. 

공 방송에 한 고 련 규정도 마찬가지이다. 재 KBS1은 고를 하지 

않고 있으나 법  근거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수신료의 징수를 한 에 탁해 징수

율을 높이기 한 자발  차원이라는 에서 제한조건은 없다. 고를 허용함에 있

어 공 방송, 특히 KBS는 수신료를 재정으로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과 공정

성의 원칙에 따라 스폰서 는 블록 고의 문제, 고시간, 고 상, 표 방식 등

에 있어 민 방송과 차별되어야 하나 이러한 조건이  없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 공 방송제도의 통제구조는 그 임무와 특권이 

히 정립되지 않고 있어 공 성이라는 제도  운 원리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공 방송의 임무는 공 방송을 제도 으로 보장하는 특권의 제로 작용해야 하고 

재정  특권은 그 임무를 달성하기 한 보장이 되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나 

 그 지 못하다는 것이다. 임무의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특권을 어떻게 설정하

고 조정할 것인가의 단과정 자체가 도입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 해외 국

가들의 경우 재정  특권에 한 조정이 임무 이행의 정도를 평가하여 결정하는 정

책  의미를 갖고 있으나, 한국 공 방송제도에서는 조정의 과정 자체가 없기 때문

에 임무 달성을 평가할 제도  필요마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과거 공 방송이 

권력의 홍보기구 고, 하수인이라는 역사  경험으로 인해 책임보다는 자율성과 독

립성의 확보에 논리  심이 치우침으로서 수신료라는 재정  특권을 통해 공 방

송으로 하여  책무성을 이행하도록 하는 개념  제를 모색할 겨를이 없었기 때

문이다. 그러나 지불가치(value for money)로 표 되었던 특권과 책무성의 연결고

리는 BBC에 한 개 과 제도  논의가 있을 때마다 BBC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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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기 한 논거 으며, 한 공  과제에 한 BBC의 공  역할을 상황에 맞

게 재정립하는 힘이었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2. 국내 공 방송 규제 시스템  거 스 모델: 구조와 특징

1) 통제구조  책무 계

한국 공 방송의 통제구조와 책무 계를 이해하기 해서는 정치권력과 방송제

도가 갖고 있는 특수한 계성을 이해해야 한다. 사회의 한 역으로서 방송제도는 

정부, 정치  집단  세력의 향으로부터 완 히 자유로울 수 없으나 권 주의 

체제가 지속된 국내의 특수성은 그 계가 독일, 국, 랑스와는 매우 상이하다. 

국내의 경우 분단의 특수성은 국가의 방송개입을 보다 용이하게 하 으며 정당성 

없는 정치권력은 방송의 개입과 통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정치권력의 

부단한 향력은 방송이 스스로 책임을 질만한 자율의 바탕을 이룩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고(한국방송개발원, 1995, p. 236), 그로 인해 민주주의로의 이행 이후, 방송제

도와 련된 모든 심은 제도 , 구조  자율성을 어떻게 확보하는 가에 이 

맞춰졌다. 

 방송제도의 특징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한 독립규제기구가 존재하고 정부에 한 공 방송의 책무가  부재하다는 것

이다. <표 5-3>에서 보이는 것처럼 공 방송의 통제구조에 따른 책무 계에서 정

부는 직 이든 간 이든 어떠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

방송은 정부와 련해서는 법ㆍ규제  임뿐만 아니라 공  임을 통해 이행

해야 할 책무도 갖지 않고 있다. 

공 방송의 소유주로서 그리고 국가의 자원과 자산을 리하는 1차  책임자로

서 정부에 해 아무런 책무성을 갖지 않는다는 은 매우 이례 인 것이다. 수

은 다르나 독일, 국, 랑스의 세 국가에서 공 방송은 정부에 한 일정한 책무

성을 갖고 있으며, 그 이행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차이는 재



[방송통신융합시  공 방송 규제 제도화 방안]

- 176 -

책무 계 KBS MBC EBS

내부감독기구 KBS 이사회 방송문화진흥회 EBS 이사회 

독립규제기구 방송통신 원회

기구 

간 

계

책무 

유/무
책무 계 책무 계 책무 계

권한

정  변경 인가, 

이사 추천, 감사 

임명, 운 계획서 

 결산서 수, 

부동산 취득 처분

시/당시 목  변

경시 보고 수

정  변경 인가, 

이사  감사 임

명, ㆍ결산의 

수

정  변경 인가, 

사장 임명 동의, 

비상임 이사  

감사 임명, 운

계획서 수, 결

산의 승인

정부 없음(감사원) 없음 없음

국회 직 간 직

의 방송법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논의되던 방송의 독립성이라는 거의 신화  믿음에 

기인하는 것이다. 

<표 4-3> 한국 공 방송의 통제구조와 책무 계

재의 방송구조와 공 방송 통제구조는 1999년 방송개 원회의 연구에 토

를 두어 2000년에 통과된 통합방송법에 근간을 두고 있다. 통합방송법은 이미 1990

년  반부터 제기된 법 개정의 필요성을 반 하고 동시에 당시의 김  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한 정부로부터 독립된 방송행정기구의 설립을 실 하기 한 목 으

로 탄생한 것이다. 공약 자체가 이미 정부로부터 방송을 독립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하고 있었으며, 그것을 둘러 싼 다양한 논의 속에서도 정부로부터 방송의 독립

성은 지상의 과제 다. 따라서 공 방송의 통제구조 역시 철 한 방송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형태로 나타났으며, 책임의 이행을 단하고 공  역할을 평가하는 주체

로는 방송 원회와 국회로 집 되었던 것이다. 

<표 4-4>를 보면 재 공 방송의 통제구조가 형태상, 내부감독기구와 외부 독

립규제기구로 이원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내부감독기구가 일상 인 감독을 수행하

고 장기 정책을 수립하는 주체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내부감독기구의 역할과 권

한은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먼  법ㆍ규제  임에서 가장 핵심 인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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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의 유형 KBS MBC EBS

일상  감독 KBS 이사회 방송문화진흥회 EBS 이사회 

로그램 규제 방송 원회 방송 원회 방송 원회

장기 정책

(기본운 계획)
KBS 이사회 방송문화진흥회 EBS 이사회 

ㆍ결산

(운  리)
KBS 이사회/국회 방송문화진흥회 EBS 이사회/국회

수신료(재원) 방송 원회/국회 해당 없음 방송 원회

보고ㆍ제출

산이 확정되면 

운 계획을 수립해 

방송 원회에 제출

기본운 계획을 

진흥회 이사회에 

보고

기본운 계획을 

방송 원회에 제출

결산서를 방송 원회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로부터 승인

결산서를 진흥회에 

제출  승인

결산서를 

방송 원회에 제출 

 승인

부동산을 취득 는 

처분하거나, 취득할 

당시의 목 을 

변경하 을 때, 

방송 원회에 보고

- -

행정  조사
KBS 결산서에 한 

감사원의 감사
외부 회계감사 -

임

명

독립 

규제기구

국회의장 6명(교섭단체 의 3명, 문화 원회 추천 3명) 

추천받아 통령이 9명 임명

내부 

감독기구

각 분야의 표성을 

고려해 방송 원회가 

추천하고 통령이 

임명(총11명)

문성과 사회 각 

분야의 표성을 

고려해 

방송 원회에서 

9명 임명

방송 원회 

6명(사장 1명과 

비상임 5명) 임명, 

사장이 3명(상임) 

임명(총 9명)

무 계라고 할 수 있는 임명의 권한을 방송 원회가 모두 갖고 있다. 한 KBS와 

SBS는 장기 정책에 한 요한 권한이 되는 ‘기본운 계획’을 산이 확정된 후 2

개월 이내에 방송 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방송법 제58조; 한국교육방송공사

법 제22조). 물론 승인의 주체는 각 이사회로 규정하고 있고, ‘제출’이라는 것이 행

정  요식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지라도 두 공 방송 이사회는 방송 원회와 책무

계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4-4> 한국 공 방송의 책무 유형에 따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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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EBS가 방송 원회에 해 갖는 책무의 정도는 상당히 높다. 산과 결산

에 한 승인권을 방송 원회에서 갖고 있기 때문이다(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20조; 

제23조). EBS가 아무리 목 방송이며 상당한 재원을 방송발 기 과 국가보조 에

서 충당하고 있다고 하나, 특별한 근거가 없이 책무의 정도를 타방송사와 차별되게 

용받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랑스의 경우 La Cinquieme가 지식 로그램

을 주로 편성하고 국가보조 을 받고 있을지라도 여타 공 방송과 차별된 책무구조

를 용받지 않는다는 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KBS 이사회, EBS 이사회 그리고 방송문화진흥회가 각 공 방송사의 실질 인 

내부감독기구로서 사회  통제원리를 실 하고 있는가에 해서도 엄 한 고찰이 

필요하다. 공 방송의 사회  통제원리는 방송의 주인으로부터 임된 감독ㆍ통제

권을 공개 으로 행사해 공 방송사가 수탁된 공  과제를 히 이행하는가를 평

가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방송 자율성을 하는 방송 외 인 간섭세력의 부

당한 개입과 향력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방정배, 1991, pp. 94-95). 이에 

따라 공 방송사에 한 ‘일상  감독’과 ‘규제 는 장기정책의 수립’은 분리되어 

운 될 수 있다는 믿음과 그 원칙의 수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 공 방

송의 통제구조에는 이러한 요소가 부족하다. 

KBS 이사회는 KBS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해 경 에 한 최고의결

기 의 권한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KBS에 한 공  책임, 방송의 기본운 계획, 

산ㆍ자 계획, 비비 사용, 결산, 경 평가  공표 등의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

하도록 되어 있다(방송법 제46조; 제49조). 모호하게 설정되어 있는 ‘방송의 공  책

임에 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 기업의 이사회와 차별이 없는 것으로 내부감독

기구라고 보기 어렵다. 한 방송법에는 KBS에 집행기 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집행기 이 KBS 이사회에 갖는 책무 계는 매우 모호하다. 유일한 조항은 “사장과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라고만 명시되어 있다(방송법, 제

51조 5항).

EBS의 경우 이사장이 사장을 겸하고 있으며, 이사회에 사장, 부사장, 상임이사 

2명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집행기 에 한 규정이 없는 등 그 자체로 내부감독

기구의 상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3조). 반면 방송문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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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회의 경우 법에 의해 ‘MBC의 경 에 한 리  감독’을 명시함으로서 KBS 

 EBS와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공 방송사인 MBC의 외부 조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과연 내부감독기구라 할 수 있는가 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한 방송문

화진흥회법에서 MBC 이사회와 갖는 계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책무 계도 모

호한 문제를 갖고 있다. 

이처럼 한국 공 방송의 통제구조와 책무 계는 공 방송사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MBC의 경우 방송문화진흥회에 해서만 책무를 이행하면 정부, 국회, 

방송 원회 등과는 책무 계를  갖지 않는 특수성을 보여주고 있다. 로그램

에 한 규제를 방송 원회로만 받도록 되어 있는 법ㆍ규제의 임에서는 책무를 

이행해야 할 계를  갖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 공 방송제도의 특징은 내부감독기구의 상이 

매우 미약하다는 을 알 수 있다. 해외의 경우 독일과 국은 각 공 방송사의 실

질 인 감독의 기능을 행사하는 내부감독기구와 민 방송을 규율하는 독립규제기구

가 명확히 분리되어 있고 거의 상호독립의 계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각 공 방

송사에는 내부감독기구에 임을 받아 일상 인 감독을 행사하는 집행 원회와 집

행이사회가 있어 자율성을 최 한 보장하고, 내부감독기구는 외부의 압력을 차단하

고 집행이사회와 집행 원회를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에서 볼 

때, 한국 공 방송의 통제구조와 책무 계는 오히려 랑스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독립규제기구를 갖고 있는 랑스는 공 방송 지주회사인 France Television

과 책무 계를 갖고 있으며, France Television 이사회는 내부감독기구라기보다 집

행  의결기 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랑스 공

방송은 정부와 국회에 모두 직 인 책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한국의 공

방송은 주로 국회에만 책무를 갖고 있다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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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공 방송의 거 스 모델: 책무성 이행 메커니즘

한국 공 방송의 책무성 이행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공 인 시청자를 상으로 

하거나 방송 문인의 자율규제에 토 를 두고 있는 공  임에서 시청자 참여 

부분이 강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 인 시청자에게 직 으로 책

무를 갖는 공  임은 상당히 미흡하다. 특히 임무달성의 계획을 언 한 략 

보고서와 자기활동에 한 공 과의 약속 등의 제도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다만 

성과평가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공 에게 공표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정도만 이행의 

수단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특히 운   재정에 한 책무를 이행하기 한 수단

으로 성과평가제도가 법ㆍ규제 임으로 연결되어 있는 국, 랑스, 독일과는 

달리 한국의 공 방송은 법ㆍ규제 임으로 유인되지 않는 문제 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한국 공 방송의 책무성 이행수단은 구조 으로 제약되어 있고 로그

램의 책무성과 운 의 책무성이 모두 실 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시청자들에게 

임무의 목표를 제시하고 그 달성 여부를 스스로 평가하는 책무성으로 운 되어야 

하나 성과의 목표이며 기 이 되는 각 공 방송의 기본운 계획이 공 에게 공표되

지 않고 방송 원회와 방송문화진흥회에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한 평가의 목

표와 기 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특수임무를 고려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법

ㆍ규제 임이 존재하지 않는 한계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시청자의 입

장에서 볼 때 방송사가 한 해를 계획한 사항을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성과평가에 

한 결과공표만을 하게 되어 무의미하며, 규제자 는 입법자의 입장에서는 성

과평가의 결과에 한 수 는 보고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 한 활용이 제

한될 수 있다. 

한편 한국 공 방송에 용되고 있는 책무성 이행의 수단들을 살펴보면 방송사

의 자율 인 역 아래 법 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시청자의 의견  불만 수렴’ 제

도가 여러 가지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청자 원회는 과거에도 법  

근거에 따라 존재하 으나,  방송법에서는 그 권한을 폭 강화하 다. 시청자를 

표하는 시청자 원회는 방송사로 하여  시청자에 해 책무성을 이행하도록 감

시하며, 문가를 시청자평가원으로 둘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한 시청자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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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이 규

정하고 있는 시청자 원회의 권한은 아래와 같다(방송법, 제88조).

① 방송 편성에 한 의견 제시 는 시정 요구

② 방송 사업자의 자체 심의 규정  방송 로그램 내용에 한 의견 제시 는 

시정 요구

③ 시청자 평가원의 선임

④ 기타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침해 구제에 한 업무

⑤ 방송 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리  

이처럼 법ㆍ규제의 틀에서 시청자 참여를 보장함에 따라 시청자 원회를 심

으로 하는 시청자 권익보호 활동은 2000년 이후 차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방송법은 KBS에게 시청자가 직  제작한 로그램을 편성하도록 의무화

함으로서 시청자의 실질  근권을 강화하 다. 이로 인해 2000년부터 시작된 

KBS의 <열린 채 >은 2001년 9편, 2002년 26편, 2003년 39편의 시청자 제작 로

그램을 방송하 다(KBS, 2004, p. 139).

공  임의 하나라 할 수 있는 방송편성규약의 마련을 제도화하고 있는 것

도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방송법은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 인 방송편성을 보장

하고 제작자의 로그램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기 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해 공표

하도록 하고 있다(방송법 제4조 2항; 3항). 독일이 편성규약을 포함해 편성 원회를 

두고 있다는 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방송 문인의 자율규제 활동을 법ㆍ규

제에 반 하여 책무성 이행의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보완한 은 유사하다. 다만 방

송편성규약이 국이나 랑스처럼 시창자의 기 에 부응하고 공 과의 약속의 형

태로 존재하기보다는 독일처럼 구성원의 지 를 확보하여 내  언론의 자유를 보장

하는 차원에 있기 때문에 공  임이라기보다 문가 임에 더 가깝다는 특

징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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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명 칭 내 용 근 거

자기평가

(성과평가)
경 평가

당해 연도 경 실   

성과에 한 평가

방송법 제49조 

1항 6호

시행령 제33조

진흥회법 제10조 

8호

임무달성의 

계획

( 략보고서)

- - -

정보의 제공
경 평가의 

공표

자체방송을 통한 결과의 

공표, 다른 방송사업자 

 일간신문사에 보고서 

제공

시행령 제33조 

3항

공 과의 약속 - - -

시청자 참여

(불만처리)

시청자 원회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

기 하여 시청자 원회 

설치

방송법 제87조 

1항

시청자참여 

로그램*

KBS는 시청자가 직  제

작한 시청자참여 로그

램을 편성(월 100분이상)

방송법 제69조 

6항

시행령 제51조 

1항

시청자평가 

로그램

방송원 과 방송 로그램

에 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청자평가 

로그램을 편성

방송법 제89조 

1항

내부( 의)기구 자율심의기구

자체 으로 방송 로그

램을 심의할 수 있는 기

구를 두어 방송되기 에 

심의

방송법 제86조

윤리규정

(자체규정)
방송편성규약

방송 로그램 제작의 자

율성을 보장하기 해 취

재  제작종사자의 의견

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ㆍ공표

방송법 제4조 4항

기 타 - - -

<표 4-5> 한국 공 방송의 책무성 이행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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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청자의 참여와 윤리수 을 높이기 한 편성규약 등과 같은 공  

임의 이행 수단들이 국내에서 히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선 시청

자 불만처리 원회에서 시청자의 불만을 조사한 결과 지상  방송3사의 로그램

에 해 2003년에 시청자들이 제기한 총 1,225건 문제 에서 ‘윤리  수 에 한 

불만’이 538건으로 약 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에도 체 1,344건

의 시청자 불만 에서 443건이 윤리  수 에 한 불만으로 33%를 차지하고 있

다(방송 원회, 2003; 2004). 한 MBC의 경우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그에 한 

극  수를 해 자발 으로 마련한 편성 원회는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시청자평가 로그램이 본연의 시청자 평가보다는 로그램의 비

평으로 치우쳐 시청자의 근을 확 하지 못한다는 지 이 제기되었다(방송문화진

흥회, 2004; 2005). 즉, 방송 문인의 자율  실천이 시청자들에 한 공 방송의 

책무성을 높 다고 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 까지 살펴본 것처럼 2000년 방송법은 시청자 권익보호와 방송의 자율성을 

확 하는 과정에서 자율규제의 역을 법ㆍ규제의 책무성 임보다 자율규제를 

토 로 하는 공  임이 더 발 하 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 에 한 직

인 책무를 갖는 공  임은 제한되어 있고, 시청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불만에 

응하며 시청자의 기 에 부응하기 한 윤리규약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고 보기

에는 한계가 있다. 그 이유는 역사  조건으로서 방송제도가 스스로의 책임에 걸맞

는 자율의 기반을 만들지 못하다보니 공익  규범도 자율 으로 내화하는 정도가 

부족했고,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문직주의가 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한국

방송개발원 1995, p. 238). 따라서 한국 공 방송의 책무성 이행수단은 형태 상으로

는 공  임에 가까우나 실질 인 측면에서 시청자인 공 에게 직 으로 책무

를 갖는 형태는 제한되어 있고, 윤리규정을 통한 공  임도 문가 임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그 기능도 히 발휘되지 않는 독특한 형태로 제도화되었음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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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공 방송의 책무성 시스템과 거 스 모델: 규제  

재원의 주체와 서비스의 성격

방송은 일종의 사회  커뮤니 이션 시스템  제도로서 다양한 권리와 책임 

 의무가 정치, 경제, 문화  환경에 조응하여 부여되어 왔다. 따라서 사회  환경

의 변화는 부분 그에 걸맞는 방송 시스템  제도에 한 변화 요구를 수반하게 

된다. 특히 공 방송의 경우 “국민이 재정을 부담하고, 국민이 통제하는 방송이며, 

국민을 한 방송(한국방송 로듀서연합회, 2004, p. 114)”라는 유네스코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한 방송(김진웅, 2008a)”이라는 국민

 상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시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빈번하게 변

화의 필요성에 목소리들이 강력하게 제기되어 왔다. 한 이러한 공 방송의 정체

성 변화에 한 요구들은 필연 으로 기와 곤경으로 이어지고 하 다. 

이처럼 공 방송이 직면하고 있는 기의 원인에 해 맥퀘일은 다음과 같은 5

가지 변화 추세를 제시하 다(McQuail et al., 2003). 첫째, 방송시장에서의 드라마

틱한 변화로 거의 독  치를 차지했던 공 방송이 80년  이후 민 방송과 불

편한 상태로 공존하는 이  시스템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공 방송

과 민 방송 사이의 경쟁이 발되게 되었고, 공 방송들은 자신들의 임무를 강화 

는 재정립하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회 으로 공 방

송에게 재정 , 특혜  처우를 해주는 신 그들의 사회  책임이 무엇인가라는 문

제가 제기되었다. 둘째, 이는 공 방송의 정당성 는 정체성의 기로 이어지게 되

었다. 공공성의 의미와 공 방송의 우선  지 에 한 의문이 제기됨으로서 통

인 정치 엘리트  가치들에 한 신뢰는 어든 반면에, 공 방송의 사회  기능

이 더욱 더 문제시 되게 다. 셋째, 공 방송이 자신들의 강력하고 독립 인 지

를 오용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권 의 기를 겪고 있다. 정치  인 

편향성  냉소주의 그리고 선정성과 같은 부정 인 측면들이 부각됨으로서 공 방

송이 책임감 없는 권력이자 동시에 책무성 없는 권력이라는 비 이 제기되게 되었

다. 넷째, 재정 인 문제로 수신료에 주로 의존하는 공 방송이 민 방송과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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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경쟁 환경 속에서 양질의 정보와 문화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한 의문이 

제기되게 된다. 다섯째, 시민문화에 있어 개인화가 차 확 됨으로서 공 방송의 

통 인 권 와 신뢰에 한 기를 가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한 로우랜드와 트 이시는 공 방송의 기를 다음의 세 가지 요인들로 설명

하고 있다(Rowland & Tracey, 1990). 첫째, 이념  차원에서 의 희소성 원칙 

이 무 짐으로서 세계 으로 시장  경쟁원리를 도입하려는 신자유주의가 득세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경쟁과 선택에 한 강조를 심으로 방송에 

이를 도입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 으며, 이로 인해 공 방송의 정체성 기가 도

래하게 되었다. 둘째, 시장상황의 변화이다. 다채 화로 인한 공 방송의 독과  해

체와 경쟁의 증가는 공 방송에 한 시청자들의 재원 부담 명분을 약화시켰고, 이

로 인해 공 방송 재정의 불안정성 증가와 수입감소가 발생하여 결국 로그램 투

자 감소로 이어짐으로서 공 방송의 상에 한 불만이 증 되었다는 것이다. 셋

째, 기술  상황의 변화로 다매체 다채  시 의 도래는 공 방송 시청자들의 수를 

감소시킴으로서 그 정당성이 받게 되었다. 기술발 으로 인한 다양한 서비스의 

증 는 방송의 공익성에 있어 채   서비스의 다양성 문제를 새롭게 부각시킴으

로서 공 방송의 존립근거를 하게 되었다. 

한편 한국  상황에서 공 방송 기의 원인은 주로 다음의 4가지 측면에서 지

되어 왔다(송종길․강만석․김창규․정윤식, 2006). 첫째, MBC와 KBS 같은 공

방송사들이 재원의 상당부분을 고수익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공

방송이 시청률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게 으며, 민 방송과의 질  차별화가 

이 지지 못했다. 한 이는 공 방송과 민 방송 간의 규제 차별화를 어렵게 함으

로서 공  책임과 공익성, 공정성에 한 임무가 모든 지상  방송에 추상 으로 

부여되는 원인이 되었다. 둘째, 공 방송의 정치 , 경제  독립 보장이 으로 

미흡하다는 것이다. 공 방송의 이사회 구성에는 방송 원회의 이사추천이 요구되

고, 방송 원회는 정치권의 추천에 의해 임명됨으로서 정치  향력으로부터 벗어

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셋째, 내용규제의 문제 으로 편성규제 측면에

서 공 방송과 민 방송 사이의 질  차별화가 나타나지 못했다. 방송사업자에 

한 편성규제가 주로 형식  차원의 규제에 국한됨으로서 공 방송이 어떤 공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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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 을 두어야 하는가에 한 규제가 미흡하 다. 넷째, 공 방송과 민 방송

을 규제하는 국가기 이 차별화되지 않고, 공 방송과 민 방송의 지배구조나 감독

체계가 면 하게 검토되고 정립되었던 역사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공 방송 기의 원인에 한 이상의 논의를 살펴볼 때, 이는 근본 으로 변화

된 사회환경에서 공 방송의 정체성  정당성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공익성 는 공공성이라는 이념을 토 로 공 방송의 정체성  정당성은 

흔히 소유  조직구조 측면에서 공  통제, 경   재원의 측면에서 공  재원 

그리고 기능  측면에서 공  서비스의 성격에 의해 규정된다. 따라서 공 방송의 

사회  책무성은 그 조직구조와 재원 그리고 기능에 따라 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송의 사회  책무성의 성격에 해 김진웅(2008a; 2008b)은 다음과 같

이 설명하고 있다. 먼  소유  조직구조와 이에 따른 규제에 련된 것으로 공

방송은 공  소유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  책무성의 정도가 강하며, 이

러한 공  성격을 견지하고 공익  서비스를 수행하기 해서는 공  통제 시스템

을 통한 독립성이 필수 이라는 것이다. 이 때 독립성이란 방송이 특정 지배세력으

로부터 과도하게 향을 받아 이들의 이해 계를 철시키는 수단으로 락하지 못

하도록 차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 방송은 정부와 정당을 포함한 사회정

치집단으로부터 그리고 자본 계에 의한 경제  이해집단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

여야 한다. 따라서 이는 공 방송의 소유구조  조직구조와 한 연 을 갖는다. 

공 방송은 사 소유로 인한 이윤추구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기 해 공 으로 소

유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 방송의 공 소유는 내  규제기구 설치에 한 당 와 

조건을 제공하게 된다. 공 소유에 상응하는 지배구조가 요구되고, 이는 내  규제 

 감독기구를 통해 구 되며, 이를 통해 공  책무 수행이 그 사회  의의를 지닐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내  규제기구는 독립성과 공익성 보장이라

는 에서 공  책무의 구체 인 내용을 규정하게 된다. 결국 정치․경제 인 외  

압력은 다양한 사회  집단으로 구성된 내․외  통제기구에 의해 차단  배제되

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공 방송에 한 소유  내부 규제 시스템은 

정치, 경제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서 방송의 공공성을 실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 으로 탈규제  방송정책 노선이나 공  통제시스템의 결함으로 인해 상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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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논리  정치  개입이 가능한 논리  모순을 안고 있다. 

다음으로 경   재원과 련된 것으로 공  재원은 개별시민에 의한 직  

재원조달 방식(수신료)을 통해 방송의 공  책무인 독립성과 자율성 수의 책임을 

수행하도록 한다. 특히 수신료는 방송사와 공 의 직 이고 한 계를 형성 

가능하게 함으로서 공 방송의 공 서비스 제공에 있어 더욱 엄격한 책무를 부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경   재원의 측면에서 우리나라 공 방송은 몇 가지 문

제 들을 안고 있다. 첫째, 재원시스템에 있어 KBS1을 제외한 나머지 방송사들이 

거의 으로 상업  재원에 의존함으로서 운 체계에 있어 공 인 성격을 담보 

받지 못하는 모순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는 공 방송의 정체성을 지탱해 주는 

균형  삼각구도, 즉 ‘공  재원-공  통제-공공서비스’를 무 뜨리고 신 ‘공  통

제-공공서비스’로만 연계되는 불완 한 이원  구도를 조성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

었다. 둘째, 고에 의한 상업  향력을 차단하기 한 한국방송 고공사의 역할

이 제한 이었다. 고공사는 공 방송의 고 의존도를 일정 수  이하로 차단하

는 등 경제  향을 극 으로 제한하는 기능과는 거의 상 없이 방송 고를 

행하는 역할만을 수행해 왔다. 특히 간 고를 통한 방송 고의 향력이 통제되

지 않고 있는 등 고 규제시스템이 제 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공 방송

의 고를 통한 재원조달방식은 공 방송의 상업화뿐만 아니라 시장 독과 에 한 

비 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능  측면에서 서비스의 성격에 한 것으로 공 방송은 공공성

을 기반으로 한 사회  커뮤니 이션 상이고, 사회  제도로서 시민이 방송의 주

체이며, 수신료에 의한 공  재원으로 운 되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공공서비스 기

능, 즉 로그램을 통해 시청자들의 욕구와 권리를 충족  증진시켜야 한다. 이러

한 공 방송의 공공서비스 기능은 디지털 시 에도 여 히 유효한 요성을 갖게 

되는데, 이는 공 방송이 양질의 수  높은 방송서비스를 통해 체 방송의 질을 

제고하는 역할을 여 히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승수효

과69) 이론과 고품격 제공기능70)에 한 것이다. 이처럼 공 방송이 어떤 서비스를 

69) 공영방송이 고품질의 프로그램, 즉 다양성, 창의성 등을 지향하여 추구할 경우 이는 민영방송에도 

영향을 미쳐 사회의 방송문화가 더욱 다양해지고 창의적이게 된다는 것이다(강형철, 2007, p. 53). 

70) 공영방송의 프로그램 질이 민영방송의 프로그램 질에 영향을 미쳐 전체 방송 프로그램의 질을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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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가에 한 공 방송의 기능은 공  책무성 수행과 한 연 계를 가진

다. 공 방송은 보도, 교양, 오락 로그램이 균형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하는 외  

다양성뿐만 아니라 방송 로그램 편성시 공정성, 공공성, 다양성, 균형성, 사실성을 

수토록 하거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별 균형성 등 내  다양성도 책무

로서 충족시켜야만 한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공 방송의 기는 그 정체성  정당성 문제와 근본

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소유  조직구조 측면에서 공  통제, 경   재원의 

측면에서 공  재원 그리고 기능  측면에서 공  서비스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

는 가에 따라 공 방송의 공정책무를 기 로 한 규제의 범 와 성격이 결정될 수 

있다. 한 이러한 공정방송에 한 규제의 범   성격을 바탕으로 책무성 시스

템  거 스 모델이 구체 으로 평가  제시될 수 있다. 

1)  한국 공 방송의 내부 규제 시스템: 공  통제

한국 공 방송의 책무성 불일치를 해결하기 한 방안은 통제구성을 재구성하

는 것을 의미한다. 책무성이 공 방송의 자율과 책임을 조화시키고 특권과 임무를 

연계시키는 것이라는 에서 공  임 역시 그 토 는 통제구조에 근거를 두고 

작동하기 때문이다. 특히 공 방송은 사회통제원리 는 내부통제원리에 따른 통제

구조를 제로 하기 때문에 사회의 제세력과 방송에 한 이해 계자들이 참여하는 

통제구조의 확보는 공 인 시청자에게 직  책무를 갖는 공  임의 1차  조건

이 된다. 특히 해외 선진국들에 비해 리, 감독 권한이 약한 한국의 실정에서 공

방송의 통제구조에 한 제도  확립은 내부감독기구의 역할 문제와 정부에 한 

공 방송의 책무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더구나 이 두 문제는 

하게 연 되어 있다. 

한국에서 공 방송의 통제기구로 내부감독기구를  논의하지 않은 것은 아

니다. 민주화 이후 민 방송을 출범시키기 한 사 단계로 1990년에 활동하 던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안정된 재원과 일정 정도 이상의 시청 점유율 유지를 전제하고 있다(정두

남, 2003, pp. 6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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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제도연구 원회’부터 이블TV의 도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1994년에 구성․

운 된 ‘공 방송발 연구 원회’ 등에서 이미 ‘경 원회’의 도입을 제안한바 있

다. 1997년 김  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한 통합방송법의 제정 과정에서도 공 방

송의 내부감독기구는 계속해서 언 되어 왔다. 그러나 결국 공 방송의 내부감독기

구는 도입되지 않고 독립성을 강화한 방송 원회를 규제기구로 확정하 으며, 신 

KBS이사회는 최고의결기 으로, 방송문화진흥회는 MBC의 리감독기구라고 법률

에 명시하 다. 그러나 기 의 상을 표 한 명칭만큼 법  권한이 부여되지는 않

았다. 

외국의 경우 로그램 편성기 과 계획, 제작지침을 결정하고 그 이행여부를 감

독하는 것이 내부감독기구의 핵심  권한  하나이다. 반면 한국의 내부감독기구

의 기능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명시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결정된 논리  근거는 

규제기구의 이원성에 따른 비효율성과 정부로부터 공 방송이 독립되기 어렵다는 

두 가지 이유에서 이다. 당시 ( )방송 원회의 원이었던 원우 의 다음과 같은 

주장은 이러한 을 잘 보여주고 있다. 

KBS 내에 방송위원회의 위상과 동일한 경영위원회를 별도로 두자는 방안은 동일한 

규제기관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방송사간 규제의 일관성을 유지

하기도 어렵고, 경영위원회가 자사의 이익을 옹호하는 위험도 초래할 수 있다. 

... KBS에 설사 방송위원회의 위상과 같은 경영위원회를 둔다면 공․민영방송의 경

쟁체제에서 규제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 규제기구를 조정․통합할 또 다

른 외부 감독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다(원우현, 1998, pp. 24-31).

그러나 이상의 주장은 규제의 주체가 동일하면 반드시 일 된 규제가 가능하다

는 논리  비약이 있으며, 규제기구와 감독기구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지 않는 문

제를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방송개 원회에 의해 마련된 재의 통제구조가 규

제주체의 일원성은 확보했을지라도 규제 상의 차이에 따른 일 성과 성은 많

은 한계를 갖고 있다는 비 이 있어 왔다(강남 , 1999; 김 욱, 2002; 김우룡, 2002; 

장호순, 2002; 황근, 2002; 2003). 특히 강남 은 방송 원회 산하에 모든 방송이 단

일한 규제로 설정되어 있는 문제를 직  지 하고 있다. 즉, 재의 방송법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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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이 그 제도  존재이유를 실 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는 통제구조가 마련되

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한 다양한 방송형태가 등장하는 재의 환경에서는 규제

의 일 성이 요한 것이 아니라 조화로운 경쟁과 유연한 규제에 있다는 지 이다

(강남 , 1999, pp. 54-56).

결국 내부감독기구의 권한을 강화하고 재구성해야 한다는 원칙이 수립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에 해 논리  타당성을 제시해야 한다. 하나는 

공 방송에 한 외부 독립규제기구의 권한이 약해짐으로서 공 방송에 한 정부

의 통제  압력이 행사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규제의 차별성이 

비효율성보다는 규제의 수행원리와 근거가 될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이것은 방송

정책권의 효율  수행이라는 문제까지 포함한다. 

공 방송의 리감독을 내부감독기구에 맡기면 정부에 의한 공 방송의 통제와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의 부분은 지 처럼 방송정책권과 임명의 권한이 

독립규제기구에 부여되는 상태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미 방송 원회(방송통

신 원회)의 구성이 정치  타 의 산물이고 그 결과에 의해 임명된 KBS이사회 역

시 마찬가지라는 비 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내부감독기구의 다원주의를 표방하

고 독일과 같은 조합주의  성격을 갖는 네덜란드에서도 정치  집단의 개입이 높

다는 것을 고려할 때,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닐 것이다. 다만 공 방송에 한 정치  

압력의 경험이 높은 한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랑스의 형태처럼 임명의 권한을 

정부에게 부여하고 공 방송으로 하여  정부에 직  책무를 갖도록 하는 것은 정

서  부담감이 크다. 따라서 내부감독기구는 정부로부터 분리하고 임명의 권한을 

국회와 독립규제기구에 부여하며, 책무 계는 통일성에 따라 독립규제기구로만 설

정할 것인지, 아니면 국회에 직  책무를 갖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하면 된다. 이  

책무는 자율성을 축소할 수 있기 때문에 독립규제기구와 국회에 동시에 책무를 갖

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따라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민 방송과 공 방송의 규제를 분리하는 것이 오히려 규제의 효율성과 합리성

을 높일 수있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은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첫째, 방송통신의 

융합으로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규제를 차별화 할 수 없다. 방송통신 융합으로 

통 인 방송의 개념으로 한정할 수 없는 서비스 형태가 많아지면서 더 이상 방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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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물(output)을 근거로 규제  단이 불가능하다는 이다(장호순, 2002; 김

욱, 2002; Graham, 2002)71). 따라서 법  근거에 따라 방송사의 산출물을 단하

는 규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 방송사와 민 방송사의 차이에 따라 정한 운

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더 요하다. 

둘째, 평등권의 측면에서 배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 으로 공 방송

은 제도  보장으로서 자유를, 민 방송은 주  자유권을 리기 때문에 요구되

는 공  책무는 달라야 한다. 이것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 해야 

한다는 평등권의 기본원칙을 수해야 한다는 논리이다(박선 , 2005, p. 85).

셋째, 수신료를 통해 운 되는 공 방송은 공 인 시청자와 직 인 책무 계

를 유지해야 한다(DCMS, 2005, p. 64). 의 평등권의 논리와 유사한 근거로 사  

자본으로 운 되는 민 방송은 시장과 사주에게 직 인 책무를 갖는 신 공 방

송은 그 비용을 지불하는 시청자들에 해 직 인 책무를 갖아야 한다는 주장이

다. 즉, 공 방송에 한 이해당사자로서 시청자들에게 방송의 운   정책에 한 

상당한 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세 가지 에서 볼 때, 사회  통제원리를 기본으로 하는 내부감독기

구의 존재는 민 방송과 공 방송을 구분해 규제할 수 있는 타당성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사회  통제원리는 국민만이 국민으로부터 수탁을 받은 공 방송에 해 

체 국민을 해 수행하는가를 체크하고 여할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 

국민을 리한 자가 방송행 의 자유, 독립, 자립 등을 지키고 그것을 하는 외

부세력을 제거하고 통제하며 방송인들의 방종이나 탈법을 리하고 감독하는 역할

을 의미하기 때문이다(방정배, 1991, p. 94). 이에 따라 내부감독기구는 사회  의

기구로서 다양한 이해와 을 표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시청자와 사회

의 제 세력들은 이해당사자로서 내부감독기구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해 직  로

그램을 감독함으로서 다양한 사회  심 속에 모든 범 의 주제를 다루도록 유도

하고 하나의 사람과 집단의 이 로그램을 지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로그램 제작자와 사회의 표자 사이의 건설 인 화를 통해 공 방송의 

71) 특히 그레엄은 법률적 규정이 규제로 불충분한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하나는 방송에 관

련된 의제들이 본질적으로 양적이기보다 질적인 문제라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그 적용이 실현되

어도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규제는 기준을 보호할 수 있으나 질을 장려하기에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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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정체성을 창조하고 법  경계를 제한하는 것을 넘어 이러한 목표와 기 을 

실화하는 극  의미의 감독 기능을 실 할 수 있다(Eberle, 2002, pp. 3-5). 

방송 달의 기능(delivery)과 감독(oversight) 사이의 구조  분리가 가능하다는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는  다른 유형의 내부감독기구 역시 사회  통제원리와 그 

유사성을 갖는다. 수신료에 한 궁극 인 책임을 갖고 공익을 구체 으로 실 하

며 수신료 납부자들의 견해를 반 하도록 되어 있는 이 기구(BBC Trust)는 ① 공

 목 을 충실히 이행하고, ② 여타 방송사들의 벤치마크가 되도록 하며, ③ 정부

와 상업  이해들로부터 편집권의 독립성을 확보한다. 한 ④ 불공정하고 불법  

행 로 상업  미디어 산업에 손해를 입히지 않으며, ⑤ 수신료 납부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지불가치를 제공하기 해 효율  경 을 추구하고, 마지막으로 ⑥ 수신

료 납부자들과 커뮤니 이션하고 그들의 의견을 고려한다(DCMS, 2005, p. 11). 이

러한 내부감독기구에 한 두 유형은 시청자에 한 직  책무성을 강조하고 민

방송과의 차별  계를 고려하며, 체 방송시장의 모범으로서 공 방송의 역할

을 강조한다는 에서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자가 직 인 조직의 구성에 있어 

다원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통해 책무를 실 하려 한다면, 후자는 문가72)의 역

할을 인정하면서 자기평가와 보고ㆍ증명이라는 수단과 직 인 공 과의 화를 

통해 책무를 이행하는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73). 

지 까지 살펴본 것처럼, 내부감독기구는 규제의 큰 틀 속에서 공 방송이 모범

이 될 수 있도록 운 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며, 공 방송으로 하여  시청자들에 

해 더 직 인 책무를 갖도록 하는 방안이다. 제도  조건에서 방송의 자유와 

책임을 조화시키고 임무와 규제를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그 조건이 완수되기 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72) BBC Trust를 제안한 영국 정부의 녹서는 그 위원의 자격을 다양한 영국 공동체의 폭 넓은 이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동시에 방송과 미디어산업, 공기업의 복잡한 경영과 비용처리를 판

단하고 감독할 수 있는 재정적, 법적, 기업적 영역, 여론조사 전문가 그리고 시민사회 등의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DCMS, 2005, p. 12).

73) 이러한 차이는 험프리(Humphreys, 1996, pp. 155-159)가 공영방송의 통제구조를 ‘정부모델’, 

‘전문가모델’, ‘국회 또는 비례대표 모델’, ‘시민의 또는 조합주의 모델’로 구분하고 영국의 

BBC를 전문가모델로, 독일의 공영방송을 비례대표 모델로 분류하고 있는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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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내부감독기구의 극  감독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기 해서는 명확한 사

회  합의에 의해 형성된 공 방송에 한 기능  임무가 정착되어야 한다. 그래야

만 그 임무 이행의 여부를 단하고 리ㆍ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 때문이

다. 둘째, 사회  합의에 따라 임무가 설정되기 해서는 다양한 사회  제집단이 

의사결정기구 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원성을 확보해야 한다. 다원성을 얼마

나 확보할 것인가에 따라 참여의 수는 다를 수 있으나 최소한 사회를 구성하는 다

양하고 폭 넓은 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임명에 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할 것

이다. 마지막으로 내부감독기구로 하여  공 방송의 성과를 통 로 그 정  임무

와 역할의 이행을 평가하여 공 에 공개하고 증명하는 공  임이 작동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 공 방송의 통제구조는 임무의 차별  규정이 없으며 이사회의 구

성방식에 있어서 다원성을 확보하기 한 제도  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

서 이 두 가지 사항을 제도 으로 보완하는 것이 가장 시 하다. 그 에서도 특히 

임무의 차별  규정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74). 그 이유는 기구의 

구성과정에서 모든 사회  다원성을 완벽히 실 할 수 없기 때문이며, 사회가 합의

한 공 방송의 임무가 곧 다원성을 반 하는 것이고 동시에 공  임에서 성과

평가의 기 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부감독기구의 책무성 측면에서 공 방송의 

특수한 임무에 한 논의가 필요하다.      

 

2)  한국 공 방송의 특수임무: 공  서비스

공 방송의 임무는 사회로부터 수탁받은 공  과제이자 역할이다. 사회  하부

제도로서 공 방송은 사회의 발 과 유지에 필요한 일정한 기능을 담당하며 그 기

능을 제도의 목 과 이념으로 삼는다. 즉, 공 방송의 임무는 규범  가치로서 그 

존재의 당 성을 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지 한 것처럼 재의 방송법은 공

74) 야쿠보위츠(Jakubowizc, 2003, p. 160)는 책무성이 작동하고 생태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영방송의 조직, 규제기구(국회, 정부, 내부감독기구, 독립규제기구), 공중이 해당 국가에 

적용될 수 있는 공영방송에 대한 모델에 동의하거나 현존하는 모델을 정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 다음 단계로 그 모델에 적합한 그리고 공영방송 시스템에서 변화와 기대되는 미래 발

전에 적응할 수 있는 책무성을 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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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개념과 임무는 제시하지 않고 방송일반의 임무를 매우 포 으로 규정함

으로서 민 방송에게는 과도한 규제를 부과하는 문제를 낳고 있으며, 공 방송에게

는 사회에 갖는 공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지 감독할 수 없는 규제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공 방송은 공  역할을 그 상과로 평가받고 시청자에 직

인 책무를 실 해야 하나, 성과평가의 기 이 되는 임무의 차별성이 정립되지 않아 

스스로 책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변화하는 방송환경을 고려해 

공 방송의 임무를 재구성함으로서 공 방송이 방송제도의 건 성을 견인하는 모범

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공 방송의 특수임무에 한 필요성은 민 방송의 도입을 비하던 시기부터 

이미 수차례 언 되고 논의되어 왔다. <표 4-6>은 지 까지 방송제도 련 특별연

구회에서 방송제도의 일반  이념과 공 방송에 한 임무가 어떻게 논의되었는가

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방송일반의 이념과 공

방송의 역할과 과제 사이에 차별성이 거의 없다75). 공 방송의 임무는 방송일반의 

보편  임무와 구분되어야 하며, 보다 극 인 공  역할과 특수한 기능  과제의 

측면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기능  차원에서 새로운 역할을 제시할 때 시

장과 분리되는 공 방송의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으며, 체 방송시장의 건 성을 

견인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독일의 공 방송인 ARD는 “디지

털 미디어 시 의 공 방송의 기회, 험, 과제”라는 백서를 통해, 미래의 공 방송

은 로그램의 질을 보장하고 사회  통합과 신뢰의 척도로서 더 강력한 사회  임

무를 완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앞으로 ARD가 더욱 심을 갖아야 하는 사

회  임무를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제시하 다(김우룡, 2002, p. 58).

75) 연구위원회의 논의들이 공영방송의 특수임무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은 다양한 주장에서 언급되고 

있다. 먼저 방송개혁위원회와 관련된 문제는 강남준(1999), 박선영(1999), 황근(2000) 등의 글을 참

조. 방송제도연구위원회(1990, p. 64)는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의 제도적 이념지향성이 다르다고 언급

하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공영방송발전연구위원회(1994, pp. 46-47)sms 공공

방송체제의 개념을 통해 민영방송과 공영방송이 공정한 경기규칙 속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고 언급하고 있으나, 공정한 경기규칙과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적절한 규제가 무엇인가에 대해 설

명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2000년 방송정책연구위원회(한국방송개발원, 1994, p. 111)는 미

래의 방송체제는 상업적인 영역과 공익적인 영역이 공존하는 이중구조로 나아가게 될 것이며, 이러

한 방송의 공익적 성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적으로 독립된 공영방송의 존재가 더욱 중요하

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유의할 점으로 방송의 이중구조는 철저한 방송운영의 이원원리에 바탕을 두

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연 이원원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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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방송제도 특별연구 원회에 나타난 방송이념과 공 방송의 임무

방송 기본이념 공 방송의 역할과 과제

방송제도연구

원회

 올바른 방송

 나눔의 장으로서의 방송

 인간 성장과 가치  확립을 한 

사자로서 방송

 국가기간방송으로서 보편  서비

스

 민족의 주체성 계승, 발

 로그램과 운 에 한 신뢰(모

든 면에서 높은 공신력)

 질 높은 로그램(공 의 다양한 

취향과 삶을 반 )

공 방송발  

연구 원회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평화통일과 민족화해

 사회정의와 평등의 실

 사회의 다원화

 선진사회로의 진입, 한국인의 세

계시민화

 문화  다원주의

-

2000년 

방송정책연구

원회

 민주  다원사회의 통합에 기여

- 다원화된 민주사회의 정착

- 사회평등과 정의의 실

- 사회통합과 연 성의 증진

 민족정체성 확보와 국제화에 기

여

- 정통문화의 발 과 문화정체성 

유지

- 민족 동질성 회복

- 한국인과 한국사회의 국제화

 문화의 심축으로서의 역할

 사회통합 역할

 소수문화의 육성ㆍ보호

 경제  소외계층에 한 방송서

비스의 제공

 국제화시 의 문화주체성

방송개 원회

 민주  가치 실

 민족문화의 창달

 변화와 신의 추구

 시청자 권익 신장

 공익성과 문화정체성 확립을 

한 보편  서비스 추구

 KBS는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역

할 정립

방송정책기획

원회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추구

 자언론의 자유 추구

 시청자  사용자 권익보호

 보편  서비스 구

 문화  다원성과 다양성 추구

 사회집단간 조화 추구

 남북화해와 민족문화의 동질성 

회복

 정보문화의 윤리제고

 방송의 공공성과 로그램의 질

 수  향상

 정보격차 해소를 한 보편  서

비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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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지키려는 의지가 분명히 나타나야 한다. 

둘째, 방송수익은 방송발 을 한 목 으로 다시 투자되어야 한다. 

셋째, 공 방송으로서 방송인력을 한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 

분야에 한 극  투자가 있어야 한다. 

넷째, 시청자가 깨어 있도록 하며, 진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사물을 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도록 돕는 일도 공 방송의 역할이다. 

다섯째, 다수를 상으로 인기 로그램보다는 시청률이 낮더라도 소수의 계층

을 상으로 하는 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런 노력을 지속 으

로 기울여야 한다. 

한 국의 BBC는 1992년에 제작한 ‘선택의 확 ’라는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시 에 있어서 자신들의 역할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새롭게 제시하 다. ① 독창

이고 고품 의 로그램에 한 보편  근을 보장하는 일, ② 국 인 토론의 

장을 형성하는 일, ③ 국 문화를 발 시키는 일, ④ 교육의 기회를 창출하는 일 

⑤ 국의 지역 ․문화  다양성을 반 하는 일, 그리고 ⑥ 국제 인 멀티미디어

로서의 상을 구축하는 일 등의 공공서비스를 통해 BBC가 디지털 시 에도 핵심

인 치를 차지한다는 것이다(BBC, 1992).

ARD의 주장에서 주복되는 것은 수익에 한 방송의 재투자를 강조하고 있다는 

이며, BBC는 로그램에 한 창의성과 자국 문화의 육성 그리고 교육의 기회를 

새로운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BBC의 이러한 주장은 

최근에 발간된 국 정부의 녹서에도 그 로 반 되고 있다. 녹서는 BBC의 모든 

활동이 몇 가지 핵심 인 공  목 들에 기여해야 한다고 언 하면서 ① 시민권과 

시민사회의 존속, ② 교육  학습장려, ③ 창의성  문화의 우수성 장려, ④ 국가

와 국민, 지역사회, 공동체를 반 , ⑤ 세계를 국에, 국을 세계로, 그리고 ⑥ 디

지털 국 건설 등을 제시하 다. 여기에 더해 로그램의 원칙으로 ① 높은 질, ② 

도 성, ③ 독창성, ④ 신, ⑤ 흡인력(매력) 등을 같이 제시하고 있다(DCMS, 

2005, p. 8). 

이와 같은 국의 사례를 통해 한국에 용할 수 있는 임무규정의 방식에 상당



[4장] 국내 공 방송 제도의 상과 구조  한계

- 197 -

한 시사 을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녹서에서 제시된 내용은 재 정서에 규정

하고 있는 임무보다 포 이며 내용이 상당히 다르지만, BBC가 성과평가의 기

으로 스스로 제시하는 로그램  서비스 정책 성명의 달성 목표와 거의 같기 때

문이다. 정부의 녹서가 2004년 12월에 공표되고 난 후 BBC가 정책성명으로 녹서의 

내용을 고려해 목표를 설정하고 공 에 성명으로 발표한 것이다.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법률에 규정된 BBC의 특수임무가 성과평가의 목표와 단의 기 이 되

고 있음을 히 보여주고 있다. 

<표 4-7> BBC의 정책성명과 정부 녹서의 공 방송에 한 임무 비교

BBC 정책성명 정부(DCMS)의 녹서

민주  

가치

공평하고 믿을 수 있는 뉴

스와 정보의 제공, 시민결속

의 유도 등

시민권과 

시민사회의 

존속

뉴스, 정보, 시사를 통해 

세계에 한 이해를 높

이고 지식을 고양함

문화  

가치

문화  통을 부각하고 시

청자의 문화  재능을 개발

하도록 유도

창의성  

문화  

우수성 장려

문화  삶을 풍부하게 

하고, 창의성을 장려하

며, 문화  활동에 시청

자를 연계

교육  

가치

공식 , 비공시  교육의 기

회 제공

교육  

학습장려

모든 연령에 교육의 기

회를 제공하는 로그램 

제공, 주제와 심의 모

든 역에 지식과 심

을 유도

사회․공동

체  가치

사회  응집력을 조성하고 

차이에 한 용을 형성

국가와 국민, 

지역사회, 

공동체를 반

문화정체성의 형성과 반

, 다양한 문화의 

을 이해

세계  

가치
세계에서 국의 역할 지지

세계를 국에, 

국을 세계로

국제 사안과 다양한 문

화에 해 알리고, 세

계 수용자에게 높은 질

의 뉴스를 제공

 

한편 랑스는 1997년과 2002년에 공 방송의 임무와 역할에 한 집 인 연

구와 검토가 있었다. 1997년에 작성된 “텔 비  공기업체의 공공서비스 이무” 보

고서는 이미 앞서 언 한 것처럼 기존의 ‘1986년 커뮤니 이션 자유법’과 ‘임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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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의 규정서’에서 정의된 공 방송의 임무는 민 방송과 차별되는 과제가 아니라

고 지 하 다(Missika, 1997). 당시 랑스에서 가장 시 한 것은 어떤 임무를 정

확히 구에게 부여할 것인가를 규제의 차원에서 명확히 설정하는 일이었으며, 공

방송의 진정한 임무가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일이라고 주장하 다. 그 결과 2000

년 커뮤니 이션 자유법은 가장 분명한 공 방송의 과제를 규정하고 그 임무를 부

여하 다.

2002년 수행된 “밤과 여름”은 텔 비  시청각서비스를 문화  으로 인식

하는 랑스 통에 토 를 두어 공 방송의 임무를 문화 로그램의 도사가 되

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 다. 언 하고 있는 문화 련 과제도 매우 다양하다. 

① 심야시간(12시 이 )  문화 로그램의 시작 시간 제한, ② 안과 상 없이 뉴

스시간에 문화면 보도, ③ 랑스 문화유산의 체계 인 탐사 로그램, ④ 랑스와 

유럽 그리고 세계의 창조물에 한 국제 정보 매거진 등을 요구하고 심지어 이의 

완수를 해 심야뉴스의 시간 단축과 화 로그램 의무편성의 제외 등까지 제시

하고 있다(Clément, 2002/2003).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지나친 문화  과제의 강

조는 공 방송사로부터 환 을 받지 못했지만, “ 랑스 텔 비 의 통을 진정으

로 숭앙하기에, 오늘날 공 방송이 범하는 문화  임무의 소외를 그냥 두고 볼 수

가 없으며, 공 방송 서비스가 그 의무를 수하기 해서는 고에 좌우되지 않는 

굳건한 재원이 필수 이다”라는 시라크 통령의 선언을 얻어냈다(오소용, 2002). 

이러한 랑스의 사례는 공 방송에 한 과제와 임무의 차별성이 규제  근거

에서 필요하며, 그에 한 깊은 논의를 통해 새로운 내용의 임무를 공 방송에 부

여하게 되었다는 에서 요한 함의를 시사하고 있다. 한 랑스 사회의 굳건한 

통에서 공 방송의 임무를 설정하려는 의지도 엿볼 수 있다. 그런 에서 한국 

공 방송의 과제와 임무를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해 공 방송에 

한 이해당사자들의 공통된 합의가 반 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재의 방송법은 방송일반에 한 임무가 무 포 으로 정의되어 있고 공

방송에 한 임무는 제시되어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공 방송에게 공  과제를 

부여하고 차별 인 임무를 설정함으로서 상 으로 방송 일반에 한 임무 규정은 

약화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정한 차별성을 어떻게 설정하는 가에 달려 있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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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는 방법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로 가능하다. 

첫째, 임무의 기능에서 차이를 두는 방식이다. 표 으로 공 방송은 공동체의 

의식과 가치 을 형성해야 하며, 민주주의 실 을 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를 습득하고 이해하게 하며 정보의 부자와 빈자의 차이를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해

야 한다. 한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문화와 언어 사용을 극 장려해야 한다는 식

으로 공 방송만의 기능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시의 내용은 모두 차 세분화되

는 미디어 환경과 세계화 등의 시기  변화를 고려한 공 방송의 새로운 기능이라

고 할 수 있다. 

둘째, 임무의 특성과 질  수 을 정의하고 언론규범을 명시하는 방식이다. 같

은 범주와 장르라 할지라도 그 내부에서 공 방송이 더 우수함을 추구하도록 유도

하는 방안이다. 공 방송이 방송제도의 건 성을 유도하는 모범이 되기 해서는 

수 을 유도하는 임무가 필요하다. 질, 신, 독창성, 창의성, 실험성 등의 로그램 

제작에 해당되는 개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언론규범은 보도의 방식이나 표

의 정성을 의미한다. 불편부당성, 객 성, 다원성 등의 강조 역시 여타 방송제

도의 건 성을 유도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임무를 통해 기여할 상을 정의하는 방식이다. 기능에 따라 차이를 

두는 방식과 유사하나 단순히 소수계층 는 소수문화를 변하는 기능만을 요구하

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한 서비스를 공 방송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기능에 따른 

정의방식과 분명히 다르다. 

지 까지 바람직한 책무성시스템으로 작동하기 한 제로서 공 방송의 특수

임무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검토하 다. 사회 으로 합의된 공 방송의 모델이 

존재하고 그에 한 임무가 규정될 때, 공  과제를 갖는 공 방송의 건 성을 평

가할 수 있다. 그런 에서 한국에서는 공 방송의 차별  기능을 확보하는 제도  

수단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내부감독기구를 통해서 공 방송을 책무성의 환경 아

래 규제하기 해서는 이와 같이 명확한 임무가 설정되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다. 

특히 법․규제 임을 용하기 한 규제, 심의 그리고 결을 제로 하는 임

무가 아니라, 방송환경의 건 성을 살리고 공  과제의 높은 성과를 얻기 한 

극  임무의 차별성이 모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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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한국 공 방송의 재정  특권: 공  재원

재정  특권인 수신료의 보장은 공 방송이라는 제도를 존속시키기 한 핵심

인 조건으로 요한 의미를 갖는다. 심지어 수신료는 공 방송의 독립성 그 자체

로 인식되기까지 한다. 실제로 안정 인 재원은 상업  압력으로부터 공 방송을 

자유럽게 하며, 공 인 시청자에 의해 재원이 조달된다는 사실은 공 방송의 구성

원들을 정부나 외부 세력으로부터 독립되게 하는 효과를 갖는다. 그러나 공  

임, 즉 성과평가제도에서 수신료는 방송의 독립성보다는 공 방송에게 시청자에 

한 직 인 책무를 지우는 존건으로서 의미가 더 크다. 공 방송은 공  과제와 

특수임무를 이행하기 한 특권으로서 수신료를 보장받으며, 동시에 그 특권에 의

해 자기 업무와 활동에 해 책임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 책임은 수신료를 지출하

는 시청자에 한 책무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맥킨지(McKinsey & Company, 1999, pp. 27-34)는 세계 공 방송에 한 조사

보고서를 통해 공 방송이 해당 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재원구조와 한 계

가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공 방송 재원의 이상 인 모델이 되기 해서는 다음의 

다섯 가지 원리에 충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첫째, 상업채 의 진정한 경쟁자가 될 

수 있도록 실질 인 공 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와 고주 등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독립 인 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셋째, 기  차원에서 재원조달의 

규모가 측 가능해야 한다. 넷째, 공익  로그램 제작 등에 요구되는 비용과 비

슷하거나 많은 수 으로 재원이 증가되어야 한다. 다섯째, 정치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재원조달 방식이 단순하고(simple) 형평성(equitable)에 의거해야 한다.

이상의 기 은 공  역할과 임무를 달성하는 조건으로 수신료가 어떻게 보장되

어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다. 충분성의 원칙은 재정구성에서 수신료의 재원이 

차지하는 비 이 낮으면 궁극 으로 상업  활동을 추구하거나 비용의 축소를 시도

함으로서 질과 수 에 있어 민 방송보다 우월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독립성과 측

성은 수신료의 배분이 얼마나 안정 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의미한다. 수신료의 산정

에서 독립성이 없으면 외부로부터 압력을 받기 쉬우며 측이 불가능하면 장기  

망에서 략을 수립할 수 없다. 한 수신료의 증가는 물가의 변동과 제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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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의 요인에 맞게 수신료가 상승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칭한다. 그리고 재원조달

의 단순성과 형평성은 수신료의 산정에 있어 차  단계와 수신료를 배분해야 하

는 상황에서 얼마나 합리  근거에 의해 조정이 이 어지는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신료 문제의 핵심은 산정과 결정의 과정이 얼마나 독립되어 있고, 합

리  차에 따라 이루어짐으로서 측가능한가의 문제로 모두 귀결된다. 충분성, 

증가성, 그리고 형평성은 수신료의 결정에 의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부수  상이

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수신료에 한 정당성의 문제를 ① 수신료 

액의 결정방식 ② 수신료 배분방식 ③ 수신료 면제 기 의 타당성 그리고 ④ 징수

의 효율성으로 구분해 언 하고 있는 김승수(2002, pp. 65-66)의 이 한국에 더 

실성이 있다. 재 한국 공 방송이 수신료와 련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

제는 이 에서 수신료 액의 결정방식이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수신료의 

배분방식이 매우 비형평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수신료 액의 

결정방식이 합리 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공 방송의 책무성을 작동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큰 문제라 할 수 있다76). 

수신료는 임무에 부합하는 권리이며, 책무의 가로서 기능해야 바람직하다. 즉, 

공 방송이 시청자에게 책무성을 갖는 이유는 수신료에 부응하는 과제의 실 에 있

으며, 그 단은 성과에 한 평가를 통해 비교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부합하는 정도에 따라 차기년도 수신료를 결정하도록 피드백시스템을 갖추어야 한

다. 그래야만 공  과제를 실 하기 한 동기부여 발생하게 되며, 공 방송사의 주

인은 시청자라는 인식이 자리잡게 된다. 한 공 방송사의 활동이 수신료에 연계

되어 있다는 믿음에 따라, 그리고 투명한 차를 통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인식

에 의해 비용의 효율성과 리의 합리성을 공 방송사 스스로 추구하게 될 것이다. 

재 수신료에 한 논의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꾸 히 제기되는 것이 KBS의 

자기 개 과 로그램의 건 성을 먼  확보해야 한다는 선순환론이다. 그러나 역

사 으로 공 방송의 특수임무에 한 논의, 즉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76) 권호영(2003, p. 40)은 수신료의 문제를 외국의 재정상태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을 찾는 방식을 

통해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 대안으로 단기적으로 대폭 인상되고, 장기적으로 물가수준과 연계된 

인상방식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수신료 문제에 나타나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인 결정방식의 

정당성은 어디에서 얻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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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방송 모델에 해 합의를 도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선순환론이 무의미하다. 

아직까지 KBS에 바람직하고 건 한 임무의 정도를 제시해 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로그램의 건 성을 요구하는 것은 그 논리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공 방송 모델

에 한 사회  합의가 결정되고, 그 공  과제를 실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정

도를 고려해 먼  수신료를 책정하고 성과평가제도를 통해 액을 결정하는 시스템

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스템의 구축은 한국에서 수신료의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  이

유에서 볼 때도 타당성이 있다. 수신료가 20년 동안 지 과 같이 2,500원에 묶여 있

는 이유는 시청자들의 반발을 고려한 정치  결정의 결과이다. KBS이사회, 방송

원회, 국회  그 구도 수신료의 인상을 언 하지 않으려다 보니 재에 이른 것

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지나치게 과거의 역사에 얽매여 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과거의 공 방송은 정치권력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시청자를 한 사는 

허울 뿐이었으며, 시청자에게 직 인 책무성을 갖지도 않았다. 즉, 정치  측면에

서 시청자들의 불만이 당연히 견되던 상황으로 재와는 그 조건이 다르다. 따라

서 수신료의 조정을 계기로 KBS의 책무성을 확고히 하고 특수임무에 따라 성과평

가를 용해 시청자들에게 직  책무를 갖도록 함으로서 수신료 산정에 한 정당

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수신료 배분의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재 수신료는 KBS와 

EBS에게만 지 되고, 그 에서 EBS에 지 되는 법 인 기 은 3%이며, 실제 지

되는 정도는 10% 후가 되고 있다(KBS, 2005). EBS가 목 방송이라는 에서 

상업 인 경쟁은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정 인 재원이 확보되는 것은 매우 

요하다. 이러한 에서 목 방송에 맞는 한 임무와 특권이 연계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모색할 필요가 있다77). 오히려 두 방송사의 수신료 배분보다 공

방송의 범주에 해당하는 MBC의 경우, 수신료를 지불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의 논

의가 더 큰 문제이다. MBC에 해 공 방송으로 임무를 지우고 그에 한 책무성

77) 김재영(2005, pp. 22-23)은 EBS의 프로그램 편성과 EBS의 자체 질 평가지수인 EPEI 지수를 근

거로 EBS가 뛰어난 공영성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재원구조로 절름발이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만 

수행하는 처지에 놓여 있고 지적한다. 특히 민영방송이 건전성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전체 수신료 

비중에서 EBS가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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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용하기 해서는 책무의 조건이 되는 수신료를 조 이라도 배분 받는 것이 책

무성의 일치 정도에서 보았을 때 바람직하다. 그러나 실 인 차원에서 이러한 방

안은 쉽지 않을 것이다. MBC는 한국 방송의 구조개편이 논의될 때마다 항상 딜

마의 원인이 되어 왔다78). 이번에도 역시 책무성을 토 로 공 방송사와 민 방송

사의 차별된 운 의 조건을 통해 새로운 규제시스템을 고려한다고 할 때, MBC는 

방송사의 상에 따라 정한 책무성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된

다. 따라서 책무성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해서도 MBC의 상은 시 히 논의되어 

구체 인 방향에 따라 처리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보았듯이 한국 공 방송의 책무성을 새롭게 정립하고 그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해서는 제도  여건을 개선하거나 새롭게 마련하

는 것이 필요하다. 그 방안은 먼  통제구조의 차원에서 사회  통제원리에 입각한 

내부감독기구를 강화하고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해 다원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사회 으로 합의된 공 방송의 모델에 따라 특수임무를 설정하는 것이다. 한 공

방송이 시청자들에게 직 으로 책무를 갖게 되는 조건으로 수신료 시스템에 

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결국 공 방송의 통치구조를 내부감독기구, 차별  임무, 

재정  특권 차원에서 재정립하는 것이며, 동시에 공 방송의 운 이 공 서비스의 

임무에 기 하도록 자기임무의 표명  평가 그리고 결과의 공표  보고의 책임과 

의무를 지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78) 공․민영 이원체제에서 양 제도의 특성을 갖고 있는 MBC는 방송구조의 개편과정에서 항상 논란이 

되어 왔다. 그러나 외국에서도 공적 소유이면서도 상업 활동을 하는 방송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MBC만의 특수한 사례는 아니다. 문제가 되는 이유는 공익방송, 공영방송, 공공서비스방송이 한국에

서 너무 혼용되고 포괄되어 공영방송으로 정의되면서 나타난 문제이다. 그러나 MBC가 항상 구조개

편에서 딜레마의 원인이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통합방송법의 제정과정에서 MBC 노조가 보여

준 극단적 행동은 그 이유를 잘 보여준다(강형철, 2004, pp. 13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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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국내 공 방송 제도 개선을 한 문가 의식조사

1. 조사 개요

일반 으로 공공의 이익을 해 존재한다는 당 성을 가지고 있는 공 방송은 

한 사회, 문화 그리고 국가의 다종다양한 이해 계가 반 된 공  제도화(Public 

Institutionalization)의 산물이다. 따라서 공 방송은 다원주의 사회의 일반이익을 보

장하기 하여 다양한 수 의 책임과 의무, 그리고 권리가 부여되고 있다. 그러나 

공 방송의 책임과 의무, 그리고 권리가 부여되는 범주와 조건  방식은 공 방송

의 존재의의에 한 사회  합의에 근거하기 때문에 각 국가, 사회, 문화마다 상이

하게 나타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방송법상 공 방송에 한 정의가 부재하 기 때문에 KBS와 MBC

의 정체성과 정치  독립성에 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최

근 공 방송 구조개편에 한 논의가 두되면서 공 방송에 한 정의, 나아가 공

방송 제도  시스템 일반에 한 사회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시 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 방송 제도  시스템에 한 문가 자문을 

실시하여 이러한 문제들에 한 문 인 지식과 안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러나 공 방송에 한 법․제도  사안 반을 다루기보다는 구조와 기능 

차원에서 거 스 모델과 책무성 시스템에 논의를 국한시키고자 한다.

이를 해 본 연구는 학계의 공 방송 문가 9명에 한 자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논의하 다. 먼  공 방송에 한 정의 문제에 해 문가 자문을 

실시하 다. 공 방송의 정의에 한 문제는 공 방송을 정의하는 구성개념, 단기

 그리고 용의 범 에 하여 문가들의 의견을 구하 다. 다음으로 공 방송

의 사회  역할에 해 문가 자문을 실시하 다. 사회  역할에 해서는 공 방

송의 공  책무와 기능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내용에 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 방송 리․감독 제도에 해 문가들의 자문을 구하 다. 특히 

KBS 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 심의 거 스 형태 그리고 로그램 활동과 재



[방송통신융합시  공 방송 규제 제도화 방안]

- 206 -

자문 주제 논 의 사 항

공영방송에 대한 정의
 구성개념 및 판단기준

 적용 범위(방송사의 유형)

공영방송의 역할
 공적 책무와 기능

 공공서비스 내용 및 범주

공영방송 관리․감독 제도

 KBS 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 중심의 거브넌스 형

태가 갖는 문제점 및 개선사항

 프로그램 활동과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안

조사 상 학계, 방송사, 정부기  소속 유 문가 197명

표본추출 리스트에서 무작  추출

표본오차 해당사항 없음(유의표집)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인터넷 조사  자기기입식 조

사 병행

조사기간 2008년 11월 25일 ~ 12일(8일간)

조사  분석기 (주)디시알폴

정운 의 투명성에 있어 나타날 수 있는 문제   개선사항에 해 논의를 실시하

다. 이상의 문가 자문 주제  논의사항을 정리하면 <표 5-1>과 같다. 

<표 5-1> 문가 자문 주제  논의사항

한 본 연구는 국내 공 방송의 구조개편  규제와 련해 유  문가들의 

의식을 조사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한 기 자료를 확보하기 해 문가 서

베이를 실시되었다. 유  문가들에 한 서베이는 <표 5-2>의 설계를 통해 <표 

5-3>의 응답자들을 상으로 실시하 다. 

   <표 5-2> 문가 서베이의 설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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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문가 서베이 응답자들의 특성

구              분 사례수(명) 구성비(%)

          체 197 100.0  

소속별

    학(연구소) 59 29.9 

방 송 사(연구소) 81 41.1 

정부기 (연구소) 57 28.9 

경력별

3년        미만 19 9.6 

3년 ~ 7년  미만 27 13.7 

7년 ~ 10년 미만 13 6.6 

10년       이상 138 70.1 

성  별
남           성 176 89.3 

여           성 21 10.7 

연령별

만   25 ～ 29세 5 2.5 

만   30 ～ 34세 7 3.6 

만   35 ～ 39세 36 18.3 

만   40 ～ 44세 65 33.0 

만 45세    이상 84 42.6 

2. 공 방송의 개념과 범

1)  공 방송의 단기 과 구성개념

주요 선진국은 그 사회에서 합의된 공 방송의 개념을 확보하고 있다. 그에 반

하여 한국에서 공 방송은 매우 다의 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에 한 사회  합의

를 도출하기 한 노력 한 부족했다. 더구나 국내에서는 공 방송의 법 인 개념

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아, 공 방송 제도에 한 상이한 평가와 입장이 갈등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공 방송의 규제체계를 확립하기 한 

방안은 공 방송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한 사회  합의를 도출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공 방송을 단하는 여러 기  에서 국내 문가들이 요하게 고려하는 요

소는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은 사회  합의된 공 방송을 정의하는 데 있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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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토 가 될 망이다. 무엇보다도 국내에서 ‘공 ’이라는 독특한 개념이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작업은 유럽 심의 ‘공공서비스방송’과 종종 혼란을 

야기하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공 방송을 단하는 기 으로 언

되고 있는 구성개념인 ‘소유’ ‘ 리’ ‘재원’ ‘서비스’ 등에 한 문가의 인식을 조사

했다.     

<그림 5-1> 공 방송 단기 의 요도

각 항목들이 공 방송을 단하는 기 으로 얼마나 요하다고 생각하는 지 질

문한 결과, 항목별 요도(매우 요하지 않다 1  ~ 매우 요하다 7 )는 ‘공공에 

의해 리되어야 한다’가 6.16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공공의 소유여

야 한다’ 5.97 , ‘공  재원(수신료)으로 운 되어야 한다’ 5.78 , ‘지상 를 사용하

는 방송이어야 한다’ 5.71 , ‘차별된 공공 서비스의 의무가 있어야 한다’ 5.54 의 

순이었다.

소속 집단별로 살펴보면 학계( 학)에서는 ‘공공에 의해 리되어야 한다’가 6.42

으로 가장 높았고, 업(방송사)에서는 ‘공공의 소유여야 한다’가 6.10 으로, 정책

(정부기구)에서는 ‘공공에 의해 리되어야 한다’가 6.25 으로 각각 가장 높게 나타

났다.

국내 문가들은 공 방송을 정의하는 기 으로 ‘공공에 의한 리’되는 지배구

조를 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서구에서 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공공서비스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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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차별된 의무’는 상 으로 덜 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지상  

방송 업에 종사하는 문가들은 ‘공공에 의한 리’ 보다 ‘공공의 소유’를 더 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2> 공 방송 단기 에 한 인식 정도

 <그림 5-2>처럼 ‘공  재원을 통한 운 ’ ‘차별된 공공서비스의 의무’ 그리고 

‘지상 를 사용하는 방송’이라는 단기 은 거의 같은 수 에서 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응답자의 70%이상이 ‘공공의 소유’와 ‘공공에 의한 리’를 공 방송

을 단하는 요한 기 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공 ’이라는 의미에 ‘공 인 

소유'뿐만 아니라 ‘정치 으로 독립된 공  감독기구에 의한 리’를 포함하고 있음

을 보여주는 것이다. 

“공영방송은 사업소유구조, 재원, 의사결정 구조, 프로그램 편성내용 등 제공

하는 서비스, 경영 전반에 걸쳐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의 필요에 부응하는 방

송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모색한다. 이러한 제도적 틀은 역사적, 정치

적 경험을 달리하는 국가들마다 다양한 형태를 띤다.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특

성들로, 국민에 의한 방송사업의 소유 내지 이에 준하는 소유구조, 정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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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인 규제기관의 설립, 국민을 대표하는 방송사내 의사결정기구, 국민의 

필요에 부응하는 질 높은 방송서비스의 제공(방송사업 운영 및 방송내용에 대

한 엄격한 공공적 행위규제),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공공

적 재원확충제도(수신료 제도) 등을 들 수 있다. (A)”

“우리나라에서 공영방송의 ‘공영(公営）’이라는 용어에 두 가지 의미가 혼

재되어 논의됨으로써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고 생각된다. 즉, (1)KBS와 EBS와 

같이 경영재원 중 수신료가 포함되는 방송, (2)MBC나 YTN 등과 같이 공기업이

나 공적재단 등에 의하여 운영되는 방송이다. 이 두 가지를 모두 함께 공영방

송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논의함으로써, 두 가지 형태의 방송 모두의 위상 정

립에 애매모호함을 불러올 수 있다. 첫째, 과거 한국 사회의 특성상, 

‘public’, ‘공(公)’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국가/정부’라는 의미가 강하

게 내재되어 논의되어 왔고 ‘국가/정부’의 개입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공기업의 경우 국가 혹은 정부에 의한 개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공영 방송’

이라는 것을 ‘국영 방송’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

다. 둘째, MBC나 YTN 등과 같이 공적 소유에 의하여 운영되는 방송을 모두 

‘공영방송’이라고 정의해버리면, ‘KBS 역시 경영재원으로 굳이 수신료가 필

요한가’라는 주장도 가능할 뿐 아니라 KBS의 위상마저 애매해질 수 있다. 실

재로 해외 사례를 볼 때 공영방송(public service broadcasting)의 경우, 수신

료에 의존하여 운영되는 경우는 영국이나 독일, 일본 등 소수이며, 재원의 형

태와 운영방식은 다양하다.(C) ”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상업방송)을 가르는 기준은 당연하게 소유구조다. 혹자

는 공영방송 개념에 전파 수탁론이나 영향성 논리를 적용하기도 하지만, 이는 

너무 자의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 요약하자면 공영방송과 민영 상업

방송의 제1의 구분기준은 소유구조다. 사기업이 전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경우

에만 상업방송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공영방송은 방송관련 법상 차별적 

위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KBS와 EBS, MBC는 모두 관련법에 차별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다. 요컨대 MBC의 경우도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해 설립된 방송문

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라는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세 번

째로 사회적 역할 문제다. 공영방송은 적어도 시장에서 공급되기 어려운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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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소수자 관련 혹은 사회적 필요성에 부응하는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

이다. 끝으로 공영방송의 의사결정구조가 외부화되어 있어야 한다. 요컨대, 사

기업처럼 사주가 알아서 판단,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나 트러스트와 같

은 공적시스템에 의해 규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E)”

그러나 공 방송을 단하는 이러한 5가지 기  에서 가장 요한 것을 선택

해 달라는 질문에는 오히려 ‘차별된 공공서비스의 의무가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3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공공의 소유여야 한다’ 20.8%, ‘공  재원

(수신료)으로 운 되어야 한다’ 17.8%, ‘공공에 의해 리되어야 한다’ 14.2%, ‘지상

를 사용하는 방송이어야 한다’ 4.6% 등의 순이었다. 소속집단을 막론하고 ‘차별된 

공공 서비스의 의무가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정책

(49.1%)에서 높았다.

<그림 5-3> 가장 요한 공 방송 단기

이와 같은 인식의 차이는 공 방송이 제도  측면에서 볼 때 ‘공공에 의한 리’

와 ‘공공의 소유’라는 기 이 요하나, 이 구성개념이 의미가 있기 해서는 공

방송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과(performance)가 다른 상업  민 방송(이하, 민 방

송)이 구 하는 서비스와 차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

다. 한 국내에서 공 방송이라고 불리는 KBS, EBS, MBC 등이 공  소유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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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에 의해 리되지만 민 방송과 큰 차이가 없다는 비  평가와 연 된 결과

로 해석된다. 

“공공서비스방송은 한국의 ‘공영방송’과 달리 소유권이나 경영방식보다는 

서비스, 즉 방송의 결과물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따라 소

유나 경영이 어찌 되었든 서비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표하면 모두가 

공공서비스방송(PSB)에 해당된다. …… 공영방송이 “사회로부터 희소한 채널

이나 재원을 제공받는 대가로 차별적인(distinctive) 방송 서비스의 의무를 지

는 방송”이라고 할 때 그 의무의 수준은 혜택의 수준에 비례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채널 혜택을 받는 지상파 방송 모두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의무를 수

행해야 할 것이며, 방송사 소유가 공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의무가 부

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신료 등 직접적인 공적자금이 투여될 경우에도 별

도의 의무가 주어져야 한다. (B)”

     

“이제 공영방송은 서구적 개념으로 ‘공공서비스방송’(public service 

broadcasting) 즉, 공공 서비스를 하도록 의무 지워진 방송으로 개념을 보다 

명확히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공영방송은 “사회로부터 희소

한 채널이나 재원을 제공받는 대가로 차별적인(distinctive) 방송 서비스의 의

무를 지는 방송”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C)”

“공영방송은 규제를 기본으로 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규제는 국영방송이나 상

업방송의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상위의 방송제도를 지향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

연히 국영방송의 국가적 영향력과 상업방송의 상업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혹은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요한다. 이를 실질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면 형식

상의 공영방송 혹은 무늬만 공영인 공영방송제도로 변질된다. 그래서 공적소유 

및 공적 통제, 공적 재원은 이러한 맥락에서 보장되어야 할 전제조건이라고 본

다.  사실 흔히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공적 서비스는 이러한 보장시스템에 

의한 반대급부에 다름 아니다. 전자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익성의 담보

나 공적 서비스는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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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들이 심층인터뷰에서 지 하는 바와 같이, 공 방송을 정의하는 기 으로

서 공공의 소유, 공공의 리, 그리고 공  재원은 제도로서 조건에 해당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민 방송과 구별되는 공공서비스의 의무는 공 방송 제도가 

지향하는 가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방송의 공익성이라는 가치를 보호하

기 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경제  특권으로 상쇄하도록 보상하는 ‘ 무규제

(bilateral regulation)’와 유사한 것이다. 공 방송이 공공의 소유여야 하고 공공에 

의해 리되고 그 운 에 해 공  재원이 투입되는 이유는 그에 상응하는 방송의 

공익성, 즉 차별된 공공서비스를 구 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과 다름없다. 

2)  국내 공 방송의 범

공 방송에 한 단기 과 함께 국내에서 공 방송에 해당하는 채 을 설정하

도록 문가에게 질문했다. 공 방송에 한 단기 에 따라 공 방송의 범 를 

설정하는 방식이 약간씩 다를 것이란 가정을 해 본 것이다. 조사결과, 국내에서 공

방송에 해당하는 채 은 ‘KBS1+EBS+KBS2+MBC’라고 응답한 비 이 3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KBS1+EBS’ 23.9%, ‘KBS1+KBS2+EBS’ 18.3%, 

‘KBS1+EBS+MBC’ 8.6% 등의 순이었다. 그 외, ‘지상 방송사+공공채 +공익채 ’ 

4.6%, ‘KBS1’과 ‘지상 방송사(채 )’가 각각 3.0%, ‘KBS1+KBS2’ 2.0%, ‘지상 방송

사+공공채 (지역채 )’ 1.0%이었다. 이는 공공서비스의 차별성이 존재하더라도 

문가들은 지상 방송이 아닐 경우, 공 방송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다. 소속집단별로 차이를 살펴보면, 학계 집단에서는 ‘KBS1+EBS+KBS2+MBC’

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업 집단에서는 ‘KBS1+EBS +KBS2+MBC’와 

‘KBS1+EBS’라는 응답이 공동1 를 차지했다. 반면에 정책 집단에서는 

‘KBS1+EBS’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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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국내 공 방송의 범

<표 5-4> 공 방송 단기 과 국내 공 방송의 범  선택과의 계

　
KBS
1

KBS
1 + K
BS2

KBS
1 + E
BS

KBS
1 + E
B S 
+MB
C

KBS
1 + K
B S 2
+ E B
S

KBS
1 + E
B S +
KBS
2+M
BC

지상
방송사
(채 )

지상
방송사
+ 공공
채

지상
방송사
+ 공공
채  +
공익채

　
사
례

% % % % % % % % %

체 197 3.0 2.0 23.9 8.6 18.3 34.0 3.0 1.0 4.6

공공의 소유여야 
한다

41 2.4 2.4 4.9 9.8 14.6 53.7 2.4 0.0 7.3

공   재원(수신
료)으로 운 되어
야 한다

35 2.9 0.0 40.0 5.7 28.6 20.0 0.0 0.0 0.0

공공에 의해  
리되어야 한다

28 3.6 0.0 17.9 14.3 10.7 35.7 7.1 7.1 3.6

차별된  공공서비
스의 
의무가 있어야 한
다

76 3.9 3.9 27.6 7.9 21.1 27.6 2.6 0.0 3.9

지상 를 사용하
는  
방송이어야 한다

9 0.0 0.0 44.4 11.1 11.1 22.2 11.1 0.0 0.0

(χ2=62.527, df=45, p＜0.05)

공 방송 단기 의 우선 순 를 어떻게 단하느냐에 따라 공 방송의 범 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의 계를 알아보기 하여 교차표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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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공공의 소유’를 가장 요하게 선택한 문가들은 반 이상이 

‘KBS1+EBS+KBS2+MBC’라고 응답했으며, ‘공공에 의한 리’를 요하게 인식하는 

문가들도 ‘KBS1+EBS+KBS2+MBC’를 주로 선택했다. 그에 비하여, ‘공  재원’을 

가장 요하게 인식하는 문가들은 ‘KBS1+EBS’과 ‘KBS1+KBS2+EBS’라고 응답

이 많았다. ‘지상 방송을 사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문가들은 ‘KBS1+EBS’를 주로 

선택했다. 즉, 공공의 소유와 공공에 의한 리를 강조하는 에서는 MBC가 공

방송의 범주에 포함되는 경향이 높으며, 공  재원을 강조하는 에서는 MBC

를 공 방송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차별된 공공서비스의 의무가 요하다고 

응답한 문가들은 공 방송의 범 를 다양하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

유는 문가들이 차별된 공공서비스의 의무를 공 방송에게 부여받는 차별  특권

에 따라 비례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가 심층인터뷰에 따르면, 차별된 공공서비스의 의무는 공 방송 제도가 갖

는 특수성을 얼마나 보장 받느냐에 따른 상 인 의무에 가깝다. 즉 공공의 소유

이며 어느 수 의 정치  독립성을 보장받고, 공  재원이 투입되는 규모에 따라 

각 공 방송이 부여받아야 하는 의무는 약간씩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채널 혜택을 받는 지상파 방송 모두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의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며, 방송사 소유가 공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의무가 부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신료 등 직접적인 공적자금이 투여될 경우에도 별도의 의무

가 주어져야 한다. 이를 현실에 대입해 보자면 한국에서 공영방송이란 기본적

으로 KBS, MBC, SBS, EBS 등의 지상파 방송사 전부와 YTN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이들의 의무 수준은, 위의 기준을 적용해 본다면, KBS = EBS > MBC > 

SBS > YTN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YTN은 소유가 공적으로 되어 있으나 광

고채널로서의 혜택이 약하므로 가장 약한 수준의 의무를 지게 된다.(B)” 

과연 MBC를 공 방송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해 심층인터뷰에 응한 문

가들은 이상  조건에서 볼 때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실  측면에서 볼 때 공

방송의 범 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그 이유로 공  재원은 아니지만 공공

에 의한 리구조를 갖고 있어 정치  독립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며, 로그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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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방송문화에서 상업성을 지향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고 매를 재원으

로 운 되지만 KOBACO라는 고독 매체제가 상업  로그램 활동을 지양하

도록 도와 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것은 MBC가 공  소유이며 공공의 리를 받

기 때문에 공 방송의 범주로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나름 로 로그램에서 공익

성을 보장하는 활동을 했기 때문이라는 평가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변화하는 방송 

환경에서 MBC가 공 방송의 범 에 포함될 수 있는가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당장 KOBACO의 고독 매체제가 해체되면 MBC가 고 재

원으로 운 되더라도 상업  로그램 활동을 지양할 수 있었던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 그 게 되면 MBC를 공 방송으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는  달라질 수 있

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공영방송은 공적 재원구조와 공익적인 서비스 제공을 필수조건으

로 합니다. 공적 재원구조에서는 수신료를 통한 수익이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

을 차지해야 하고, 공익적 서비스 제공에서는 상업적 유료방송에서는 보기 힘

든 고품격 프로그램,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공정하고 심층적인 시사보도 프로그

램,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방송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한

국의 공영방송은 KBS(1, 2채널 포함)와 EBS 그리고 MBC라고 할 수 있습니다. 

MBC의 경우, 재원구조는 상업적이지만 프로그램 내용과 경영구조 면에서 공영

방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D)”

“이러한 원칙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KBS1, EBS가 이에 해당된다. 다만 공영방

송이 해당국가의 고유한 방송문화적 전통을 담지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KBS2, MBC까지 공영방송범주에 넣어도 무방하다고 본다. 비록 

광고재원에 의존하지만 소유구조가 공적이고 공적 통제를 받고 있으며, 광고시

장 역시 공적 보장시스템의 가동으로 어느 정도 안정성을 확보해 주었다고 보

기 때문이다. 다만 차후 디지털시대에는 이런 상황이 크게 변할 것으로 예상된

다.(G)”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공영방송의 이념형을 완전하게 구현하지는 못하

고 있다. 따라서 ‘지향점이자 이념형로서의 공영방송’과 ‘현실의 공영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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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후자를 인정하는 동시에 전자를 지향하는 것이 적

절하다. 이렇게 볼 때, 국내의 공영방송은 KBS, MBC, EBS의 지상파 3사를 ‘현

실의 공영방송’이라고 말할 수 있다. MBC의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정치

적 독립성은 어떤 면에서 KBS보다 우수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방문진 

체제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정치권력의 직접적인 경영진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어렵기 때문이다. 경제적 독립성에 있어서는 공적 소유구조와는 달리 재원에 

있어서 광고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으나, 현행 KOBACO 체제가 이

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SBS와는 달리 이윤 추구 자체를 목적

으로 하지는 않고 있다. 특히 1980년대 후반 이후 방송 민주화 과정에서 MBC 

구성원들이 경험한 역사성과 문화의 가치를 생각할 때, 현실의 공영방송으로 

간주할 수 있다.(H) ”

결과 으로 공 방송은 공  재원으로 운 되어야 한다는 을 제외하고 부

분의 기 에서 볼 때 MBC는 공 방송에 해당한다. 다만, 공  재원으로 운 되지 

않기 때문에 공익  로그램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 방송으로서 정체

성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MBC의 로그램 활동을 얼마나 공익 으로 평

가하느냐에 따라 MBC를 공 방송으로 볼 수 있는가에 향을 미치게 된다. 

3. 국내 공 방송 성과와 공공서비스의 차별성

1)  국내 공 방송 성과에 한 평가

문가에게 국내 공 방송에 한 활동  성과를 평가하도록 질문했다. 평가를 

한 항목은 로그램 활동, 공공서비스의 역할, 그리고 공  운  등에 한 사항

을 심으로 13개를 선택했다. 조사결과, ‘ 로그램의 품질’에 한 평가가 4.83 으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공 방송의 운  조건으로서 요하게 고려되는 ‘정

치  독립성’은 2.97 으로 가장 낮았다. 즉, 국내 공 방송이 로그램에 한 품질

을 구 하는 데 있어서는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정치  독립성 부분은 여



[방송통신융합시  공 방송 규제 제도화 방안]

- 218 -

히 낮게 평가했다. 

<그림 5-5> 공 방송 성과에 한 평가

이러한 특징은 다른 평가 항목에서도 그 로 나타났다. 공공서비스의 의무에 해

당하거나 로그램 활동에 한 사항에 한 평가는 높았다. ‘사회  책임 구 ’ 

4.58 , ‘ 로그램의 다양성’ 4.55 , ‘지불(수신료) 가치’ 4.54 , ‘민족문화 창달’ 4.36

, ‘민주  여론 형성’ 4.35 , ‘시청자의 권익 증진’ 4.23 , ‘보도․시사의 공정성’ 

4.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 방송의 운 에 해당하는 항목들은 모두 

평가가 낮았다. ‘운 의 투명성’ 3.63 , ‘운 의 자율성’ 3.54 , ‘운 의 효율성’ 3.15

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 항목에 한 평가를 ‘동의’ ‘ 립’ ‘비동의’로 구분하여 살펴볼 때 로그램 품

질에 한 동의 정도가 가장 많았고 수신료에 한 지불가치에 한 동의 정도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비동의의 비율은 정치  독립성이 가장 많았고 운 의 효율성

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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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공 방송 성과에 한 평가 비

          

소속 집단별로 차이를 살펴보면, 큰 차이가 없었으나 학계 집단에서는 로그램

에 한 다양성이 상 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사회  책임의 구 에 한 평

가는 상 으로 낮았다. 반면 업 집단에서는 사회  책임의 구 에 해 높게 

평가했다. 정책 집단에서는 공 방송의 운 이 효율 이라는 응답에 가장 비동의가 

높았다. 그리고 모든 항목에 한 평가에 있어서 학계와 업 집단에 비해 상

으로 부정 이었다. 



[방송통신융합시  공 방송 규제 제도화 방안]

- 220 -

<그림 5-7> 국내 공 방송에 한 반 인 만족도

한편, 국내 공 방송에 한 반  만족도를 문가들에게 질문해 보았다. 조사

결과, 반 으로 ‘만족’이라는 의견은 13.7%(매우 만족 1.0%, 만족 12.7%)으로 그

게 많지 않았다. ‘보통’이라는 의견은 74.1%(만족하는 편 29.4%, 보통 28.4%, 불만

족 하는편 16.2%), 그리고 ‘불만족’이라는 의견은 12.2%(매우 불만족 4.6%, 불만족 

7.6%)로 나타났다. 체 으로 공 방송의 만족도에 해 보통이라는 의견이 많았

고 불만족 의견보다 만족이라는 의견이 약간 많았다. 소속 집단별로 살펴보면 업 

집단에서는 공 방송에 해 만족하는 의견이 보다 많았고, 반 로 정책 집단은 공

방송에 해 불만족하는 의견이 많아 인식에서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공공서비스의 차별성

공 방송과 지상 방송 간에 공  역할과 기능에서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가정

할 경우, 상기 항목들 에서 차이가 있어야 하는 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문가에게 질문했다. 1～3순 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 공  운 에 한 사항 에

서 ‘정치  독립성’이 56.9%로 가장 많았으며, ‘보도․시사의 공정성’ 45.2%,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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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구 ’ 44.7%로 많이 제시 다. 다음으로 ‘민주  여론형성’ 28.9%, ‘ 로그램의 

품질’ 25.9%, ‘시청자의 권익 증진’ 20.8% ‘ 로그램의 다양성’ 17.8%, ‘소수자 변’ 

15.7% 등의 순이었다. ‘민족문화 창달’ 4.6%, ‘운 의 효율성’ 2.5%로 가장 낮았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소속 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 5-8> 공 방송의 차별  역할 

이러한 조사 결과로 유추해 보면, 지상 방송과 구별되는 공 방송의 공  역할

과 기능은 ‘정치  독립성’ ‘보도․시사의 공정성’ ‘사회  책임 구 ’ 그리고 ‘민주

 여론 형성’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공 방송의 운 에 한 사항인 ‘운 의 효

율성’ ‘운 의 투명성’, ‘수신료의 지불가치’ 등은 공  재원을 히 사용하고 있는

가의 차원에서 요하지만, 공 방송의 공  역할과 기능으로서 지상 방송과 차별

되어야 하는 요인은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내 공영방송은 대체로 소유구조, 법적근거, 사회적 역할, 의사결정구조에 

있어 상업방송과 다른 위상을 가지고 있다. 공영방송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당

연히 공공서비스의 제공이다. 문제는 공공서비스 개념이 불분명하고 시대에 따

라 변한다는 데 있다. 이런 점들이 공영방송이 정치적으로 특정 권력에 종속될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고 할 수 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모든 정치권력은 공영

방송이라는 이름으로 방송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실제로는 방송 통제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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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을 장악하고자 한다. 그런 면에서 공영방송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기본이자 핵심 요소는 정치적 독립성이다. 그래야만 공영방송이 언론미디어로

서 저널리즘 기능과 공론장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위상을 확보할 수 있기 때

문이다. (E)”

“기본적으로 공영방송은 현대 민주주의의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정치권력

(집권세력의 과도한 개입)과 경제권력(재벌과 대기업의 광고압박)으로부터 독

립성을 유지하면서 국민을 위한 방송,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방송을 하는 것이 

설립 목적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비판과 감시로부터 성역화된 영역(종교, 

언론 등)을 비판적으로 감시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D)” 

전문가 심층인터뷰에서도 지상파방송과 구분되는 공영방송의 공적 역할과 기능

으로 ‘정치적 독립성’이 언급됐다. 그러나 정치적 독립성은 공영방송이 구현

해야 하는 저널리즘 기능과 공론장 기능을 위하여 전제되어야 하는 요건을 의

미하고 있다. 공영방송은 공정한 저널리즘 기능을 통해 민주적 여론형성을 유

도하는 공론장이 되어야 하는데, 정치적 독립성을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공적 서비스는 소유구조나, 재원양태에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서비스

를 의미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시대 공영방송의 지향점이나 또는 신자유주의

적 탈규제를 정당화 할 수 있는 논리로 차용되기도 한다. 또 공적 서비스는 공

공성이 방송조직 및 운영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방송운영주체로 하여금 자

율적으로 서비스를 해도 된다는 논리적 비약이 가능하다. 더구나 공적 서비스

의 추상성으로 이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

러하다. 이는 방송(사)과 사회를 이원론으로 구분한 차원에서 방송사가 일방적

으로 수해해야 의무로 보는 직선적인 시각일 수 있다. (G)”

“소유구조와 무관하게 지상파방송의 경우 주파수 스펙트럼을 할당받은 수탁사

업자다. 가령 SBS의 경우도 우리의 공적 재산을 이용하는 사업자라는 이야기

다. 그런 이유로 방송법에서는 지상파 방송의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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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에 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무관

하게 지상파 방송사의 공공 서비스 의무는 동일하다. 다만 공영방송사에는 보

다 구체적인 책무가 부여될 뿐이다. 특히 국내의 지상파 상업방송의 경우 거의 

‘독점’ 지위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방송사업자로서의 책무는 대단히 클 수밖

에 없다.(E) ”

“지상파 방송사: 지상파 방송은 공공서비스 방송(public service 

broadcasting)으로서 민주적, 교육적, 정보제공적 역할을 맡아야 하게다. 이는 

뉴스제공 ･ 보편성을 통한 다원성 확대 ･선거 후보 시간제공 ･ 소수계층을 위

한 시간 제공 등의 의무를 뜻한다. 지상파 방송사는 공민영을 막론하고 보다 

적극적인 공익성 서비스의 의무를 지게 됨으로써 ‘공익 프로그램 경쟁’을 통

해 공익서비스의 질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상파 방송은 디지털 전

환과 함께 디지털 플랫폼을 구성, 무료 서비스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디지털 

혜택을 늘리는 한편 한국 사회 전체의 디지털 전환을 추동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이다.

공공 소유 방송사: 공적으로 소유･운영하는 공영방송사(public-run 

broadcasting)는 공공서비스방송의 의무에 더해 민주주의의 확대･교육 기회 제

공･중요 정보 제공･창의성 확대 기능을 맡도록 한다. 공적 소유 방송사는 다채

널 시대에 과소공급 되기 쉬운 방송의 창의성을 확대할 의무를 지니게 되는 것

이다. 공영방송이 ‘다양성’과 ‘창의성’을 주요 가치적 목표로 하여 추구할 

때 이것이 민영상업방송에 영향력을 미쳐 해당 사회의 방송문화가 더욱 다양해

지고 창의적이 된다는 것이 이른바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라는 것이

다(Oliver, 2005). 또한 공적 소유 방송사는 같은 경험을 나누며, 자신의 삶에 

중요한 문제들이 자유스럽게 토론하는 장, 즉 하버마스의 개념으로 ‘공공영

역’으로 활용되어야 하겠다. 저렴한 보편 상품인 공적 소유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공동시청은 사회적 유대 기반을 강화하고 사회통합 기능이라는 중요한 역

할을 맡게 될 것이다. 아울러 공적 소유 방송사의 균형적 뉴스 보도는 건전한 

공론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B)”

그러나 문가 심층인터뷰에 따르면 ‘공공서비스’라는 의무는 공 방송과 지상

방송 간에 동일한 것이며, 다만 공 방송은 지상 방송이 공공서비스를 구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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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강력한 힘으로 지탱해야 한다는 도 제시 다. 공 방송과 지상 방송 모

두 공공서비스의 의무를 갖고 있으며, 공 방송은 단지 보다 무거운 의무를 부여받

고 체 방송시스템에 공공서비스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추가 이며 구체 인 조치

가 강제될 뿐이라는 주장이다. 즉, 공공서비스는 지상 방송이면 모두 구 해야 할 

의무라는 에서 공 이든 민 이든 간에 지상 방송은 공공서비스방송에 해당한

다.    

4. 국내 공 방송 지배구조와 리감독의 평가

 

1)  공 방송 지배구조와 리감독

지 까지 조사결과를 토 로 공 방송을 정의하는 기 으로 ‘공공에 의한 리’

가 요하게 인식되고 공 방송의 공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한 제 조건으

로 ‘정치  독립성’이 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공 방송이 차별된 공공서비스

의 의무를 달성하기 한 제도  조건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제도  조건은 공

방송의 지배구조와 리감독을 통해 구체화된다. 따라서 공공에 의한 리가 정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어떠한 형태의 지배구조와 리감독의 구조를 갖추

어야 하는가의 문제를 매우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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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공 방송 지배구조와 리감독에 한 요도

문가들은 공 방송이 갖춰야 하는 지배구조의 요소와 리감독의 구조로  ‘

리감독기구가 임명과 구성에 있어서 정치  독립성(6.26 )’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

에 높은 동의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사장의 정치  독립성(임명)’ 6.11 , 공 방송

을 담하는 ‘독립 인 리감독기구의 존재’ 5.62 , ‘ 리감독기구의 사회 제 세력

의 참여 보장’ 5.33  순으로 나타났다. ‘공 방송의 성과평가 검토제도’ 4.83 , ‘결

산에 한 국회의 감독권’ 4.70 , ‘ 산(수신료 책정)에 한 국회의 감독권’ 4.63 , 

‘정부와 공 방송 간의 성과평가 계약’ 3.99  등은 그 요도에 있어서 낮게 평가

다. 문가로부터 낮게 평가된 항목은 주로 리감독에 한 활동으로 리감독

을 수행하는 지배구조가 더 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속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아 공 방송의 지배구조와 리감독에서는 집단에 

계없이 동일한 인식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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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공 방송 지배구조와 리감독에 한 인식

   지배구조에 해당하는 항목을 비교해 보면, 공 방송만을 담당하는 독립된 

리감독기구를 확보하거나 그 리감독기구에 다양한 사회  세력이 참여하는 구조

보다 어떠한 형태이든 리감독기구의 구성과 임명에 있어서 정치  독립성이 요

하다는 응답이 82.2%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치 으로 독립된 공 방송사의 사장이 

임명되는 것도 공 방송 지배구조에서 요한 요소라는 응답이 문가의 74.1%

다.   

리감독구조로는 국이나 랑스가 사용하는 ‘정부와 공 방송 간의 성과계약

제도’에 해 문가들은 가장 부정 인 인식(20.3%)을 갖고 있었다. ‘공 방송의 

성과를 평가하고 검토하는 제도’의 필요성에 해서는 응답자의 33.0%가 정 으

로 답했다. 최근 국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공 방송의 ․결산에 한 국회의 

권한 강화’에 해서는 학계와 정책 집단에서 상 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정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성과계약제도에는 모든 집단에서 부정 이지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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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성과를 리하기 한 국회의 권한 강화 는 성과평가 검토제도의 도입

에 해서는 검토할 만한 사항이라는 것을 보여 다.        

2)  국내 공 방송의 지배구조와 리감독 활동

국내 공 방송의 지배구조와 리감독의 활동에 한 평가를 문가에게 요청했

다. 먼  공 방송 지배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보기 하여 7가지 항목에 

한 공감도(  동의하지 않는다 1  ~ 매우 동의한다 7 )를 제시하도록 했다. 

조사결과, 문가들은 반 으로 평균 이하로 공감하고 있어 체로 부정 인 인

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에서도 ‘국내 공 방송의 지배구조는 운 의 

문성을 확보하고 있다’가 3.41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국내 공 방

송의 지배구조는 사회  다원성을 갖추고 있다’ 3.36 , ‘국내 공 방송의 리감독

은 효과 으로 작동하고 있다’ 3.21 , ‘국내 공 방송의 리감독은 투명하게 운

되고 있다’ 3.11 , ‘국내 공 방송의 리감독은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다’ 3.04 , 

‘국내 공 방송의 지배구조는 정치권력의 균등화를 이루고 있다’ 2.80 , ‘국내 공

방송의 지배구조는 정치 으로 독립되어 있다’ 2.70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국내 공 방송의 지배구조를 평가해 보면, 다양한 사회 세력이 

참여함으로써 권력을 균등화하는 다원  구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치  

독립성도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공 방송에 한 활동에서 정

치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지 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즉 공 방송 지배구조에서 

정치  독립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 방송의 활동  운 에서도 정치  독립성이 

미흡하게 되는 결과를 래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   

소속 집단별로 인식에 한 차이가 있는지를 평균 값을 비교해 본 결과,  지배

구조 상에서 리감독의 효과성, 자율성 그리고 효율성에서 집단 간 차이가 통계

으로 확인 다. 세 가지 항목에서 업 집단의 평가는 보통 정도로 나타났으나 

학계와 정책 집단은 보통 이하의 부정 인 평가를 내렸다. 특히 학계 집단은 국내 

공 방송의 지배구조 운 과 리감독 활동에 해 반 으로 부정 인 평가를 내

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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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국내 공 방송 지배구조와 리감독의 평가

<표 5-5> 국내 공 방송 지배구조와 리감독 평가에 한 집단간 비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사회  
다원성

집단-간 7.545 2 3.772 2.106 0.125

집단-내 347.582 194 1.792 　 　

합계 355.127 196 　 　 　

정치  
독립성

집단-간 4.836 2 2.418 1.273 0.282

집단-내 368.494 194 1.899 　 　

합계 373.330 196 　 　 　

정치권력 
균등화

집단-간 4.321 2 2.161 1.314 0.271

집단-내 318.958 194 1.644 　 　

합계 323.279 196 　 　 　

운 의 
문성

집단-간 9.942 2 4.971 2.907 0.057

집단-내 331.754 194 1.710 　 　

합계 341.695 196 　 　 　

리감독
효과  
작동

집단-간 21.014 2 10.507 6.630 0.002**

집단-내 307.453 194 1.585 　 　

합계 328.467 196 　 　 　

리감독 
자율성

집단-간 17.766 2 8.883 5.471 0.005**

집단-내 314.985 194 1.624 　 　

합계 332.751 196 　 　 　

리감독 
투명성

집단-간 23.534 2 11.767 6.924 0.001**

집단-내 327.996 193 1.699 　 　

합계 351.531 195 　 　 　

** p＜.01

문가 심층인터뷰에서도 국내 공 방송의 지배구조가 정치 으로 독립성을 확

보하지 못했다는 것이 주요 평가 의견이었다. 재의 국내 공 방송 지배구조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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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권력에 의존하도록 시스템화되어 있으며 사회  다원성을 확보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지 이다.  

“우선 너무 지나치게 구성을 정치권력에 의존토록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이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더구나 현재의 정당시스템이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그들만의 

권력지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따라서 좀 더 다양한 

시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직접적 선출방식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각 이익집단에서 직접 선출하여 사회적 다원성을  보장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인원을 늘이는 것도 필요하고, 각 지역방송사에도 따로 설치

하거나, 지역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도 요구된다.(G) ”

한편, 심층인터뷰를 통해 일부 문가들은 공 방송의 정치  독립성이 단순히 

제도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들은 국내에서 확보하고 있는 공 방

송 지배구조는 시스템 상 정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을 어느 정도 갖추

고 있다고 본다. 정치  독립성을 해하는 문제는 오히려 운 에 있어서 행과 

문화의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정치문화가 공 방송에 한 정치  개입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장 선임제도 자체가 공영 방송 독립성의 결정적 척도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우선, 과거의 정권 추종형 공영방송사와 사장의 모습은 제도적 결함 때

문은 아니었다. 한국 방송의 역사를 돌아보면 독재정권들은 법과 제도와는 관

계없이 사장 선임은 물론 경영에 깊숙이 관여해 왔다. 역으로, 관련 제도로는 

정부의 개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도 실제 운용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대표적인 예는 영국이다. 한국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정부와 여당이 다수를 

임명할 수는 있지만 야당에게도 배분을 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방송

통신위원회는 영국의 경영위원회에 비해 보다 ‘독립적’일 수 있으며, 사장 

추천권을 지닌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도 정부의 지분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

러나 전반적으로 BBC는 정부에서 보다 독립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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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독립성이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관행과 문화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려

준다. (B)”

“거브넌스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인선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

니다. 각계 전문가 중심으로 추천하기보다는 정파성을 중시하면서 편협한 정치

색을 가진 사람들을 임명하고자 하기 때문이지요. 이 문제는 정권이 몇 차례 

바뀌고, 우리 사회의 정치문화가 성숙해지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단기적인 개선방안으로는 위원 자격을 강화하여 전문적

인 식견을 지닌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고, 정당이나 국회가 

직접 추천하기보다는 전문직단체나 학회 그리고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임

명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현재보다 위원 구성을 2배 정도 확대하여 다원적

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도록 하는 것도 고려할 만합니다.(D) ”

국내 공 방송의 정치  독립성과 재정  특권이 공 방송이 수행하는 사회  

책임 구 의 정도에 비교하여 어느 정도인지를 악보기 하여, 세 요인에 한 

상  값을 기입하도록 유도했다. 즉 제도  특권에 해당하는 정치  독립성과 재

정  혜택을 어느 정도 리고 있는가와 그에 상응하여 사회  책임을 얼마나 구

하고 있는가를 100 이 되도록 하여 기입하도록 했다. 이는 유럽에서 공 방송에 

한 국가 지원과 공공서비스의 차별성 간의 비례시스템을 유지하도록 한 것처럼, 

국내의 공 방송 제도에서도 이러한 비례시스템이 어느 정도 작동하는지를 알기 

한 목 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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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국내 공 방송의 독립성, 재정  특권 그리고 책무성 평가

그 결과, ‘권리’에 해당하는 ‘재정  특권’이 36.4%, ‘독립성/자율성’이 35.5%로 나

타났다. ‘책임’에 해당하는 ‘책무성/ 리감독’은 28.6% 다. 상 으로 재정  특권

을 많이 리고 있으나 그에 반하여 리감독에 있어서 책무성은 부족하다고 문

가들은 평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내 공 방송에 한 평가에서 부정 으로 인식

되던 ‘정치  독립성’의 확보 정도는 상  측면에서 충분하게 리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문가들이 국내 공 방송이 이상향인  측면에서 볼 때 정치  

독립성을 리지 못하지만, 재정  특권과 책무성을 고려한 상  차원에서 정치

 독립성을 어느 정도 리는 것으로 인식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국내 공 방송 지배구조와 리감독에 한 구체 인 문제 이 무엇인가를 문

가에 질문했다. 이는 국내 공 방송 지배구조와 리감독 활동에 한 일반  평가

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조사결과, ‘방송통신 원회의  정치

 구성’이 응담자의 35.5%로 가장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공 방

송 사장의  정치  임명’ 22.8%, 'KBS이사회,  방문진의 독립  상 부족' 13.2%, 

'KBS이사회, 방문진의 정치  구성', 10.7% 등의 순이었다. 그 외 ‘공 방송  리

감독 활동의 투명성 부족’ 6.6%, ‘KBS이사회,  방문진의 문성 부족’ 3.6%,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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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독 역할  기능 부족’ 2.0%, ‘공공서비스 성과평가제도 미흡’ 1.5% 다. 소속

집단별로 살펴보면, 학계와 업 집단에서는 ‘방송통신 원회의  정치  구성’이 각

각 42.4%, 4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책 집단에서는 ‘KBS이사회, 방문진의 

독립  상 부족’이 2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5-13> 국내 공 방송 지배구조와 리감독 시스템의 문제

이러한 조사결과는 재 공 방송의 리감독기구인 KBS이사회와 방송문화진

흥회의 구성과 임명을 결정하며, 이러한 이사회를 통해 공 방송의 사장 임명에 

여할 수 있는 방송통신 원회가 정 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문제 으로 보는 것이

다. 방송통신 원회와 KBS이사회  방송문화진흥회 간의 계 설정이 모호한 

도 공 방송 리감독기구로서 독립  상 부족이 문제로 지 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KBS이사회 및 방문진 이사회 모두 이사진 선출방식이 정치적으로 중립적, 독

립적이지 못하고 전문성, 기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의 방송

법에 의하면 두 이사회 모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통

위 자체가 현정부 들어 행정부에 편입되었고 대통령/여당에 의해 통제되기 때

문에 실제로 대통령/여당이 두 공영방송사의 지배구조를 실질적으로 좌지우지 

하는 구조이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다행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불행이게도 KBS이사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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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방문진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KBS나 MBC에 대해 거버넌스를 행사하는 방식 

자체에 한계가 있다. 이 두 이사회는 사장 선임과 같은 정치적 성격이 짙은 의

사결정에 들러리로 동원되는 것 이외에는, 일상적인 방송사의 운영에 대해 집

행이사회로서의 기능을 거의 수행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집행이사회

의 기능은 KBS 및 MBC 내부에 별도로 존재하고 (경영진 + 노조...), KBS 및 방

문지 이사회의 실질적 기능은 사장추천위원회의 성격에 국한된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닐 것이다. (A)”

“정부가 공영방송 인사에 개입하게 되는 구조는 법 자체에서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는 바다. 우선, 대통령과 여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권을 지닐 정

도의 위원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런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이사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도록 돼 있다. 또한 MBC의 지배주주인 방송문화

진흥회의 이사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KBS의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

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있으며, MBC의 경우 실제적으로 대주주인 방송문

화진흥회 이사회가 결정한다. 이에 따라 양 공영방송사 경영의 책임자의 인선

이 모두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되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

다. (B)”

“KBS 이사회 및 방송문화진흥회 구성에 있어서 정부 혹은 정치권에 의한 개입

이 유무형으로 혹은 직간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독립성이 보

장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KBS의 경우, 이사회가 방송법상 방송경영, 방송의 기

본운영계획, 공적책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최고의결기관으로 규정되

어 있다. 그러나 대통령직속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물론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정책과 의도에 의하여, 이사회 구성은 물론 의사 결정 과정 및 내용이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다는 근원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C) ”

이상의 문가 심층인터뷰에서도 국내 공 방송 지배구조와 리감독 시스템이 

갖는 문제 으로 방송통신 원회의 정치  구성을 지 하는지의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 문가들은 KBS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가 실질 인 리감독을 수행할 수 

없는 구조  원인이 방송통신 원회의 정치  구성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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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송통신 원회와 공 방송 리감독기구 간의 계로 인하여 공 방송을 리

감독을 수행하는 지배구조에 정치  개입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3 )  국내 공 방송 지배구조와 리감독 개선방안

국내 공 방송이 공  역할과 기능을 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가장 시 히 도

입 는 개선되어야 할 제도  응에 해 문가에게 질문했다. 이는 공 방송 

지배구조와 리감독의 개선방안과 그 우선 순 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1순 와 2

순 를 모두 살펴본 결과, ‘독립 인 공 방송 리감독기구 설치’가 4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공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정치문화 정착’ 37.6%, ‘방

송통신 원회 구성의 개선’ 32.0%, ‘KBS이사회,  방문진 구성의 개선’ 28.9%, ‘수신

료 책정의  성  자율성 보장’ 26.4% 등의 순이었다. 그 외, ‘차별 인 공공서

비스의 법  규정’ 12.7%, ‘국회 결산  감독기능의 강화’와 ‘공공서비스 성과평가

제도의 강화’가 8.1%, ‘공공서비스  활동의 설명․공표 확 ’가 2.0%, ‘기타’ 1.0%(공

방송 범   정의 재규정)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국내 공 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해서는 방송통신

원회와 공 방송 리감독기구 간의 계를 명확히 설정하여 그 독립  상을 공

고히 하든가, 아니면 공 방송 리감독기구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방송통신 원

회의 구성이 정치 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공 방

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정치문화의 정착도 요하게 언 되었다. 이는 국내 공

방송의 정치  독립성이 더 이상 제도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운 하는 행 차원

의 문제라 할 때, 개선이 필요한  다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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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 국내 공 방송 지배구조와 리감독 개선방안

이러한 개선방안에 한 의견은 문가 심층인터뷰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방송통신 원회로부터 독립된 공 방송 리감독기구를 새로 설립하든지 아니

면 공 방송 리감독기구의 구성이 정치 으로 독립되어 이루어지도록 제도 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의 제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방송통신 원회가 

공 방송 리감독기구의 구성을 보다 투명하게 그리고  문서 는 사회  다원

성을 고려하여 할 수 있도록 제도  방안을 보완하자는 취지다. 다만 구성 방식의 

주요 원칙으로 문성을 더 시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  다원성을 시할 것인지

에 해서는 이견이 존재하 고 분명한 방향이 제시되지 않았다.    

“가장 우선적으로 양 이사회 구성방식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

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방통위가 선임하는 방식은 방통위 자체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못할 경우 불가피하게 정치적 독립성시비를 부를 수밖

에 없다. 따라서 그 해법으로 다음 몇 가지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1안) 방통위 자체를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기구로 만들고 현행의 이사진 구성절

차를 준용한다.

2안)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별도의 공영방송 규제정책기구(예 공영방송위원회)

를 만든 후 동 기구에서 KBS, MBC 이사진을 구성하도록 한다.

3안) 현행의 방식을 따르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운영의 묘를 

도입한다. 예를 들어 종래 방송위의 경우 KBS, MBC 이사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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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적으로 사회 주요단체(학회, 시민단체 등)의 추천 절차를 거쳤는데 방통

위의 경우도 이러한 절차를 공식화해서 준용하는 것이 그것이다.    

둘째로 KBS, 방문진 이사회를 현재와 같은 사장추천위가 아닌 실질적인 집행이

사회의 성격을 지닐 수 있도록 전문성,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

다. 이를 위해 이사진 구성 비율에서 방송현업인 출신의 비중(특히 PD출신과 

기자출신이 균형을 맞추도록)을 늘리고, 법률이나 회계/재무 전문가가 반드시 

일정 수 이상 들어가도록 한다.(A) ”

“KBS 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 절차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질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는 현

행 11명과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우리 사회 

각 계층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도록 20명 이상 수준으로 늘이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는 실질적인 경영/집행 업무보다는 

관리/감독의 업무를 수행하는 측면이 강하므로 효율성보다 대표성과 사회의 다

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목표이다. (H)” 

“KBS이사회와 방문진 거버넌스는 키를 지고 있는 방송통신위의 위원 구성의 

문제점이다. 첫째, 방송통신위원회의 실질적인 국민대표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

하다. 방송융합기구는 국가권력과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가 골고루 참여하는 

공공영역이라는 점에서 국민대표성은 대단히 중요하다. 방송통신위원들 모두 

청와대와 국회에서 시청자, 전문성 등을 이유로 선발된 전문가들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국민대표성에서는 의문이다.  

둘째, 과도한 정치권력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정치권력의 과반수 혹은 그 이

하의 규제방안이 필요하다. 김정기(2003) 교수는 위원선임에서 여당과 청와대

의 실질적인 선임을 과반수이상 넘게 규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한 바 있다. 하지만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을 포함한 정치권력 전반의 영향력이 

과도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국회와 청와대의 과반수 선임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일상적인 조직운영과 결정을 하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공개청문회의 형

식을 통하여 도덕적 자질과 전문성 등을 검증한다면 정책적 권위와 리더십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이 일상적인 운영을 하고 비상임위원들은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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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장을 바탕으로 찬반투표를 한다면 신속한 정책결정과 사회적 의견합의가 

반드시 배치되는 요소만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I)”

4 )  로그램  운 의 리감독

문가 의식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국내 공 방송에 한 평가는 ‘정치  독립

성’ 에서 주로 이루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주요 선진국처럼 공

방송이 차별된 공공서비스의 의무를 히 달성하고 있는가를 리감독하는 제도

 사항에 해서는 사회  의제가 집 되지 않은 경향을 보여 다. 그러나 디지털 

방송의 확산과 방송통신 융합 환경은 공 방송으로 하여  차별된 공공서비스의 의

무를 구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는 압력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그 이유

는 시장에서 공 방송과 경쟁하는 다양한 채 이 등장하면서 공  재원이라는 경제

 특권이 차별된 공공서비스의 의무 구 과 어떻게 연 되는지를 설명하도록 요구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가 심층인터뷰를 통해서 공 방송이 차별된 공공

서비스의 의무를 실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리감독할 것인가에 해 로그램 차

원과 운  차원으로 구분하여 그 방안을 질문해 보았다.    

로그램의 질 증 를 한 개선사항  안에 해서는 부분의 문가들이 

로그램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이 시 한 과제라는 의견을 제기하 다.  다

른 의견으로는 책무성 시스템의 구축, 정기 인 방송인 교육  연수, 시청자 원회

의 기능 강화, 공공서비스 수행에 한 구체 이고 객 인 평가지표 마련 등의 

안이 거론되었다. 특히, 한 문가는 행 로그램 평가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징

벌  차원의 평가가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상  차원의 평가로 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하 다. 

“프로그램 평가에 있어서는 이미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방송 재허가 과정에

서 각종 평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그러한 프로그램 평가가 아직까지는 형

식적이고 징벌적인 차원에 머물고 있다. 징벌적 차원의 프로그램 평가는 자칫 

비판적 저널리즘의 거세와 방송의 자율성․독립성을 위협하는 수단이 될 수 있

다. 따라서 징벌적 차원보다는 보상적 차원의 프로그램 평가로의 전환이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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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하다. 또한 실질적으로 규제기구뿐만이 아니라 시청자들이 방송 프로그램을 

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H) ”

“미디어 어카운트빌리티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공영방송의 사회

적 지위 및 정체성을 중심으로 한 기본 원리, 그리고 디지털환경에서 요구되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서는 본연의 책임(Responsibility)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영국의 경우, 공영방송 BBC가 시청자

시민에게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 및 책임의 하나로 어카운터빌리티가 제시되

고 있으며, 특히 내부 감독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트러스트의 가장 큰 임무가 

시청자 시민에 대한 어카운트빌리티 이행이기도 하다. 여기서 어카운트빌리티

는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한 제도(Accountability System) 측면에서 이해

할 수 있다. 가령 제3자에 의한 심의기구나 시청자 고충처리기구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한국의 경우를 보면 현재 방송사 내부의 자율심의 기능은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지나친 규제나 공정성 심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자율심의 이관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내부심의가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법정

기구지만 사실상 별다른 권리를 행하시자 못하고 있는 시청자위원회도 마찬가

지다. (E)”

“프로그램 활동의 경우,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완성

되어야 한다. 이는 명목적이거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프로그램 제

작 편성의 역사 속에서 축적되어 온 각종 경험과 성과, 한계가 녹아들어가 있

어야 하며 끊임없이 평가되고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이렇게 마련된 가이

드라인을 토대로 프로그램 제작 편성 방송 활동에 대한 정기적 평가가 수행되

어야 한다.

공영방송을 담당하는 전문가로서의 사명감과 윤리의식 등이 프로그램 제작 편

성에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 연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만 한다. 

실제로 시민사회에서 바라보는 공영방송 KBS의 위상이나 역할 혹은 기대치와 

KBS 내부 구성원의 입장이나 태도에 적지 않은 온도차가 존재하는 듯하다. 내

부 구성원들이 공영방송 종사자로서의 책임의식을 철저히 하지 못한다면, 어느 

누구도 공영방송을 지켜줄 수 없기 때문이다.(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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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에 대한 수행 평가 확인은 우선 현재의 시청자위원회 기능을 통해 

보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단순 자문기구화 되어 있는 

시청자위원회에 프로그램에 대한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문제가 

되는 프로그램심의 문제도 방통심위에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시청자위원회

에서 실시토록 할 수 있다. KBS 경우는 지역국 단위로 시청자위원회를 확장 신

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일부 위원은 상임제로 하여 업무파악 능력을 제고

하는 것도 고려할 사항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역할이 방송사의 논리에 지배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아울러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송평가제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이 경우 적합한 방송프로그램의 책무에 대한 가이드라

인을 먼저 명시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하는 절차가 요구된다. 이를 후에 공표

할 의무를 부과하여 공개성을 충족시키는 것도 요구된다.(G) ”

“프로그램 차원에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함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

어야 한다. 이를 위해 내용차원의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규제정책기구 

차원에서 방송내용의 객관성, 공정성, 다양성, 품질 등을 측정하기 위한 구체

적이고도 객관화된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성과지수를 재허가와 엄격

히 연동시키는 등 그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다. 개개 방송사 

차원에서 이러한 지표보다 사회적 책임 및 도덕성 차원에서 한층 강화된 내규

를 마련하여 자율규제를 실시해야 한다.(A) ”

마지막으로 재정 운 의 투명성 제고 방향에 해서는 문가들 각자가 상이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다. 부분의 문가들이 재정 운 의 투명성을 하여 공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시  소명이 되어가고 있음을 지 하면서도, 외  감시체

제의 강화에 해서는 각자 차이가 존재하 다. 내부  감시통제체제를 강화하되 

제작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재정 운

의 투명성을 보장하면서도 외  간섭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연차보고서나 경

평가 보고서를 내실화하여 의무 으로 공개하는 제도를 의견으로 제시했다. 마지막

으로 재정 운 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 못지않게 수신료 산정의 체계성과 투명성

을 강조하기도 했다. 실질 인 수신료 산정이 재정에 한 공공성을 높이고 그에 

한 운 에 있어서 투명성과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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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영에 대한 외적인 감시체제의 강화는 자칫 정치적 통제로 이어질 우려

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정치적 목적이 우선시되는 국회에 의한 예결산 감사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 재정운영 개선의 큰 방향은 내부적 감시통제체제의 강

화로 나아가는 게 맞다. 엄격한 제작비 등의 자체감사 시스템을 구축하되, 하

지만 이 경우에도 자칫 프로그램 제작의 창의성 위축, 공공적인 프로그램 영역

의 위축 등과 같은 문제가 초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언론·문화산업으로

서의 특성을 지닌 공영방송사의 존립목적에 부합하는 재정운영의 목표, 집행 

및 감사절차 등을 구체화시킨 방송사 재무운영 가이드북을 만들고, 이를 전담

하는 기구 설치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A) ”

“재정운영의 투명성 문제도 중요하다. 현재 KBS와 EBS의 경우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를 모두 받아야 한다. 하지만 MBC의 경우 주식회사란 이유로 이러한 

감사로부터 자유롭다. 그러다보니 재정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능

한 상황이다. 물론 감사원은 지난 5월 정연주 사장 퇴임 압박을 위해 KBS를 갑

자기 감사 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감사원감사가 정치적 압박 수단으

로 전락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동시에 국정감사의 경우는 늘 정치논리

에 의해 재단이 된다는 근본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공

영방송사 경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은 시대적 사명이기도 하다. 공영방송사는 의

사결정구조가 외부화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경영관련 자료도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 그럴 경우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공격을 위한 감사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미디어 어칸운트빌리티 차원에서 재정관련 정보도 공

개하고 공적 평가에 근거해 방송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동시에 지난 1990년대 

중반 BBC가 ‘프로듀서초이스’라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상당한 예산을 감축하

고, 프로그램에 제작에 투입했던 사례도 검토해볼만한 가치가 있다.(E) ”

“재정운영 역시 시청자 시민을 대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프로그램 

제작비를 포함한 전체적인 재정운영 내역이 매년 연차보고서 혹은 경영보고서 

등을 통하여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국회에서의 예결

산 심의 의결 역시 도입해 볼 만하다. 물론, 국회에서의 예결산 심의권이 정치

적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회의 예결산 심의

권이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할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심의권이 없더라도 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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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은 또 다른 형태의 보이지 않는 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공영방송의 질적 수준과 그 사회의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수준을 별개의 것으

로 논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공영방송의 위상재정립이라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기는 하나, 합리적인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고 해서 단시간 내에 이

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긴 호흡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합의를 

새로이 구축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C)”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예산결산에 대한 국민들의 감독, 즉 공적 규

제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는 외국의 경우 국회에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내적 통제기구를 통한 권한행사가 가능하다. 후자의 경우는 진정한 독립

성과 대표성이 갖추어져야 하는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국회를 통할 경

우는 정파성을 넘는 규제감독이 이루어질지 문제이다. 따라서 여러기구를 통하

는 '다원적 감독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한다.  

KBS의 경우 시급한 것은 어떠한 근거로 수신료를 책정하는지, 누가 관리 할 것

인지, 누가 사용주체인지(KBS, KBS 본사 또는 지역별)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

의도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신료관리위원회'와 같은 공적 조직의 설치

가 요구된다. MBC는 재정운영에 대한 공공성을 좀 더 높이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방문진을 통한 것이던, 또는 제3의 방식을 통해서라도.(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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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1. 각국 공 방송의 규제체계 특성과 문가 의식조사의 함의

일반 으로 공공의 이익을 해 존재한다는 당 성을 가지고 있는 공 방송은 

공  제도화(Public Institutionalization)의 산물로서 한 사회, 문화 그리고 국가의 

다종다양한 이해 계가 반 되어 있다. 따라서 공 방송은 다원주의 사회의 일반이

익을 보장하기 하여 다양한 수 의 책임과 의무, 그리고 권리가 부여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방송법상 공 방송에 한 정의가 부재하 기 때문에 공 방송

의 정체성과 정치  독립성에 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공

방송 구조개편에 한 논의가 두되면서 공 방송에 한 정의, 나아가 공 방

송 제도  시스템 일반에 한 사회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시 한 과제로 제기

되고 있다. 

한편 최근에 공 방송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쟁 은 첫째, 공 방송의 운

모델에 한 비 으로, 국내 공 방송의 사회  역할에 한 문제제기가 으

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공 방송이 갖는 책무의 주체에 한 것으로 이는 공 방

송의 거 스를 둘러 싼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공 방송

에 한 비 론과 거 스 논쟁이 공 방송의 기능  구조  차원의 불일치에 있

다는 에서 공 방송의 책무성 시스템과 그에 따른 거 스 모델에 한 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이를 해 먼  주요 선진국들의 공 방송 련 법제를 비교·

분석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가 자문과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먼  독일은 2008년 9월 1일자로 “통합방송법개정법(Rundfunka ̈
nderungsstaatsvertrag)”을 확정해 공표하 다. 독일 방송법은 2001년 이후 매년 한

차례 이상 개정을 거듭하 는데, 그 배경에는 유럽 통합으로 인한 국경 없는 거

한 텔  커뮤니 이션 시장  시청각 미디어 시장의 형성으로 인한 통합 규제 원

리 와 시장 자유화에 한 독일의 정책  응과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방송통신 통합 시장을 기 로 한 시장경쟁체제로의 변동에 직면하여 독일은 순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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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논리에 의존할 수 없는 공 방송의 민주  기능과 문화제도로서의 공  역할을 

강조함으로서 EU 자커뮤니 이션 규제법체계에 있어 방송을 외규정으로 명문

화시켰다. 그러나 EU의 탈규제 , 시장통합 , 개방  방송정책 강화는 끊임없이 

독일 공 방송을 하는 요소로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독일의 공 방송 규제시스템은 다음의 9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규제시

스템과 방송규제기구가 공 과 민 으로 확실히 구분되어 있다는 이다. 둘째, 상

업  민 방속과 달리 공 방송의 규제기구인 방통 원회는 공 방송사에만 규제원

리와 규제가이드라인을 부과하고 감독․독려한다. 셋째, 규제․감독 가이드라인은 

로그램  차원, 업과 경  차원 그리고 방송 고차원이란 세 차원에서 구체

이고 실 으로 제시되고 있어 공 방송의 방송인들은 그것을 수함으로서 법

책무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공 방송사의 방송인(PD, 기자 등)들은 제도보장  

방송자유를 향유한다. 넷째, 규제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그 조직자체가 정부조직

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연방헌재의 결 9차례)이란 것이다. 즉, 공 방

송의 사회공공  규제와 감독이 국가 는 자본이나 고주 등의 향과 압력에서 

완 히 분리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법재 소가 그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다

섯째, 공 방송의 방송업무 일체는 방송 원회에 의해 탁된 업무이기 때문에 원

칙과 기 ( 원회에서 부과된)에 따라 수행되기만 하면 된다. 여섯째, 독일 공 방

송에는 KEF(방송재정수요조사 원회)란 립 이고 문 인 조사기 이 법제화 

되어 있고, 객 으로 방송사 경비와 재정 수요를 조사하여 방통 와 의회의 시청

료 책정의 기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다. 일곱째, 로그램의 보편성(기본서

비스)과 형평성(방송사 자체의 의견 없음) 그리고 고방송의 엄격한 제한성 등이 

규제기구에 의해 철 히 (규칙으로서) 감독․규제됨으로서 자율 -윤리  규제기구

의 존재가 아  없다는 이다. 여덟째, 독일 공 방송규제 시스템의 특징으로 지목

할 수 있는 방송권력 분 과 분권형시스템의 법제화이다. 아홉째, 방송의 주 기능에 

있어 공 방송은 리즘과 사회통합기능으로 그리고 민방은 문화와 오락

(Unterhaltung)으로 분화되었다는 이다. 이것은 결과 으로 공 방송 원회와, 민

방규제기구인 주미디어청에 의한 규제원칙의 차별  부과에서 산출되고 있다. 

국의 공 방송은 공공서비스 방송의 핵심으로서 BBC의 강력한 독 이 유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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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BBC는 국 체 방송제도  양질의 로그램 제공을 한 승수효과 

시스템으로서 그 상을 부여받고 있다. 특히 공공서비스 방송의 원칙에 있어 BBC

는 모든 사회 제세력의 정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경제  특권을 보

장 받고 있으며, 이는 공익 비용의 일환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BBC에 한 강

력한 독 력과 내부  통제시스템은 방송 기술의 발 으로 다양한 랫폼과 채 이 

등장하면서 을 받기 시작했다. 

BBC의 법  책무구조와 거 스는 정부에 의해 좌우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으나, 국은 ‘신탁원리(trusteeship)’에 따라 내부 리감독기구의 운 을 문가에

게 탁하여 공 에 사하도록 하는 거 스 모델을 정착시켜 왔다. 그러나 BBC 

경 원회가 정부의 이해를 벗어나 과연 얼마나 공익을 해 헌신할 수 있으며, 

얼마나 공익을 히 변하고 있는가에 한 의구심이 항상 내재하 다.  따라서 

상업  민 방송 사업자들과 시장주의자들은 방송통신융합시 에 BBC의 임무는 여

히 모호하고, 재정  특권은 불공정한 경쟁의 원천이 되며, 특수한 거 스는 규

제의 차별성을 정당화함으로써 BBC의 시장지배력을 유지시켜 다면서 끊임없이 

압력을 행사해 왔다. 

BBC의 책무성 이행 시스템은 BBC에 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계속 보장하면서

도 BBC로 향하고 있는 비 에 응하기 하여 BBC가 얼마나 공  목표와 공공

서비스 제공의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에 을 두었다. 그리고 

이러한 증명의 차가 내부  통제시스템 때문에 주 이거나 믿을 수 없는 것으

로 이해되지 않도록 하기 한 강제성을 법률, 규정, 규칙 등과 같은 제정  단계로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발 해왔다. 즉, BBC가 수행하는 공공서비스가 얼마나 지불가

치가 있는가를 증명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나아가 이번 새 칙허장과 정서에

서는 이 게 도입된 책무성 시스템이 더욱 투명하고 타당한 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해 놓고 있다. 이처럼 BBC의 거 스 모델을 BBC 트

러스트와 집행이사회로 체한 것은 책무성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의도와 맞물려 있

다. 결국 국의 사례는 공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  그에 한 사회  책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려는 요구를 히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의미가 있지만, 

이것이 곧 공 방송에 한 지나친 리주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을 인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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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랑스가 1994년/2000년 방송법 개정을 통해 공 방송 부문의 강화, CSA의 권

한 확  기조의 강화를 표방한 배경에는 공 방송의 규제체제와 거 스  책무

성 구조를 통해 훼손시키지 않으려는 몇 가지 원리들이 제되어 있다. 효과 인 

지배구조, 공 에 한 책무성 우선주의, 공정한 규제와 일치, 권력과 경 으로부터

의 독립성, 정 하고 투명한 평가의 틀이 그러한 기본 원칙들에 해당한다. 재 사

르코지 정부 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방송 개  논의들 역시 공 방송의 근본 원리들

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랑스 정부가 어떻게 처할 

것인가를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랑스의 CSA는 ‘독립  행정기구’라는 명칭을 일반화시키고 모델화시킨 표

인 경우지만, 원 구성의 다양성과 균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약 을 드러내기도 

한다. 랑스 공 방송 France Televisions의 경 은 경 원회가 담당하며, 방송

편성 략을 결정하고 승인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한다.  경 원회는 공 방송

사 체의 략을 결정하고 국가와의 방송계약 상을 진행한다. 그리고 수신료와 

같은 공  수입을 각 방송사에 분배한다. 이 외의 개별 방송사의 구체 인 운 은 

개별 방송사의 경 원회가 담당한다. 

랑스의 공 방송은 다른 유럽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하고 다양한 편성, 공

정하고 정확한 정보, 보편 인 근이라는 세 가지 주요 원칙이 부여된다. 이를 보

다 세분화하면 공 방송은 첫째, 독립 이고 정확하며 불편부당하고 객 인 뉴스

와 정보를 제공할 것, 둘째, 편성과 의 다양성을 확보할 것, 셋째, 특정 분량의 

뉴스, 문화, 술, 교육, 소수 집단, 교육, 어린이와 오락 로그램 제공, 넷째, 지역 

문화와 가치  증진, 다섯째, 국가 내 모든 지역에 련된 방송 로그램 제작과 편

성, 여섯째, 공익 련 공시를 한 무료 방송 시간의 제공이라는 공 방송의 보편

화된 원리들을 수행해야 한다. 

일본 NHK의 개  논의는 디지털 시 에 있어 NHK가 담당해야 할 공 방송의 

범 와 재원의 책정을 목 으로 한다는 에서 디지털 미디어의 미래상과 연결된

다. 공 방송에 한 거 스 문제는 NHK에 한 리·감독기 과 더불어 시청자

의 에서 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NHK의 거 스 강화 논리로서 ‘시청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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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의’는 범 한 시청자와의 합의 형성을 한 기본 조건이 되고 있다. 이를 

해 NHK는 경 의 실정이나 로그램 자세에 해 정보를 개시하고 설명함과 동시

에 시청자 참가를 한 열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NHK의 거 스는 참의원과 의원의 동의, 내각총리 신의 임명에 의

해 결정되어 NHK의 경 방침을 심의․결정하는「경 원회」와 실제의 경 에 

여하는 회장 이하 집행부에 의한「이사회」의 이원  구조로 되어 있고 어느 쪽

이 어느 범 로 NHK를 표하고 어느 분야의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가에 해 

알기 어려운 구도로 되어 있다. 따라서 조직통치의 원칙·방향성·내용을 내·외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 로그램 제작의 장이나 시청자가 의견이나 요망을 

어떤 기 을 통해 해야 하는가를 용이하게 알기 해서도 각각의 권한과 책임의 

범 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 하 던 것처럼 국내 공 방송의 규제체계를 확립하기 해서는 공 방

송의 정의에 한 사회  합의 도출이 가장 우선 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공 방송을 단하는 여러 기  에서 국내 문가들이 요하게 고려하

는 요소는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의식조사는 사회 으로 합의된 공 방송을 정의하

는 데 있어 요한 토 가 될 수 있다.

공 방송에 한 정의 기 에 있어 문가들은 ‘공공서비스 차원의 차별  의무’

보다는 ‘공공에 의해 리’되는 지배구조를 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지상  

방송 업에 종사하는 문가들은 ‘공공에 의한 리’ 보다 ‘공공의 소유’를 더 시

하 다. 한편 공 방송에 한 단 기 에 있어서는 오히려 ‘차별 인 공공서비스 

의무가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모순된 인식의 배경에는  

‘공공에 의한 리’와 ‘공공의 소유’라는 기 이 정당성을 부여받기 해서는 공 방

송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과(performance)가 다른 상업  민 방송(이하, 민 방

송)이 구 하는 서비스와 차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공 방송에 해당하는 채 에 해서는 ‘KBS1+EBS+KBS2+MBC’라고 응답한 비

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분의 문가들은 공공서비스의 차별성이 존재하더

라도 지상 방송이 아닐 경우, 공 방송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 공 방송에 

한 단기 과 범 에 한 인식 사이의 계에 있어 공공의 소유와 공공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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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강조하는 에서는 MBC가 공 방송의 범주에 포함되는 경향이 높았으며, 

공  재원을 강조하는 에서는 MBC를 공 방송에서 제외하 다. 그리고 차별

인 공공서비스의 의무가 요하다고 응답한 문가들은 공 방송의 범 를 다양하

게 인식하 는데, 이는 문가들이 차별된 공공서비스의 의무를 공 방송에게 부여

받는 차별  특권에 따라 비례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심층인터

뷰에 응한 문가들은 공  재원은 아니지만 공공에 의한 리구조를 갖고 있어 정

치  독립성이 보장되며, 로그램 내용과 방송문화에서 상업성을 지향하지 않기 

때문에 MBC 역시 공 방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 이었다. 

결국 지상 방송과 구별되는 공 방송의 공  역할과 기능은 ‘정치  독립성’ 

‘보도․시사의 공정성’ ‘사회  책임 구 ’ 그리고 ‘민주  여론 형성’이라 할 수 있

다. 그러나 공 방송의 운 에 한 사항인 ‘운 의 효율성’, ‘운 의 투명성’, ‘수신

료의 지불가치’ 등은 공  재원을 히 사용하고 있는가의 차원에서 요하지만, 

공 방송의 공  역할과 기능으로서 지상 방송과 차별되어야 하는 요인은 아닌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공서비스는 지상 방송이면 

모두 구 해야 할 의무라는 에서 공 이든 민 이든 간에 지상 방송은 공공서비

스 방송을 구 하여야 한다.     

공 방송의 지배구조에 해당하는 항목을 비교한 결과, 별도의 독립 규제기구 

는 다양한 사회 세력에 의한 규제기구의 구성보다는 어떠한 형태이든 리감독기구

의 구성과 임명에 있어서 정치  독립성이 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정치 으로 독립된 공 방송사의 사장이 임명되는 것 역시 공 방송 지배구조

에서 요한 요소로서 문가들에 의해 높게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공 방송의 지배구조를 평가해 보면, 다양한 사회 세력이 참여함으로써 권력

을 균등화하는 다원  구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치  독립성도 상당히 부

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 방송 지배구조에서 정치  독립성이 부족하

기 때문에 공 방송의 활동  운 에서도 정치  독립성이 미흡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결국 국내 공 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해서는 방송통신 원회와 공 방

송 리감독기구 간의 계를 명확히 설정하여 그 독립  상을 공고히 하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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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공 방송 리감독기구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방송통신 원회의 구성이 정

치 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선해야만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공 방송의 독립

성을 보장하는 정치문화의 정착 역시 요하다. BBC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

방송의 정치  독립성은 단지 제도  보장의 결과만이 아니라 방송의 사회 인 

공  가치에 한 문화  환경의 소산이기도 하다. 공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한 제도  보장이 사회의 정치·문화  환경에 의해 보완될 때, 공 방송은 사회

의 핵심 인 커뮤니 이션 제도로서 올바로 기능할 수 있게 된다. 체 방송 역에

서 공 방송이 배태해야 하는 승수효과란 바로 이러한 조건 하에서 성립되는 것이

다. 따라서 국내 공 방송의 정치  독립성은 제도  문제에 국한되는 차원이 아니

라 그것을 운 하는 사회·문화  행 차원의 문제라는 에서 이를 개선 가능  

하는  다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2. 국내 공 방송 지배구조와 규제체계 개선방안

국내 공 방송은 매우 다의 으로 사용되고 심지어 상반된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 방송에 한 사회  합의를 도출하기 한 구체 인 

노력은 지 까지 없었다. 사실 공 방송에 한 합의된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그 

활동에 한 평가를 내린다는 것은 항상 이견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활동을 평가

하기 한 거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공 방송은 비 의 

상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민주화 이후 민주  공론장의 역할과 

로그램의 공익성을 나름 로 구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세계 으로 볼 

때 공 방송은 정체성 기에 직면해 있으며 공  재원을 보장받는 만큼 차별된 공

공서비스를 구 하고 있는가를 증명하도록 끊임없이 요구받고 있다. 변화하는 방송 

환경에 걸맞은 공 방송의 공  역할과 기능을 재설정하고 그에 부합하는 활동이 

수행되는지를 공  재원을 지불하는 시청자에게 알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  흐름은 국내 공 방송 제도에 새로운 국면을 조성하고 있다. 왜

냐하면 권 주의 시기에 정치 으로 속되어 있던 공 방송은 민주화 이후에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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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성을 확보하여 리즘에서 공정성과 민주  여론을 형성  구 하는 것

을 제1의 가치로 삼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러한 역사  배경은 공 방송의 활동

이 사회  책무에 부합하는지를 리감독하는 시스템의 도입을 상 으로 지연시

켰다. 즉, 세계 으로 공 방송 제도에게 차별된 공공서비스의 의무를 잘 구 하는

지를 증명하는 책무성시스템이 강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리감독에

서 책무성 이행을 단하는 차가 마련되지 못한 것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공

방송 규제체계에 한 평가에서도 상이한 이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공 방송에 한 규제체계를 개선하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으며, 그와 

련하여 많은 이견과 논쟁이 발생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공

방송에 한 정의가 다른 상황에서 공 방송의 공  역할과 기능이 잘 수행되고 

있는가에 한 평가마  다를 뿐만 아니라, 그와 련한 제도  조건의 필요성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 방송을 철 하게 민 방송과 다른 차별  공

공서비스로 규정하는 입장에서 볼 때, 국내 공 방송에 한 평가는 부정 일 수밖

에 없고 자연스럽게 그 사회  책무를 잘 구 하도록 하는 리감독의 개선을 강조

하게 된다. 반면에 공 방송을 공공의 소유 는 공공에 의한 리로 정의하고 이

것이 구 하는 민주  여론 형성으로 인식하는 에서 단하건데, 다양하고 정

치 으로 독립된 공 방송은 민주  여론 형성을 해 필수 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조건이 된다. 그리하여 이 에서 리감독을 한 외부  감시체제 강화는 정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 문가 의식조사를 살펴보면, 국내 공 방송의 모든 문제와 해결책

은 ‘정치  독립성’에 집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재 공 방송의 활동이 갖고 

있는 부정  측면도 정치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며, 반면 지배구조

와 리감독 구조의 개선 방안은 정치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로 귀결되

고 있다. 그러다보니 새로운 환경에 걸맞은 공 방송의 공  역할과 기능을 논의하

거나, 그에 부응하여 공 방송의 지배구조와 리감독을 개선하는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 지 에서 외국의 사례조사가 요한 함의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 나

라의 제도는 그 사회의 역사  배경에 따라 다르게 정착된 만큼 그것을 바로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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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용하기는 힘들다. 그 지만 주요 국가에서 나타나는 공통 과 차이 을 살펴

보면 국내에 용할 수 있는 한 안을 찾을 수 있다. 

국내 공 방송 규제체계 개선을 한 지배구조와 리감독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은 먼  ‘정치  독립성’의 의미와 ‘책무성시스템’이라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정치  독립성’에 한 의미를 다시 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은 정치  독립성이 제도 인 구조에서 정부 는 국회와의 법  책무 계가 

 없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공 방송의 형으로 받아들

이는 BBC는 ‘ 정서’라는 것을 정부와 체결하고 있으며, 방송의 공익성을 시하는 

랑스는 정부와 공 방송 지주회사 간에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즉 제도 으

로는 공 방송이 여러 법  책무 계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

방송이 정치 으로 독립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유는 정치문화가 공 방송의 

언론 문인의 자율성을 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 방송에 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를 유보하고 있으며, 공 방송 리감독기구의 구성에서도 

문성을 최 한 존 한다는 것이다. 그 지 않다면 독일처럼 아  독립 인 공 방

송 리감독기구를 사회  다원성 차원에서 구성하는 것이다. 

국내 공 방송 지배구조와 규제체계에서도 이러한 원칙과 행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은 실제 인 의미에서 정치 으로 공 방송 지배구조가 이루어

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정  차원에서 임명과 구성이 되도록 

제도가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국처럼 놀란 원칙과 공  인사 추천 원회(추

원) 같은 투명한 차를 통해 문성있는 인사를 심으로 구성되도록 하든지, 아

니면 다양한 사회  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원의 범 를 확 하는 것이다. 

재와 같이 다공  구조일 경우, 사회  비용을 이기 해서는 문성있는 인사

를 투명한 차를 통해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안으로 제시 될 수 있고, 만약 공

방송을 통합하는 리감독기구를 만들고자 한다면 사회  다원성을 확보하는 방

식이 정치  독립성을 확보하는데 유리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공 방송의 정치  독립성을 확보하면 공 방송이 공공서비

스를 달성하기 한 조건은 확보한 것이다. 그러나 공 방송이 구 해야 할 공공서

비스가 무엇인가가 모호한 상황에서 공 방송의 역할에 한 보편  평가는 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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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공 방송이 담당해야 할 공공서비

스를 법  차원에서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공공서비스에 한 정의는 

소극  차원에서 단되기보다는 극  차원에서 평가될 수 있도록 수 과 기능 

차원에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책무성시스템은 공공서비스에 한 정의가 확립되었다는 제에서 도입해 볼 수 

있는 규제체계라 할 수 있다. 공 방송은 정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지만 동시에 

공공서비스를 잘 구 하고 있는지에 한 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리감

독이 활동에 한 개입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규제시스템이 바로 책무성시스템이다. 이것은 정치  

독립성을 보장하기 하여 공 방송에게 자율규제 원칙을 용하되, 자율규제의 원

칙을 법률로 강제하는 ‘규제된 자율규제(regulated self-regulation)’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즉 공 방송이 사회  책무에 해당하는 활동을 히 구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리·감독하는데, 그 방식은 법률이 정한 강제  차에 따르도록 하는 방

안이다. 가장 효율 인 방안은 공공서비스에 한 성과평가를 공 방송 리감독기

구가 수행하고 그 검토 내용을 시청자, 국회, 정부 등에 제출․공표하도록 하는 것

이다. 요한 것은 지 의 국내 공 방송 경 평가처럼 형식 으로 수행하지 않도

록 차를 법규제의 틀에 반 해야 한다. 법규제의 틀에 반 할 수 있는 것은 ‘평가

의 항목 는 기 ’, ‘평가의 차’, ‘평가에 한 설명 는 공표의 범 ’ 등의 구체

인 가이드라인이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재 방송통신 원회에서 수행하는 방송

평가와 공 방송 리감독기구의 경 평가를 규제된 자율규제 원칙 하에 책무성 이

행을 검증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하는 것이 안이 될 수 있다.  

공 방송 규제체계에 한 어떠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더라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으로 만들기란 쉽지 않다. 공 방송이 갖는 사회  향력 때문에 항상 

논란의 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 방송이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을 

실질 인 공익 차원에서 근하기보다 정치  이익으로 해석하거나 평가하는 잘못

된 행도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좋은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

하기 한 최선의 선택은 사회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지 까지 공 방송 제도

에 한 사회  합의를 도출하기 한 시도가 거의 없었다는 을 고려할 때,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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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도 요한 개선방안은 공 방송에 한 사회  합의를 도출하기 해 토론  

숙의 가능한 제도  장을 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보고서가 그 시 석이 되었

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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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1 ]

『NHK 경  원회 규정』

제1조(목 )

본규정은, 방송법, 방송법 시행 규칙  일본 방송 회(이하 「 회」라고 한다. )의 

정 에 근거해, 경  원회에 한 기본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제2조(조직)

1　경  원회는, 경  원회의 원(이하 「 원」이라고 한다. ) 12명을 가지고 

조직 한다.

2　경  원회의 원장(이하 「 원장」이라고 한다. )(은)는, 원의 호선에 의해 

이것을 정한다.

3　 원장은, 원회의 회무를 총리 한다.

4　 원장에 사고 있는 경우에 원장의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하 「 원장 직무 

행자」라고 한다. )(은)는, 원장이, 경  원회의 동의를 얻어, 원 에서 

지명하는 것에 의해 미리 이것을 정한다.

 제3조(권한)

1　경  원회는, 다음 항에 해 심의해, 의결한다.

  　 정  제 13조 제 1항 제 1호에 정하는 사항

  　 회장, 감사 원  회계감사인의 임명

  　 부회장  이사의 임명의 동의

  　 앙 방송 로그램 심의회 원  국제 방송 로그램 심의회 원의 

     의 동의

  　 회장, 감사 원  회계감사인의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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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회장  이사의 면의 동의

2　경  원회는, 임원(경  원, 회장, 부회장  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3　경  원회는, 그 직무의 집행을 해 필요로 인정할 때는, 회장에 해, 회

의 업무에 계되어, 회의에 출석해 설명을 실시하는 것을 요구해 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가 있다.

4　경  원회는, 그 직무의 집행을 원에게 임할 수가 없다.

5　 원은, 방송법 는 방송법에 근거하는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해, 개별의 방송 로그램의 편집 그 외의 회의 업무를 집행할 수가 없다.

6　 원은, 개별의 방송 로그램의 편집에 해, 방송법 제3조의 규정에 하는 

행 를 해서는 안 된다.

제4조(수신자 의견의 청취)

1　경  원회는, 제3조에 규정하는 권한의 정한 행사에 이바지하기 ( 해)때문

에, 방송법 제 32조 제 1항의 계약을 해야 할 상자로부터 그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한다.

2　 항의 의견의 청취는, 국 각지방에서, 매년 6회 이상 회합을 개최해, 경  

원회 사무국이 그 보고서를 작성해, 경  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실시한다.

제5조(회의)

1　경  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고 한다. )(은)는 정례회  임시회로 해, 

원장이 소집한다.

2　정례회는, 원칙으로서 매월 2회 소집한다.

3　임시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원장이 필요로 인정할 때.

  　 원 3명 이상이 필요로 인정해 원장에 소집을 요구했을 때.

  　 감사 원이, 방송법 제 23조의 6의 보고를 해 필요로 인정해, 원장에 소

집을 요구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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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이, 필요로 인정해 원장에 소집을 요구했을 때.

제6조(의결의 방법등 )

1　경  원회는, 원장 는 원장 직무 행자  6명 이상의 원이 출석하

지 않으면, 회의를 열어, 의결을 할 수가 없다.

2　회의의 의사는, 출석 원의 과반수를 가지고 결정된다. 가부 동수 때는, 원장

이 결정된다. 다만, 회장의 임명에 해서는, 원 9명 이상의 다수에 의한 의결

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회장은, 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말할 수가 있다.

4　 원장은, 경  원회의 종료후, 지체 없고, 그 회의록을 작성해, 이것을 공표해

야 한다.

5　회의록의 작성·공표  회의의 운 에 해서는, 본규정으로 정하는 것 외에 경

 원회 의사 운  규칙이 정하는 곳( )에 의한다.

 

제7조(복무의 칙등 )

원의 복무에 한 칙  보수등의 지  기 은, 경  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8조(부회 등의 설치)

1　경  원회는, 그 선정하는 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부회를 설치해, 제3조에 정

하는 권한을 행사하기 한 사  비를 맡게 할 수가 있다.

2　경  원회는, 그 직무의 집행에 이바지하기 ( 해)때문에, 외부의 문가를 구

성원으로 하는 자문기 을 설치해, 사항을 지정해, 의견을 청취해 는 자문할 

수가 있다.

3　 2항에 정하는 부회  자문기 의 운 에 해서는, 본규정으로 정하는 것 외

에 경  원회가 따로 정하는 곳( )에 의한다.

제9조(사무국)

1　경  원회의 직무의 집행을 보조하는 것으로서 경  원회 사무국을 설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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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경  원회 사무국의 직원은, 경  원회의 지휘 명령에 따라, 그 직무 집행에 

이바지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3　경  원회 사무국의 직원에 한 인사이동  평가는, 회장이, 경  원회의 

동의를 얻어 이것을 실시한다.

4　경  원회 사무국의 직원은, 제2항의 업무의 과정에서 안 기 에 속하는 정보

를 경  원회의 승낙을 얻는 일 없이, 원 이외의 임원 혹은 직원 는 그 

외의 제삼자에게 설해서는 안 된다.

 

부칙

　이 기 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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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원회 원의 복무에 한 칙』

(총칙)

제1조 이 칙은, 방송법 제 30조의 3에 근거해, 일본 방송 회의 경  원회 원

이, 공공 방송의 사명과 사회  책임을 깊게 자각해, 높은 윤리 을 가져 직무를 

히 집행하기 해서 필요한 복무에 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복무 기 )

제2조 경  원회 원은, 방송이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입장에 서 국민 문화의 향

상과 건 한 민주주의의 발달에 이바지하는 것과 동시에, 국민에게 최 의 효용과 

복지를 가져와야 할 사명을 지는 것인 것을 자각해, 성실하게 그 직책을 완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직무 념의 의무)

제3조 경  원회 원은, 공공 방송을 지탱하는 수신료의 량감을 깊게 인식해, 

직무상의 주의력의 모든 것을 그 직책 수행을 해서(때문에)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충실의무)

제4조 경  원회 원은, 방송법 그 외의 법령  정 을 수해, 일본 방송 회

를 해 충실히 그 직무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신용 실추 행 의 지)

제5조 경  원회 원은, 일본 방송 회의 명 나 신용을 해치는 것 같은 행 를 

해서는 안 된다.

(기  유지)

제6조 경  원회 원은, 직무 뛰어난 지혜일을 할 수 있던 기 (개인정보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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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다)을 흘려서는 안 된다. 그 일자리를 물러난 후도 마찬가지로 한다.

(정보의 사  이용의 지)

제7조 경  원회 원은, 직무 뛰어난 지혜일을 할 수 있던 정보를 개인의 이익

을 해서(때문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겸직 지)

제8조 상근의 경  원회 원은, 리를 목 으로 하는 단체의 임원이 되어, 는 

스스로 리사업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부칙

이 칙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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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원회 원 보수 지  기 』

제1조 경  원회 원(이하 「 원」이라고 한다. )의 보수의 지 에 해서는, 

이 기 이 정하는 곳( )에 의한다.

제2조 원의 보수는, 상근, 비상근과도 월액 보수  기말 보수로 해, 별표에 정하

는 액으로 한다.

2　감사 원회 원이 되는 비상근의 원에 해서는, 별표에 정하는 액을 월액 

보수에 가산해 지 한다.

3　별표의 액은, 연도 마다 경  원회의 의결에 의해 정한다.

 

제3조 기말 보수는 연 2회, 상반기, 하반기로 나 어 지 하는 것으로 해, 그 산정 

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상반기　　1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6개월

　　　　　하반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6개월

제4조 월액 보수는 매월 20일을 지 일로 해, 기말 보수는 상반기는 6월 10일, 하반

기는 12월 10일을 지 일로 한다. 다만, 지 일이 휴일에 해당될 때는, 그 날로 

지 한다.

제5조 도  제3조에 정하는 산정 기간의 도에 있어, 새롭게 원에게 임명되

었을 때, 는 원이 퇴임했을 때의 보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월의 월액 보수는, 일당을 가지고 산출한 액을 지 한다.

(2) 기말 보수는, 제3조에 정하는 산정 기간   재임 한 월수비율을 곱한 액을 지

한다.

2　 항의 보수는, 조로 규정하는 지 일에 계없이 지 할 수가 있다.

 

제6조 도  제3조에 정하는 산정 기간의 도에 있어, 원이 다른 직무(상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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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비상근 는 비상근으로부터 상근에 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수행할 때

의 보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월의 월액 보수는, 많은 쪽의 액을 지 한다.

(2) 기말 보수는, 다른 직무마다의 기말 보수에 각각의 재 한 월수비율을 곱한 액

수의 합계액을 지 한다.

 제7조 이 기 에 의해 계산한 액에 1엔 미만일 경우 사사오입하여 지 한다.

 

부칙

1　이 기 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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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감사 원회 규정』

제1조　(목 ) 

　본규정은, 방송법, 방송법 시행 규칙  일본 방송 회(이하 「 회」라고 한다. )

의 정 에 근거해, 감사 원회에 한 기본  사항을 정한다.  

제2조　(조직) 

1　 감사 원회는, 감사 원 3명 이상을 가지고 조직 한다.  

2　 감사 원은, 경  원회의 원 에서, 경  원회가 임명해, 그  어도 

1명 이상은, 상근으로 한다.  

제3조　(직무) 

1　 감사 원회는, 임원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2　 감사 원회는, 다음으로 내거는 사항에 해 심의해, 결의한다.  

　본규정 제9조의 의견서 

　본규정 제4조 제 2항  제3항의 보고의 징수 그 외의 특정의 직무를 실시하는 

감사 원의 선정 

　감사의 실시 계획에 한 사항 

　본규정 제8조 제 1항의 보고의 내용 

　내부 감사실을 지휘해 감사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사항 

　본규정 제4조 제 2항  제3항의 보고의 징수 는 조사에 한 사항 

　의사의 수속 그 외 감사 원회의 운 에 한 사항 

　그 외 감사 원회가 그 직무의 집행에 필요로 인정한 사항 

제4조　(정보 교환, 보고 징수권, 조사권) 

1　 감사 원회  회장은, 감사 원회의 감사가 실효 으로 행해지도록(듯이) 정기

으로 정보 교환을 실시한다.  

2　 감사 원회가 선정하는 감사 원은, 언제라도, 임원  직원에 해, 그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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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집행에 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해 는 회의 업무  재산의 상황의 조

사를 할 수가 있다.  

3　 감사 원회가 선정하는 감사 원은, 임원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하기 해(때

문에) 필요가 있을 때는, 회의 자회사에 해서 사업의 보고를 요구해 는 

그 자회사의 업무  재산의 상황의 조사를 할 수가 있다.  

4　 항의 자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동항의 보고 는 조사를 거 할 

수가 있다.  

5　 제2항  제3항의 감사 원은, 조 제 2항 제 6호로 내거는 사항에 한 감

사 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는, 이것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6　 감사 원회가 선정한 감사 원은, 임원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하기 해(때문

에) 필요가 있을 때는, 회계감사인에 해, 회계감사에 한 보고를 요구할 수

가 있다.  

제5조　(법령 반등에 한 보고 징수) 

1　 다음으로 내거는 사실 등을 각각 해당 각 호에 정하는 사람이 알았을 때는, 그

때마다, 감사 원회는 그 사람으로부터 보고를 받는다.  

　 회에 한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사실(회장, 부회장  이사) 

　 회에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사실(회장, 부회장  이사) 

　컴 라이언스(compliance) 통보의 내용(회장) 

　임원의 직무의 집행에 한 부정의 행  는 법령 혹은 정 에 반하는 한 

사실(회계감사인) 

2　 항으로 내거는 것의 외 , 내부 감사의 실시 상황  기 리 부문의 활동 

상황에 해, 감사 원회는, 회장, 부회장 혹은 이사 는 담당의 직원으로부

터, 수시, 필요한 보고를 받는다.  

제6조　(임원의 행 의 지) 

　감사 원은, 임원이 회의 목 의 범 외의 행  그 외 법령 혹은 정 에 반

하는 행 를 해, 는 이러한 행 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 해당 행 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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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회에 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해당 임원에 해, 해당 행 를 

그만두는 것을 청구할 수가 있다.  

제7조　(회의) 

1　 감사 원회는, 각 감사 원이 소집한다.  

2　 감사 원회는, 과반수의 감사 원이 출석하지 않으면, 회의를 열어, 의결을 할 

수가 없다.  

3　 감사 원회의 의사는, 출석 원의 과반수를 가지고 결정된다.  

4　 감사 원회는, 그 직무의 집행을 해 필요로 인정할 때는, 임원에 해, 해당 

임원의 직무에 계되어, 감사 원회의 회의에 출석해 설명을 실시하는 것을 

요구할 수가 있다.  

5　 감사 원회는, 회의의 종료후, 그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8조　(경  원회에의 보고) 

1　 감사 원회가 선정하는 감사 원은, 감사 원회의 직무의 집행의 상황을 경  

원회에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감사 원은, 임원이 부정의 행 를 해, 혹은 해당 행 를 할 우려가 있으면

(자) 인정할 때, 는 법령 혹은 정 에 반하는 사실 혹은 하고 부당한 

사실이 있으면(자) 인정할 때는, 지체 없고, 그 취지를 경  원회에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9조　(의견서의 작성) 

　감사 원회는, 회가 매사업년도의 재산목록, 차 조표, 손익 계산서, 자본 등

변동계산서, 캐쉬 로우 계산서  이것들에 한 설명서에 따를 수 있어 총무 

신에 제출하는 의견서,  매사업년도의 업무보고서에 따를 수 있어 총무 신에 

제출하는 의견서를 각각 작성한다.  

제10조　(조사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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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원회는, 그 직무의 집행에 이바지하기 ( 해)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공인회

계사 등의 외부 문가에게 감사의 보조를 시킬 수가 있다.  

제11조　(사무국) 

1　 감사 원회의 직무의 집행을 보조하는 것으로서 감사 원회 사무국을 설치한

다.  

2　 감사 원회 사무국의 직원은, 감사 원회의 지휘 명령에 따라, 그 직무 집행에 

이바지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3　 감사 원회 사무국의 직원에 한 인사이동  평가는, 회장이, 감사 원회의 

사 의 동의를 얻어 이것을 실시한다.  

4　 감사 원회 사무국의 직원은, 제2항의 업무의 과정에서 안 기 에 속하는 정보

를, 감사 원회의 승낙을 얻는 일 없이, 감사 원 이외의 임원 혹은 직원 는 그 

외의 제삼자에게 설해서는 안 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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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2 ]

『 문가 조사 설문지』

 A. 공영방송의 개념과 범위 

1. 귀하께서는 아래의 사항들이 공 방송을 단하는 기 으로 얼마나 요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각각에 한 동의의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구 분

매우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중요한

편이다
중요하다

1 2 3 4 5 6

① 공공의 소유여야 한다. 

② 공적 재원(수신료)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③ 공공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 

④ 차별된 공공서비스의 의무가 있어야 한

다. 

⑤ 지상파를 사용하는 방송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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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귀하께서는 공 방송을 단하는 가장 요한 기 이 무엇이라고 생각하

십니까?   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의 기 에서 반드시 하나만을 선택

하여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  가장 요한 공 방송의 단 기   (        ) 

2. 귀하께서는 국내 방송사업자(채 기 ) 에서 공 방송의 범 를 어디까

지로 단하십니까? 아래의 항목 에서 해당하는 번호에 (√)선택해 주십

시오. 

   

① KBS1 ⑥ KBS1+EBS+KBS2+MBC

② KBS1+KBS2 ⑦ 지상파방송사(채널)

③ KBS1+EBS ⑧ 지상파방송사+공공채널(지역채널)

④ KBS1+EBS +MBC ⑨ 지상파방송사+공공채널+공익채널

⑤ KBS1+KBS2+E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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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국내 공영방송에 대한 평가   

3. 귀하께서는 지 까지 국내 공 방송의 성과  운 에 해 어떻게 평가

하십니까? 아래의 항목에 한 동의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구 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동의하는

편이다
동의한다

1 2 3 4 5 6
① 국내 공영방송의 프로그램은 품질이 높

다

② 국내 공영방송의 프로그램은 다양하다. 

③ 국내 공영방송의 보도․시사는 공정하다.  

④ 국내 공영방송은 소수자를 대변한다. 

⑤ 국내 공영방송은 민족문화를 창달한다.  

⑥ 국내 공영방송은 사회적 책임을 구현한

다. 
⑦ 국내 공영방송은 민주적 여론을 형성시킨

다.

⑧ 국내 공영방송의 운영은 투명하다 

⑨ 국내 공영방송의 운영은 효율적이다. 

⑩ 국내 공영방송은 지불(수신료)가치가 있

다.

⑪ 국내 공영방송의 운영은 자율적이다.

⑫ 국내 공영방송은 정치적으로 독립적이다.

⑬ 국내 공영방송은 시청자의 권익을 증진한

다.  

 3-1. 공 방송사와 지상 방송사 간에 공  역할과 기능에서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가정할 경우, 귀하께서는 에서 제시된 항목들 에서 차이가 

있어야 하는 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요도에 따라 의 

번호를 선택하여 기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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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  (        )        2순  (        )         3순  (          )  

        

 3-2. 귀하께서는 국내 공 방송에 해 반 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그 

동의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매우 

불만족하다 
불만족하다. 

불만족하는

편이다

보통

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만족하다

매우

만족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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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국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와 관리감독    

4. 귀하께서는 공 방송이 갖춰야 하는 지배구조의 요소와 리감독의 구조

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항목의 요도에 한 동의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구 분

매우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중요한

편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 2 3 4 5 6 7

① 독립적인 관리감독기구의 존재 

② 관리감독기구의 정치적 독립성(임명․
구성) 
③ 관리감독기구의 사회 제 세력의 참여 

보장

④ 사장의 정치적 독립성(임명) 

⑤ 예산(수신료 책정)에 대한 국회의 감

독권

⑥ 결산에 대한 국회의 감독권 

⑦ 정부와 공영방송 간의 성과평가 계약

⑧ 공영방송의 성과평가 검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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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귀하께서는 국내 공 방송의 지배구조와 리감독 활동에 해 어떻게 평

가하십니까? 아래의 항목에 한 동의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구 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동의하는

편이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2 3 4 5 6 7

① 국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는 사회
적 다원성을 갖추고 있다. 

② 국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는 정치
적으로 독립되어 있다. 

③ 국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는 정치
권력의 균등화를 이루고 있다.     

④ 국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는 운영
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⑤ 국내 공영방송의 관리감독은 효과
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⑥ 국내 공영방송의 관리감독은 자율성
을 확보하고 있다.    

⑦ 국내 공영방송의 관리감독은 투명하
게 운영되고 있다. 

6. 귀하께서는 국내 공 방송의 지배구조와 리감독시스템이 갖고 있는 문

제 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항목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하나

만 선택하여 (√)표시해 주십시오. 만약 해당되는 항목이 없으면 기타에 직

 기입해 주십시오. 

①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구성 ⑤ 공영방송 사장의 정치적 임명

② KBS이사회, 방문진의 독립적 위상 부

족
⑥ 국회의 감독 역할 및 기능 부족

③ KBS이사회, 방문진의 정치적 구성 ⑦ 공공서비스 성과평가제도 미흡 

④ KBS이사회, 방문진의 전문성 부족 ⑧ 공영방송 관리감독 활동의 투명성 부족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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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귀하께서는 재 국내 공 방송이 리고 있는 ‘독립성/자율성’과 ‘재정  

특권’ 그리고 공  책임을 구 해야 하는 ‘책무성/ 리감독’은 각각 어느 정

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체를 100%라 할 때 각각의 상  비 을 기입해 

주십시오. 

독립성/자율성
재정적 특권(안정적 

재원)
책무성/관리감독 총합

(       )%  +  (       )%  +  (       )%  = 100%

8. 귀하께서는 국내 공 방송이 공  역할과 기능을 히 수행하기 하여 

가장 시 히 도입 는 개선되어야 할 제도  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

십니까? 아래의 항목에서 요도에 따라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기타

의 경우, 10번에 직  기입하고 그 요도에 따라 순 를 기입해 주십시오.  

              1순  (        )                 2순  (         )         

① 독립적인 공영방송 관리감독기구 설치 ⑥ 공공서비스 성과평가제도의 강화

②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의 개선 ⑦ 공공서비스 활동의 설명․공표 확대 

③ KBS이사회, 방문진 구성의 개선 ⑧ 수신료 책정의 적절성 및 자율성 보장

④ 차별적인 공공서비스의 법적 규정 ⑨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정치문화 정착

⑤ 국회 예․결산 감독기능의 강화 ⑩(                                           )

   8-1. 귀하께서는 공 방송 리감독기구 는 재 KBS이사회  방문진의 

구성에서 가장 요하게 고려해야 할 기 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선택해주십시오. 

    ① 사회  다원성  ② 정치  립성  ③ 분야의 문성  ④ 차의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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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개인 신상 정보  

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① 만25～29세       ② 만30～34세        ③ 만 35～39세  

④ 만 40～44세      ⑤ 만 45세 이상

3. 귀하가 종사하는 소속 기   회사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선택

해 주십시오.

   ① 학(연구소)              ② 방송사(연구소)   

   ③ 정부기구(연구소)          ④ 민간기구(연구소)

4. 귀하의 직무 경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① 3년 미만      ② 3～7년 미만     ③ 7～10년 미만      ④ 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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